
1977 年 國富統計調훌몇務者·쓸議 

1 • 構成經輪

7t. 1 977 年 固富統計調훌支 홉8長융議 ( 77.~.29) 에 서 本롯務훌융議 

플 調훌本部에 設廣하기로 하였음 

냐. 各調흉支部외 推蘭에 依뺑 ‘ 構成하여 第， 1 ?'x 本융議률 77.7.6 

開{뚫하였음. 

2. 存鏡期間

’ 97 '1 .7.6-- 1979 • . 12.31 ( 30 個月 間 ) 

3. 構 成

1 977 年 固홉統計體옳本部의 幹혈훌인 經홈企펴IJ院 調흉統홈f局 훌準 

誤長이 훌훌長이 되며 그 構成 要員 :g. I얻은 다음과 같음. 

다 

所屬機開 職 級

經濟企빼院 寶 記 평 

行政짧務깜 

’ 
많水塵部 ’ 

* 
* 

姓

金 f풍 

金 泰

南

申 定

으­g 

名

中

憲

緊

*형 

崔 炳 烈

~←ζ- 在 克

( 3) 

備 考

識활(調효本部 幹事)

調흉本部 

;종計 훨훌흥調흉支 홉B 

77 7~ 78 2}個A企훌 
78 .2 "" 7 8.5 홉훌第 1 支部

78.5-- 78.6 ’ j 



所웹機 I폈 職 級 횟￡ 名 備 考

후꿇 固 銀 行 調 흉 f뚱 金 在 洙 政府및함外賢塵調훌支部 

韓-핀회摩윷월銀行 ’ 金 캉~ {V띠 法人寶꿇 i調효支部 

中小企業銀行 11 尹 南 烈 個 人 企 業 餐컬훌훌周흉第 X 支홈|‘ 

E회 E효 銀 行 * F챔 圭‘ J弘 f떠A iÎ?:業寶塵調3쪼第 3 支部

4 • 機 能

本몇務者용該 훼fiZ.ft 운 피혜검E껴;암6 의 要훌훌으로 마 음業務를 邊行 함. 

가 1977年 퍼짧統計調흉 앓本듬H.센 樹)[

냐. 1 977 年 固짧’統討調활 itf- 1융#칠針첼:作成 

다. 各행評 f뼈옳건홈表의 作成뿔針設定 및 基準表模討

라. 各調훌部門別 細部計iII1J(淑활家結果·表. 調흉要領等) 換함 

o}-. 部門別 및 修、 f늪結뽕·分析 

바. 其他 調표上 各鍾問짧쳐 解決

( 4) 



< 제 l 차 >

197 7 • 7 • 6 

1 • 준벼작업빨쟁 확정 

벨첨준바작엽일정(안)을 검토하여 마음사항올 수정후 시행하 

기로 하였읍. 

가. 부운‘뻗 오집 단 파악 

세붐류별로 모집단수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접 

단수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할 경우 추계하도록 함 

냐.각종 기준표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작성방법 결정 

작성방향결정 및 자료수집 세부계획 수렵으로 수정하였음 

냐 • 예 산 ( 78 년도 ) 협 의 

78 1환도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각지부별로 작성하여 

7. 15 부터 본 회의에서 종합정리 하도흑 하였음 

2 • 종합지청서 작성 

당국에서 제 1 회 국부통계조서 지청서을 기준으로 시안올 착 

성한후 차기회의에서 부문벨로 설우요원아 분담하여 연구검토 

후 77 .7 .15 부터 본 회의에서 ·종합캠토， 보완하기로 하였옴 

3 • 조사대상 품류기준 확정 

각지부뻗로 세부적으로 붐류하여 7. 15 부터 본회의에서 누락， 

중복붐에 대하여 종합조정토록 하였음 

4 • 기타사항 

가.각지부에 있는 참고자료률 정리하여 각지부에서 공히 。 l 용 

할 수 있도록 배부 및 조사본부에 배치하도록 하였융 



냐.실무자 회의요원A로 사우판 또는 조사역급 1 명을 선정한 

명단올 77 . 7 . 9 까지 공푼으로 당국에 필착토록 요청하였음 

다 · 차기회의는 77 .7.7 14:00 에 조사본부에서 개최 하기로 합의 

하였음 

첨부: 준비작엽일정 

" 

” Y 



< 벨 첨 >

1 • 훨備作業日程確定 ( 뻗표참조 ) 

2 • 緣合指용f書作成 

1 )국부의 개 녕 

2 ) 조사목적 

3 )조사뱀위 

4 )조사객체 및 지역의 뱅위 

5 )결과의 제표 및 공표 

6 ) 초사사항 

7 ) 초사방법 

8 ) 조사담당기판 

9 )초사기준시청 및 조사싣시기간 

1 0 )풀가배율 

11) 잔가율 

3 • 調흉x'1훌 分類基準 確定

1 )政·府部門

2 ) 홉A部門 

3 )個A部門

4 )家計部門

@ 非法AB캠# 

@ 固.公.私立풍校 

@ 個A部門의 흩할業分類 

4 • 賢f+整理

” J 



準備作業 日 程 (77.7.5--8.31 ) 

I 
A 
l 

調 3훌 本 部 支 部
業 務 名

期 逢行흉훌項 
備 考

間 期 f댐 꿇行事項 

1 • 쫓務者융훌훌構成 ‘ 
7.5 ‘ 構 成 支部別事務官

흐는調효짧 1 ~名

2 • 終合指針홉作成 7,‘ 5"-'7.31 索作成
8.1--8.20 檢밟補完 

8.21"-' 8.31 確 定 賣任者융議. 
(長官決찮) 歸計委員융議 

3 • 調효x';j象分類基훨確옆 7. 5"-' 7 , 10 案作成

7.11"-'8.10 補完및確定 

4 . 部門었!J母集댐把握 8.1"-'8.20 換홉#및緣合 7.5--7.31 母質댐把握 

8.1--8.20 補 完

5 • 調3훌훌類， 調종￡要領1 8.1"-'8.20 檢혐및웠合 7.5"'7.31 홉$案作成 

結果表試案作成 8.1--8.20 ’ 
6 .各種基훨表作成올혐한資 8.1"'8.20 檢험및縣合 7.5 ....... 7.31 資料寬集
料켜￡集및作成方法決定 8 •. J "" 8.2 il) 作成方法決定

‘ 

7 .業務推進쫓績檢討 每月 6 ....... 10 換 討 每月 5 提 出

8 • 撥算 ( 78 年度 ) 協議 7.5 ....... 8.31 I 짧 를훌 7.5--8.31 要求資짜옳/:Jj 



〈제 2 차〉 

1977.7.7 

1 • 제 1 회 국부통계실무자 회의결과 보고 

2 • 종 합지 침 서 [ 시 안 ) 작성 

가.전체적인 사항을 검혹하여 우문벌 문제점 f 연구가 필요한 

붐야둥올 종합척으호 파악하고 차기회의에셔 종합하여 부문별 

로 분담 연우 발표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였음. 

냐 • . 특허 차기회의깨쳐 국부의 개녕에 판하여 요원 각자가 연 

구하여 발표후 토흔하기로 하였음 

3 • 자료교환 

각지부에 있는 참고자료를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음과 

같이 지부별로 정리 발간하여 i써부토록 하였음 

가.겸제기획원， 한국은행，한국산엽은행 및 중소기엽은행에서는 

제 1 회 국부조사시의 자료를 정리하여 발간 배부함 

냐. 국민은행에서는 1970 년 - 일본의 국쉬L조사 개요를 번역후 

발간 배부함. 

4 • 차기회의 일정협의 

가. 차기 본회의는 77.7.1514:00 에 당국에서 속개하기로 

하였음 

냐.차기회의에 제출할 각지부벨 자효는 다음과 같융. 

1 )종합지침서 검&..내용 

2 ) 각지부벌 당당조사 대상 분류 

3 ) 각지부벨 78 i훌훌 예산에 대한 설영자효 

r i ‘ 



5 • 기타사항 

국부통계조사 방법의 정랩을 위하여는 각 지부옐 77 년도 

추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외연수 및. 자 

료수접 계획을 시행하여야할 것 o 로 의견의 일치률 보았음 <ìt 

-6-



〈제 3 차〉 

r 977 • 7 • , 5 

1 .제 2 회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2 • 종 합지 칩 서 ( 시 안 ) 검 토 

기 작성하여 배부한 종합치첨서 (시안)중 마음사항을 검호， 

수정 하고 연주과제를 분당하였음i 

가.검토부문 

1 ) 국부와 개 녕 

2 )조사옥최 

3 ) 조사법위 

4 ) 조사객체 및 지 역 의 뱀 위 

냐.수정내용 

죠사객체 및 지역의 뱀위에서 다음사항올 수정하였음. 

1 )영조불법인은 인척물척수만의 결합올 통하여 특정한 공공 

목적을 계속척으로 수행하는 공법상의 인격이 부여펀 종 

합척인 시설 즉 공공초합.- 정부기엽， 정부판펴기엽 둥임. 

이러한 사향응 소유 주체빨 훈뷰에서 야 nt 써운되었 o 으 

로 삭제함. 

2 )법인부문에 특뻗법상의 재단뱅언.사단법인도 포함하였음 

3 )개인기업 빛 바뱀인단체의 ’ 정의를 ’개인이 단독 또는 

용동 o 로 경영하고 있는 개인기엽 및 법인격올 갖지않는 

모든단체’로 수정하였음ι 

마. 국부의 7>> 녕 

종합지청서 (시안 )올 .lt.완한 국부외 개냄 ( 뻗첨 1 창죠 )올 

-7.-



작성하여 각 요원이 연구，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토론 후 

확정로록 하였음. 

라. 연구과제의 분당 

연 구 과 제 담당지부 내 용 발표시기 

1 • 국부의 개념 전 원 안을검토후 발표로흔 7 • 18 

2 • 자산의 붐류 산엽윤행 세붐류 및 정의 * 
3 • 초사의 객체빛 한국은행 외국법인의 포함여부 , 
지역의 범위 중심 

3 • 각 지쑤뻗 담당조사대상 붐류 

7f‘·공공조합의 성격파 범위에 대하여 캠토하고 한국은행과 산엽은행의 

조사대상범위에 대한 제 죠정의 펄요성 01 논의되었~여 통사항은 조 

사본부에서 조정(얀)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 

음 

‘ x i 

1 )바영리 뺑인중 국가로부터 옥척。l 부여되는 안척결협;체.이며 

설립의 장제 혹은 가업의 캉제성 ê) 있는 11) 영리공공법인운 

공공조합에 포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벌첨 2 의 단체는 공 

공조합의 조사거판언 한국은행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산은 

의견) 

2 )공공죠합은 배영리 법안에 속하으로(벌챔 3 참초) 현재의 

분류인 일반정부에서 법인으로 붐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초합에 대한 조사는 한은에서 당당하지만 제표시에는 

법인부문에 포함하여야 하으로 마음과 같。 l 한윤파 산은의 

엽우흩 재조청하여야 한다· 즉， 산은에서 담당하는 사렵 

얘
 

u 



학교는 국공렵학교와 유사하으로 한은에서 담당하고 한은의 

·공공조합은 산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 한은의견 ) 

냐.가계와 개인기엽쑤문 및 놓립수산부문의 훈류한계는 관계기관 

( 풍계국， 농수산부， 기운， 국민은 ) 에서 검둥하여 제 4 회 본휘 

의 ( 7.20 예정 ) 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4. 각 지부옐 78 년도 예산에 대한 설영자료 -본 자료를 차기회 

의에서 상호교환하여 지부벌 설영자료를 보완토록 하였음. 

5 • 해외연수계획 착수 

가.제 2 회 국부조사 준비기간이 촉박하므로 초속한 해외연수 및 

자료수집이 필요하므로 낌춘식 초사역(산은)이 해외연수계획 

을 수립하여 본 회의에 제출토흑 하였음. 

나. 해외 출장여 배확보 및 확보예정 내 역은 마읍과 같옴 • 

7] 판 

한은， 산은， 기 은， 국민은， 

농수산부 

계 

첨 부 1 • 국부의 개념 

2 • 한은자료 

3 • 산은자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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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 명 산은만확료 

1 영 확 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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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챔 1 > 
國 富 의 擺 念

固富‘/Natione. l We e. lth ) 의 짧;승에 *냥하여는 아직 通念化완 定

義가 。|추어지지 풋하고 있다. 

￠憲의 戰;念으로 固富쓸 定義하연 -固이 所有하고 있는 모든 

財貨의 統:合。l 라 할 수 있￡며， 여 기 에 는 空뒀 ，降雨꿇 太陽熱等의 

自然資源도 包含펀다. 

그러냐 固훔鏡計結果콜 經8￥分析 手段으로 利用하게 됨에 짜하 

固富으l 戰念도 固民經濟的 "lL場에서 固民計f효과 -分科로 限定시켜 

5:Ë養하게 되 었아. 

즉 固民經훔內의 모든 繹濟車位으1 j횟借화照表블 . 統合 調整 ( Con­

eol1dation )한 結果 算出되는 왔훨올 E희훔라고 規定하기에 01 르. 

렀다. 

이 혜 經홈벌位 相표間의 t훌借關係는 相計되 어 控除완다. 

짜라서 떠휩란 -f뀔의 各 經濟車1û:가 所有하고 있는 모든 經흙 

的 인 쫓훌훌을 -定 時쩌의 貨빼용 f面f直로 홈￥↑뼈한 양상銀에 x:r外純資훌 

(합外활훌-화外負짧)을 合한 것이라 할 수 있마 oj 觀念은 

再生훌 可能한 有形홉훌훌과 함께 再生흩 不可能한 有形賢훌도 包括

하게 된다. 

그련데 쫓際上 固盧調훌에 있어셔 調흉쳐類의 範뼈는 固꿇調훌의 

B 的파 賢料의 ;fiJ用 可能性 및 信賴性 ( Av e.11ability & Rel1a-

b11i ty ) 의 程度에 짜라 調뿔훨 수 있마. 

우리나라의 固富調훌는 固民經훔內에 所在하는 再生흩可能한 有形

훌훌 ( ReprOduc1ble tang1ble assets ) 의 統‘銀에 *낸外純홉훌풍 

-10-



( Net foreign claima ) 을 合한 固民賢훌을 그처象으로 限定하고 

있다. 

이제 上記 戰;念에 符合하는 固富寶흩의 총件을 詳]Zß하연 마음과 

갈다. 

첫째 固富資흩은 經濟的意味롤 갖는 資慶이어야 한다. 

經훔的 意味를 갖는 賢흉같이 란 企業， 家計， 政府 빛 非當利ElH$:

等의 經홈主#가- 經훔活動올 當훌하기 위한 手段으로 保有하고 있 

는 財貨를 말한다. 

企業이 經훔活動을 위하여 保有하고 있는 財貨에는.I場，機械設 

備， 車爾， 週澈具" 財藏品 또는 흉材料等이 았￡며 家計가 經濟fi5 i動올 

當젊하기 위한 것에는 生計를 텀的으로 하는 것 ~D 家具， 冷藏庫

等이 었다. 

약라서 文化財 훌術品 활동품， 흉흉籍等은 그 保有하는 主된 텀的 

이 經협的 動機에 있는것이 아니므호 調효혐象에서 除外된다. 

또한 軍事施設이냐 戰備品같은 짧甲賢꿇도 經흙的 意味의 資逢이 

라 불 수 없으으로 혐象에서 除外펀다. 

結局 經흙的意味를 갖는 資훌이란 生꿇活動에 直接 팅텅係있는 寶

훌놀과 固民生活을 當옳함에 必夢한 財貨라고 要約할 수 있마. 

둘째，固民繹濟 全#의 立楊에서 賢本投下가 이루어진 資塵이어야 

한다. 

固民經흙란 戰;훌은 個別經흙에 X'1fJ\되 는 것 으로 個別經흙에 서 賢흩힐 

o 로 看做되는 것도 固民經혐의 立揚에서는 贊훌이라고 認定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用益權파 캘保權과 같은 ， 옮IJ限뺑權은 個別經濟인 힘j限檢權者의 

-))-



立場에셔는 寶훌으로 훌정定되지만 이는 所有權의 制限올 隨ff 하게 

되어 財훌所有者플 包含하는 固民經濟的 立場에서는 lJ.方의 權利義

務카 相 計되 므로 賢찮으로 認定할 수 없다. 또한 現金， 預金， 받 

을어융， 貨出金等도 E힘民經홈的 "iL場에서는 그 價權倚務가 相計되으 

로 택富로서 의 資PÆ:2..호 보지 아니한마. 

이와 같이 固民經협內의 모든 無形資違은 혐象에서 除外되게 된 

마. 

댐民經휩라는 廠;念속에 內包되어 있는 또 하나의 意味는 賢찮의 

所在가 利효의 中心 ( Center of In뼈reet ) 이 되 는 經흙活動의 

本뾰地릎 固民經협內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妹主나 삼負의 -部 또는 숲部가外固A이라 할지라도 固

民繹훔內의 企業이연 園部調훌함象에 包含시키고 本園 ^Ol 設立한 

융삼일지라도 外固法A안 경우 힘象에서 除外시컨아. 

셰째， 再生훌 可能한 짧꿇이어야 한마. 

즉 固富資꿇은 혔動力이냐 쩔本이 授下되어 再生훌이 可能한 것 

에 限하으로 自然狀態 그대호 01 土地， 天然林 地下資源 ( eub-soil 

aeeets ) 等은 협象에서 除外된다. 

이와는 달러 理立地나 *ï地等의 造成土地와 改良土地는 寶本파 

혔勳力이 聲下된 것 으로서 再生짧이 可能하으로 혐짧에 包含된다. 

네째 i 客觀的으로 經흙的 評個i~ 可能한 였흩이어야 한다. 空혔， 太

陽熱， 海水等외 自然~歡운 客觀的인 評{面가 어 려우으혹 처象에서 

除朴된다.A的쯤本 (Human Cap1tal) 도 能力開짧을 鴻하여 具#的인 

寶本投下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 有形固定였庫만큼 重要하게 認짧 

되고 있으나 훌觀的인 維짧的 햄뼈} 어려우묘혹 차얹에서 除朴한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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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째 , 혐外的인 *흩;fU團係는 以上의 象件을 考慮하지 않고 固률5 

짧 Z늘에 包含시컨아. 

당텀放經흙 ( Open Economy ) 1*制下에 서 쫓生하는 x'1外的인 쏠借開係 

는 텔l內의 짧權價務와는 달리 固民經장혹的 立場에서 相計될 수 없으 

묘로 無形줬훌이라 하뎌라도 혐外納資똘으로서 固富 어l 包含시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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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첨 2> 

所有主體 ~IJ 分類

, . 政 府

2 • 企 業

3 • 家 計

4 • 非합利댐# 

가. 法A6죄옳 

1 )組合法A

가)公共組合(別紙참초) 

냐)혔動組合 

다)共홈組合 

라)信用協同組合 

2 ) 삼fn法A 

3 ) 財fn홉A 

냐. 非法Afn#:

첨 부 : 公共組合의 ~J 1 부 

( 8N A 分類 ) 

-1 4-



1 • 山林組合

2 • 農地밟良組合 

3 • 農業&同組合

‘ 4 • 水隻業協同組合

r ‘. A 

5 .中小企業協同組合

6 • 輪出組合

7 • 韓固據適組合

8 .葉煙草生훌造合 

9 • ~월設共6학組合 

1 0 • 찮業組合 

11 • ^響組合

共 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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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첨 3 > 

영조물법인: 인척 풀척수단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한 공공옥척올 

계속척요로 수행하는 공법상의 인격이 부여된 종합척시설. 공기 

업의 독자성안정(행정간성파 예산 기타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 

여 채산과 책임의 귀속을 영백허 하는 기엽합리화의 견지에서 

이 러 한 형 태 의 공기 엽 젤 립 ;영 향이 두드러 짐 ) 

※ 조폐공사，주텍공사， 석딴공사，광엽진흥공사，국제관광공사，농어촌 

개발공사， 우역진흥공사， 도로공사， 놓엽진흥공사， 대함재보험공사， 

방송공사， 공엽단지개발퓨얀， 직엽훈련공단， 한은， 산은. 71 은， 외환 

은，증권거래소， 대한칙섭자사.대한교원공제회 

공사훈합회사，성업공사 

공공재단: 공공복리를 옥척으로하고 행점기판이 j훌@예화나 인적결합 

이 아니다. 공재단의 목척· 죠착· 재산관리는 정판에 의해 

정해점 

공공조합: 국가로부터 / 옥척이 쑤여되는 인척결합체 

섣협의 장제. 혹운 가업의 강제 

※ 놓협 -+-팎협 • 71 협동올 그 옥획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 

, 고 창체척요소가 없으므로 공공죠함으로 보지않는 경향 

※ (농지개량조헬 산링계， 산립조합， 산립조합연할회， 대한상공회의소 

반공연맹，의료보험조합， 변호사회，농엽협풍조합，농협중앙회，중소 

기엽혐동조합， 중소기엽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엽협동조합연합회， 

수협，수협중앙회，수출조합，한국해운초합，엽연초생산죠합，건설공 

제조합，재향군인회，원호대상자단체， 변러사회，유네스코한국위원꽉 

건축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재향군안회. 한국마사회， 영엽초합， 

건설협회，측량협회，한국선급협회， 대한판광협회중앙회 

@ 각지방 운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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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차〉 

-‘ 
1977.7.18 

1 • 국-부의 개 념 

제 1 회 국부총계죠사 및 일본국부초사의 개념쓸 기초로 하여 

벨쉽 1 과 같이 정렵하였음. 

2. 공공죠합의 범위 

가. 공공죠합의 개념윤 학설에 따라 차。l 가 있￡드로 기판의 성 

칙에 딱라 기관별로 푸분하여야 항. 

나. 따라서 제 I 회 국부통껴|죠사시 공공도합의 법위와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응행의 의견쓸 참작하여 죠사본부에서 조정안(펠 

청 2 )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양 조사저부에서는 동 조정얀 

어l 따료기로 하였읍. 

3. 제 5 회 국부통계실무자 회의 

; 가. 일 시 ! 1977. 7. 20 10:00 

나. 장 소:조사풍계국 

첨 부 : 1. 국부의 개 념 

‘ 2. 공공소합의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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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첩 J > 固 富 의 법똥 念

第 2 回 圖 富 統 計 調 효 第 1 回 固富統計 되;d 뀔 日本의 l회富調흉 

뀔깅富블 넓운 意味혹 말하면 |固富을 넓은 意、味로 말하면 1- 빠的인 富의 밟念을 考察하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듭 합냐 라7r 가지 고 있는 오듣 |는 가 운데 -1초l의 富블 f훨成 

i잣훌홍의 台計 즉 各 維淸 卓ilL lfî흩의 合計 즉 各經훔벌m:하는 몇素는 市場化할 수 있 

( i，{ n양，企앓，家計 等 j 의 í~ 훌 I (政府，企菜，家計 等)의 ff I 고 財貨와 用從을 生폴하는데 

속에 포합되는 모는 客짧的인 |꿇속에 包含되늪 오둔 客觀的인|뽑훈하는 給줬폈。l 다. 

? |財貨블 現rE의 貨훌훌1며{直로 評個|財貨즐 챈tE의 貨響 {뼈 i닐로 |그러나 떠휩調표 또는 볍富 

한 絲짧에 ~朴 純資흩풍쓸 ;보탠 l 評{뼈한 *상%훌어l 차外 純reØ흥올 |짧計라고 한째 단]富의 定暴플 

것。l 라고 할 수 있마. |혹탠 것。l 라고 할수 있타. 

。l 러한 훨;洙의 뀔깅富에는 이러한 훌‘味으1 固富에는 

첫째 :옮흙活빼의 成果안 有形 첫째 옳흙活훨h의 成果인 

ì$i훌훌 ( 建物tE l車 品웰 ) fκ 'fU료 [ 갖갚物:æ~률品 황 ) 

둘째:옮備活動에 依하여. 생긴 { 울쩨 흩훔活動여| 으l 하여 

셔{홉늠 아니\f ~lj￥흩훌i Sl M貨는 아니냐 降濟活動율 

前j힌한 바와 같응 一般的。l고 

도 $때한 없￡念을 펄接擾}펴하 

홉 |는 것윤 아니마 • ~젤富調표들 

훗施하는 것 은 텔l家떠j의 ff 얹동 

생긴1 1:(;較， 一댐固民찮혐의 構造와 

IJ짜長分하 , 固民所得과의 뽑係 



나되는 자연울로서의 土뼈， 

當앓하기 위하여 없어서 는 아 i 宮鴻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또는 꽤훨計劉 R 的에 必要한 

셋 째 : 치·싸 純썼훌等이 包含

塊한짧웠i物 目 然林等의 夫然 ìJSi rl젠， I 目然林等의 天然、~源、

텀然物로서 의 土地 및 塊힘뚫웠i物 

된다. 

rti源의 分布狀況등을 把握하 

세 째 ~{外純 ftJ훨 等。i 包含펀마. I 廠念윤 이와 같윤 利用 目的에 

고자 하는 것이묘로 固富의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휩富統 l 더욱 有用토록 이들 設定하 

그러냐 오늘날에와서는 휩홉 | 計 調훌의 目的。l 주로 홈흙分析의|고 있아. 즉 떨富 f훌計즐 
l 
i 

잉
 
I 

統計훌돼효을 主로 옮衝分析의 手많에 있게 됨 A로써 廠念 目짧 |위하여 l뭘富플 定義합어l 있 

手段 o 혹 ￥IJ 用하게 됩에 딱라 | 의 範曲도 그뼈아 . 좁혀저 E휠 t흔維 |어서는 包括휠 핍富 fi꿇의 

~ :융:自 t협의 範圖도 그 l때。l 

좁-혀져 필E한降뽑的 IL 場어l 서 

濟ffJ 立場에서 생각되고 있무으로 |條件을 다읍과 같아 하고 

富쏠 생각하게 되었￡으로 

i휠民隆훔의 한 分料로서 의 댐 | 하고 國民싫淸외 한 分料 로서 의 

우리는 各 l훨의 {ùf~成果쓸 용考 있마. 

첫 째 l휠홈資훌운 옮홈的 意‘

E휠혈뜰 생각하여 휩富랬흩홍뜰 마옴 l味뜰 갖는 ~a훌이어야 한다. 

E힐富J:t용료을 마음과 같이 l선定 | 과 같이 限~ 시 키고자 하는 

시키고자 하는 것이아 것이마 . 

固富로서의 홉흩훌을 ‘ 우 al 냐리- 固 | 固富로서의 資E룹은 우-려나라 핍 

둘째 l월빚않價 숲율화의 교揚 

에서 분 잖本投 'Í'i 라야 한마 • 

세 쩨 At벼 R읍力에 依하여 용￡ 



第 2 回 園힘統計調흉 第 1 回 固힘짧計調표 目本의 휩富 調표 

民홉濟|징어l 存在하늠 再生훌훌可能 I~~초 6￥ 속에 있는 모든 쉰꿇Ifl 에서 |出펀 장폴中 有形rJ꿇 에 限

한 4흥形 ~g흥 의 짧領 에 x-H i' ~濟 活-!해 ι11 1t{한 슨E!훌#찌.!i..서 j볍짧하 t딴다 • 단 처外H딩인 權;f1J!해係 

純 ft훌즐블 함한 뀔깅民 rti題에 P화하|지 않고 홉쩌펀 월l좋 .E..l료 再$.훨이 }는 例外로서 웹홈어l 包含시 

며 固富 ~흩홍 의 !앓件을 詳j1!하면| 可염응한 有形 줬찮 과 처까純ιf JM: ol 라야 l킨마 • 

다옴과 같마. 한마 • 먼저 뾰휩 8선j 急味을 갖는 

味쓸 갖는 :t1훌같 οl 어 야 한마 • 들 갖는 잡똘 。l 억야 한다. 

즉， ~휠 富fi꿇윤 .1 J 옮흙ff'J 훨; I 즉 것 꽤 l뀔휩 fi찮읍 &죠淸~ 意、味|납꿇。l 란 앓협~Ii효가 錢짧活 

밸b쓸 홈경농하기 위한 手段으후 

둘째 핍~옮淸 l펴 R냥으l 교싸에서 |가지 고 있는 財貨들 말한다 • 

IN 

。I 2) 핍1.-iÇ鉉 i슬숲 

&획의 입 장에 서 갑本짧下71- c I 루| 본 μ;本投下혹서 有fκ '1ü줄어1 ß.f!한아↓앓 rii 조 i원에는 꺼論 家計냐 

어진 有jfj~ 흩애 限한아 • 그러냐 u똥形:a훌 01 라도 M ?'t-ffJ인 짧|企業 政府 및 非宮쭈IJ댐1 월까지 

그러냐 無形렀훌이라도 차싸的|후i)V성係는 찌싸효셔 l최富에 包含λl 컨. ~모듣 包括 하게된다. 企業。l

降 6￥活때쓸 寫하여 t농홉하고 인 權 쭈!J 많l係 는 {91J外 로서 i최웰 에| 킨아 • 

세 째 再生훨이 可能한 f-i꿇 。 l 어 |있는 財·貨란 1711쓸 둘띤 팔務 

pjfol 라는가 l場 짧械設備 , 

b혐品 9 車흙휩運搬용 , 생화피디， ki藏品 

包含시킨아. 

야 한마. 



-

3) 再生題。l 可能한 ft흩홍이억|먼저 j춤6￥的 훌훌味의 ~ß홍야한 

야한다 I j않府 , 企業 家計 및 非합flJ 

주E는 原材料둥이 있을 것이며 

家計블 目的~j응 하는것 ， 즉 

住펀，家具 衣類응을 말한마 . 4} 客歸的으로 維혐的 評{뼈가|댐腦의 홉 6학王짧가 生찮。l 냐 

可 R등훈1- fi흩훌。 l 어야 함 마 . 

첫째로 옮i죄的 意味의 r강꿇 

。l 란 政府企業 , 家計 및 非宮

"t!f.計等의 搖혐活뼈l 쓸 찰’옳하기 

우|한 手段￡로 가지고 있는 

財貨플 말한 다 • 따 라서 &죠 f￥財 

? |￥IJ댐삶等의 홉倚王 i찮가 生꿇이나|서 看做하기 힘들고 客觀的

各 옮흙主앓가 %쭉훔活훨b을 

위한 手段~로 財貨를 取得

하려 면 資金 ~는 ft本。l 所

要펀마 01 렇게 볼 때 옳홈 

的 意‘味플 갖는 ti훌。l 란 各

옮消짧位가 fié i9양活動을 위 하여 

家計等의 降倚活勳을 열·寫하기 |評仙가 困難한 풍術혀 文化써‘ .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을 말한다. 

하라서 옳훔財로서 看做하기 

힘들고 客없的 評11뼈가 k섭聽한 

훌術品，文化財，善籍 等윤 

l徐外한마. 

둘째 로 핍富혹서 의 항흩를윤 

뿜:籍 等윤 |徐6'~ 된아 

~읍 생홈로서 의 '!-U!f.윤 固 | 投下한 fi本을 용g윌化 펀 j~ 

民降yf fi'J인 's1. 場에서 보아야 하| 態라고 表잃할 수 있을 것。l 

기 때문에 ( 1 )뽀上權과 같응 | 타 骨輩品。l 냐 혈훌훌풍의 훌術 

用益權읍 土地所有 者의 챔휠회응을 | 다타 , 天然記念쩌 또는 其ft!!. 文

없j限하고 있을 딱 릎。l 으로 {댐꽤 化財가 뼈f直 ( Valve) 을 가지 

쯤흙에서는 資題。l 라 생각되지만l 고 있음윤 틀림 없￡나 그 



第 2 며 園‘富緣計調훌 

固民錢훔 全題의 立場에서 

第 I 回 固富統計調훌 目本의 園富調흉 
--싸 ι----_. ←- -----

보아야 하기 때문에 

E펙民&쪼濟上의 1짧盧 이 라고는 할 수 I {面f直를 옳홈的 {뼈 f直라교는 할 

없다. 그리고 (2)銀業權이냐 工 |수 없 S으로 이를 |徐샤하게 

(1) 地J:權과 갇운 用益搖. I 業所有權도 個別쯤흙에서 는 그 抽 | 된다 • 오늘날 。l 와 같윤 勳品

은 土地所有者의 權能을 制 | 곱的權能을 寶훌으룩 . 취급 할수 |도 商品化되고 며우기 그 去

限하고 있을 따륨이으로 個 l 있A나 핍民繹한 全題에서 생각하 |來가 企業化됩으로써 交換可能 I 

別 옳홈에서는 賣盧이라고는 | 면 뤘處￡혹서 @김富에 包含할수 |團品으로서의 財貨의 性格을 

아
 

없
 

수
 

할
 

I 
N 
N 
-

그리고 없다 또한 (3)現金 擾金，받을어음，1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이 事

賞付金， 投당 ~* 옥훌은 륨l 民쯤홈 |롯아지만 그와 같은 {面直는 (2) 銀業權이냐 工業所有權

도 個別쯤홉에서는 그 抽 di I a성안 立場에서는 서로 相計되으로 l 評{面上에서 客觀tE을 짜如할 

的 權能을 資깥흥-2.. 1료 取짧할 j ~티富로서의 ~흩중 o 로는 볼수 없 "Ç}. I 뿐아니 라 그와 같운 {面 f直홈IJ造 

수 있으냐 固民降홉 全體에 | 단지 。l 들 無形의 權利國係가 固 |를 위 하여 投下된 資本이 

서 생각하연 資흩를우료써 휩 I ~~쪼降 챔 互間 축 처外的 閒係가 | 궐Hç降홈 全體面에서 。l 루어 

包含할수 없마. 또한 i 짧生한 경우에는 E휠民옮濟 全趙의 |진 것윤 아니으로 *쪼濟的 意‘

{3 J 現옳 , 據용 , 받을어 음 , ff를홍￡로서 、 圍옳에 包含시 킨마 • 味을 갖는마고 볼수는 없는 

資付金.投寶寶隨等응 固民繹 것。l 아 i 



r 

‘ 

濟的인 立場에서는 서로 相計 | 셋째로 댈합는 繹濟活때에 으I I 따라서 옳홉的 찮味를 갖는 

되으로 固짧로서의 歸￡로는 | 하여 끓下된 寶本 ιl 具싫的 形 |鍵。l 란 生끓活행이l 直援關係

볼 수 없다 찮똥l 表現아지 때문에 사람에 ， 1 가 있는 寶꿇과 떠民生活을 

다만 1 이들 無形의 權fll당정係 | 힘어l 의하여 만들어진 즉 再生 l 홈경홉함에 必要한 財貨 고 要

가 흩l民옳짧 相효間 즉 처朴|꿇 可能한 것에 한한마 따라서 l 約할 수 있다. 

8성당덩係가 짧生한 境遇에는 固 ! 目 然으」로서 의 土地나 天然、資源윤 1îI民降淸란 ←斷念은 個別降濟

,• | 民經홈 全짧의 ~.i!t~로서 텔 l 뀔3宮 에서 i徐外된다 그러냐 塊立 |와 E分됨을 意味하는데 .2것 
w 

’ 홉에 包含시킨다. 千紹등에 의한 造!않土地와 改良 |윤 個別維흙에서 t잣흩흉.2..]후 看

，:i: t띠는 固富에 包含펀다 a . ，做되는 것도 평民降훔面에서 셋째로 固富는 옮짧活動에 

依하여 投下된 資本의 具삼뚫的 以上과 같이 。l 먼 lt:J홉統計調 |볼때는 ~1꿇。l 라고 폴수 없 

形態의 表現。l 기 때운어l 사랍 | 효에서의 l호l 협의 ~念윤{ 1 J I최民 |는 것이 있읍쏠 말한마 .어지 

의 힘 에 의 하여 만들어 진 즉 l 쯤倚內어l ’ 所표하는 옮淸l活動의 셔 {固Aoj 購入所藏하고 있는 

再生童 可能한 것에 限한약. I 所꿇￡호서 再生 l똘。1 . 可能한 有 |財化가 모두 떠富합꿇에 包括

따라서 目 然으료서 의 土 地나 IID~꿇고j- (2)처外純칩題￡후 限定 | 되 지 않 옴을 알 수가 있 다 • 

天然짧源、은 핍富에서 l徐朴된타.1 되며 。I 줌 有形쩔훌훌을 降6￥國係 딱리-서 떠富어l 包括될 ~U효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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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回 固힘統計調흉1 짧 1 回 固첼缺計調3똘 日本의 固宮調효 

그러냐 理立. 千招等에 의한 |해 있어서 의 擬能面에서 分類해| 그 資겉칼을 取得키 위한 깜本 

造成土地와 改良土地는 固富에|보면 (a) 生훨活動과 直援國係에 | 投下가 힘民짧혐面에서 의 ·줬本投 

包含된다있는 1강똘 (b) 퍼民흩휩全 i합를 {下‘ 。 l 어야 한마는 것이아. 

넷째로 휩홈는 客짧的 o 로 |뒷받칭 하는 共·公施設 ‘ (c) 흩l民生活 | 비 f:'Ç~쪼휩란 짧念은 또 한가지 

옳휩的인 評{뼈가 可能하여야 |을 維持 하는데 必要한 財貨等 | 의 효味흘 內包하고 있는 데 

하묘로 土빼냐 天然흉源은 1 3 種으후 나눌수 있아 그것은 비참所표의 範閒흘 規定

‘ & |固富에서 除外된다 i 또한 한 것으로서 [ìJ팝H 包括될 합 
Aá성합本도 能力協옳;을 겼하 똘띄 所在는 降함活행젝 本행 

여 具짧的언 줬本投쩔가 01 루 

어진 것으로 오늘날 有形固

定 n흩만큼 重홍철하게 認識

되고 있으나 客觀的이 옮혐 

的 評{面가 어려우묘로 固富

어l 서 |徐外된다. 

들 떠 l:\'; 잃죠흙 pg 어l 두고 있는 

것 이아 즉 IÌÌ 헬는 Irl 內의 &호 

6￥용t {iL가 所有하는 젤흩둥이어야 

한마는 것이마. 

여 7)셔 E휩內의 降짧車位는 

E휠內의 居佳者률 풋하는셔l 



。l 상과 같이 이번 固홉統計 

調훌에서의 固富의 廠念윤i 

[ 1 } 댈民옮網內에 存t':E하는 

經협活動의 結뽕로서 再生題아 

可能한 有形資흩효과 (2) 화外 

純資훌증으로 l浪定되며 이중 

有形寶훌을 쯤 6얄홉정係에 있어서 

앙 l의 機能面에서 分類하여 보면， 

{a} ‘ 生훌活動과 直接國係

있는 쩔題 

(b) 휩民옮뽑全隨을 뒷받침 

하는 公共施設

(c) 固民生活윷 維持하는데 

必要한 財貨等 3 種A로 

나눌 수 있아. 

E윌 f̂ J居 tt者 所有의 資흐중。l 란 

所t':E面에서 올때 E윌內에 。， $. 
M, 

수도 있고 固外에 있을 수도 

있다 固內居住者資훌이 E휠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윤 反차로 

~I、넓옵住者의 염흩이 E휠內에 있을수 

있음을 뭇하며 固家요F E딩家間 

의 l챔係로 올때 前者는 처朴어i 

대한 價權이 되어 固富에 加算

하게 되고 後者는 처朴負6월가 

되어 除사하게 된마. 

세 째로 圖富에 包含된 ~흩흥운 

人間能力의 훌홍物中 有形寶훌훌에 

限한마고 하였놈례 먼저 盧物

이라는 것응 그 췄꿇。I ^力

무로 만들어진 것。l 라야 펀닥는 



第2 回 固富統計調흉 第 1 !희 固좁統計調훌 日本의 固휩調흉 

말인데 具짧的￡로는 自然으로서 

의 土地냐 天然췄源도 一固의 

뭘를 構成하고 있는것이 事훗 

。 l 지 만 이 것 윤 人力 。l 마 치 지 

않윤 젓이고 資本投下가 이루 

I 
N 

α
 
l 

억 진 것이 아니묘룩 具錯化

펀 %쪼洛的 훨;味플 가지고 있 

는 것운 아니다. 

煙立地나 =r tE쳐낀가 。l 둘과 

E分되는 것윤 혔勳力과 ’잖本을 

않下 한 것이기 혜운이다 ι 

A 間能力의 題勳。l 란 A力￡

로 再生훌。l 可能함을 뭇하묘 

로 圍富 'ii흩흥윤 再生훌이 可能함 

을 뜻하묘로 댈l 렴 얹꿇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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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 

∞
 
I 

단l 家閒빼l 存:æ하는 無形資폴운 

흩]民降홈 全隨의 줬흩흥 o 로 看做

하여 E피렐에 包含시 킨다 • 즉 

無形랬꿇은 처外國係에 限하여 

例朴로 한다 . 

以上에서 固富짧훌플 함에 있 

어 그어I .含括될 資l풀의 性格

또는 限界툴 中心A로 E힘홈의 
‘ , 

定義플 考察하여 보았는데 이젓 

"ã 마시 ’ 要約하여 보면 「固富

란 됩 內에 所tE하는 再生꿇 可

홉펀한 有形껄Z홍의 %상짧에 처外 

純검윷權쓸 合한 도!~ft훌의 純짧」 

이라고 할수 있다 . 



〈벨첩 2 > 公共組合의 範圍

第1 回휩좀統計調효 韓흩l훌훌業鼠行意見 調효本픔ßi펴整案 韓固銀行意見

固家로 부터 그 存立 l 設立의 鐘制性이 있고， 1 非當flJ 法 A中 E희家로 

目的이 부여된 公法上의 l 組合員￡로 構成되어 

法人l 
N 

잉
 
’ 

1 • 大韓山林組合

2 • 土 j:1J!改良짧合 

3 • 中小企첼t~ 同짧合 

4. 輪出組合

5. 짧設共뿜~J 合 

6 • 韓固海i파組合 

있￡며 出줬어l 依하여 

運用되고 共同휠뚫을 

當寫하는 tsi'l럼 

1. 大韓山林組合

2 • 土1t!!.Gíc良組合

3 • 뿌小企菜協同組合 

4 • ;i체出組合 

5 • 찮設共網組合 

6. 韓固悔連짧合 

부터 目 的이 부여되는 

A的 修·合 i파。l 며 設rL.의 

웰制 혹윤 加入의 령휠밟IJ 

1生 01 있 는 非宮쭈IJ 公共

法A

1 • 大韓山林組合

2. 土地改良組合

3. 中小企業協同組合

4. 輸出組合

5. ‘ 캘設共消組合 

6 • 韓固悔運組合



l
ω
 。l 

第 I 며 흩l뿜統計調쪼E 韓웹銀行意見 韓i호lf중業짧行활‘ 見 하j쪼E本部 調整案

. 

7 •. 農뚫協|司組合 7. 羅業ti 同組合 7 • 農業없同組合 

8 • 水똘業協同짧合 8. 水꿇業協同組合 8 • 水꿇業協同組合 

9. 葉煙草生훌組合 9. 짧煙草生꿇組合 9 • 葉煙草生찮組合 

10 • 흩擔保險組合 10 .. 흩擔保陳組合 

11 • 韓떠海週組合 1 1 5 협固海運組合 

12 .훌菜組合 12 • 훌 菜組合

13. Å용組合 13. Å 청組合 

o. 大韓商工융議所 14. 大韓商工쓸議所 

11 .. 韓핍馬휠용 15. 韓ß.:l 馬월1슐 

12 • 훔護土용 16 .. 辯論士용 

13. 在細軍A슴 17. 在鄭軍A쓸 

14. 韓떠反共聯盟 18 • 韓댈反共敵짧 

5 • 軍훔援護 ~象者 1 9. 軍휠앓護M專者 

B!l~앞 E죄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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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大韓*十字효 

17 • 大韓載育聯合용 

1 8. 韓핍生훌住本部 

• 

20 • 大韓짧十字갚 KDB 案에 딱라 全組合

21 • 大쩔數育聯合용 的 i生格을 갖고 있는 

22. 辯理土용 i씹體뜰 BOK 에서 擔뀔 

23. 유네스쿄 韓固훌 | 하는 것이 可할것￡로 

員슴 

24 ~ 建훌土없쓸 

25. 公認씀計士융 

26 • 大韓建設t혀쓸 

27. 測뚫없쓸 

28. 짧냉뼈主 1싫용 

29. 大輔없光 r~효뿌꿋 

30. 文化院聯合슴 

思慮됩 

(왜냐하멸 1 回調효와 

系列을 맞추가 容易

할 것이지 빼운임 ]



公共組合에 처한 調養本部의 意見

1. 第 1 며圖富調흉의 所有크::~앓 51IJ 分類

1 • 政府郞門

1 1 • 뿌央政府 

1 1 1 : 범央一股政府 

1 12 • 中央政府企業

12 • 地方政府

121 • 地方一般政府

122. 地方政府 敎育擬§월 

122 1. I휠民켈슨校 

1222. 뿌·圖等 풍校 

1223. 其삐쳤합據|차j 

1 3 • 政府管앨 企菜

131 • 많宮企業 

132 • 金關機園

14 • 其 他

ll. 法A部門

21 • 當利法A

211. 妹式용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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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其他法A

22 ‘ 非宮 f'J 法A

“ 22 " 非합利法A어l 는 다음 Bfl~훌를 |徐外한 全非쉽; 5f !J 法A 을 

包습하였음. 

大韓山林組合 土地改良짧合 \ 뿌小企業때|司組合 韓 E협生겉흉性 

本部 太韓商I갚議所， 韓l훨馬事용 , 펴出펴合 , 辯讀事갚 , 

在微軍A용 , 建設共뽑짧合 , 韓핍빠連組合 , 大 l협채i 十字tt. 太韓

敎育聯合쓸 , 韓固反共輪짧 숲쉰흉좋뚫월흥~象者 I펴 i갚 훌훌業協同組合 

水훨業 f쩌同組合 葉煙草生t솥 m合

2. 日本.없富調흉 ( 70 年度 )의 所有主i파폐分웠1 

1 • 政府짧門 

11. I궐쌓擬뽑 

12. 핸方公共댐짧 

13 • 公共物

14 • 월l휩企業 

15 • 地方公宮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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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民間部門

21. tt. Á企菜

22. i固 A事뚫6활 

23. 民間非홉III댐않 

24 ‘ 家 計

1/ 12 11 뺑方公共댐밸는 t:t 옴과 같이 分類함. 

121 • 椰 追府합 

122 • 市lBT村

123. 東京랩特別단 

124. 地方公共N.l lill의 組合

125. 財處E

126 • 핸方해옳훌꿇ßfj 

3 • 第 2 回l휠富짧흉의 所첩~I뇨.I }]Ij 分類

1 • 一般政府

11. 中央j않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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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2 • 地方自 治f$짧및 其他公共Ijj tαl ( 公共組合包슴함 j 

II. 政府企業

III. 政府管理企業

1V. 法A( 公共組合|엇朴 1 

v. 個A企쉴및 非i딸A댐 i펴 

Vl.一般家口

ViI • 쳐外純資훨 

4 • 調훌本部의 ;훤훨， 

가. 公共짧合을 政府部門에 包含하는것이 一般的임 

( 뚫 1 回해 효 및 日 本의 핍 富調표 ) 

냐. 公共組合의 않;용:은 쏠說에 따라 差짧가 있 o 묘로 機國의 

1生格에 짜라 擬園씨로 i分하여야 할 것임 • 

ιt ‘ ;tf-라서 第 2 回 댐富‘i쩌표에서늠 非합쭈IJ벼넓뜰 마음괴· 같이 分

類하여 調표x部別효 F힐월토록 하는것이 윷강츠연 힐 

※ 非쏠추IJ [s피월 

1 • 法A댐웰 

11 • 公共패텔 

1 2 • 民間택|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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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非法AfID짧 [ 民間FlJ f4; )

1 1 • . 公共댐뼈는 政府部門調3표 支쯤ß에서 12 民間 法ABJl t밤 

는 法A部門調효 3z部에서 據월함 

라. 非宮주IJ 法/\ 公共벼 u화에 댐하는 댐짧의 名뽑는 本

몇務者 용議에 서 決'@함 • 

-3 6 '" 



<제 5 차> 

1977. 7.20 

1 • 제 4 회 국부동계설무자회의 결과보고 · 

공용죠합의 뱀위중 뻔라사회 및 공언회계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한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공공죠합에의 포함여부는 

꽉대 실무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2 . 죠사의 옥적 

제 1 회 국부통계죠사 및 일본 국부‘조사의 옥척올 검록하여 벨 

첨 1 과 같이 결정하였음. 

3 • 자산의 뱀위 

제 1 회 국부동계소사 및 일본 국부조사의 자산범위를 검로하여 

별챔 2 와 같이 결정하였으여.일본 국부조사시 제외대상자산중 

귀금속 및 나무(立木)의 경우 구체적인 제외이유커 밝혀진 

후 보완로록 하였음. 

4 • 초지}껴쳐l 및 지역의 범위 

별첨 3 과 같이 얀올 작성하였 A역 차기회의에서 검록，보완하여 

결정호록 하였음. 

5 . 세 & 회 국부통계 실우자회 의 

가.얼 시 1977.7.22 10: 00 

냐.장 소:죠사통계국 

챔부: 1 • 초사의 옥척 

2 • 자산의 법위 

3 • 조샤껴체 및 지역의 뱀위 1 및 2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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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 > 별챔 富 調 훌￡ 의 텀 的

R 本 ( 1 95 5 년) 

1955 年 固좁調효의 텀 的은 固民

經뽑活動의 기초가 되는 固홉의 

現 金銀쓸 調寶하여 그 分布 및 

日 本 ( 1 960 년) 

1962 年 固홉調좁는 固民繹濟

活꿇b 의 基鍵가 되는 

末· 現在의 固富의 

1960 年

짧在銀을 

?홉成등의 몇態를 把握함무로써 固 |調훌 推計하여 그 水準 및 

日 本 ( 1965년) 韓 固 (1968) 韓 固 ( 19 7.7년) 

固民經뿜計算 # 本릅댐효의 目 的은 1968 년 2f>:調養의 텀的은 1977 年

係製뼈의 -環￡로 1 2 월 31 일 現在‘로 固民 12 月 31 日 現在로 固民經濟

서 企業部 lì 녕 資摩 I i쩔협活動의 基確가 되는 | 活動의 옳鍵가 되는 富의 

을 調흉하여 *종훨‘ 홉의 存在量을 把握함으로써|存在量을 把握하여 

r據 j쓸 

調훌텀的中 

@贊2f>:系敎舞버및 

(찢固民R/S 作成

어l 特허 重셔i을 

家의 經햄構 i훌플 밝히고 經흙政覆을 |構造를 밝힘파 l司時어l r 1 955 I 計웰j이냐 *총6혹政策 가.繹협的 固力의 把握

(分布，構成)

가. 經짧的 固力을 把握하고 | 품. 
.~-

업안하기 위한 基魔資料를 提供하는 l 年 固富調좋 j 調좁時펴의 

것이마쫓績의 경과플 把握하여 

投賢| 等을 위한 꿇‘鍵 

固民 | 賢料

! -般的무로 固富릎 調훌하는 目的은;所짧計定에 있어서 F뼈 | 그 
1) -定時쩌어l 있어서의 各뀔깅 固力 l 

|投資와 Stock 과의 國係를 밝 
의 댐際的 比較 l 
2) -固의 마른 時채聞의 固富홉橋 |혀 現在進行中언 固~H용줄찰f算 

의 ;뽑度률 解明하여 經홈的 固 力으I I 
| 의 整뼈 에 기 여 함은 O/J論 *쪼 

成長을 測定‘하고 | 
3 ) 固富와 띔民所得파의 됩협係릎 밝 |휩政策이 냐 隆캉￥름f 劃을 立案하 
혀 固民資本의 췄l率등을 없IJ 定하며 | 

|기 위 한 基鍵資料블 提供하는 
4) 固富으l 構成 및 그 分布플 밝 ’ 

히는 것등이라 할 수 있다 . 데 그 目的이 있마.特허 固

그러냐 근벤의 固富調훌는 從來와 | 
|民經흙計算 에 됩힘聯하여 固民所

같이 l뀔力의 成長:이나 固際比較등올 l 
행하다는 악연한 ‘ 目的에서가 아니라 |得計定파 결부펀 固民貨借화照、 

特히 固民所得과의 園係릎 解明하여 
!表의 作成에는 없어서 는 얀될 

E딩家의 繹협政策을 立案하71 위 한 

基없종資料 獲得어l 가장 큰 텀的。l 
있다. 그러하여 調효의 方法에 처 

해서도 이 텀的을 逢成할 수 있도 

록 마음의 청올 考慮、하였마 . 
CD經6품活動의 成果로 著橫된 賢훌놀 

어l 選定
@申f등者으l 評{面→客麗的으로 統-펀 
폼{面 

liID所有휩Jjlj 經淸部門別

童要資料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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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供하는더l 

텀的이 있다 ‘ 

\ 

냐.固民所得과의 比較 및 

固民計定의 補完(賢本系

敎，固民賢借처照表) 

다. 資本흙橫의 計없IJ 

i 年次間 比較)
| 라. 固家資源의 固際많較 

( -1 A.펀資源 ) 

. 

마. 富의 分配 構成

( 摩業別 地j행別 ) 等어I 

I챔한 ‘ 基鍵資料를 얻어 

經협흡힘짧룹f團1]， 固 家흉해휠 

計풍임:J ， 佳l土建設計휩j等 *쏘 

g￥施策:ft案 및 分析의 賢

料j료 利用하는데 있마. 

l훨家賢源의 E힘際比較룹 行

하여 

냐. 資本·홈積의 j 程度룰 計뼈IJ 

하여 그간의 i쳐짧成果플 

-煩Ij定하고 

다. 固民所得과의 십덩係룹 究 1" 

明하여 賢本系敎를 算出

하고 

과. 固民計定을 補完함오로써 

*쪼흙융텀 짧計좁~J ~ 固土建設計휩l 

等 諸般 繹용￥施策-sr.案 에 

必要딴 基鍵寶料률 提供

하는데 있마. 

特히 本調훌는 겨7 5 次

%쏘장쭉텅협짧 5 個年計團j 에 必

必한 賢料를 i휠期에 提供

하는데 텀的이 있다. 



< 밸첨 2 > 資 塵 의 範 圍

韓 6 8 年 考固
융Eτ~ “「←~~-----.，.----------- --~-

가. 調훌혐象 資藍-의 範團

이번 調훌에서는 우리냐라 住民이 所有하는 
再生運可能한 有形固定賢塵， tEJ童資뚫， 家計寶훌 
및 造成土地와 처外純賢塵을 調3훌-x-1 象 o 로한다 . 
따라서 土地 딩然林等 天然寶源과 無形資塵은 

除外된다‘ 
調효처象이 되는 有形固定寶꿇은 建物，構第
物，機械 및 魔置 船船 車輪 및 運搬具 l 工
具， 器흉 및 備品 鐘設U호計定에 計上되 어 있 
는 未完成의 資7훌 , 횡b物 · 植物이마. 
在)꿇왔찮은 原料 ￥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 뺨藏品等 이 며 有{面응正卷은 除外한다 . 
그리 고 탤l防部 所有資運中 防衛 B 的에 使用

되는 資運은 調흉처象 資塵에서 除外한다. 
냐. 資塵의 分類

1 • 有形固定賢塵

11 • 建 物

J 2 構藥物

13. 機械 및 藏置

J 4. 船 船

1 'i 車輔 및 i뚫搬具 

16. 工具·뚫具 및 備品

J 7 . 建設(反計定
18. 動 物

19 植 物

2 . 在庫資塵

21. 原材料

22. 半製品 및 在조品 

23. 完製品 및 商品

24, 뽑藏品 

3 , 家計資훌(別個μ外의 것) 

4 , 造成土地

5 , X남外納賢흉릎 

韓 77 年固

가. 調호혐象資童의 範lHl

이 벤 調흉에서 는 우리 냐라 住民이 所有하는 
再生童可能한 有形固定짧違， 在I펄資塵， 家計寶摩

및 造成土地와 처外純資꿇올 調효혐象으로한다 
따라서 天然土地 自然林 等 天然資源파 無形

資運은 除外된마. 
調훌처象이 되는 有形固定資塵은 建物 構藥

物機械 및 藏置， 船船，車輔 및 運搬具·工具

器具 빛 U뽑品 · 建設í&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賢꿇 • 動物， 植物· 등이다. 

在庫賢꿇은 原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뽑藏品 등이 며 有{뼈훌L흉은 除外한다 . 

그러 고 防衛目l的에l 使用되는 資뚫‘은 調흉 

처象賢흉월에서 除外한다. 

나. 資옳의 分類

1 , 有形固定짤盛· 
J J , 建 物 ，

12 , 構藥物 ，

13 , 擬植 빛 藏置

14 船 船 i
J 5 , 車輔 앉 運搬具

1 6 王具 ·器具 및 備品

J 7 . 建設t反計定

18 , 動 뺑l 

J 9 , 植 物

2 , 在庫資運

21 • 폈材料 

22 , ￥製品 빛 在工品

23 • 完劉品 및 商品

24 , 뽑載品 

3 • 홍홈f寶꿇 ( 別個以外의 것 ) 

4 • 造成土地

5 • 화外納資童 

日 本 ( 70 年 調흉 ) 

再生童 可能한 有形固定資뚫이란 다음의 것올 

말한다. 

經濟的 意味에 있어서의 賢塵으로 企業이나 

家計等의 各繹혐部門이 生훌이냐 生計등의 經

칸축iIS動을 當寫해 냐가기 위 한 手段으로서 所

有하고 있는 財貨로서 再生塵이 可能한 有形

固定資헬이다. 例컨데 企業이 事業活動을 進

行시키기 위해서 所有하고 있는 建物，構第物，

機械 및 裝置， 器具， 備品등이다. 

3:. 家計에 있어서는 生活을 쏠옳하기 위한 

住숨 l 豪財등의 資찮이다. 但 經뽑活動이J 1t< 
해 出生된 資塵이 라 하드라도 下記는 除外펀냐 . 

CD옳畵， 骨동품등의 훨術品， 文化財 및 天然記念

l抱 @防衛目的에 使用中인 軍.織， 亂空機， 具器

및 直接的인 軍需團聯뼈設 @貴金屬類(但 쏠業 

本來의 텀的에 使用되는 것은 |徐外) @.lL木

(但 果樹 防風林파 같이 設備와 똑 같이 

使用하기 위해 造成된 것운 l흉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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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와 70 年 調효 

에서 除外餐흉물에 

l휩한 TVf究 ( 除外

팩由 ) 가 이루·어진 

後 77 年度 우리 

냐라 調효에 適用할 

것임 • 

득허 貴金屬類와 

立木에 대한 冊究

가 必要



< 옐첩 3 > 

調훌客體 및 地域의 範圍 ( 1 안) 

調흉의 혐象容#는 固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地方自治

ÉH休 및 公共댐# 政府國係機關， 法A댐4후 그러 고 -般家口이 마. 

여기서 l훨內라 함은 調훌基훨時쩌 現:t:E로 우리냐라 主權이 現몇 

的으로 行使되고 있는·全 領황을 말하며 固內에 新在한닥는 뜻은 

法A의 境遇- 우리 냐라의 法令어l 의 하여 設立되어 固內에 本삼 本

部等의 톨웰業活動의 場所的 本뺑i地블 가지고 있는 境遇를 말하며 

法人의 構成員인 11:員， 妹王， 組合員等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固

A으로 構成되었더라도 或은 賢*= 또는 出資의 全部 또는 大部分

이 外固A의 出贊에 으l 하여 i뿔當되더라도 調효의 m象에 包含시킨 

마. 또 탤IP생에 事業活動의 本뺏地를 가지고 있는 個A와 밸狼 

또는 共同經혈의 事業1*는 그 經쏠者가 우러 나라의 固籍올‘ 갖고 

있지 않머라도 調효화象으로 한마. 

이 와 反혐로 우리 냐리-의 固籍을 가진 사랑이 설럽 한 승*土알 지 라도 

外固法A인 境遇에는 調효처象에서 除外펀마. 

이와같은 境遇 우리 냐라 사랍의 外固에 처한 버홉냐 外固 Aoj

우러나라에 - Xj한 出賢等은 침外賢覆 또는 負倚로서 別度 把握한다. 

한펀 -般家口에 있어서는 固內에 居住하는 ‘ -般家口는 모두 調

훌 처象의 客1*로 처象範g펌에 包含되냐· 外固의 外훗官， 領事館 等

의 外固管更냐 賢韓 外固軍隊와 構成員의 家口는 調쭉처象에서 除

外한다. 

~D 固富의 所在範圍훌 明確히 하기 위하여 居主者·와 非居住者를 

E分하연 마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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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調흉캘뀔機關 

第2 回 固富統計調훌는 調훌客#으l 搬大뾰과 調훌技術上의 諸問題等을 澈案하여 호협-機%해에서 몇뻐하지 않고 峰홈企짧院， 짧水훌해， 韓圖짧行， 韓固꿇業銀行， 

中小企業銀行， ~뭘民錫行이 다음과 갈아 各 都門別로 分擔調훌키로 한아. 

調 흉 指 針 활 (案)

r 

調흉擔끌않성월 

1 • 야府 및 M外

寶훌할 調홉支흩~ 

(韓핍銀行) 

~ 詢 잖 指 약 뿔 

詢훌 M 象部門 빛 資慶
門 | 資 흩 

I J 볍有財훨法 所
定의 훨겉흩 

폐3 

備 考

- 次

훌밀흉擔끊熾關 

針
-
門
T

-
짧
 
’
門

指
-
象
F

-
쳐
 
-

*
a
-흉 * -

-
짧
 一

-
部

調
-

훌 
및 활 g흩 

贊 훌훌 

備 考

1 • -般政府

(7ij 中央政府 2 .物品管理法所定

l 으l 寶흩 
(냐) 地方自 治Bî뼈 I 1 .0 地方財政法上

및 公共61 f.$ I 公:홉財훌 

(公共Bfff*)

1 • 大韓山林組合

2. 土地改良組合

3. 中小企業빼同組台 

4. 輸出組씁 

5. 建設共홉組J合 

1 • 政府쳐朴寶훌調 

훌支郞 

(韓댐銀行) 

2. 地方財定합上物品I 6. 韓圖海遭組合

3 • 公共1ill1*( 土地 I 7. 農業協同組合

改良組合， 짧業없 I 8. 水훌業빼同組合 

同組合등 ) 가 所有19. 葉煙草生훌組合 

하는 활훌 

2. 政府企業

3 • .ft융間接홉本 1 , 道 路

‘ 2. ‘ 河 川

..,j 29-

ι 

‘ 、‘ l 

10 .• 훌癡 l保險組台 

11 .. 뿔業組合 12. Á용組台 

1 3 • 大훌훌商도용議所 

14 .. 韓E훨馬事용 

15 , ~훌護土슐 

’ 般政府

(1) 中央政府

휩有財塵法 所

定의 資활 

2. 物品‘홉뭘法 

때f定으l 활흩 

(2) 地方自 治댐f.t> 11. 웰方財政法上 
맞 其{따 公 | 公有財훌 

共 Iill~훌 2 , 地方財政法t썼Fa 

3. 公共1ID1*가 所휴 

하는 혈훌 

4. 管造횡 法AoJ

所有하는 資흩홍 

路

川

道

河

~ 

繼
”쩔
 

鍵
購

辦
싫
싫
 



備 考 考
깅t 調 훌 指 針 畵

調훌처象部門및資훌흥 
部 門 | 寶

3 • 항 만 16 • :tE搬軍A용 

調훌擔끊 tl 關 흩훌 

4. 其他의 tt 슴問接117 . 韓핍反共聯盟 

資本 18 • 大韓찮護처象者ffiJ'f* 

19 • 大韓킹늙十字.ft: 

20 • 大韓敎育聯台쓸 

4. 처外純資塵 

21 • 유네스쿄韓핍委됩승 • 

. 
‘ 

22 • 越集土 thb장 

23. 大韓짧設뼈효 

24 . 뼈l찮빼응 

25 . 韓固船:t磁승 

26 • 大헬觀光빼용中央슴 

、

27 • 文化院聯合용 

(28 • 辯理士용) 

(29 . 公짧용 計土 용) 

+• 
次

-
關機

-
월
 擔

xa 
-
調

調 흉 指 針 書

調훌 M 象표ß 門및資廣 

部 門 1, 資
備

흩￡ 

3 • 항 만 

4 , 其他의 tt슴間接 

칩本 

’ I 

4 , xt外純휩뚫 

l 商法上으! 쉴利 1 1 모든 政府體企
法Aol 保有하고 l 業#가 所有하고 

2 , 法A資뚫調효支훌15 1 I ; 法 A 

( 韓E휠꿇業銀行 ) 가 i 혐利法A 法Aol 保有하고 | 가 所有하고 있는 

1 ; 商法上의 홈利 II • 오든 jjc府管理企業f* 11 2. 法A資훌調흉支해 1 1 • 法 A 

있는 합處 l 寶찮은 包含한마. 

나 • 非宮利法A I -2. 民法i 其他 法令12 • 政府 및 M~↑흉흩흥支 

에 의하여 設立펙 部의 公共댐輔廣은 

除外한마. 

( 韓固훌業銀行 ) ι 

있는 쩔꿇 i 있는 합훨 

2 民法 其他 法令

4 f!<하여 設立펀 

. n u 끼
 
‘ “ 시

 



f 

훨 - ~;. 調 훌 - 指 훌t ;.~ 홉 - 次 調 f쪼 指 ’ 針

調흉擔월機關 
調훌처象部門 -및황 J塵 야휩 考

훌댐곁￡擔띔擬關 
훌혜훌 tt 象部門및寶흩 ü1i 考

홉U 門 資 훌￡ 部 門 資 R흥 
‘‘ - J 

‘~.UI!， 財댐 i 其他 ft /ill, 財/ill， 其他
-

法 j\ 및 組台等
“ i ‘ 法A이 保겸하고 

. . 
‘ 으l 非합利法Aoj 있는 資i숱 

‘ ‘‘ 保탑하고 있는 

‘ ’‘ ‘ .‘ .. ‘ 
휩겉휠 

3 ~ f~댐A企業 資.@: 1. 1벼A企菜 個A 이 단독 - 또 。 第 I 支郞 ( 農;7j(찮 部 3 • 個A企業資훌 I • 個人企菜 I . 個人이 단독 I • 찮業 韓 E되標혹훨훨業 

쐐효支ßß 는 共同A로 經홉’ I • 個A企業中 調훌 :5i部 또는 共同으로 分類

‘ 
( 앓水j!ff.훌~ ) 하고 있는 個A J ) 짧業， 符網菜， ( 農水塵郞 ) &숲l홉’하고 있는 工 01) 林業 및 tit木훌훌 

1 

( 中小企業銀行 ] 企業이 保有하고 林業 및 *헨業 ‘ ( 中小企業銀行) 場 i짧店等의 f셈A 02 ) 수협업 

( 많if던錫行 ) 있는 寶훌흩 2 )保管 및 創庫業: (댐民銀行 ) :fi?:業이 保有하고 03 )薦業 및 水摩

I ‘ 
ε. 造成土地 있는 資꿇 양씩업 

o 第 2 支部 (r.페엄뿔銀行) .04 ) 에 있어서는 規模

I • 個A企業# 로 보아 企業性을 

‘ J )짧 業 ’ 면 業休가 所有

-
- 2) 製造業 하는 資끓만응 

「 3 ) 電혔가스 및 調좁한다. ( 벌 첩， 
、

ι 

J 水道뿔業 農林水庫業의 {固 A

t 
-

4) 建設業 企業읍fS 門 調철E 처象 

5 ) 都小亮및음식숙박익 基準表 참초) 

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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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 調 껑호 指 훌f 활 - 次 : 調 걷￡ 指 훌t 설뚝 -
훌웹곁t M 훌홉ß 門및 쯤庫 備 考 해훌 M 象郞門및첩廣 備 考

調훌據 E임樓關 部 門 1資 흥흥 
調걷f 擔뿔滅$웹 部 門 종쪼 盧. 

o 第 3 支郞 ( ~셀 民銀 行 ) 

. I . 個A企業中 / 

I )運輪j通信業

2) 金屬， 保險， 不動

힘흥 및 用않業 . 
'. 

3) ~용 빚 1固A . 

서어비스業 
k 

t; 싫옳業 및 수협業 

( 歸휩標i똘찮業分類 ) 

. 1 1 ) 林菜 12 ) 激業에 

, 
있어서는 규모후보이 

11:::業性을 띤 業#가 

所습하는 寶꿇만을 ‘ 

힘혜쭉한다. 

2 • 非法A Bff休 2. 法A格을 갖 ;>:1 2 • 非法Afill 'f* 2 • 法A格을 갖지 

. 。1.:jj"ι1L: 모둔 fill~ 가 않는 모든 탠#가 

保有하고 있는 寶훌￡ 保有하고 있는 
\ 

、 -
r fJ흩늪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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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 調 f쪼 指 활f 홉 - 次 칩헤 곁￡ f쉽 針 흐tt 

- ε크 

詢 、 결t ~ 象 훌I~ 門 및 資 廣 j힘 考 훌펴 f포 ~ 짱 部 rfj 및 합 용E 備 考

調 훈 擔 4 월 機 關 部 f￥ 흩듣 
’ 詢뾰擔월~삶웹 읍U ~~ 資 ‘ 훨 F 

4. 家計資塵詞츰支픔15 1 .般家口 1 .一般家口(農家 1 .家口가 保有、하고 4 • 家計贊庫支픔ß 1 • 一般家口 1. -般家口 ( 옳家 1 • 家口가 保有하고 

‘ 
( 쯤濟企휠U院 ) 非앓家)가 保有 있는 資흩흥中 建物과 (維濟企劃院) 非싫家)가 保有 있는 資훌中 建物파 

7 

하고 있는 ~겉효 耐f님 年敎 J :年以上의 하고 있는 홉훌 합久年敎 I 年以上의 
I F 

耐久材안을 . 해효참象 耐久材안을 詞갱쪼 ~f 象 

‘ 
으로 ‘ 한다. ‘ 

. 
으로 한다. . 

; 、

’ 2 • 꿇業， 林業 빛 tt 
/ 

木業 수렵業 薦業

. ' ‘ / 
및 水훌효흩훌植業이l 있 

‘ ‘ 

、
어서 는 규요로 보아 

. -般델家가 테有하고 
t 

‘ ‘ . ...... 
￥잦찮을 닮HE 한 

-
’ 아. 
:‘ 

(벌첩참조) 
‘ . 

‘ 
. 

’ 
“ ! 

L 

f 
} 

“ -. . 
‘ f 

‘ 

. . 
.. 

. 
__ -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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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調효基準時펴 및 調훌돗施期間 

--~._-- -

77 78 7 9 備 考

部 門 었Ij 調 f또擔~機關 調 잖 方，法 훌용準時 j설 業 t왔 ’/4 
4/4 1/4 2/4 3/4 4/4 1/4 2/4 4/4 4/4 ( 調 훌 훌홉位혔 ) 

-
1 , 政府 q;ζ1 韓 E웰銀行 全敬調훌 77 , 12.3 1 뭘훌 前 準 備

‘ 
xt~ 1-資塵 옷 f훈 約 15 ,2 0 0 個 찮關 

資 料 꼈L 理

’ 分 析 빚 公表
、

2 , 法A됐뚫 韓댈l슐;業·銀行 全敬調홍 77. 1 2 . 3 1 톨흉 前 準 簡

훗 f쪼 
‘ 

約 20 ， 000 個 法A
、

資 料 싸L 理

分析및公表 

3 , 個A흡훌 뚫水활部 全敎調좁및 77 , 12 , 31 톨용前準{램· 約 40 , 000 標本훌業 

標本調흉‘ 등용 f놓 休들 3 ↑떠援 i짧아 

‘ 

資 料 겠L 理 分않調f훈 

分析및公表 、

中小企業銀行 標本 調곁i 77 . 12 . 31 훌前 파싣 {햄. 

훗 걷E 

資 料 썼L 理

分析및公表 

固民銀行 標本調훌 77 , 1 2 .• J, 1 펼올 前 準 備

등동 f쪼 

寶 料 었L 理

‘ 分析및公表 

4 • 家計資훌 훌혀흩t~計局 標.本調훌 77. 12 . 3 1 事 前 準 備 ’‘ 

몇 훌 約 2 1. 00 0 個 家 口

資 料 ψL 理

分 析 및 公表
~ .. ,,, 작 



( 居住者와 非居住者의 g分基準은 統計委員슴으l 新固民計定#系와 

I.M.F 의 固際Jfl(支 編制方式올 基準으로 하고 美商務省의 多數

決底貝Ij의 方式을 參考·로 한것 임 ) 

가.機 團

CD 政府機開(大使館， 領事館， 軍事施設 等)윤 治外法權이 주어지 

므로 居住者로 보며， 탤l 內에 所在하는 外固의 政府機開은 마찬 

가지 밸由로 非居主者로 본닥. 

@ 델희際機團 

固際機國은 常住地 툴否괄 不f펌하고 非居住者로 取됐펀다. 

냐. 法 A 

(ì) 外固法A 으l 固內支I힘 

企業의 j竟遇 밀l 內에 所在하는 모든 外固의 협利法A 및 非 -

웰利 댐#의 支店， 代훨Q，~ , 버張所 및 其他 事務所는 居住휩로 

본다. 그러냐 外펴으l 本;뾰 計定으로 代뿔 行쩌릎 하는 固內

의 外固代캘店 等은 非居住者。|디 

~) 內固法人의 海外支店

內!펙l法人의 外固에 있는 支店，支삼 벼張所 等。| 非뽑-住훔가 

되며 다만 띔內의 本店計定4로 業務플 邊行할 境遇에l 는 屆主

者j응 온다. 

다.個A 및 家計

(J) 外 I휩에 훌f 在하는 外交公館員，使節댐員 軍A 및 家族윤 居住

者로 본마. 

@ 外固旅行이나 商業族行올 텀的으로 固內에 l 年以上 網留中인 

5'i-固X파 梅外에 1 年以內 補留中인 內固A윤 居住者로 본마. 

-42'" 



@ 外固어} 있는 뿔業1*( 內떠法人의 外固·支店 ‘ 및 뜯흡務所 現地法

Á 획際機構包含 ) 에 動務하는 內固人은 非居者로 본다. 

@ 固際機關에 vt學하는 固內居住 外固A운r 댐住者로 -완마. 

이외는 反화로 大使館，銀行，승갚 等의 海外뿔鏡所 支店等의 賢覆

은 財훌검錄에 表示된 안 調효에 包含시’컨마. 

다음에 調3호客#롤 財貨의 所有形式으로 본 所有호#別로 ‘ 보연 

아래와 같다. 

調흉客休가 뚜렷이 E分된다. 

가 L股政府 

1 ) 中央政府

2 )地方自治댐休 및 其他共公댐# 

固家로부타 그 存立텀的이 廳」긍된 公法上의 法A 즉 地方

自治댐棒가 가지고 있는 地方財政法上 共有財塵 및 物맙l과 土

地改良組合， 水塵協同給合等 公共組合이 所有하는 資7星

나.政府企業 

마.政府管農企業 

훌흉要 政府‘出賢企業 및 銀行이 所有하는 資塵

라.法 人

商法上의 當利法A콰 民法 및 特別法上의 財E죄法Á 1'1댐法A 

nt. 個A企業 및 非法A~죄# 

{固 Aol 車狼 또는 共同 o 로. 經뿔하고 있는 個A企業 및 法A

權을 혔체 않는 모든 댐# 

바般家口 

사.Xi外納寶흉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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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 훌 客 體 및 地 域 의 範 圍( 2 안) 
, 

'()( 調 훌 時

調흉의 혐象客#률 固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괴-般政府 

@ 中央政府

꾀 @ 地方自治댐# 및 公共댐# 
"'" 

11 ii) 政府企業

iii) 政府管理企業

i끼 法 A 

v) 個A企業 및 非法 AB죄# 

vi ) -般家口 및 

vii) 처外納賢運으로 하였마. 

固內라 함은 調효基準時채 

現在 우리냐라 主權이 現몇的 

으로 行使되는 숲領域을 말한마. 

日 本 의 境 遇

• 1955 年 調흉의 客#로서 

政府，地方公共댐4*，公狂·公 

庫等의 政府關係機開， 法A ，

其他댐 f4' ，個A企業般世帶

및 처外純資運 o 로 g分함. 

調훌範댐의 規定윤 大#로 

U.N 으 S.N.A 에 依함. 

1960 年 調홉의 客#로서 

政府，政府關係機開，地方公共

댐{;$， 法 A ， 個A事業#等，

-般世帶， 참外納쉴훌 o 로 g分

하여 調효함-

固內에 居住하고 있는 사랍 

이 所有하는 賢運은 資童의 | 

2 次 調 훌 試 案

• 調흉으l 혐훌客#는 固內에 所

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地方

自治댐休 및 公共댐1*，政府開 

係機團，法A. 個A企業 및 非

法AB엽1*， . -般家口等이 다. 

이 를’ 財貨의 所有形式에 依한 

所有王#別로 E分하연 마음파 

갈마. 

가般政府 

( 1 ) 中央政府

( 2) 地方自治댐# 및 公共댐껴 

固家로부터 그 存立텀的 

購틀펀 公法上의 法人 郞

地方自治댐休가 가지고 있 



法A으l 境遇 우리냐라 法領에| 所혼E-름 不맴하고 調효처象 o 로 

依해 設立되어 固內에 本삼， 本| 하였무며 , 固內어i 所在하는 負覆

部等의 事業活動의 場所的 本搬 I 01 라도 } 外固 居住者의 寶흉이 연; 

:t&를 가지고 있는 境遇를 調효| 調흉처象에서 ~外하였마. 

x'1象으로 하였마. 

따라서 法A의 構成員의 全

部 또는 大部分이 外固A으로 

~l構成되었더라도 或은 賢本의 
'" I 

II숲部 또는 大部分이 外固A의 

出餐에 依해 運當되더라도 固

內에 所在하는 法A의 境遇에 

는 調훌혐象에 包含시켰다. 

이 와 反혐로 우리 냐라 I휩籍을 

가진 사람이 設立한 승삼라 

할지라도 外固法A인 境遇에는 

|調흉쳐象에서 除外하였다. 

-般家口에 있어서는 固內에 

灣하는 -般家口는 모두 調좁 

. 1970 年 調효의 客#로서 政

府，地方公共댐-(;$:，公共物，固쏠 

企業， 地方公當企業. ì5쓴'...A企業， 

家計， 民間非쏠利Bl-(;$: 및 *간外 

納資覆으로 g分 調흉하였다. 

調효範聞의 規Æ 에 있어서는 

固籍에 관계없아 美商務省의 

多數決原則의 方式을 따랐다. 

즉 所有者의 常fìñ흘住地， 業務

짧行地， 題爛王의 所在地으 3 

가지 종件中 2 個以上。l 固內

에 있는 홈를 居住者로 規定

하여 調훌혐象A로 하였마. 

는 地方財政法t 公有財塵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훌!짧同組合等 公共組合이 

所有하는 寶훌 

냐.政府企業 

다.政府管理企業 

重要政府 出資企業 및 銀

行이 所有하는 쯤훌 

라.法 A 

商法上의 협利法A과 民法

特別法上의 財댐法人， t土댐法 

마 , 個A企業 빛 非tìAB검休 

-個Aol 車狼 또는 共同A

로 經혈하.교 

및 法A略올 

든 댐# 

바般家口 

사.처外純賢塵 

있는 個A企業

갖지 않는 모 



rx 調 흉 時

혐象에 包含써켰으냐 外固의 

大使館，領使館等의 外固官更냐 

흩띤外固軍의 家口는 調훌11象 

에서 除外하였마. 

。|와는 反쳐로 大使館， 銀行，

용삼 等의 海外事務所， 支店等

의 賢훌은 財覆텀錄에 表示된 

J I한 調흉화象에 包含시켰다. 
ι 

。‘

日 本 의 境 遇 2 次 調 훌 試 案

• 調훌의 11象은 固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여야 하는데，固內 

라함은 調효基遭 g좋펴 現在

우리냐라 主權이 現훗的으로 

行使되고 있는 全領域을 말한 

마‘ 
• 政府機團의 境遇 固內에 所혼E 

하는 것은 물론 調흉함象에 

包含되며，外固에 所在하는 本

固의 政府機I휩 ( 大使館， 領使館，

軍事趙設 ) 等도 治外法權。l 주 

어 지므로 힘象어! 包含된다. 

固內에 所在하는 外固의 政府

機關은 마찬가지 理由로 혐象 

에서 |徐外되며 , 固際機開도 所

在地 융否롤 不問하고 혐象에 

서 !徐外된다. 



l‘ ‘, 

法人의 境遇 우려냐라 法에 

依해 꿇立되어 固內에 利益의 

中心이 되는 本部，本삼等의 

事業活動의 場所的 本뺏地를 

가진 것을 혐象A로 한다. 

固內에 所在하는 外固法A은 

물 ‘흔 外固의 쏠利法A 및 非

합利댐#의 固內支店， 代理店，

出張所 및 其他 事務所는 調

훌처覆에 包含시킨다. 

한펀 內 l휩 A이 外固에 設立한 

現地法A 및 內固法A 으l 外固 에 

있는 支店，支狂，出張所 等은 

調활힘象에서 除外된마. 

• 家計의 境 j愚 固內에 居住하는 

모든 -般家口는 調흉처象。l 

된냐. 



?Jz 調 효 時 2 次調흉試案 

한펀 固 l천에 居住하는 外固

의 外交公館員， 使節댐員， ，賢면‘ 

軍人의 家口는 調효처象에서 

除었되며‘ 反힘로 外固에 !짧在 

하는 外交公館員，使節댐員，軍人 

等의 家口는 調흉처象어l 包含

펀다. 또한 固際機圍에 從事

하는 E힘內居住外固 A은 혐象에‘ 

틸含시칸마. 

IA 

∞
l
 



< 제 6 차 >

1977.7.22 

1. 제 5회 국부통계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2. 78 년도 예산심의 

기획판려실 및 예산국 담당실무자(시무관급)와 각지부 실무자 

연석회의(기획판리실)에서 세부사엽벨 예산내역을 제작성토록 

하였￡며， 예산서의 단기의 기준(정부기준 또는 각지부기준)은 

본부에서 차기회의 까지 확정토록 하였음. 

3 . 해외 연수 계획수립 ‘ 

법인지부에서 종합작성한 안(벌첨)을 검호하여 다음 방향에 

따라 수정제출토록 하였음， 

가. 본 :조사는 일본의 조사방법을 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본 

국에는 각 지부벨 l 영썩 그러고 구주지역과 미주지역에 각 

3 명씩으로 인원을 구성 

냐. 연쿠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자는 동일지역에서 판계국의 

세 부사항까지 파악 연수토록 함. 

마. 지부멸 출장지의 관계기판별. 연쿠 빛 자료수정부푼을 세부척 

으로 작성톡록 함. 

4 . 제 7 회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기- 일 시 1977.7.25 10:00 

냐 장 소 : 조사통계국 

다 안 건 1 ) 종합지 챔서 ( 시 안 ) 
2) 78 년도 예 산검로 • 

3 ) 해외연수 계획 

첨 부 : 해외 연수계획(안) 

"'49'" 



.(옐청 > 海外鼎修計홉” (案)

1 • 提 案

금벤 정부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 (富) 의 존재량 t 

및 그 분배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가. 經뽑的 固力올 파악하고 E희家資源으l 국제비교를 행하며 

냐. 자본축적으1 ' 정 도플 計測함파 동식 에 

마. 固民所得파의 덩명係 ( 贊本系敎 ) 를 규영 하고 

라. 국·만대차대조표등 固 f한칩t ;\Ë을 보완 함으로써‘ 

經B쭉開짧計흉원l파 국가 동원 겨1 회 및 국로건설 계 획 등 제 발정 제 시 책 

특히 才五.次 經濟開짧 五個年計홉~"iL案에 필요한 기초자료블 ‘適

期에 제공할 목척 ó 로 1977 년 12 월 3 J 일 현재률 基準時펴으로 

한 겨7 2 回 固富 (Nationd Wealth) 調효플 실시하게 된바 본 조사 

특유-의 방대 성과 그 풍요성을 감안하여 경 제 ‘기 획원 농수산부 . 

한국은행.한국산엽은행.국민운행· 좋소기엽은행등 &個기관 공동으로 

약 10 憶원에 달하는 악대 한 어l 산을 투입하여 살시되는 중대한 거 

국적 사엽염으로 본조사에 대한 뀔흉論파 몇際 q;<1 경험이 부족한 

우리·냐라 現몇로서는 본조사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부조사 연수를 위한 해외 출장계획을 수립 

실시코자 함. 

-50'" 



2 • 悔外出張計劃

정·소圖) I 기 관 고
 

비
 

, 
사
 수
 

조
 

쿠
 

연
 
일
 

자
 

사
 

조
 

구
 

연
 

연 구 조 사 내 l 용 

日 本 | 경제기획챙 I 1. 국부의 職;念 및 역사 

일본개발윤행 I 2. 국부를 推計하였을時와 調훌하였을 時의 

함만청 1 품제점 

I 
(n 

행정관리청 

통상성 

정제연쿠소 -
3. 조사껴체의 정의 및 범위(지역포함) 

4 ' 자산형가 방뱅파 그 품거1 정 

5 • 국부와 국민계정과의 판겨l 

6 • 국부조사의 방향과 그 운제정 

7 . 물가 배율표 작성방벌과 사회깐접자본 

평가방법과 그 품제접 

8 .정쑤 기엽 가쳐l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 

부조사상의 품제정과 국부조사 결과표블 

。|용한 ‘ 국만계정의 분석방법 

9 . 자산분츄 및 비 용 년수표 작성· 방법 과 

야에 따른 품제정 

10. 조사표설겐 및 제표상의 문제점 

숲 員 I 1977. 

( 1 2 명 ) 1 8 • 10 '" 

1977 • 

8.14 

( 1 5 일간 ) 



l 
@ 
N 
I 

장소圖 판. 연 구 조 사 내 % 연구조사자 
연구조사 1 벼 

고 
일 수 l 

1 1 • 표본설계상의 품제정 
‘ 

카.母集댐 未推定時의 적절한 표본설계 

방안 l 

냐. 표본설계파정 
’ 

마. 조사불-능분 (分) 의 推定파 그 처리 

. 라. 표본설계시의 특성이 조사결과와 상이 

했을시의 처러땅뱅 

12. 소유자 주의와 사용자주의 채택과 그 

문제점 

13. 로지평가방법과 그 운제정 、 ’ 

14. 공용자산의 처리 방법과 그 운제점 

운제점 | 
1 

15 • 기타 국부조사 q?<l 추제상의 제 
‘ 

1 6 • 통계행정과 체계 oJ 참고자료수집 ^ 

1 7. 선가율의 계산방법과‘그 문제점 

18. 일반사업체 초사에 판한 조사앙법 연쿠 
‘ 



너l 텔란드| 중앙통계국 

(Cen tral 

Bureau 
。f

s ta t i st­
ics) 

1 • 日本과 통일사항 

2. 국민소득계정의 작성요령파 평균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국부추계의 방법과 펠요성 

3. N9therland 의 통계행정과 체 계 및 

참고자료수집 

4 • 기 타 

• \1 • 日本파 통일사항 

암|미 국 |상 무 성 12 . 국부추계 (P.I ) 방법과 그 둔제정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현재의 

국부조사플 추계하는 방향모색 

3 • 마국통계행정과 체계 및 땀고자료 수정 

4. 기 바 

1 _ 日本파 통일사항 

카냐다 차냐다 
2 • 재 고자산평가 및 추정 앙법 과 그 운 제 정 

통계·국 
• 카냐다 -통계행정파 체계 및 참고자료수집 

4 . 기 타 

3 영 

2 영 

3 영 

1977 • 

8.18 '" 
1977 . 

9. 1 7 

(21 알간) 

11 

’ 

현재 미국 

상푸성에서 

연쿠실시 

되는 P.I 

방법의 
도엽과 

그운제점 

연구겸동 

Hood 

-scott 



l 
m 
A 
l 

----- -----.‘ 
연구조사 

장소屆) 기 관 연 우 초 사 내 용 연구조사자 고 
일 수 

서 j「E」 D 1 W 1 . 日本과 ‘ 동일사항 19.77 • Ferdi 
(Deutsches 2 • 국민소득계정과 첼접히 맺어진 국민자본 2 영 

8.18"" nand 

Inst i tut e 계정올 위한 국부추계 방법파 그품제정 1977 . Greumng 
f ’úr Wirt- 9. 17 
schaftfor- 3 . 고정자산의 추정방법과 二L 뭄제청 (21 일간) 
Shung) 4 • 독일 통계챙정파 체계 및 참고 자료 

수집 

5 ‘ 71 타 

’ 

동일사항! 오 ;z- 연방센서스 1 • 日本과 T.H 
2 여。 , I Coghlan 

트렐리아 통계국 2 • 토지조성 ~ 개량공사 
( Common 녕표스 

Wealth (정지，조럼， 해초장초등의 구제 옥초지 

’ 
Garland 

Bure.au 개 선 '. 관개 , 배 수캐 량등 ) 등의 {面觀
。f Census 

and 推定方法파 二L 운제청 -

Statisti- ‘ 3 요스트 렐리아 흥계행정과 그 체계 
cs) 

및 참고자료수집 

4 • 기 타 



’ : 

〈제 7 차〉 

1 977. 7.25 

1 • 제 6 회 국부통계조사 회의 철과를 보고 하였음. 

2. 조사객 체 및 지 역의 법 위 

제 s 회 본회의에서 검토한 조사객체 및 지 역의 엄위에 판한 2 

개 얀을 비교 컴토하고 

가. 다수결의 원칙 

나. 본사와 해외지사 지 점간의 회계처려상의 구분을 대비하여 정부 

빛 대외 순자산 조사지 푸에서 단일안으로 정리토록 하였음. 

3 • 결 과의 제 표 및 공표 ( 별첨 1 ) 

기 결과표를 한국표준 산엽분류의 소분듀까지 가능토록 하여 자본 

계수 산출에 전부뭄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안푸문의 표본성계에 운제점이 있으므로 자본계수와의 

판계 빛 표본 젤계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확정토록 하였음. 

산-엽분류외 신규대비 
. 

신 규-

중 『aE τ Er 36 48 

소 τ 13I: -ff- 87 204 

* 주:제 I 회 죠사시에는 중분류 (48 분류)까지 제표 

냐. 캡계항옥 분류부터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r 3 • 



. 

、

4 • 78 년·도 예 산심의 

예 산서는 운행의 단기기준에 의 거 자료롤 정리하여 설무찬 -회의 

에서의 종함조정울’ 거쳐 당원기획관리생에 제출키로 하였음. 

5 • 해외연수 계획 

별첨 2 의 해외연수 계획(엔에 따라 조사본부에서 정리하여 확대 

살우자회의 및 각격1 부 책임자 회의릎 거쳐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6 • 기 타사항 

정 부 및 대외 순자산 조사지 푸의 ‘ 공，공조합의 법 위 에 ‘ 판한 

의 견”융 조사본부와 1법인 자산초사 지 부에서 검토한후 펼요힘7 

겸우 확대실무자 회의 빛 각지부 젝임자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읍. -

’ 7. 제 8 화 국 부통쳐1 얼무 자 회 의 

가. 일시 1977. 7.27 10:00 

냐. 장소 :조사통계국 회의 상 

다. 안건 : 1) 종합지 침서 { 시안 ) 

2) 78 년도 예 산 겸토 

3} 쾌외 연수 계획 

천 부 : l • 결과의 제표 및 공표 

2 해외연수 계획 {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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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천 1 > 結果의 및 公表뚫l4 造

二次흩l富調흉 指針書-次 固富調훌 지 침서 

(製表의 原則 ) 
B” 原 따.製表의 原則

1 • 基本的안 製表는 매 調훌客 I I • 룹}혜훌結果의 짧￡表는 첫 째 를J&1I (1) 조사결 파의 製表는 調효 

體마마 資꿇項目 JJIJ 로 集計하고 '1 훌텀的어1 부함되어야 하며 ! 텀的어l 침合되는 동시에 

調효客體의 屬性에 따라 固富 l 둘째 利펌者의 연의 률 도모하 %uf텀者의 펀의을 도모하도 

률 構成하는 有形홉훌숲體어 고 세 째 固際比較의 可能 度출| 흑 作成하여야 한다. 
(.n 

? l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훔部門 JJIJ I 높얼 수 있 도록 作成하여야 I (2) 基本的안 製表는 每調훌 

{ 공공 기 업. 비 영 리 빛 ‘ 가계 

부문 ) 로 分類하였 o 며 企業部

門 를 다시 寶훌.別로 分類하 였 

한다， 

다. 

2 • 有形固定 資훌·은 再取得↑뼈格 I 2 • 옳本的안 製表는 매 調훌客 

{ 統;固富) 과 再調훌↑뼈格 (純固 ! 體약다 資童項目別로 캡 계하고 
富 }으로 E 分하역 製表하였다. i 調효客體의 屬成에 따라 固富 j

플 構成하는 有形資흉 全體어J I 

대 하여 所有者別과 隆홉 部門 JJIJ

客짧마다 資훌項텀別로 集

計하고 짧훌客짧의 屬4生에 

따라 固富을 稱成하는 有

形資훌 全體에 ·대 하여 所

有者別과 經휩部門別로 分

類하고 企業部門은 다시 

塵業別로 j分類作成 하여야 

한다. 



• 

-次 固富調흉 指針홉 | 調죠뚫針뿔 試案 { 二次 園富調효 指針뿔 
3 • 훌業分類는 68 年 한국표준 | 로 分類하고 企業部門은 다시 훨業 (3 )有形固定資꿇 評細籍은 再調
산 엽분류 ( I日分類 ) 의 中分類別 I J3 IJ 로 分類하여 야 한다 達↑뻐格 〔 純탤l 富 ) 과 再取得↑面

로 E分하고 調효되는 寶覆은 I 3 • 有形固定資훌은 絲、힘富와 ‘ 純 ! 格〔統탤l富 )으로 E 分 製表하 

E힘富統計調흉를 위 한 固富賢覆| 固富로 !2i分하여 야 한다 여 야 한다. 

分類表상의 小分類까지 集計 14 • 塵.業分類는 한국표준산엽분류 (4 )흉業分類는 韓固標華흉業分類 

製表되도록 하였다. 의 중분류별로 E 分하고 調흉 

4 • 地域別分類는 道別까지 만 把 | 되는 資뚫은 固富統計調효를 

握되도록 製表하였다 위한 힘富資옳分類表上의 小分

않 類까지 캡계 제표되어야 한다 

{ 製表結果의 따理 15 • 렐域었lj分類는 道別까지 만 把

의 小分類別로 E 分하고 調

좁되는 資違은 固富統計調훌 

릎 껴능한 말l富資逢分類表上의 

小分類까지 캡계 製表되 어야 

한다. 

1 • 調효結果{直가 製表펀 內容은| 뾰되도록 한다 I (5 에 역별 분류는 11 個 . 市. 道

利用者의 떤의를 위하여 可能! 6. 資뚫의 部門別 分했 | 까지 把握. 製表되도록 한 

한 한 公表하도록 하였으 며 ’ 調흉되는 資흙은 다음과 갇이 | 다 . 

따라서 各部門別 調흉內容에 | 소유주제별經뽑部門別· 찮業 131J빛|냐 . 짧計項텀 分類
따라 結果表의 數카 다르다. I 地랬1.1로 分類된다 調뿔되는 資흉은 다음파 갇이 

; 所有主體B% 離8門gι 覆觀!j
i 및 地域}Jlj로 分類펀다. 



1 2' ~ 績果表의 數카 너무 방대 깎 1 • 한f有主짧別分類 

하기 때운에 총팔보고서 內 | 카)-熾않府 

容에는 再調達個格 ( 純固富) 에]) 中央政府

의한 結果表를 中心무로 수록 

하역 公表하고 再取得個格 {給

固富)의 結果는 各支部別후 

公表하도혹 하였다. 

l 
m 
잉
 
l 

2) 地方自治&l體 빛 기타 

공공탤體 

나)政府企業 

다) 政府管理企業

라) 法 A 

1 ) 합利法A 

2) 非뿔 ~U法A ‘ 

ll>> 個A 11:':業 및 非法AB'B體

1 ) 個A企業

2) 非法A I3건體 

배 家홈十部門 

사))(.1外純資혈할 

2 ‘ 經홈部門5J1j 分類

가) 공공部門 

나) 企業部門 !

| 다} 非홉利숍~門 

(1) 所有主體別 分類

7t) -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탤體 빛 其他

公共딩1體 

나) 政府기/ 엽 

다) 政府 管理企業

라) 法 A 

1 ) 當利法A

2) 뿜혈利法A 

마) 個 A企業 및 非法人~體

1 ) 個人企業

2) 非法AB죄體 

사) 家計部門

아) ~남外純賢흉용 

( 2) 經홉部門別 分類

7}) 政府部門

나) 企業部門

다〕 非뿔利 &!體 部門



i 

I 
@ 

。l 

-次 훤옳調훌 -꿇針書 | 調훌指산홉 試案

라) 家計部門

3 • 塵業別分類

한국표준산엽 분류의 中分類別로 

分類製表한다 . 

4 . 地域別 分類

져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도 

및 국별로 製表한다. 

(集 計)

本調흉의 集計는 各支部別로 據

械集計한다. 

(公 表)

1 • 本 調흉結果카 集計되는 즉 

시 통 계위 원 회 의 심 의 등 심의 

과정 을마친후 각조사기 판 支部

別로 速報를 뚫刊한다. 

2 .. 本調훌의 緣合結果報告홈는 統

-된 체채로 1 979휩갈째1 짧l받 

二次 固富調흉 #튿針훌 

라) 家듬+部門 

(3 ) 覆業別 分類

韓固 標準塵業分類의 小

類別로 分類 製表한마‘ 

(씨 地域別 分類

서울特었IJm 부산직할시 

各道었Ij로 製表한다. 

다-集 計

本調훌의 集計는 各支部

別로 기쳐1 칩계 한다 . 

라 . 公 表

(-1 ) 本調훌 

즉시 통계위원회의 심의 

심의 과정을 마친후 調

部에서 결정하는 統-펀’ 

體옮Ij에 의 하여 各支숍ß JjiJ 

로 용종千U한다. 

다， 



< 별첨 2 > 國富調흉핍修를 篇한 海，外 出張計團IJ (案)

1 • 提 案

끔-번 정 부는 국민경제훤-동의 기초가되는 부(圍의 손재량 및 교 

분배 구‘성 을 파악함으로서 

가. 經흙的 固力율 파악하고 固家賢源의 국제 비교를 행 하며 

나. 자본축적의 정도플 計없IJ 항파 동시에 

다. 園民所得익 mJ 係 ( 짤本系數) 를 규땅 하고 

라. 국민 대차 대조표 등 固民計定을 보-완 함으로써 

經6훌開옳릅f制파 국가 동원껴!획 및 국토건절계획 등 제반경제시 책r 

특히 第五次 經濟開뚫五個年計꾀 立案에 펼요한 기초자료을 適

期에 제 공할 옥 척 으로 1977 년 1 2 월 31 일 현 재 릎 基準時힘 

으로한 第 2 回 固富 (Nat 10nal Wealth ) 調효블 실시하게 된바 

본조사 특유의 밖대생파 그 좋요성을 감안하여 경제기획원 늪 

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엽은행‘ 국민은행. 좋소기엽은행등 6 個

기판 공동으로 약 10 억원에 1갈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업하여 

실시 되는 중대한 거국척 사엽임으로 본조사에 대한 理論과 突

際、 및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現突로서는 본조사의 원환하고도 

차철 없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파 갇이 국부조사 연 

수를 위한 해외 출징계획올 수럽 실시3i자 함.’ 

"'61-



장 소댐')1 기 판 | 연 구 조 사 내 용 설구춰웰구-주후 
4 영 1 1977.8 日 本 | 經훔企 1 • 국부외 개념 qτJ 역사 

짧IJ IT 2. 국부의 調효時와 堆計時와의 문제정 

3. 조사객 체의 정의 qτI1 염위 〔지역 포항} 

4 ... 자산 병 카 밖 법 과 그 문 제 정 

S. 국부와 국민계 정파의 관계 

16 --19 

77.9.2 

! 4 {40 일 

r 칸 ) 

l@ 

N 
l 

6 ‘ 국부조사의 방향과 운제점 

7 • 울카배율표 착성 몇 사회간접자본 펑카방법과 그 운제점 

8 ., 정부.’ 기 업， 카계 빛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국부조사상의 문 

제첨과 국부조사 컬과표를 이용한 국민계정의 분석밖법 

9.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착성 방법과 이에 따른 품제정 

1 0 _‘ 조사표 절. 계 및 제 표상의 운제청 

1 1 • 소 유자주의 와 사용 자 주의 채 택 과 그 뭄 제 정 

12 • 표본성 계상의 문제 정 

카. 모캡 단 마 추정시의 척 철한 표본쉴 계 박안 

나. 표본성껴I 과청 

다. 조사불능분의 추정파 그 처 리 방볍 

라. 표본젤쳐1 시의 특성이 조사결과와 상이혔올시의 처 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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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j:外出張計制
、

장소l국)1 기 판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 | 연구조 
사 자|사얼수 

2명 11977.8.-총리부통째국 11 • 각종 경 제제표 갤. 계와 그 분석방법 

행정 관 리청 12. 국세조사와 사업체 조사 방법 
항 만 청 1 3 • 정부자산부문에 있어서 대외 순 자산의 추계방법 

농림성 통계 14. 항만 시설의 펑카 방법과 품제점 

16-197 

7.9.24 

(40 일깃!) 

국
 

5. 대동식물의 룹류방법 과 농~!죠성펑 카 방볍 및 그 운 제점 

6. ~l 정홈계현 .항파 조사상의 움제점 

7 • 조사원의 훈렌 현항 파악 

Ig 

A 
l 

8. 기타 참고 자료수정 

美

상 무 성 11. 日 本 파 동일 사항 

2. 국부추계 { 특히 ~. L ) 방법의 연구와 차기 부허 의 국부조 

1977.8. 

16-197 

사시 본 추계 방법을 도업했을 경우...9-1 품제점과 처 17 .9.4 

固

리밖볍 

3 • 국부를 이용한 국민계정의 보완방법과 처리 운제 

4. 장 단기 경 제천 망 예 측 과 분 석 방법 

5. 민간경제 빛 벼농업 부운의 생산 량 추책방법 

{ 20 일 간) 

’ ’ 



lg 

m 
l 

6 , 71 타 침-고 자료 수정 

중앙초정기 관 1 , 日本파 동일 사항 1977 , 9 , 

(c entra~ C 0- 2. 자산푼류 방법과 그에 따릎 용어 정의 4설 정 5 .... ‘ 1977 

Ordina ting 3 • 각종 조사표의 젤계방법과 editing cOding 등 Ã l. 9 .9 l 

A f!l3 ncy) 료처 리방법 (5 일간) 

4 , 각종통혜기준 및 정의 켠정방법 

5 , 미 국의 동계 행정파 체계 
‘ 

6. 기 타 참고 . 자료 수;입 
2 영 

카냐다 연방통채국 1 • 日 本과 동얼 사항 1977.9. 

(Federa~ B u.-. 2 , 재.고지-산 펑 7} 및 추정밖볍과 그 품제정 10-9 , 2 

re au 0 f Sta- 3 , 대외 순자산의 평 7} 밖볍파 품제점 4 ( 15 얼끽Ð 

ti stic s) 4. 첼도 도로등 사회간접 자본의 추계방법 

5 • 표본현，계밖법과 그에 따른 자료 처리 문제 

6. 카나다 통계 행정과 체제 

7. 기 타 참고 자료 수캡 

1 , 日 本파 동일 사항 
!’ 

」

2 , 고정 자산 평카 밖법과 정의 성.정운제 . '‘ 

3. 국부의 개념과 역사척 배경 



장소(켜 | 기 

영 국 

효 라 까-

서
 

l 
g 
@ 
I 

관 

옥 |연방통계청 

(Fe dera J. 

stati sti-

hung) 

연 내
 

용 구 조 ·사 연구조 | 연구초 
사 자 | 사일수 

2 명 

ca ~ ~ffíc e 

및 DIW h. 
(Deuts che s 14. 
핀gtitute ls • 
fur WirtB I 
chaftf Ors _ 16 • 기 타 참고 

4. 자본환원법에 의 한 국부추계 방법 

5. 토.Ã] 명카 방법과 자본계수 산출빙혐 

6. 영 국의 통 계 행 정 빛 체 제 

7. 기타 참고 자료 수정 

1. 8本과 동일 사항 

2. 상속세 통계 자료와 재산세 통계자료를 이용한 
국부추계방법과 아에 짜흔 자본계수의 산출방법 

3 • 자산분류와 내용년수표및 잔?t율작성방볍과 그 문제정 

4. 조사표 설계 빛 제표상의 문제정 

s. 기타 창고 자료수정 

1. _ 8 本파 동일 사항 

2. 국만소득계정과 밀접히 맺어진 국민자본제정올 위한 

국부추계 ’ 밖볍과 그 품제점 

고정자산의 추정밖법과 그 문제정 

자산재형카 방법 

독일 통째행정과 체제 

자료 수정 

1977 .• 81 

16 -19 

77 .9 .4 

(20 일캔 

1977.9. 

5-9.24 

( 20 얼간 

1977.8 ‘ 

16~ 8.3 

o 

( 15 일간) 

2 명 



녀l 탤란드| 중앙통계국 11. 日本과 동일사항 1 977 .8 • 

(Central 12. 국민소특 계정의 착성요령과 평균자본책수 산출을 

Statisticall 위 한 국부추계의 방 법과 필 요성 

31 “ 9 ... 14 

( 1 .5 일간) 

Bureau) 3. 고정자산펑가방법과 이에 따른 장단기 · 경제지표의 

작성 방법 

l 
a 
--

4. Nether land 의 통계행 정 과 체계 

5 • 기 타 참고 자료 수접 

스왜l 렐 | 중앙통계국 11 • 日本파 동얼사항 1 977 ‘9~ 

(C en tral 
2. 토Ãl 조성 및 개 량공사등의 個題推定方法파 그 운 

헤청 

15"" 9 .24 

Bureau Of (10 일칸) . 

Sta tistic s }l 
맥3"" 사회복지 시 철.외 형 차 .및 추정 밖볍 

4~ 자산훈휴 및 내용 1션수표 상외 용어청의 및 작성 

방법 

5 ~ 자본쳐!수의 산출한방법파 국민계 정상의 추계운 제 

6 사회 간접자본외 추정방법 

7. 스워l 벤의 통계행 정파 체씌 

8 • 기타 참고 자료 수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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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8 차〉 

1977 .7 .27 

I • 제 7 회 국부통계조사 회의 결과를 보고 하였음. 

2 • 조사객 체 및 지 역의 법위 

제 6 회 본 회의 에 서 토의 되 었 던 

가) 다수결의 원칙 

냐) 본사와 해외지사 지 정간의 회 계처 리장의 구-분을 대 비 하여 정 

부 빛 대외 순자산 조사지 부에서 단일안으로 작성한 안 

( 벌챔 1 )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옴. 

3 , 철파의 제표 빛 공표 

제 6 회 본회의에서 일부 검토한 바 있는 결파의 제표 및 공 

표중 다음사항은 수정하였음. 

가) 자본 계수와의 관계 빛 표본ι설계상의 품제첨등을 충분히 검 

토한 결과 이용자의 펀의를 위하여 철과표블 한국표준산엽분 

류의 소분류까지 착성토록 하였음. 

냐) 소유주체 별 
L 

τ
 쁨

 
각지 부별 보고서 작성을 깎안하여 제 1 회 

국 부통계 조사혜 와 동일 하게 분류하였 음. 

4 • 조사사항 

제 I 회 국부-통계조사와 비 교하여 조사사항을 별첨 2 와 같이 결 

정 하였음. 

5 • 조사방법 

본 항옥에서는 원칙켜안 사항만 언급하고 잔가율 및 물가배율 

에 판한 사항은 별도의 항옥연 잔가율 및 물카배율에서 구-체 

적 으로 언급토록하여 별첨 3 파 같이 결정하였음. 

-69'" 



6 • 제 9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가) 일 시 1977.7.29 I 0: 00 

나) 장 소:조사통계국 

다) 안 건 :종합지청서 (시안 ) 

첨부 1 • 죠사객체 Iτ~ 지 역의 범위 

2 • 조사사항 

3 ‘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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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調흉.客體 빛 地域의 範團

2 次 調흉試案 

調훌의 처象客體는 固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댐 

體 및 公共E뀐體 l 政府國係機開. r:t:. A , 11固A 企業 및 非法AE뭘體般 

家口等이다. 이을 財貨의 所有形式에 依한 所有主體別후 E分하면 

다음과 같다. 

가般政府 

t) -中央政府

2) 地方딩治댐體 및 公共되!歸 

固家로부터 그 存~텀的이 願달된 公밟上의 法A E!P 地方自

治~體카 가치고 있는 地方財政法上 公有財훌 및 物品파 土

地改良組合.水훌業協同組合 等 公共組合이 규[有하는 賢慶

나. 政府企형옳 

다. 政FH管理企業

童要政府 出資企業 빛 銀行이 所有하는 資塵

싹. 法 A 

商注上의 當利法人과 民法. 特)31，陰上의 財&.l法A. f土댐法人 

마. 個A :ít業 및 非法ABl體

個 A이 車X벗 또는 共同으로 經혈하고 있는 個A企業 빛 法A

格을 갖-^1 않는 묘 든댐體 

바般家口 

사. 혐外純資흉흉 

調흉의 힘象은 固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여 야 하는데. 固內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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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調호基準 時펴 現在 우리나라 主權이 現몇的으J로 行使되고 

있는 숲領域을 말한다.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E分基準으로서. 家計와 政府機開 및 固際機

關에 험해서는 UN 의 新固民 計定體系 빛 IMF 의 固際Jfl<.支 編

짧IJ方式을 主願으로 하고 法A어l 혐해서는 所有者의 常住居住地.

業務邊行地. 훌훌用主의 所在地中 2 카-^l 以上의 총件을 具備할 壞

遇 居住者 또는 非탬住者로 엠IH댄하는 多數決 原則을 適用하여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차. 機 開

1 ) 政府機開

外 훤에 F깐在하는 本固의 政府機開 [ 大使館. 領懶홉. 軍事旅 設等 ) 

은 治外法棒이 주어지 므로 居住者·로 보 며 固內에 所在하는 

外 固政府의 公關使짧]닮은 마찬가지 理由로 非居住者로 본다. 

2) 固際機開

固際機團은 常’住地 당·否를 不 R꾀하고 非居 住횡‘로 取提펀다， 

나. 企 業

1} 外 똘l法/κ의 固內支店

企業의 境 週. 탠l 內에 Pfr 在하는 外댐의 월’利훌人 빛 非햄5l'U댐 

體의 支店， 代理店. 出張所 및 其他 事務所는 居住者료 본다. 

그러나 外固의 本*土計5E으로 代理行옳를 하는 代理店은 非居

住者이다. 

2) 內 固法A의 悔外支 店

內固法/\의 外댈l에 있는 支店. 支U. 出張所等은 非居住者가 

되 며. 다만 固內의 本*土計定~로 業務흘 透行할 境i뀔에는 居

住者-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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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個人 빛 家計

1 ) 外固에 뾰在하는 外交公館員. 使節댐員. 軍人 및 그 家族은 

居住者로 한다. 

2) 外固振行이나 商業行훨플 g 的으로 떠內에 I 年以上 濟留中안 

外固A과 悔外에 1 年 以 內 補留中 인 內 固/κ은 居住者로 본 

다. 

3 ) 外固에 있는 事業體 ( 內固法A의 外固支店 및 事務所. 現地法

A. 固際機構包含 )에 勳務하는 內흩lA은 非居住者로 본다. 

한펀 外固法/\으l 固內支I암等에 勳務하는 外힐lA은 居住者로 

본다. 

4) 固際機開에 從事하는 固內居住 外固A은 居住者로 본다r 

"73-

I 



項事f릎 융웹 < 벌첨 2 ) 

案整調

事項첨한 把握하기 調3훌x1象客體을 

事項위한 求하기 종u훌: 릅꾸 f面짧 올 파 ;廠況을 零體의 첫째 . 調훌쳐象 

留意하여 事項에 다음 하되 으로 족률평과 把握키 

둘째. 쯤童再評備賴을 

위한 

살 特性을 擔월部F멈으l 

設定한다‘ 

地域oJ 
* 類別依한 I ‘ 製表原則에 

있도 ι­
T 求할 f종 전훨를乎↑面홈홉을 別設調효項目을 잘려 珠性을 

한다. 設定해야 행目을 톡 定한다. 

但. 調 3훈項팀 을 再再調違細格파 評↑面7}2 • 資廣의 있 -設定항에 

E分등￥↑뼈賴 。l依한 取得 f뼈格에 留평:하 ß올 아래의 어 

設計되어야 있도록 수 해ì{몽될 한·다. 여야 

한다. 最終的으로 調훌는 本
) I ( 

짧計 類別賢 훌등후↑面 銀만 을 

調훌支部 

調흉짧項을 

各

려 

求하기 위 

투홉項으로 

는 바‘ 各調효支部擔뀔흠fl 門의 l持

있 ι­
T 大分할 한 

등￥↑面짧 

項目을 

二l되으로 흉홉表하게 

있도록 

한다. 

까­
T *할 -lL. a 

/ 

設定해야 

등￥f뼈賴에 있어 서 

GrOS8 Base 어l 

￥*훌휠의 (2 ) 

依한 

依한 Net Base 어l 즘￥ f뼈賴과 

E 分補{足될수 各各를후 f뼈賴이 

한다‘ 設計되어야 - 있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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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調 흉 方 法

I 次 固富 調훌時 

가般的인 調흉方法 

‘ . 所有者-主義方法

a本핍富調훌時 2 tA 固 富調효 試案

가般的 인 調흉 171- .. -般的인 調효方法 

方法 I 1) 所有者主義어l 依한 方法

2. 全數調효方法 및 標本調 I 1. 所有者主義

훌 方法효用 12. 숲數 및 樣‘ ‘ 
m 
l 

3 • 自計式 記入法과 他計式

記入法뾰用 

나. 를￥ f面方法 

有形固定資킹훌 

再取得↑面格 取得f面格X 物↑面

倍Z휠 (Gros ø-).再調運細格=

再取得↑面格 X殘↑面率 (Net) 

但 혔細率:定率法 

용￠業用賢흉같은 생 산고비 

례법 

本調효 

3 • 엄 計式

나. 評個方法” 有形

固定寶塵

取得 f面格 X 物f面倍

率 =再取得f面格 (G-

ro ss Ba se) 

原則的으로 調훌되는 資훌의 所有 I휩係을 

基準￡로한 所有者主義方法에 의 하여 調

효한다. 그러냐 이 基準에 依한 調훌 71-

調효賢塵의 經휩的인 寄달 또는 所得쉴U 

t섭파 無I횟 한 調훌가 되지 않도록 당해 

資覆올 基鍵후하여 롯質的안 經홈活動을 

하는 便用者를 基準으로한 使用者主義가 

援用되어 야 한다. 

2) 全數 認훌 및 標本調훌方法 ~用

再取得↑뻐格 X 殘個 I 3) 自計式 및 他름十式 ~用

환=再調達f뼈格(N-I 4) 짧存資빼어l 의 한 間接

et Bas e) 

※ 됐 filiî W: 定 ?원法 



D. 法A資훌 '/ 
個 A企業및 非法 | 

• AI랜體쫓훌 | 標本調훌 
F. 般家口 " 

G. 빼純資뚫 | 뿔훔홉흙 
냐. 有形固定資뚫의 調효方法 

原則的으로 各資塵마다 個別的으로 再調達

=-'‘’‘ 
時-효

 -
調-*

옮
 
-

’ 

固-次
-
훌
 

l 

-
資韓. ”ι

 

日本園富調훌時 2 '(x 固富調흉試案 

엽 計 式

" 
" 

自計式괴他計감 

他 計 式

'/ . 

M 存 資 fl-

CD調훌훌準時져에서 가장 7} 

까운 時쳐에 행한 在屬뽑 

훌의 !帳繹f西格을 

@켈;:{1 在庫調흉를 행한적이 

없는 在庫는 調훌基違時，몫 

의 l帳 ‘購J:의 細格을 

@f帳樓 7r 없는것은 調효機團 

의 客觀的인 基혈에 의거 

時個로서 를후1dli. 

f面格을 算出하도록 調흉 

” 調훌資훌의 車位는 物理的￡로 把握되는 
I 個의 財貨가 아니고 그 財貨에 혔한 

投下時期 7} 다른 各各의 賢本支出을 各各

l 個의 資뚫으로 생 각하여 調훌車位로 한 . 

다. 즉 I司-資훌을 同-時期에 多數로 -

括 購入했을해는 하나의 調흉뿌位로 한약. 

2 ) 資覆評個方法·

A. -般政府

B. 政府企業

C. 政府管理企業體

숲數調호 

// ’ 1 ) 各 企業흐l 評個顆

2) 在庫資覆의 를후뼈方法윤 調

훌훌g準時 l몫에 서 등를趙한 !帳

繹↑面格은 릉후↑뼈賴.으로 한다. 

그러냐 훌댐효時g 

現在 在庫調흉를 퉁용拖하지 l 

‘ " 

I ‘ 
α
 
’ 

않은 경우는 



再取得f面格=取得f面格 X物個f뼈率 (GrOÐs Base) 

再調連細格=再取得個格 X 錢f뼈率 (Net Base) -

그 러나 取得時期가 不明한 境i뽑는 숲部 時

↑面후 등￥ f面한다‘. 

4 在庫賢훌의 調훌方法 

在庫資塵의 를￥f面方法은 調훌基邊時펴에적 쫓 

- 趙한 I帳藏f面格을 훌￥ f面賴으로 한다. 그러나 

調훌時쩌행在在庫調훌를 명응趙하-^] 않을 境週
l ‘ ‘l 

• 

” 調흉基f뿔時펴에서 가장 가까운 ‘調훌時펴이 

行한 在庫調좁의 帳‘驚個格을 評↑面하고 

2) 생지 在庫調훌률 行한 척이 없는 在庫는 

調효基違E혼흰、외 I隨‘鷹上↑面格율 생하고 

3 ) 帳繹카 없는것운 調흉機開의 客觀的안 基

揮에 의 거 時↑面로 릉￥ f뻐한다. 

, 조성토지 및 인공립 

조성된 토지와 인공럼에 대한 조사는 개인자 

산 제 I 지 부 { 농 수신 부 ) 에 서 原 $!U 的으후 기 존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기로하고 기타 I 이에 

必要한 자료는 標本調흉하여 補完하는 方法올 
채 택한다. 



〈제 9 차〉 

1977 ‘ 7.29 

I ~ 제 8 회 국푸통계조사 회의 결파플 보고하였음. 

2. 조사담당기판 

다음사항을 보완하고 별첨 1 과 같이 결정 하였음. 

71;) 법인 자산조사지부의 부품을 영리법인. 비영리부문으로 구분하 

였 음. 

나) 개 인자산조사지부. 조사담당은 한국표준산엽분류별로 분류하였읍. 

다) 정 부 및 대외 순자산 조사 지 부의 담당기 관중 공공조합에는 

제 5 회 본 회의결파에 따라 영기하고 한국은행에서 ‘공공초항 

의 범위 ”에 관하여 제기한 이외 는 확대 실무자 회의에 상정 

하기로 하였음. 

3. 조사기준 시 점 및 조사실시 기 간 

확대실무자 회의 ( 7 7 .6 • 29 )에서 함으l 펀 세부계획안과· 비교하여 

별첨 2 외- 같이 철정하였음. 

4 • 물 가배 -울 

제 I 회 국부통계조사 ·및 일본의 국부조사의 물 가배율을 비교검 

토하여 기 본부문수는 1968 연 물 가배 율표의 작정 부문인 25 개 

푸운으로 하고 편요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여 별천 3 과 같이 

결 정 히-였읍. 

5 • 잔 가율‘ 

별 첨 4 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다만 ‘ 잔카의 한도는 자산의 취 

득시점￡후 부터 경과년수가 내용 연수의 2 배에 도달할때의 

간기율을 1% 로 한다”는 자산이 과소펑가될 우려카 있으으로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여 잔가율 -작성에 반영토록 하였음. 

‘ 78-



6 ‘ 농림수산엽의 개인 기 엽 부운 조사 대상기 준표 

규모벌 -농가수 자료를 농수산부에서 훈비하여 카계지 부와 합의 하 

여 기 준표플 :철 정하도록 ‘하였음{농수산부안 별챔 5 ) 

7 • 제 1 0 회 국부-통계 실무자 회의 

가) 일 시 1977.8.1.10:00 

나 ) 장 소 : 조 사통 계 국 회 의 실 

다) 안 건:종함-^1 청서(안)컴토 

첨 부 1 • 조사담당기판 

2. 조사기준시 점 및 조사상시기 관 

3. 물 7}배율 

‘ 4. 잔 7}융 

5. 농림수산엽부운 개인기엽조사대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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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調흉擔필機 I훨 

第 2 回 固富統計調흉은 調훌客體의 령大性과 調흉技術上의 諸問題等을 甚案하여 車-機開에서 

몇施하지 않고 經홈企뭘11院 農 7.K覆部 韓固銀行 韓固覆業銀行. 中서、企業銀行 固民銀行이 다음과 

같이 各部門別로 分擔調흉키로 한다. 

調훌指針훌 훌￡案 

l 

∞
 。, 

-ìjz 調효#틈針書 二次調훌뚫針활 

調훌擔뀔擁?텅 
調흉혐象部門 및 資흉풍 

둥曉좁擔영懶휩 I 部
調훌혐象部 門 및 寶훌 

部 門 資 隻 門 資 흉용 

1‘ 政府혐 ’般政府 1 • 固有財훌法 I 懶 11. -般政府 1 .固有財塵法 所定의 賢행훌 

外 資흉활 所定의 資훌 Xi?i寶윷調 . 

調훌支部 효支部 ‘ 

(韓固銀行 {韓固銀行

(1 )中央政·府 2. 物品管理法 所定의資塵 þ}) 中폈改府 2. 物品管理法所定의 資慶

f2뼈方自 治 1 • 堆方財政합t 公有財慶 μ) 地方멈治 L 地方財政法上 公有財흩 

E죄體 및 2. 地方財政法上 物品 많體 및 2. 地方財政法上 物品

其他公共
3 • 公共댐혐카 所有有히하는는g쟁입 | . 公共B3J體 3.." 公共뾰體 〔土地. 改良組合

댐體 資뚫 廢業協同組合등 ) 가 所有

4 • 쏠造緣품人이 所 하는 資훌 

• 



2 .. 政府企業2_ 政府企業

路1 • 道3. t.土융間接 路1. 道3. t.土융問接 

‘ --’ 
l ’ / 河2 .. 資本J! I 2. 河賢本拖훌양 

*土용間接資本施設 

만 

其他의 

3. 항 

*土육間接資本 

만 

4" 其他의 

3. 항 

4 • 

• 힘外純資 4. 었外純資 
l

∞
 一l

’ 흉흩 훌활 

’· 모든政府 商法노의쏠利 A ) • 모든政府~ 2. 法A資 I J. 法1.. 商法上의 쏠 人1 .. 法2. 法A賢

管理企業體法 Ao]保有하 훌調훌支 管理企業體利法Ao] 保有

所有하 가 고있는資塵 部 { 훌훌固 가所有하고 하는資훌 

資고있는 覆業銀行)있는資塵 

包含뚫을 

한다. 2. 民法其他法令

이依하여設立 

된 

其他法A빛組 

*土!sfl財 E검 

.民法其他法

令에깐하여 

設t된*土댐 

財댐其他法 

運調훌支 

部

銀行)



를짧훌擔휩觸횡l 部

- tJZ 調흉指針활 
調흉혐象部門및資塵 
門 | 資

人이 保有하 l 

고 있는 資

흉할 

-, .• -- -- - •-'--.­• If -

껑활 톰周훌遭훨觸텅 l 部

二 次調효#틀針훌 

調좁힘象部門및資훌 

門 | 資

合等의 非當

利法A 이 保

有하고 있는 

資훌 

1훌 

3. 個 A企 11. 個A企業 11• 個A이 단독1，. 뽑業 [ 싫 3. 個A企 I J. 個A企業1 1 • 個 Aol 단 t 1 ~ 農業및수협 
業資훌調 또는 共同으로|힘標準훌業 業資塵調 中

~I 흉支部 經혈하고있는 分類 흉支部 同으로 隆쏠 塵業分類 11) 

’f I (廣水훌홉대 工場 商店等의‘ o 1 ) 林業및 11 ( 農水훌 하고있는 個 林業 (12) 演業

{中小企業 個/\企業이 保 tt木 部) (中 人企業이 保 에 있어서는규 

銀行} 有하고있는 모j료 보아 企

{ 固民銀行) 資塵 I 03) 薦業 行 ) ( 固 賢흉즐 業性올 띤 

7](摩 i 民銀行} 業體가 所有

적엽 하는資塵만 

1 04) 에 있l 을 調훌한 

다i 

規模로보아 



遭林(빨첨 企業性을 

個

A企業部門調

l 죠훌혐象基準表 

7J<: 꿇業의 가
 
資

훌
 jjn 

體

는
 」
-르
7
 
별
 

業

‘
-하
 -을

←
 

{ 

有

안
 
다
 

所

훌
 
한
 

띤 

참조) 

農林껴〈흉같業 

생
끊
 
觀
ν表

爛
爛
繼

I 
@ 

ω
 
’ 

찬 조) 

2. 法A格을 갖 2. 法A格을 

지 .않는 

2. 非法A 댐 

모 갖지‘않는 답짧 E죄 모든 體

든B:J體 7r保有 保有E펴體 7r 

하고있는賢훌 있는 하고 

資흉홍 

1 • 家口카保有 J, -般家口J. -般家口l. - 般家 口 { 股 11. 家 口 카保 11 1 • 家計賢

有하고있는 1 1 覆調효支 
i 쯤뻗中獲物 il 部〔經뽑 

1. -般家口4 .. 家計賢

하고있는資훌 

建物파 中

農家非農家)

카保有하고 

家非뽑 家 )가 

保有하고있는 

l 塵支部
{經홈企없|就} 



I 

∞
 
‘‘ 

一 ?'Jz 調흉指針훌 = ?'Jz 調효指針書 
調효혐 象部 門및 資훌 調흉힘象部門및資훌 

調훌擔필機훨 
홉g 門 資 걷늪 

調훌擔웰懶홍텅 
部 門 資 흉같 

資塵 파耐久年數 企훨O 院 ) 있는資뚫 耐用年數 ’ 年

I 年以上의 以上의 耐久

耐久材만을 材만을調짧# 

調훌힘象으 象으로한다 -
로한다 

2. 農業林業

및 fjt 木業 

수렵엽 . 演 

業및 7.K흉흠養 

植業어l 있 ‘ 
어서 는 규 

모후보아 

-般農家카 

所有하고 

있는賢뚫을 

調훌한다. 

{ 별첨참 

조 ) 



("별첨 2 ) 조사기 준지챔 및 조사질시기 칸 

l 

∞
 
@ 
l 

조당사기판단 좋협 시 기 춘 점 77 7 8 79 비 고 
부품별 업 우 

3/4 4/4 1/4 V'4 3/4 4/4 1/4 2/4 3/4 4/끽 {조사단위수} 

1. 정부빛 한국은행 전수죠자 77.1 2., 31 싸천준비 약 15.‘ 200 

대외지산 실 사 개기관 

자료처 리 

푼석및공표 

2 .. 법인자 한국잔업 전수초사 n.12.31 사천준비 약 20 ‘.000 

산 1 。= 행 생 사 개볍안 

자료처리 I 

’ 분석및공표 

머. 7~인자 농수산부 전수죠싹 In .12.31 사천준비 약 40.000 

산 및표본조 실 사 표본사업체률 
l 

사 ‘ 자료처리 쐐기팬l 분 

분석및공표 담조사 

’ l 



1끼 

'. 

* 

l 

∞
 
g 
l 

조당사기당판 좋짧 시 기 준 청 
77 7 8 7 9 131 고 

부문별 업 -t「1
ß/4j4/껴 1/412/4 1 3/41 4..,4 1/4 2/4 3..,4 4/4 (조사단위쉬 

중소기업 표혼초싸 η.12.31 사천준비 

τ。= 행 생 사 

- 자료처리 

분석맞공표 

국민은행 표본조사 77 .12.31 사전준비 

실 사 

l자료처리 ‘ 

분석빛공폭 

4. 가계 초싸통계 표본초싸 71 J 7.31 사전준비 약 21 • O{) 0캐 

자산 국 실 사 카구 

자효처 리 

분석및공포 

/ 

‘ 



〈렬첨 3 ’〉 物 價 倍 率 表

「
1 968 年 調훌時 1970 年 日本의 !jW個倍$ 1977 年 調훌時의 案

’物個倍率 1w↑뼈↑꼼휴3 

1 ‘ 分類훌훌遭 

固훌폼備버l 있어져 主要 要件中 t 7}: r 建械 및 建꿇附屬設備뼈富資훌의 評備는 모든 資훌。l 
하나는 物個짧動을 銀용흩시키는 物

I 1 1面倍훤에 있 다. 

연 | 郞 固富調휩l 依한 固富폼個는 

f 構藥物 J ~構造 ‘ 種類別 }同-基準時쩌으로 릅푸個되어야 하으 

나. T車輔 및 i童搬具 Jr 工 l 로 資鍾의 取得時期와 를￥f뼈時쳐間 

具 및 備品 J r 大動植物 J I 의 物 f뼈~動을 調整하여 를f1뼈時펴 

등훌賢훌이 同-‘基훨時펴요혹 등쿠個되| :!品目 -分類別 | 을 統-시키 는 節次 7} 必要하다. 

어 야하으혹 資塵외 取得時期와 를꾸{ 다' • . 樓械 - 및 裝置 : 設備分類| 이 뺑↑面홍動調整외 基홉용이 되는 

↑뼈時펴間의 物↑面짧動올 勳案하여 l 및 品 텀 分類別 | 物f面倍·率의 作成車位는 可能한 餐

흙f面時펴으록 統-시키는 節次 7~2 • 種 類 |뚫種類別로 細分하여 作成하는것이 

必要하다. 이 修표의 基邊이 되는 1 r 建物 및 建物附屬設備 J r 1 要望되고 있다. 

物f面倍率외 作成뿔뾰는 資훌類}jl~로 l 構藥物 J ': 原f뼈倍率 | 그려나 이 번 固富統計調짧l\척는 

細分되어야 하고 同時에 可及的 | 其 他 :原~Ij的으로 쫓願倍率|利用可能한 f뼈格資料와 1968 年物

細分훤 個別 物個倍率을 作成하는입 • 年度別 部門數 |個倍率과의 連鏡性올 維持하기 위 

것 이 要望되고 있 다. 그러냐 E힘富'1 K;상年度數 : 15 個年度別 部門 | 하여 



- - - 968 年 調離 I 9 Z' 0 日本의 物뼈縣 1 977 年調훌時의 案

fJê홈f훌뽑3홀에셔는 쩌用可能한 ↑面格資[ 6 1 • 6 2 ••• 6 9 • .7 0 ( 1 0 ) I( 1) 物個倍率表으1 部門分類는 困훌 

料와 集計能力等외 없j約을 考慮하| ‘ I 45 ...... 54 .. 55 -- 5 6 … ‘ | 統計資훌分類와 包括範圖가 -致

여 [ 5 9 ... -- 60 (4) I 하도록 하며 

tn 物個倍率의 作成뿔位는 固富 l1944 年 以前 ( 1) I( 2) 物細倍率表의 時系列은 1 9-1 0 

統홈f調훌資훌分類와 符合.Al 킨다 I 4. 項텀 別 휩門數 | 年부터 1977 年까치 每年tA別로 

(2) 物個倍쭉'{S1 時系列운 1 910 年 I 0 機檢 및 裝置: | 作成하며 

l 
@ 
@ 
l 

부터 1977 年까지 每年次別로 

作成한다. 

〈용考〉 

分類훌連:構造種類別·品目分類別 

種 類 :頂↑面倍率

年度別部門數 : .59 個年度 (1910 、..J 9

68) 

項目別部門數 : 25 部門

品텀分類 21 部門 [( 3) 基本部門數는 1968 年 動備倍

設備分 類 238 11 率表의 作成部門인 g 個部門으 

o 其 他 58 11 . 혹 한다. 
/ 
建 빼 19 車 輔 s 

附屬設備 9 I 具 12 

構聯꺼 8 動直動 3 

船 船 3 建)t:f[i홈밟 1 

土 地 I 

計 58 部門



〈벌첨 4 > 
2 회 固富統計調흉殘↑面率 

固富등후↑뼈에서 말하는 혔f面率은 ( 1 - 慣회]짧 ) 을 카르컨다. 

이번 固富統計調훌에 서는 定率法에 依한 賢훌의 耐用年數別 價핵12훤 

을 算出한後 。l 에 혐rc;한 그 賢塵의 經過年數에 따라 擔회]率을 } 

에서 控除한것올 殘f뼈짧로한다. 殘↑面의 限度는 賢覆의 取得時鳳으로 

부터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에 도달할 띠}의 됐↑많짝t올 10 %로 하고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의 2 뺨’l 倒運한혜의 혔↑面짧은 1% 로 한다. 

-89 ... 

u.; 



< 벌 첩 5 > 농립수산업의 채인기업 부문 조사댐상 7} 준표 

업 종 
」ζ

T 요 씨
 버 

용
 

국부조사릎 위한 
개인 기업규모 

111 I 농 。4
B 

(Agriculture I 이 운류에는 전맙， 온설， 비날하우스등에서 곡식， 작물， 과실 

and Liγes t- I 종자， 채소， 화훼류， 특용작물등을 재배하고 가축 및 가금의 

。ck Produc'" I 사육과 양봉 및 양잠어l 송사하는 사업 체를 포함한마. 

tion) 여 7} 어|는 또한 우유， 양모， 모 llJ , 달갈， 꿀， 十에고치를 생 
I 

잉
 。I 

산하는 71 업체와 잔디， 꽃， 장식용 냐우를 심고 가꾸는펴l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도 도칩한다. 

농장이나 농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체 가공하는 경우 

어| 생산활동과 별도로 운리해서 파악할 수 없을 때어l 는 

여기에 포함한다. 

1 I 1 ) I 작 물 생 산 업 | 전답， 온싶， 바널하우스， 과수원등에서 식 량， 사료 및 소비용 

작물윷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마. 

작물생산과 축산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체는 주된 활동 

에 따라 분류한t:-F' . 



산엽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감률 류. 사 과. 포 도- 핵 과. 견 고}등 

동물용 엔간주식용/ 쇠량파 

활폼을 

‘ J t 1 11 f보 통작물 생 산 엽 

7.;1 
。이상을 파수 3 헥타 인칸소비용 로

 
주
 

고}실생산업 1 1 11 2 

주업 으후 이
 
, 고

 
하
 
는
 

영
 

하
 

말한다. 산엽활동올 생산하는 과켈을 

Ã l-
’ • 

르
 

주
 

7-," 。
E τ= 열매야채 .뿌리야채와 줄기야채. 및 。 1

요 채소작물생산업 1 11 13 

1 ~ 000 평 비닐하우스는 말한다. 산영활동을 재배효}는 채소작물을 

경영하 추로 이상을 ‘ 

척 는자(노지재배혹는 ’
잉
 一I 

않옴 ‘) 합치 

500 영。|상쏠 주 양종이 향-u혹풍 약용작풀， 섬유칙물. 유지좌풀. 기 효작물 , 공업작울생산업 IJ 114 

경 영 하는자. 업으로 학물을 쩌l 품훨료용 산업용 및 었 갔소납l 

crOps fOr m.a}재빠는 
(Growing oi 

약용작물. 섬유작물. 유 말한다. 산업활동올 

지작물 가환1물째등- 을 주 구기차 ufaCfuri.ng) I 약용 착율 : 박 하. 인 장. 

경영하는자 업으로 섬유작물 :대마. 아미 • 모시， 왕플‘ 연초. 변 화 

유채，피마자.해바라기 을깨， 유지작둘 :참깨， 

기호작물 :커피 ，차 , 

향 신 료 : 후추. 육투 구. 소두우 

타 :사팅-수수. 사탕우우. 양송이 기 



엽 내 
;ζ -。 ;::<. 

T 용
 

요 ’ ’ I I 

’ I I I 

--­I I I 

l 

잉
 
N 
l 

J 1 ‘ 2 

화훼작물생산업 l 장식용 및 정원가꾸기용 화초잔되 및 관상수를 생산하기 

(G rowing of 위 하역 꿀， 나무등을 재 배 하는산 영 활、동을 말한다. 
Flowers and 
oγnamc utalpla- ) 조림용 요옥생산엽은 121 0' (양요엽 }에 분류한다. 

nts) 조경엽 i 조원서어버스를 포항하여 건물주위 장식 또는 도로 정원. 
(L ands cape Ga- 공원. 운동장등 조정 에 따른 관상 수 잔되 

국부죠자릎 위한 
개인 기랍규모 

o 노.Ã]흘짧0명이상 

o 비‘E봐-우스 
500 명이상 

o 노.Ã11 ， om영 파 

판옥 및 기타장 이상 보유자 

비낼}우스200명 

rOlening) 식용 식물을 심는 산엽활동을 말한다. 죄카엽을주엽으로 

i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 해 수행되는 서어비 스도 포함한다· 경영뺨 
갈리분류되지 않 1 탈리 분류되 지 않은 착물생 산의 산엽활동을 말하며 비나솔 

。 작물생산엽 {충전채등의 직물정 원 재료흘 생산하기 위 한 재배활동이 포 

| 함펀다. 
| 수경 성 식물 재배 도 포함된다. 

[ 축 산 엽 i옥초지 에 방목하거냐 우리에 가휘 카축 및 가금을 사육 
Lívestock Pr-
oduction) 하여 인 칸소비에 필 요한 우유. 고기. 달갈. 섬 유. 모피등을 

생산하는 산엽활동올 말한다. 

여기에는 양장 및 양봉 사엽체도 포함한다i 

미
τ
 

소
 

처
}
〈
 

여
i
 

하
 

위
 

기
 

하
 

산
 
• 

생
 

딴
 

요
}
b
 바E
 

제
끼
 

。
f”

。
r
I

우
 
동
 

활
 

미
숭
 
어
H
 

산
 

유
 

우
，
 는
 

엽
 ·h m a 

농
 F n

‘ 

L1 

.m 

、
밍
 

L 

D 

n 

’
·l n

ι
 

ÀJ oJ: ~ 
;>;CJ a 

~ "." 

기르짧鐵옳줬 



켜 
。시판하는 넣어 병어l 살꿀하여 램

 
우
 

사업체에적 낙농 

한우 및 육우~l 
육정 없는 벤식 
우40두 비육우 , 00두 이상을 
주업으로 경영하 
는 자. 

산업활동을 사육하는 고지소를 

포함한다. 

위하여 

여기어l 

생산하기 

우에도 

쇠고기를 

말한다. 

" 1221 육우사육법 
(Bree ding 0 f 

Bee :f Cattl. e) 

이상 
켜 
。

양논200두 
을 주업으로 
영하는 자 

산업활동을 사육하는 돼지를 위 하여 생산하기 돼지고기을 
SA 

어
닝
 

O g
]

n 돔
 i 

양
 다
 힘
 

B 
J 

/,‘‘ 

*‘
x 

퍼
 

n4 , .. 

말한다. 

탈리 

l 

잉
 ω
 
l 주엽으 비|좌기엽을 젖 소J 젖 양. 말하며 사육엽을 71-축 。.l- 。

l:õ τ= 분류되지 쩌
며
 야 따
 

) 

。
，
「

e 
s 

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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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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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
 B 

매
 C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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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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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히춘5자 위하|로 생산하기 모피.펠.등을 고기 • 제외하고 육우. 돼지 를 

말한다. 활동을 사육사업 여 

사엽체 사육하는 전문적무로 개릎 옥적으르 모피를 고기나 

또는 산 C성활동용 사업체에서 어떠한 가구냐 포함하냐 '-­
τ: 

말한다. 

알을 생산하기 
위한 채란계 
3， 000수 이상 닭 
고기 생산올 위 
한 육계 5 ， 000수 
이상 경영자 

제외한다. τ>ol 0 '-­
i:i ,-c 기료는 

A 
E 

n TE 옹
 

애완용으로 

거위. 칠변조등올 오리. 닭， 위 하여 생산하기 알을 고기와 사육엽 금
 

카
 

, I 125 

산업활동을 사육하는 (Raising of 

Live Pou l. try) 



국부초~1-을 휘한 캐엔 
-- 기업규모 시 

산업 활동올!상천 2헥타 이상을 주 
’ 엽으로 경영하는 지:로 
서 년간 1 ~ 4 OOkg아양 

l 의 잔켠올 생산하는짜 

말한닥 혐부장뽕1 장종생 
l 산업 허카를 받아 참 
j 햄산을 주업으로 경 
l 영하는자 

내 용 요 

는
 

치
 

, 누에룰 위하여 

;;%. 
T 

생산하기 성 。 걷 -rr 걱ε 

말한다. 

견 

종
 

양 참 업 
(Ra ising of 
S i ]k wO rm C 0 C 0 
。ns)

엽 

1 11 26 

산엽활동을 치는 '- ... t1 ~ 
1 억l 걷t 위하여 장총생산을 깎종생산엽 1 1 ’26-1 

양봉끈200근 이상올 
주엽으로 경영하는자 

말 산엽활동을 치는 꿀벌을 위 하여 생산하기 꿀올 엽 
。 f

양 봉 
(Ra ising 
Bees) 

11 127 

한다. l 

잉
 
A 
I 주엽으후 경 사육 좌기엽올 

제 영하는자 

종축. 종금 축산활동으로서 o l- 。
l;<f ， τ= 지

 
되
 류 

a 

τ
 

탈리 탈리분류되지 1 1129 

사육장{ 수형용 애완용동물. 사육장. 야생조수류 ;얀 o. 축산엽 。l← 。
1캉 τ: 

원예 1 

포항펀다. 동물사육장이 외)실험용 

1JJ 
'>c 작물농엽. 축산업 의거 계약에 또는 수수료 농엽서비스업 1 '21 0 

말한다. 산엽활동을 체공하는 서버스를 대한 (A gri cuJ. tura1! 에 

카금랙· 거세· 병아리깎별 t 구충| 

수확. 탈곡. 포장} 염연초카꽁. 천모 작물의 여커에는 Servic es) 

{ 양모짝커 ) 인공수정. 

야채. 채 취. 

포함된 

및 

‘활동이 

공중방역.과실 

과수천지 • 판상옥천지 등의 

및 제잘포.씨뿌리기 

관계시젤운용 

다. 



‘ 3 
t1'I 

i 

1122 ’ 가금부화엽 

수수료 또는 계약어j 의거 i 운천자냐 기계종사자와함께 

임채해주는 농업용장비 임대업윤 여기에 분류되나 기 

계 안 임 대해 주는 사 업 체는 8420 ( 기 계 및 장비 임 대 

업)에 닙 E 
τr::-n-

수수료 또는 계약에 

(Pou J.tey r J.a-j산 엽활동을 말한다. 

의 거 가금·부화 업무룰 수행 하는 j7}금부화엽등 농엽서어 
버스업 기엽적￡로 경 
영하는 자. 

tchery) 즉 가금 사육활동과 연판되지 않고 자기계정 a 로 가 

금을 부화하여 가금사육 업 체에 주호 판매하는 사업 

체가 여 기에 푼류된다‘ 

11229 1 달 리분휴되지 않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 한 양떨짝기. 품종개 량. 동물인 |죄키엽을 주엽으로 경 

은 축산서비스 |공수정. 거세 • 병아리감별. 장종채 취등에 주로 종사하는 |영하는 자 

업 |사업체로 말항. 

11290 1 달리분류되지않 |달리 운류춰지 않은 놓엽서비스업￡후 완천히 분업화 

1 1300 

은 놓엽서비스 | 
엽 |된 원예 서비 스엽 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 련 업 
(Hunting Tr­
app ing and 
Game p n>pag­
afioa) 

영 리흘 옥적 우로 야생조류를 잡커나 엽사들올 위 해 

야생 죠뷰릎 방사하는 산엽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사 업 

체을 말함. 



I 2 101 

엽
 

-
양
 

요 

(ForeBt Nurs eri-I산 업 활동올 말한다. 

업 

9S) 

101 육 립 엽 
(T imber Tracts 
Conservation) 

12109 1 달리 분류되지 

’ 
잉
 
@l 

12200 

영 림엽 

죠느 
。 1| 추 요 내 용 밟뽑형휴젊한 개 

’산링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조림용 수요을 재배하는 판기 업을 주업￡ 

l로 경영하는자 

천원용 요옥올 주로 재배하는데 종사하는 사업체는 ! 
11 115 ( 화훼착물생산 엽 ) 에 분류한다. 、 i 

임옥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럼에서 나우을 심고 7} I ’ 
꾸고 보호하는 산엽활동을 말한다. 

、

。} 。

~ τ: 산럼에서 의 약용. 식용. ’ 산엽 풀로부터 냐우나 또는 

용 재료을 채 취하는 활동과 술굽기 및 수액올 증 

(F뼈stry n.e.c >j류하는 산엽활동올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 거 주로 영 럽활동허l 보조적 

인 서어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항된다. 

여기 에는 나무껍질채취. 산화소방서 비스. 산상. 약초채 

취. 야생버섯채취1 야생파성채취. 윷굽기. 수액종류. 및 

놓축 산립관리서 비스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엽 산립지 역에서 베어 채옥과 연료를 생산하는 , 벌 묵 냐'c a 
T걱r 

엽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리를 옥적 으로 바다. 캉 또는 호‘수에서 물고기. 겁 

(Logging) 

130 어 
(Fishing) 



‘ 3 V 

각츄I 해조료， 연체동률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표. 

채취 양식 또는 증식하는 산엽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업 을 말한다. 

130.1 1 원양 및 연근해어 |원 양. 조해 및 연안에서 울고기 • 갑각류. 연 체동물 및 

업 「쉬f동물올 장는 산업활동올 말한닥. 

(Dcear :índ ∞ a-I고기 를 잡고 가흥웅}는 데 종사하는 공장형태의 선박은 

s ta1 Fi shi ng) 포함하나 단지 물고기 가공에만 종사하는 공장형태의 

선박이 하냐의 독립된 사업체로 처리할 수 있을때에 

는 〔해상통조립 및 가공저장엽)에 분류된다-

'113011 원양어업 원앙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쿠을 사용뼈 지느러마 | 좌기업은 주업으로 
(Dcear F ishing) I 

- ’률 카천 울고기를 표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012 연근해어업 연근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지 느 

청영히고자 캐인 영 

업세 납세자를 대 

(Coasta l. Fishir때러마 를 카 진 물고기 를 포획 승F는 산 업활동올 말한다. 1 상랩 

캅각류 및 연체동물과 수산동물의 채포 및 채취활동 

은 제외한다. 

13 이 3 1 갑각류 빛 연체동|근해 및 연안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률 사용하여 

물 채취업 |강각류 빛 연체동물을 장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014 1 수산동물포획업 벼 양. 근해 및 연 안에서 선박 및 기 타 포획 도규흘 

}용하여 고래. 물 개. 바다포뱀등 수산동물 (젖먹이 동물 1) 

을 포획하는 산엽활동을 말한태. 



I 흔부초j릎 위한 개 ’ 기엽규모 엽 종 | 주 요 내 

않{탈리 ‘ 푼류되지 않은 원양 및 

용
 

연안어엽 o 로서 바다이좌기엽을 주엽으혹 

l 은 원 양 및 연 | 서 마 역 • 깅 과 칼 은 해 쪼류. 해 삼. 성게 • 거 북이 • 진 주 경영 하고자 채안 

근해어엽 묘패. 스폰지. 산호등-과 같은 수산동직물울 채 취하는 영엽세 냥서l자를 

산엽활동을 말한다'. 짜상힘 

1302 I 달리분류되지 않| 영리를 옥적으로 내수변에서 물고기와 수산동식물을 * 

l 

잉
 
ml 

장거나 채취하고 바다냐 민물에서 물고키. 해조튜등을 

양식하는 산엽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어l 의한 어업관련 서버스 

도 포 함된약. 

13021 I 내수면어 엽 | 캉a 호수등 내수변에서 선박 및 기 티 어도구를 사용 * 
(lnland F i shin g￥H 서 물고기 등을 장는 산 엽 활동을 말 한다. 

은 어엽 

1 3022 I 양 직 업 | 해떤이나 내수변에서 물고기 캅각류 및 연체동울과 ι 

(Fish Bre eding) I 해조류를 양식하고 부화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13029 I 기 타 어 엽 | 달리 분류되 지 않은 기 타어 엽S 로서 수수료 및 

(Other Fishing) I 에 의한 어엽 서어버스활동을 말한다. 

계약 ; 1/ 



< 저I 10 차 >

J 977. 8. 1 

제 9 회 국 부 통계 조사 회 의 결과 을 보고 하 였 읍 • 

2 • 종합지 침서 ( ) 차안 ) 종합검 토 

가.국부의 개념，조사옥적 

실무자 회의에서 각성한 안을 검토하여 멸첩 2 와 같이 수정 

하였읍. 

나. 자산의 법위 

자산분류에서 ‘가계자산·과 ‘죠성토지·을 원안과 같이 독 

럽시키는 안과 유형고정자산。|라는 점에서 유형고정자산에 포 

함시키는 안이 토의되 었￡나 재우제표장의 유형고정자산 항폭­

과 일치시키고 제 l 회 국부 조사결과와 III 교，분석이 용。|하 

도록 하는 점에서 가계자산파 조성토지플 유형고정자산과 떨 

도의 분류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마. 결과의 제표 및 공표， 울가배율표 및 잔가율표 

결과의 치l 표 및 공표， 둘가배율표， 잔가율표에 관한 사항올 

국민은행，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우선 검토하여 차， 

기 회의에서 종합검 토 하기로 하였음. 

3 • 기타사항 

가 • 본 종 합 지 침 서 ( ) 차 안 ) 의 종 합검 토 는 차 기 회 의 ( 8. 3 예 정 ) 

-99-



까지 완결하고 확대 실무자회의 ( 8. 8 예정 ) 어| 상정하 71 

로 하였음. 

냐. 제 11 회 국부통계 알우자회의 

1 ) 일시 1977. 8. 3. 10 :00 

2) 장소 조사통치|국 

3 ) 안건 : 종합지침서 ( 1 차안 ) 종합검 토 

첨부 : 종합지 침서I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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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챙〉 종함지침서 (샤간) 

1 . 固 富 의 뺑f ;찮 

第 2lliì 固 富 旅 計 調 좁 像) 第 l 回 固 富 統 計 調 훌 日本의 l휠富調흉 

E퇴富플 넓운 意味혹 말하면 한{핍富즐 넓은 意味혹 말하면 한나래-般的인 富의 廠;융:을 考察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오든 쩔處의|가 가늦r고 있는 모든 資廣의 台計{는 가운데 一핍의 富을 構成하 

台計 즉 各 짧훔車ÜL( 政府企業， I즉 各 옮혐車位 ( 政府， 企業， 家 ~t I는 要素는 市場 ft 할 수 있고 

家計 等 )의 협훌속에 포함되는 |等)의 資盧속에 包含되는 모든 客|觸와 用投을 生앓하는데 寄훈 

I I 모든 客짧的안 財貨를 .gìæ의 貨|뾰的인 財貨릎 벚tE의 貨뺑 {뼈f直로|하는 統 ra源이아. 

응뺀뼈植로 評뼈함 統願에 함外 純|評個한 給願에 처싸 純鍵을 보탠|랙나 固富調흉 또는 固富統計
寶塵을 보탠것이라고 할 수 있막 |것이라고 할 수 있마， 01 러한 意味|라고 할 예 固富으l 定義를 前1

이러 한 意味킥 휩富에는 l 으l 國富에는 |述한 바와 같은 一般的이라고도 

첫째 ;降濟活動의 成果인 有形협塵|첫째 :進품活動의 成果인 有形資慶 IIÃ範한 職念을 直接 援用하는 

( 建物 11:題品等 ) ( 建物æJ훨品 等 ) 것윤 아니마. 

둘째 :옳홈活動에 依하여 생긴 財|둘째 :짧濟活뼈에 의하여 생천 財貨|固옳調흉플 훗施하는 것윤 國家

貨는 아 니 나 經·濟活많 율 홈 l 는 아니 냐 降濟活뼈율 宮앓 해ra'으1 ff뼈比較 τE휩 E딩 民옮 훔의 

쳤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작연울록서 의 土地i‘塊.藏웰物， 自 ~、

기 위하어 없녁석늠 약니되는|輪造와 成흉分析， 固民所得과으l 

自然4t록서 의 土차g 뭘 #휠蘇鋼關係 또는 해옳計훌u 目 u성어J 



E휠 富 調 훌 F힘 KilE i화r짧-그용7「- - r--김 -本 의 E핵 第 l 回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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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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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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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
-좁 

然

一휩
 -

天

훌훌 2回 

分布狀況~源의 必要한 天然 r피源 等의 自然林#1 等의 

하는 把握하고자 。-E 包含된다. 等이 包옵단마. I셋째 :~짜純줬塵 等이 純f￥ Z활 11셰 :처外 

戰念은 E획富의 것이으로 E획힘 와서는 오늘날에 그러나 

짧計調훌의 

려 1 ’ 와서는 오늘날에 그러나 

利用目的에 갇운 0) 와 %종%얄 로
 

주
 

目的이 Aæf1￥分析로
 

主富統計調흉를 

펴
 택
 

| 
| 

富험
 

。1 률 ;륨用토록 뎌욱 됩 o 록써 있게 手段에 分析의 됨에 利用하게 手段무로 

;ζ -1 있마. 定하고 $펴。l 二l範閒도 自#으l 樓;念

좁혀져 

二L範圍도 熾 ;念自休의 따라 

E휠富를 위하여 推計를 立場에서 固民緣흙的 立E퇴民쯤뽑的 좁혀져 福。l

包括있어서는 定義함에 各우리는 있￡드로 생각하고 分.한 E획民隆훔의 場에서 l 
i 

。
N
t

條件을 E휩富資處의 될 E휠 흥考하고 6자究成果흘 C회의 되 생각하게 E힐휠플 로서의 

았다. 하고 같이 마음과 E휠훌훌 分科효서의 한 E륙%훌홉의 약음과 @1홉1 寶흩윌을 었으드로 

意~￥￥ (f~ 첫째 : ~힘홉웠꿇은 다음 E젝富췄훌을 생각하여 르」 
i 것 하는 限定시키고자 같이 

f쪼흩훌여 어야 갖는 를 하는 ßft定 λl 키 3L자 같이 과 이 다. 

아. 것이다. 우리나라 tig흩을 E휠富로서의 

立場全#으l 둘째 : 떠民繹뺨 우리나라 f중꿇은 E휩훌j 로서 의 再存{E하는 l휠民經훔內에 

fi本投下라야 본 서 f.i 오든 있는 숙에 固民經 6￥F良7有形 'fi處에 可能한 生盧

依하여 

한마. 

셋째 : Áf읍l 能力에 

生

홉흥積 

싸한 

않고 

홉펌活빼에 

消費되지 

Z풍中에서 

盧物로셔 

詳음
-

件

• 

條

다
 

·
같
 

의
 

逢歸팀면
 
마음과 

하며 

述하면 



、 1 

處이어야 한마. 

2) 몹民緣훔全#으l 입 장에서 

였本훨下가 이루어진 有

形 ff童에 限한다. 

’죽 固富짤盧은 1, 된 資廣~~ 再生흩솥이 可能한 有 | 펀 資塵中 有形資꿇에 限한마. 

J ) 隆혐的 意味를 갖는 資 l 形資盧과 xH~純資E흩이라야 한마.- I 단， )ìf朴的인 權利l짧係는 例싼·로 

즉 첫째， 댈富젤a같은 ~혐:的 慧味

를 갖는 寶盧이어야 ‘ 한마. 

둘째 , 圖民隆흙 N:!1*으1 jz場에서 

본 寶本投下혹서 有-形資 i훌에 限한 

서 l죄털에 包含시컨마. 

멀저 維짧的 효味플 갖는 資逢

’ 이란 經.衝::t::'f* 가 옳휩 活빼을 t흔좋 

寫하기 위한 手段jζ로 가지고 

l 
i 

。
ω
 
’ 

그러나 無:形寶塵이라도 | 아. 그러 나 無形寶꿇이 라도 :xt外Él'~ I 있는 財貨을 말한다. 隆濟主#에 
~rr的안 權利關係는 例| 안 權利關係는 例싸르서 固富에 | 는 꺼論 家計나 企業政府 및 

外로서 E힐富어l 包含시킨| 包含시킨마 非當利 fill f*까지 모두 包括하게 

다. ‘ l 셋째， 再生盧이 可能한 줬處이라야 | 된다， 

3) 再生훌이 可能한 寶꿇이 | 한다 企業이 繹흙活動을 寫하여 保有

어야 한마 먼저 홉濟的 휠:味의 資塵이란 | 하고 있는 財貨란 例를 들연 

4) 客觀的A로 짧濟的 評뼈 | 政府， 企業， 家計 및 非宮利 N:! 1* I 뿔務所라든가 I場， 機械設備備品

가 -可能한 資盧이어야 의 經훔:t'f*가 生 E풍이나 家計等으1 . f 車輪週搬具， 製品， 散藏品 또는 

한마 降溶活때을 J휩’쳤하기 위 한 手段jζ | 原材料둥이 있을 것아 며 家計가 

첫째로， 維洛的 意味의 f풋겉흩。n 록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마. I 繹짧活행을 합쳤하 71 우l 한 것이 

란 政府， 企業， 家計 및 非홈利| 따라서 t종합財로서 갱줄뼈 01-.71 핍늘 | 라면 生計릎 휴척 o 로 하는것， 



第 2 回 - 행 富 統 計 調 훌 像) I‘ 5 第 I 回 固 富 鏡 릅f 調 훌 日 本 으l 圖 . 富 調 훌 

fS1jf*等의 繹훔主#가 生塵이 나 | 고 客題的 評{面가 困難한 릎術的 ! 즉， 住~， 家具* 衣類등을 말 

家計等의 繹짧活動을 휠옳하기 | 文íl:財 훌훌籍 等은 |徐外된다 한아.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 마음 固힘로서 으 ft짧은 댈民繹홈 | 各 緣濟主1*가 繹짧活助을 위 

財貨플 말한아 的안 立楊에서 보아야 하지 때문어1 1 한 手段ξ료 財貨를 取得하려 

화라서 繹濟財혹서 看做하 7j 1 (니 地上健과 같윤 用益權윤 土地所 | 변 합金 또는 資本이 所要된 

힘들고 客觀的 評 i뼈가 困難한 | 有-者의 뚫能을 制限하고 있을 따츰 | 다. 

홉術品， 文 fζ財， 흩훌훌홉 等운 除

;1 外한다· 
이요혹 웹別쯤홉어i 서는 f풋효효。 l 라 생 | 이렇 게 블 빼 짧뽑的 意‘味률 

각되지만 固t릎經혐1:의 ?ßii2:흩이라고는 l 갖는 f잦뿔이란 各 짧훔車位가 
:.. 

둘째로， 圖富혹서의 資童윤 | 할 수 없마. 그’리고 |隆짧活助을 위하여 짧下한 寶

固民繹홈 全￠훌의 立場에서 ~ 1(2) 銀業權이 냐 I業하有健도 個別降 1*을 具休 1(:톡1 ~態라고 表~f3

아야 하기 때운에 10￥에져는 그 뺑곱的橋能을 합꿇iζ후|할 수 있을 것이다. 

(1) 地上權과 같은 用益權응 

土地 所有者의 權能을 制限하 

고 있을 따릎이으로 · 個別 *종 

홈에서 는 資塵。l 라 생각되 지만 

園民繹홈1:의 贊盧이라고 할 

수 없다.그리고 

취급할수 있￡나 댐民經홈 숲f*에서 | 骨훌훌品이나 흩흉畵. 등의 홉術品 

생각하연， 줬塵무로서 E훨숱한에 包含할 ! 天然記念物 또는 其他 文化財

수 없다. 또한 (3) 現金， 鍵金， 받을| 가 個f直 (val ue) 플 가지고 

어음， 貨付金， 投합寶本 等은 固民繹 | 있음윤 플립없￡냐 그 {面，直률 

짧B9 인 立場에서 는 서 .로 相計되으로 | 經흙的 備順라고는 할 수 없 

명휠로셔흐l 합꿇으로는 불 수 없다r. I 영로 이를 除朴하게 된다· 



(2) 짧業權이나 工業所有權도 | 난지 。l 을 無形의 權利 關係가 |오늘날 이와같은 뺑品도 商品

個別옳홈에서는 그 狼냥i的 權 1 t휠民 *쭉짧相互間 즉 X-t?~的 {뼈係 1ft되고 뎌우지 그 去來가 企

--‘ 能을 賣童으혹 取훨할 수 있 

으나 固民옳훔 全#에서 생 각 

하면 寶훌￡룩셔 園富어i 包含

할 수 없다.또한 

(3) 現金， 據金， 받을어 음， 월付 

金， 相計되무로 固홉혹서의 寶

.d 童으로는 폴 수 없약· 
C그 

치 마만’ 이들 無形외 權利關係

가 圖民흩홈 相互間 축 함朴 

的 關係가 옳生한 境過에는 

E휠民繹훔全#의 寶塵2.，...s;.셔 E희 

훨에 ‘ 包含시킨다. 

셋 째로， 園富는 %줄흙活!litJ에 

依하여 활下윈 寶本의 흉#的 

形態의表現。171 빼운어} 사랍외 

힘 에 의 화역 ‘ i만들어진 휴 再

가 훌훌生한 경우에는 ’圖民옳홈 

全($ 의 홉훌 o 혹서 固 꿇어l 包含...t1

킨아. 

셋째혹 固富는 經뺨活劇어i 워하 

여 投下휠 寶本의 具#的 ‘形態의 

表現야기 빼문에 사랍의 힘에 의 

하여 만들어 진 즉 혐生훌 可能합 

것에 한한다. 따라서 自然 o 로서 으l 

土地나 天然資滾운， 固짧에서 除外

된다. 그러 나 樓立， 千招등에 의 한 

造成土地와 改良立地는 E휠힘에 包

含된마. 

以上과 같이 。l 번 E헥富統計調훌 

에서 의 E휠첩의 職念운 (1) 웹民錢 

業化됩」ζ룩써 交換可能 챔品으 

로서으l 財貨의 ’生格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이 事똥이지만 

그와같응 {面i直는 評1뼈上에서 

客觀뾰을 (}(如할 뿔 아니 라 

그와 같은 {팩個 fjlJ造를 위 하 

여 援下된 寶本이 固t흘降濟 

全#面에셔 。l 루어 진 것윤 

아니으로 繹’흙的 意味를 갖 

는마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종홈的 意‘味를 갖 

는 寶꿇이란 生훌훌活뼈에 直

接뼈係가 았는 資盧과 택 E한 

g￥內에 所tE하는 徒없活꽤.9.1 바활 i ~活을 홉짧함에 必要한 財

양서 연호않~l 可能한 흉jψ織 l 貨라고 要원할 수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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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廣 可能한 것어l 限한다. 과 (2) 차外純資꿇으로 限定되 며 이 ! 固 E륙隆濟란 熾念운 個別짧衝요H‘ 

따라셔 自然、요로서의 土地나!중 有形資훌훌을 짧뿜關係에 있어서으IIIK分됩을 意味하는데 그것은 個

天然資源은 E휠富에서 除外된마.1 않能面에서 分類해 보연 7]1維홉에서 寶훨으로 看做되는 

:::L러나 裡立， 千紹等에 의한 I (a) 生塵活動과 直接關係있는 資庫 |것도 핍 l~Kì않淸面에서 볼 빼는 

離土地와 改良土地는 圖富에 I (b) 固民離 全#를 뒷받칭하는 公 l 鍵。l 라고 볼 수 없는 것이 

包含된다 共施設 | 있음을 말한마. 여기서 個 Ao]

넷째로 固富는 客觀的으로 J(c) 固民生活을 維持하는뎌l 必要한 

리離的안 評뼈가 可能하여야 | 財貨等 3 種으로 나눌수 있마. 
。、 l

’ . 1 하묘룩 土地나 天然資源운 품i 

富에서 除朴펀마. 또한 A的

寶本도 能力開짧을 경월하여 具

觀낀안 寶本投資가 이루어진 

것으로 요 눌날. 有形固定 f윷흩할 

만품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으 

냐 客觀的야 옳훔的 評{面7t

어려우묘로 固富에서 除朴된다i 

。l 상과 같이 이 벤 圖富統計

購入 所藏하고 있는 財貨가 모 

두 E협릎~;資盧에 包括되지 

알 수가 있다. 

。~ 0_ ~극」 
l후 다 므 

따라서 E힘富에 包括될 f왈겉용은 

그 資꿇율 取得키 위한 資本投

~기- ~회民經훔面에서의 줬本投T 

이 어야 한다는 것이마. 

핍民維倚란 樓念은 또 한가지 1 -.... 

內包하고 있는 데 의 意味를 

그것 은 固富所{E의 範용뢰를 規定

한 것으로서 固휩에 包括될- 웰 



겨ζ. 

&죠 6￥活띠l 으i f꽉任는 헬의 職;念응， E힘富의 調훌어l셔 .9.1 

있는 고
 

= T 뀔쉴 tx;å잖함 l친에 .s. 
i2. 存在하는 園民籃濟內에 

) I ( 

*'호 E퍼內의 엽죄릎f는 것이마.즉 再生훌아 結果로셔 *총8￥活휠b 의 

-看{放í:f 훌훌 jζ .s;.. 힘f有 5￥t륨-位 가 Xtr~~ 有形資훌과 (2 ) 可能한 

包含시킨마. 즉 뀔쇠富에 하역 이좋 限定되며 純寶庫으로 

限하여 ~外때係에 無%장꿇윤 있어서 &쫓濟|網係에 有形f훌훌홍은 

한마. f711H로 

以上에서 

l 

分類하여 보면， 機能面에서 의 

함에 E힘힘調홉를 直接關係生庫活勳과 ‘ {~} 

{生格資꿇의 包括될 그어| 있어 ~홍종 있는 
l 
‘ 
。v 
l E휩富의 中心a혹 pl界를 또는 헛받침 鍵全홉

어
 

g뾰
 

民

는
 

固

하
 

(b) 

아것 보았는데 考察하여 定鏡를 公共施設

「固富보면 要約하여 마λl 을 維持하는데 E힘民生活을 (c) 

~J 再生塵所표하는 핍內에 란 3 種으로 財貨等必要한 

냐눌 :%t外純*상짧에 有JfH올，훨의 能한 있다. 수 

純銀」E힐民資쫓의 

있다. 수 

台한 

할 

럼올健올 

。l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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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的目훌 調2 

第 I 回 ‘ 평富統計調좁 r--되￥괴 

티本 ( ] 955 년 ) 

f똥 E딩 富 調

12 1968 년 目的은 調짧의 * 

固숱휠統計調훌(案) 

調훌의 目的윤 ]977 年

31 당/ 現íE로 

第 2 回

J 2 本

텀的 E덜富調효의 1955 年휩 ~經~i:홉活!때의 편iE 로 3 J 일 월 E딩民옳혐活 L찌 月

지초가 

調

i획 E륙隆용￥m 댁h으l 。r 把握存tE量을 홉의 되는 훨짧가 存표量을 富의 되는 基體가 

現金짧을 E집富의 되는 합￡로써 把握하여 

構成및 分布二L좁하여 把握 ( 分布，E딩力의 가. 維修的딜깅 把握하고 固力을 7}-. 繹홉的 ’
i 

。
al 

把握함으로씩 훗態를 의
 

투
 
。構成)行하며 E획際比較즐 家資員의 

밝히고 j쪼%￥構成을 뀔i 家9-] E협民討 및 E딩 E당所得과의 

補完( 합本係값， 

比較나. 럼‘떼하여 뚫度를 냐. 寶本훌積 9.1 

위한 입안히-지 %쪼 i왔政策을 뭘 E릇홉 f쏠 定으l 測定하고 그칸의 關짧成果를 

것이 提供하는 基 6훨資料를 

이
 「積훌

 本씁 약
 

하
 

明究 M照表 ) 關係를 固民所得과의 아. 

마. 比較)計測( 年次 f힘 資本홉激를 算出하고 여 

調훌하 E휠富를 -빼앗的으로 E희際Jt較 ( J 人꿈 라. 핍ß?;1Çt源의 X옮 補完함 o 로써 E휠民計定을 라. 

目的은 t.. 
τ: 資源 ) 等E훨土建設計옮U 6￥關옳計훌U 

있어서의 

E휠際的 

J) -定時현‘에 

固力의 各固

地域

얻 

캡#成 ( 塵業別，

基휩흉資料를 關한 

分댐g 

別 ) 等어! 

마.휠의 必要한 

있다. 

a쩔흙施策立案에 

提供하는데 

諸般

基없흉資料을 



特히 本調좁는 第 5 次 降階關

쫓 5 個年計劃에 :IZ‘要한 쩔料플 

適期에 提供하는데 텀的이 있ç.~. 

-‘ 
。
잉
ι
u
 

어 經濟패j 옳計劃 핍家뼈員計훌U 

E퍼土建設計웰j 等 i앓M施策立案 

및 分析의 寶料록 利用하는데 

있마. 

比較

2)-1회의 마릎 ‘ H폼번‘ I해의 

핍富 ltT홉홉의 옮度 를 解明

하여 經짧的 핍力의 nJt~ 

을 測定하고 

3) 냉富와 l뀔民所得과의 !V허係1 

를 밝혀 핍民資本의 줬λ 

등을 測定하며 

4) 固富의 構成 및 分布를 

밝히는 것둥이타 할 수 

있마. 그러 나 금번의 E휩월 

調훌는 從來와 같이 댈j 力 

의 成長이 나 E획際比較등을 

행한마는 믹-연한 目的에서 

가 아니 라 特허 E집民所得 

과의 않係를 解明하여 E헥 

家의 降淸政策을 立案하71 
F 

위한 基鍵짝料 獲得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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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큰 目 l깨아 있다. 그리하 

'" 
方法에 

변환현한훨r쫓 傳')J ‘ 쫓 回第 2 回

대해서 調표의 ， 여 

수 達成할 目的을 。l도 

점을考慮하 마옴의 

의
 

폐
 

活

‘ 

양
떠
 

했
 쯤
 

@ 

았도록 

훌훌積 l않果로 

選定~庫에 

티3 告者의 

된 

@ | 
} 
} 

。
l

評{面로 

%종 R￥部門7JiJ 所有者었IJ @ 

本 ( 1 960 년 ]2. ‘ 日

E녁民 E힐富調효는 

되는 

1960 年

基없훌가 %짚짧活꽤의 

固富의 

推計하여 

現在으l 1960 年末

밝힘 

固 ‘

構造를 

r 1955 年

調효 

pJ 
^ 

現tE짧을 

同時에 

水準二l

과 



富調곁t J 詢뾰 i뽑펴‘ 以後의 

投資훗績의 경과를 把握하 

여 固民所得 計定에 있어 

---i 
t 

서 Flow 의 投寶와 Sto-

ck 과의 腦係를 밝혀 뾰 

1f:進行中인 E휠民&종합計算의 

整備어l 지역 함응 꺼論 

%쪼濟政策이나 經f확計확u을 

효案하기 위 한 基鍵합料를 

提供하는데 그 目的이 있 

다. 特히 랩 f를옮홈計算에 

%성聯하여 固民所得 計定과 

결부된 E희民貨借처照表의 

作成에는 없어서는 안될 

童要쩔料가 된다. 

3 , 日 本 (J 965 年)

I후I R!쩔 훌 를十寶 .(;t 系整 {蘭의 

-짧~로서 企業部門 쩔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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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資 훌릎 의 範 聞

第 2 回 園富統計調훌廣) 第 l 回 圖富統計調훌 日本의 명富調훌 

아. 듭쩨짚~象資題의 範뼈 I 7r. 詢효~象 쩔꿇의 範聞 | 再生훌훌可能한 有形固定쩔꿇이 :J ‘ 

이번 짧잖에서는 우리나라 I " 01 번 詢옳에서는 우려나라 l 란 다읍의 것을 말한다. 
住民。 所有하는 再生盧 可 13: f륙。 i 所有하는 再生꿇 可 | 降휩없 意味어j 있어서의 홉뚫 

能한 有形固定寶題.tE庫홉逢， I 能한 有形固定寶훌，tE庫資塵 I 2.~ 1è業이 나 家計等의 各

象훌f寶흩동 및 造成土地와 처 | 家計資童 및 造成土地와 처 | 繹훔部門아 生찮아나 生計풍의 

朴純寶處을 調f쪼M象 o 혹 한 

다. 따라서 天然土地， 自然林

等 天然짧뼈과 無形資훨은 

|徐外된닥 ι 

調좁혀象이 되는 홉形固定짧 

慶운 建陽，構훌錫 機械 및 

藏置， 船船1 車뼈홈 및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훌훌ií뿔計 

定어l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

의 資훌， 행物， 植錫둥이 다. 

tE題쩔꿇윤 原料 半훌~M. 및 

까純資꿇을 調훌쳐象.E. lε 한 

마. 따라서 土地 自然、林 等

天然資願파 無形資ifÆ 윤 除外

된아를 

&쪼잉￥活 &tfJ 을 휩寫해 냐가기 위 ‘ 

한 手段으로서 所有하고 있는 ‘ 

財貨로서 再生짧아 可能한 홈 

形固定資꿇이다. í7u 컨데 企業이 

調훌처象。l 되는 有形固定資 | 흘흥業活動을 進行시키끼 위해쳐 

處운 建柳， 構第物， 擬械 및 ! 所有하고 있는 建物~' 構藥物·

藏置， 빼빼월 車續 및 運搬具~ , I 機械 및 藏置， 器具등이아. 또 

工具， 器構 및 備品， 建짧假 l 家計에 있어서는 生活을 혐옳 

計定어i 計上되어 있는 未完

成의 쫓tß훌， 형b 物， 植物。I t1-. 

하기 위 한 13:~， 家財둥의 賢

塵。l 약. 但， 옳짧活댈j 에 像혜 

ifJi륨資꿇윤 原料， ￥製品 및 | 出生된 資뚫。l 라 하드라노 



E헥 富 調 훌 日 本 의 計調좁 뀔꽉 富 統第 I 回固 富統計調훌.像) 第 2 回

下記는 除外된마 .CD 휩固， 商品， 합藏 tEI品， 完젤品 및 在工品，完製品 및 商品 뺨 

骨童品둥유l 릎佈品， 文化財 및 ?참{面훌포췄윤 除外한 品 等。r며 藏品 등이 며 有個힘E:흉은 除

天然記念物 @ 防衛目的어j E휠防部 所有寶꿇中 다. 그리고 外한다.그리고 防衛目的에 

調훌처象資 使用中인 軍聽， 旅空機， 兵器

施設

(효) 貴金屬類 ( 但， 할業本來의 

調使用되는 資훌은 防衛目的에 使用되는 資꿇은 

및 直接的인 軍需除朴한다 . 휩*象資@훌에서 

냐. 寶i!É 의 分類

훌홀에서 除外한마. 

目的에 얹用되는 것 은 除外J

@ 立木 ( 但， 果樹防凡林과 

1 • 有形固定資處

바.資꿇의 分類

1 • 有形固定줬處 

1 1 • 建物4tJ 1 1 • 建

----AI 

設備와 똑 같이 使用같이 12 • 構藥찌 12 • 構第物

除위해 造成된 것은 하71 藏置빛 13 • 憐械藏置며
 

} 
<13 • 앓械 

外)14 船船14. 船빼 

違搬具.및 15 • 車爾및 週搬具15 • 車轉

및 備品16 ‘ 工具， 器具備-品및 1 6 • 工具， 器具

17 • 建物假計定17 • 建設假計定

18 • 動物

19 植物

훨b物 

19 • 植物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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園의範 域地미 
τ〈4. 調흉客體 

E훨 휠 調 좁 日本의 곁E 휩富統計調 第 I 回E회富 統計調훌(案) 第 2 回

。 1955 年 調훌 의 客#로서 

政府， 地方公共B:I f4;: , 公.ft，

所 iE。 調훌의 처 象客{本플 핍內에 

또는 居住하는 

차象客#는 댈內에 所

iE 또는 居住라는 政府， 地方

自 治B:lf4;: 및 公共댐1*， 政府關

。調훌의 

公庫等의 政府關係않關， 法Ai) 一般政府

其他 B:l í本， f해 A企業般世帶 CD 中央政府

@ 地方自 治1ill1*

係機關， 法A.， f벼 j\企業， 및 ‘ 非

및 처싸純資꿇으로 &용향 公첼회# pJ 
^ 法A.1ill1*， -般家 口等아 마. 이를 ‘ 

一‘ 
@} 5쩌갱얄範뼈의 規定은 大#로 ii) 政府企業依한 所有財貨의 所有形式에 

U.N 으 S;N .A 에 依함 iii) 政府管理企業E分하면 마음과 같 主f4;: 7]IJ로 

19 .60 년 調훌의 客#로서 " iv) 法A마. 

政府， 政府{빼係機關， 地方公共

@j f4;: , 法A.， fl웹 A事業# 等

-般t콸뽑， 

v) 個A企業및 非法A.~1*

vi) -般家口

가般政府 

J ) 中央政府

2) 地方自治B:lf4;: Mn純資흩용으로 Vii) 차外 純資훨으로 하였 마‘ . 公共&H$및 

E分하여 調흉함 챙‘ 調훌基準時현 핍內라 합은 存立目的

騙놓펀 公法上의 法A

二lE힘家로 부터 

固內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 

이 所有하는 資塵운 資塵의 

• 

主權이 現몇的으 

全領域을 말한아. 

우리나라 

行使되는 

iE 

로 地方 自 治1ill1*기- 가지 고 

。l

~p 



調흉처象으로 끼:뻐하고 依|所在플 法융어，. 우리나라 양훌싫학 法A으i 公有財題

合組良

上

改, 

等

鍵
뼈
 

財‘ 方

과
 

地

品”
때
 

있는 

資所tE하는 l휠I^:I에 하였 o 며 本갚，本部等 k되 P딩에 i& rr되어 해 및 

資盧이 ~r固居fE者의 똘이라도 本格쳐5릎 場所的홉훌業 y폼動의 의 公共組水廣業協同組合

l徐~~하였 다 ‘ 調쭉￡차없에서 여 
‘-

ifi3B똥 ~t 象..2.. 1ε강줍 j합굴 있는 가지고 資훌 所有하는 合이 

政 n、客융월로서 調훌의 1970 年하였다. 냐.政府企業 

rι方公共!$~쓸 , 公共物 , 흩l 宮企業 ’ 全部構 fíit 훨의 ïlU\ 으l 따라서 다.政府풍理企業 

EξA企총 , 1볍A企 

業 , 家計 , 民聞非졸flJBTI 앓 

j펀치公참企業 참흉成되 ~H칠A2..로 大웹分。} 또는 ~ 및 出짧企業 王要政府

및 ~ ’‘­..:c:.'"C 全읍i‘ 資本외 혹은 었며라도 資￠흩 所有하는 行이 

훌웨흉하 l츠jj-xt~r經짧흩흥 o 로 出資어l 값해 

f'Jf tE하는 

?~~힘A으l 大部分。l法A라. , ----
였다. t필 핍I^:I어! 효g힘되며라도 民法宮flJ法A과 商法上의 

없어서는 ÊJl Ã효어l 해흉範훈d의 /딴含λl 調표M象에 경우에는 A의 財댐法A ，;:tf:ll 特 ~IJ法上의 

美商務省、으| 판계없이 E틸鎬어l 컸마. t윌A 

따랐다. 方홉쓸 가진j多敎決原체의 댐籍을 우리냐라 反첼로 이와 h엄 t훌 非 tξA몇 個A企業

常住居住J@.，所有-읍·으l .:;z. -
「할지라도 ，쓸-lt라 i&표한 共同￡후|사함이 또는 확호~ 個 AO]

rJr tr.:1:也으1 [프備3:::의 業f1.i ki 行껴E i웹쪼:t)(t象에서 경우에는 빛|朴固 fξA인 個A企業있는 값숲홈하고 

i徐外하었마. 모든 않늠 갖지 m.A格을 
2{園以上이 l榮件中3 가지 

h블 댈f성에 91 억서능 -般훌Q어j 
E섭 k훌 

바般몇固 



C휠 숱훨 훌뼈 곁￡ 日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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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任者로 者률 댐內에 1 있는 E댐청tM짧 

하였다 i 調￥포함훌으혹 規定하여 大便짧， 

훌초띤?~흡~ l-p: 

의
.
 

핍
 
-냐
 

外

훗
 

는
 

官

口
i 

냐
 
-떠
 

짚
 

-” 
錄
없
 .에
 ·
피
써
 

‘ 

-
시
 

의
 

둔
 

며

i
-
-
含
 
等

”‘ 
g 

I 

, 

는
 
包

館
-
시*
*
 

第

하
 1 

파
후
 

j
’ 

任

쩌
 

，
의
 

. 
E회 富 KiIt 計調철￡뚫) .第 2 며-

두
 

요
 

샤. 처外純쩔꿇 

어l 所tEE협內에 M象운 調짧의 

많j 하는데 居住하여야 는
 

또
 

除9~ 하 x1훌에서 H￥펴 ‘ . ljl 훌쩌f또基야E 함은 內라 

였다. 主權。I -，.평당등的으 우리나라 tE 

大使館， 銀行， 육tt 反처로 이와는 全원폈황을 있는 行使되고 로 

얹않은 R흉사휠a왔한h 支店等 으i 等의 말한아. 

및 

’ 
i 

}@ 

l 
調f쪼x1象에 또한 表示財處目짧에 E分꿇 非居tt者-으l 居住者

包含 λl 컸 타. 딪 政 R￥~r:씹 家計와 핵얼2- jξ서 

UN 의 처해저는 固際fb\t l쐐에 

‘ , 
IMF 의 計定#係 및 新흩IL~ ， 

ι. ’ 

主후빼 o 로 g회센검j方式울 E월除~ J않支· 

f퍼i:합者 처해서는 法A에 하고 

常任居任i센， 業t~않行地， 

" 

以

E를 

2 가지 

경우 

fifr iEj;'tR中

具備할 條件을 

R캘빼主의 

上의 



tt:者 또는 非居{í者혹 *IJ뻐하는 多敎決

原則을 適用하여 나읍과 같이 決定한마. 

가. 熾 關

1 ) 政府健關

外핍에 所tE하는 本냉의 政府擬패 ( 大使

館， 領훌館. 軍뭘좋施設等 ) 은 i읍‘하法健。l 

주어지으로 居任者로 보며 댈內어l 所tE

하는 外固政府의 公j홉使節ffi 윤 마찬가지 

뭘由로 非居住者로 본다.‘ 

q 2) 댐際憐關 

E힘際않I짧은 常住地흥否를 不問하고 非居

任者로 取됐된다 • 

• 企 業

J ) 사 固法A으I ~휠內支fr5 

1È:業의 경우 - I휠內에 페rtE하는 外핍으1 -

홉利法A 및 j 非홈利 ffi~의 支店， 代理

I면， 出 張所 및 其f따 事援所는 居任者로 

본닥. 



-이 

第 2 回 固富統計調짧(案) 

그러나 外園의 本갚計定으로 代쩔行옳를 하 

는 代理店은 非居住者。l 다. 

2) 內圍法A으l 悔外支店

內배法Å으1 ;~園에 았는 支店， 支표 出張所 ’ 
等윤 非居住者가 되 며 , 마만， 固內의 本:ft룹t~ ’ 

2.. 2료 훌務를 않行할 행遇에는 居fl:훌·로 본마. I 

아. 個A 및 家計 1 

S| 1)外國에 효표하는 朴交公館員， 便節짧員 軍Å
。

및 그 家族운 居住者로 본마. 

2)朴핍族行이 나 商業行않플 目的으혹 固內에 

I 年以上 밟留中인 外핍A과 悔까에 I 年以內

體留中안 內園A은 居住者로 본다. 

13H圖에 있는 활業ft( 뱀짧ξA으l 外固휩百 및 뿔緣所 
現첼짧人 E휠關엉훌構包슐)에 劃짜용하는 때;mA은 킹隔住者로 ! 
본다. 

뺀 外固法샤l 國內회힘等에 혈써줬댄 外짧은 居佳 } 

者￡ 본다 

4) 댈願幾~점어! 하運하는 휩참居밥圖A은 居住쩔로 본아. j 
‘ 

第 I 回 댈富휩E計調훌 日本의 넓富짧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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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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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製表 結果5 

計E획 庫)훌 調計統富E휠 次 調 ‘~훌 統富回

JW ) (原原則가. 製表으l 

부합되억 첫째 , 詢좁目的에 製表는 J • 해훌結똥으! 동 符台되는 調훌目的에 製表는 ￡ξ사결과의 
) I ( 

도모하고， 펀으i 을 불째，利用者의 하역， 한다. 도모하도륙/ 作 I않하여 야 시어l 

있도록 수 높일 可能度를 덜깅際lt較.2.1 셋째， 資處項目別每調훌짱#마마 製表는 基本的인 (2) 

한약. í'F成하여야 E회富를 따라 屬i生에 調훌客#으l 集計하고 로 

寶훌훌項目 調곁t~훌#마다 흉뭘表는 2. 훌本的인 所?有者別과 대하여 全1*에 有M寶흩홍 構成하는 

t! 

一N 
• ’ 

E휠富를 

흩흩業 $1 

國成에 따라 

所有者別파 

마시 企業部門운 

대하여 

5폐철E 客#으l 

有形훨흩활全#에 

分類하고 

分類하여야 한다. 

집계하고 

橫成하는 

짧濟部門別로 

$1] 로 흩둥業 

別로 分類 作成하여야 

(3) 有形固定寶塵評{面領은 ι 再調連{뼈格 ( 純固찰 ) 로 

흥필表하여야 한다-

다λl 分類하고，企業部門은 

한하. 

羅홈部門別혹 

j흐 E分

IR分하여야1 純 l뭘富로 *상 E획휩와 3 • 有形댐定寶꿇은 小分類別효 韓E협標準꿇業分.鎭의 흩툴業分類는 (4) 

한다. E협좁統計調좁흘 寶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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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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園

야
 

하
 

어
，
 

댔
 
혔
 

E 중분류별로 

위한 E힘富統計調훌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핫흩얄는 

4. 짧業分類는 

0"하고 調훌되는 

집계，製 小分類까지 경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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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調 흉 ‘
事

項

第 2 回휩富짧計·詢훌(혁 

調훌)c;j象客#를 把握하71 엎한 事평과 홉훌홍評{뻐 

l銀을 求하71 위 한 뿔평으로 하도l 다음 훌項에 

留意하여 各 訴j훌支部 據끊部門의 *￥性을 알려 

탬좁事項을 設定한마· 
1 • 製表原則에 依한 類別 및 j핀域J1Jj 資훌評fiIli題 

징 을 求할 수 있도록 평目을· 設定해야 한마. 

’12. 寶훌의 評{面가 再調達fr1fi格과 再取得{댐格어! 依

한 評 ffilì짧아 E分 補t足될 수 있도록 設計되 어 

야 한다. 

第 I 며 固 홉 統 計 調 좁 

調훌뿔項은 

첫째 , 調훌쳐훌客1*-의 擺況쓸 把握키 위 한 

훌댐과， 

둘째， 資훌:再評{面짧을 求하 71 위한 事펼으로 

大分할 수 있는 바， 各 調흉支部 擔월 

部門의 特珠f生을 살려 調훌項目을 設定

한마. 

但， 짧1흉평目을 設定함에 있어 아래의 

恩을 留意하여야 한다. 

(1) 本 調훌는 最終的으로 類別 資§홍評 

{뼈짧만을 集計옳表하게 되 무로 그 評

fíllí 1[당을 求할 수 있도록 項目을 設숱해야 한다. 

(2) 疑쫓의 송~iH願에 있어서는 Gross Base어l 

￠한 ‘ Net Bas 에 依한 評個鍵l 各各 E分

| 擺足될 수 있도록 設품|어야 한다. 



7 . 調 方 法훌 

2 次댈富鏡計調흉.像) I 次 E휠富統計調훌 日本의핍富調훌 

1-.-股的인 ~ 調훌方法 | 가般的인 짧짧方法 l 가. 一般 l애인 調좁方法 

1 ) 所有者主薰에 依한 方、tE I J. 所有者主훌훌方法 1 • 所有者主義

·-Nml 

原則的으로 調훌되는 ￥훌흩률 

으l 所有腦係을 基i똘..9...s!.. 한 

所有者主義의 方法에 의하여 

調옳한다.그러냐 이 基準에 

依한 調훌가 調흉寶處의 홈 

濟的언 寄놓 또는 所得홍1)出 

파 無關한 調홉가 되지 않 

도혹 당해 寶廣을 옳隨로 

하여 훗質的인 降흙活動을 

하는 便用者· 를 基準￡로 한 

便用者主義가 援用도l 어야 한마. 

2 • 숲政해짧方法 및 E월* ~J 곁( 2 • 全없 및 標本調흉 

方法~f며 3 • 自 計式

3 • 自 計式記入法과 뻐함式記入法 l 냐. 評{뼈方法 
~用 J ) 有形固定資훌 

나. 評{面方法 | 取得f뼈格×物f뼈쁨짧=再取 

J • 참形固 定쫓·處 得{面格

再取得 1뻐·格 < 1다得 f뼈格 X 物!備倍 ( G r 0 s s Ba s e ) 

率 ) G ros s 再取得{뻐.格 X 殘{뼈率 = 再調

逢個格再젊j逢{뼈格 =再取得fiIfi格 X 殘뻐-

훨 - (Net) ( Ne t Base ) 

但， 짧f뼈率 ;Jî;훨法 ※혔íIDî率 i 定率法



‘ 

i 日本으l 圖富調훌 I 次 l죄富짧計詞호 計詢곁i(뚫) 2 次 圖 富 統
、

훌l 業用資흩흥은 생산고 닙l 례법 全敎調훌 빛 標本팅하훌方法 ~用2) 

2. tE짧資꿇 f따計式 ~用自計式 및 3 ) 

各 企뿔의 評111面願r;t存寶料에 依한 閒接4) 

tE l童홉훌의 評{面方法은 

調훌훨·準時/언에서 훗施 式計自全 敎 詢 흩i ’ A. 般흉府 
한 帳傳{뼈格은 評{때銀 ’/ " B. 政 府 企 業

c 政府管理 ”
• 企 業 休

￡ζ로 한다. 그러 나 ‘ 調

tE庫調훌 훌d흉，현、 짧tE 

1I 

自計式과他럼式 

IJ 

D. 法 A 寶慶

E. 1歡鍵讓훌 | 標 本 詢 짧 

1I 

’ 
i 

N@ 

• 켜 
。

。1-2=
\.(j" τ: 를 쫓施하 Àj 式他 計

우는 11 1I F. 一 般 家 口

가 調 f쪼경좋책율ι￥‘현‘에서 @ if파 存 훨 정￥ ' æ/3存統計利用繼fG. 처外純寶흩 

장 가까운 빠현、에 

q淚행한 13: 1單調훌의 ‘ ’냐. 有形固定資庫의 調곁E方法 

爾{而格을 再詞原則的으로 各寶찮마다 個別的S로 

행 싫지 tEÆ홉調훌를 @ 達{뼈格을 算 出하‘도촉 詢훌 

한척이 없는 표庫는 

調훌基準時번、의 帳앓훌 

I ) 調흉寶꿇의 車位는 物!理的으로 把握되 

는 I 個의 財貨가 아니고 그 財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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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 ↑面 倍. 率 表10 

日本의핍富調훌 ) 97Q 年E휩富紙計調흉 E피 第 1않富統計調훌(案) 第 2 며 

準g훌 類分잭3 f쯤 

있어서 

{때 ’ 物倍 팩3 

評{面는 오든 

fiIIi 物 ‘

建設附屬設懶」및 「建物가. 흉흘件中 主要t회휩評1뼈에 승꽃￡흥 E휩富賢훌의 

「 構棄物 J : 構造種類別物빼딛훌시키는 物 filli~動을 하냐는 評{뼈되 어야 同-基準時뽀으로 。l

運搬具 J r 工具및 나~ r 車縮f창 E펙훌r~폐흉에 {뼈倍훨에 

E휩富評{面는 諸寶慶이 

있다.郞 評{뼈 取得‘時期와 資꿇의 하묘로 

懶品 J r 大動植物 J 品및 同-야꿇準 한 調整하여 *'1面~動을 時」현‘間의 
’
i 

ω
 
ml 

目分類別寶흩흉 하드로 룹후!뼈도l 어 야 d흥펴‘유로 統一시키는 ’ 節풋가 評{面時궐‘을 

裝置:設備分類아.熾械 

및 品目分類別

및 物{폐 §￥{뼈빠풍펴‘間의 取得함期와 

~動을 

必要하다. 

K1f 슬ffiIlit}총 쳐‘ o 로 훌O쫓하여 되는 基準이 物{面쪼動調흉의 

類2 • 種修必要하다. 01 節次가 -‘시키는 可能함 싸
따
 
해
 

輔
細

作物fiIfj倍훨의 

建陽附屬設縮」및 「建物物{뼈倍寧의 作

寶慶類別로 細分되어야 

되는 基輝이 IE의 作成하늄 쩔흩홍種類別로 

「 構藥物 J : 1흙{뼈倍率 ~l;함 i立는 있아. 要望되고 것이 

쫓態倍率 

年度別 部門

其f띠 : 原則的으록 

홉U 門歡 

統‘年호鼓 J 5 個

3. 年度었!J 

셔固 JJIJ 

要望도! 

하고 

쩌{面倍훨을 

고 있아.그러나 . 固富統討調훌에서 

細分된 

것이 

可及的

fi=成하는 

ItfJ 時어| E휠富統計調홉에서는 

J 968 年

維持하기 

{뼈格資料와 

連續 f生을 

이번 

이
「
 

한
 ，

과
 

碼
짧
 

用

뻐
 

利

% 

그러나 



(6I &2 &9 7 (lO) 

4 5'"v54 5앙엉 6 … 5~60 (4) 

1944 年度以前 (1) 

4. 項目別 部門敎

l회합統 [t 힘헤짤 第 I 回E휠富統計調훌(案) 第 2 回 1970 年 日本의댐富調흉 

棄計能!밟{各資料와 利用可能한 

力等의 制約을 

는
 

우|하여 

考짧:하여 部門分類는 

部統計資꿇分類와 包括範園가 

l펴 物{面倍率表의 
) -( 

핍部統 f'l=成車.位는 物{面倍츠협의 
) I ( 

計詞곁￡資걷홍分類와 符合시킨마. -致하도록 하며 

21 部FI 品目分類
裝置: I 

|設健分類

物{面{흩率의 時系列은 1 910 年(2) 物{매倍率表의 t뽑系列은 1910 (2) 

238 " 
。 t뚫械및 

每年次었IJ르 1977 年까지 부터 每年1977 年까지 年 부터 

58 11 

’M 

잉
 

, ‘ --

數
얘
엣/ 

fFFj(한마. 次別로 作成하며 
! 
i 

ω
@
 
! 

16 

9 附屬設備

考〉

品덤分類表 

〈청 

分類基準 : t짧 j휠種類 別

種

物{面

25 {흩l 

基本部門敎는 1968 年

1'1=成部門인 

한다. 

倍率表의 

(3) 

8 ‘ 構藥物

船

車

類 : fl를{面倍率 部 F닝으로 

3 Jtrs 年度音H~敬 59 'í 年짧·別 

5 휩펌 ( 1910"-' 19ι8 ) 

12 

3 

具.

動 植傷l

建듬웠뽑등f定 I 

L 土

l 部門혔 25 部門 / 項핀5]IJ 

計 58 部門地



11 殘 ↑面 率 갖윷 

2 며 볍富統計調좁 

댈富評個에서 말하는 됐뼈率윤 ( J -慣뼈훤)을 가르킨아. 

이번 핍富統計젊j효에셔 는 定훤法에 ~한 씁꿇의 耐用年쫓~ 5JU 밟회I 

쌓을 算出한 後 이에 *、J .f.ê:;한 그 황찮의 經j웰:î[:.짧에 따라 혐혜] 

썰을 l 에서 첼除한 것을 殘fIIfj훨로 한마. 

殘{뼈의 ßgN는 資 Ï::J:7. 으l 取得時-京으로 부터 經i웰年敎가 耐用~敎어i 

Ji달할 때 의 짖윷떠d씌3 을 10% 로 하고 

폼폐年짧가 폐用年짧으 2 倍에 到達할 혜의 흉흉{마펀은 1% 호 한다. 

-137-



< 제 11 차 >

1 977. 8. 3 

1 ~ 제 10 회 국부동계죠사 회의결과를 보고하였음. 

2. 종합지침서 ( 1 착안 ) 종합검토 

가〕 자산의 범위 

자산분류에서 가계자산(건물제외)과 초성토지를 유형고정자산 

이라는 점에서 유형 고정자산에 포함하고 벌청 I 과 같이 결 ’ 

정하였음. 

나) 결파의 제표 및 공표 

칩계의 부문벌 

종업원 규모벌 

1 ) 산업별 분유 

분류에서 

..2 '" 
τ:- "Tr 7 

자산렐분류，자산취득년도별 .. 2 
τrτ「’

마음과 감。l 보완하여 결정하였음. 

자산의 범위어i 자산밸 운듀뜰 따라 운류 제표한마. 

2) 자산취득년도벨 분류 

취득년도플 1950 년 。 l 전， 1951 - 196 1. 1962 - 1966 , 

1967 - 1971. 1972부터 1977 까지는 매년별로 하여 

10 개로 분츄하여 제표한다. 

3 ) 종업원 규모벨 분류 

종업 원수를 ‘ 4 인이 하， 5 - 9 , ) 0 - ) 9 , 20 - 49 , 50 - 99 , 

100 - 19 9 , 2 00 - 299 , 300 - 499 , 500 인 。l 상 ?가지 

로 분류하여 제표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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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타분류 

7! 본 분류 。l 외에 신품， 중고품밸운뷰， 가쭈원수별분듀， 자본 

규모벌 분묶-풍윤 필요할 경우 결파표맙) 작성시 반영토록 한마. 

아.조사 껴체 및 지역의 범위， 조사사항， 조사방법 

I 차안을 검 토하여 별첩 2 와 같이 수정 하였쉰τ. 

라.울가배율 

I 차안을 점토하여 마음과 갇은 사항을 보완하었읍. 

J )기본부문수는 1 968 년 팔가비l 율의 작성 부운 인 25 개 부문 

으로 하되 부운별 로 세 푼한마. 

기본 부운수 

건물 : I ~] 량 및 운반쿠 ! 3 T 
쿠축-볼‘ : 9 지계 및 장치 

선박 : 2 공 구71 쿠 빚 l:l] 품 } I | 

u l-. 잔가율 

제 I 회 국부동계조사 및 일본의 국부조사의 잔가율을 바교 

검 툼하여 별첨 3 과 같이 결정하였음. 

3 • 기 타사항 

용·어 개 념상 재조달 가격 ( 순국부 ) 을 순자산액( 재초달가격 )2-

로， 재취득 가격(총국부)은 총자산액(재취득 가격)으로 수정 

하기로 하였음. 

4 , 확대 실무자 회의 개최 

가. 일 시 1977 , 8 , 9 14:00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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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장 소:초사통계국 

다‘. 안 건 J ) 제 2 회 국·부통계조사 종합지칩서(안) 

2 )해외연수 계획 

3) 공공조합의 범위 

5 .제 12 회 국부통계 실부자 회의는 필요시 본부에서 소집하도록 

하였읍. 

첨부 자산의 류
 

2 • 종합지침서(안) 옐책 부록 펀 참 조 

3 • 잔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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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1 2 착 국부죠사 

1970 년 국부조사에서 사용한 잔가윷윤 잔가율의 산출에 있어 | 국부평가에서 재조달기-액 ( 순자 

티 本
--기 

많 富 해 옳 ! 

서 는 법 인세 법 λl 행 규 칙 에 | 산액 ) 을 산 출 하는 데 있 어서 으I I 정 율법 에 의 한 마음-의 방 법 무 로 산 출 하 

있는 내용년수별 상각율 |결정요소는 상각방법으! 선택여 1 였마. 

을 척용， 경과년수켈로 |뼈l 달려있다1-. I 1 • 잔가율으l 계산식 
• - 1--• ! 잔가율을 산출하였다. 이번 국부조사에서는 법인세법 

kg 

ω
 
, 잔가의 한도는 자산으I I 시행규칙 벨표의 정 율법어l 으i 

취득시 점으로 부터 경과 |‘ 한 내 용년수별 상각올울 산출 

잔 7}율 = ( 1 - d ) n 

d =정윷법 상각울 

n=경과년수 

할 혜에 잔가·율을 10% I 경과년수에 따라 상각율을 1 

년수가 내용년수에 도달 |한후 이에 대웅·한 해당자산의 I 2. 정율법 상각율의 계산식 

내용년수 n 1켠에 도달한 시점의 각 

로 하고 경과년수가 내 | 에서공제한 것윷 진가율로 한 | 자산의 잔존비율에 대웅·해서 마음파 같 

용년수으 2 배에 도달할때 | 타. 즉 국부평가에서 말하는 

의 잔가율운 1 . % 로 하였 | 잔가율은 ( I - 상각율 ) 록 정 

마. 의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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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차 >

1977.8.11 

1 • 제 2 회 국부동계촉사 종합지 칭 서(안)검토 

확대 실무자 회의 (77.8.10) 의 심의사항을 종합검토 정리 

하였는바 그 내용윤 타음과 2J- μ . -­'E 't:l . 

가. 국우의 개념 

”껴판척으호 경제척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 한마는”는 

항목을 삭제하는 운체가 농의 되었￡냐 이번 국부 조사시 

국부의 개념을 영꽉히 정렵하기 위하여 R 토 .:<1 와 천.연자원 

운 국부에서 

였읍. 

냐.조사 껴체 

원안과 같이 

더l 어려움이 

서 연주하여 

타. 결과의 제표 

제외한다”만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결정하 

및 지역의 법위 

하되 죠사지역의 법위플 쿠체척으로 파악하는 

있￡무로 세부적인 사항에 판하여 한국은행에 

각지쑤에서 。l 용- 하지룩 하였 읍 • 

및 공표 

자산 취득년도뻗 릎류에서 

취득년도들 " 1950 년야전， 1951-1961 ， 1962-1966 , 1967-

1968 , 1969 년부 터 1977 년 , 까지는 매 년별로 하여 13 개로 · 

운류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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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타사항 

벌청 종‘합지칭서{안l 수정 내용 참죠 

2 • 제 13 회 실무자 회의 개최 

가. 일시 1977.3.16 14: 00 

냐. 장소:죠사통계국 

아. 안건 제 2 회 국부동계죠사 계획에 따릎 문제점 정리 

2) 농럼수산엽부운의 개인 기업 법위 쉴정 

청부: 국부통계조사 똥합지칭 서 l앤 

、-

-146-

\ 



〈별청〉 얀l富統計調홉經장指針휠 {案)

1 • 핍富의 짧念 

E휠훌첩을 넓윤 휠味로 말하면 힌‘ 냐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寶塵의 合計 즉 各 降홉훨(îL(政府，企業， 家훌t 等 j 의 資훌속 

어| 포함되는 모든 客짧的안 財貨들 랭tE으l 貨靜{面(直로 評{面한 

‘給짧에 M外純資훌효쓸 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愈味의 l훨홉에는 

첫 째 ; 옳짧活動의 IV<:폈인 탐서?칩ι효 ( ~갚物 tE屬 &h等 1 

둘째 ; 經짧活뺑에 ~ 依하여 생긴 財뚫는 아니냐 옮淸活때·올 홉鴻 

하기 위하여 없억서는 아니되는 자연울로서의 土꽤，煙 

藏銀物 , 自 然林等 으1 天然촬願 

세 째 ;~朴 純資E딛等이 包슴된‘타 

그러냐 요늘날어| 와서는 固찮~읍f調iE을 主ji t훨倚分析의 手

段으로 利用하게 됨에 따라 廠念 自뼈의 範園도 그 騙。l

좁혀져 많1民옳%￥的 표場에서 ‘휩 E륙&효 6￥의 한 分 1斗호서 의 E월참블 

생각하게 되었으묘로싫필資훌을 닥읍과 같아 l썼定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괄l 융~. ~르 "<-1 의 資찮쓸 우 e( 냐라 뀔깅民홉 b￥p'i에 ;序tE하는 再生꿇‘ 

可能한 홉形資댈9.1 給짧어l 처外 純資훨쓸 함한 댐f\;資꿇에 

限하며 E접참 f원뚫익 條件을 詳xli 하연 타읍과 같마 • 

측 E던힘資댈은 

1) 降홉的 意‘味을 갖는 資훌이어야 한아. 

%종 8￥的 훌味의 f쫓꿇이란 政府 , 企業 , 家計 및 非當利~

i뚫等의 經 H￥主험가 生깥홍이냐 家計等의 앓홈活動을 쉴 2월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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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手段3호 가지고 있는 財貨툴 말한마. 짜라서 %호8￥ M 

로서 看做하지 힘들고 客觀的 評{뼈가 困難한 훌術品， 文化財

훌훌籍等은 ~1jt ~t한다 • 

2) [휠않옳濟술 i파의 입장에서 資本投下가 이추어진 有形資설등에. 

限한다. 

그러나 ， 無形資還이 라도 처外的인 젠깥￥1) 당잉係는 f꺼j外로서 i훨홉에 

包씀시 킨아 -~n ， 넓딸로서 의 'Ei를효은 l휠民옳倚 全넓의 rr.場

에서 보아야 하기 때운어l 

\ 가 뼈E上權파 같윤 }쥐益健윤 土地所有者의 혐llf!g을 制限하고 

있을 하릎이으로 빠i 꺼1) 鉉!잠에서는 fi찮이라 생각되지만 

E환民維훔上익 'tt i!탕.이 라고 한 순 , 없 타 • 그리고 

냐)銀業橫。l 냐 工뚫所겹搖도 {핍別降흙에서는 그 抽려的 ti삶能 

을 줬꿇으로 取됐할 수 있A나 E젠民隆vi 全짧써|서 생 각 

하면 줬찮으로서 l훤쉽에 包씀할 수 없아. 또한 
‘ -

아j 행金 , 預金 , 받을어 음 홉付金 BHH''t本等응 E휠 t한홉용￥ tr'1안 

立場에서 는 서 후 相計되묘후 |쾌 협혹서 의 :d i1흥 o ;:흐는 볼 수 

없마 • 아만， 01 들 無形의 짧;利타허係가 핍民經6￥相互間 속 , 

쳐外的 t~J係가 첼生한 境遇이l는 많)t'U총8￥全짧의 'tt Æ훌 o ;응서 

댈I 챔어l 包슐시 킨마 • 

3) 再슨t:. i쫓아 可딩탱[} it 흩같이 어야 한다 . 

E힘칩‘는 옳혐活動에 依하여 投t펀 iï本의 具R냥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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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態야기 때문에 샤랍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즉 再生꿇 

可能한 것 어l ‘ 限한 닥 • 딴 라서 目然 ￡료- 서 의 土 地냐 天然렸 

源운 固월에서 j徐사된다. 그러나 塊立 千招等에 의한 土

地의 j월成과 改良部分윤 固월에 包含 된나 • 

4) 客歸111.으로 ，않빠的 評{뼈가 可能한 資탤이 어야 한마 후l 참 

는 창歸的으로 ￡쪼5T ù안인 듭ifj며가 可Iì념하여 야 하으로 AI뀌 

. iit本도 넓力댐짧플 위하0:1 具 i싫的인 it本f앓~，:t가 。 l 푸어 진 

것으로 오늘날 f홀形 l폐定 UE중만캄 궐;훨하기l 認‘識되고 있으냐 

客親ff-J인 經 b￥I'J':J 評Iïlli가 어 려우므로 l펴 던에서 |徐朴된다 • 

이상파 같이 이번 떠깜統計調호어l 서의 단l 힐의 짧念은 

(1) Iîl t\'; t죠쩔內에 存{E하는 뚫 iJí fJ펌웰의 結果르서 再生E중이 

可能한 참j~i1jfg 파 (2)처外純파뚫으로 |파定되 며. 이 좋 잠形 

資찮윷 앓淸 t1인인 械껴응떼-어l 서 分쨌하여 보연 

(a) 슨E處活動과 直接 l썽係있는 합흩 
-’ 

l bJ 떠fiÇ~洛숲隨슬 뒷 받칭 하는 公共施設

í. cJ ~휠民生 r꿈을 維짜하늠데 &í、要한 財 貨편 3 種으료 냐눌 

수 있다. 

2 • 해호 目的

E휩富짧j표의 -般H성안 뎌ll"J은 i뀔 t한經흙活빽의 옳{파가 되는 휩의 

存在童을 、把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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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降洛的 固力을 把握하고 固際比較뜰 行하며 

냐. 資本홈↑혐의 程度플 究明하여 資本係敎플 算出하고 
‘ · 

마 . 固民所得과의 l월係뜰 究明하여 資本係敎쓸 算 tH하고 

라. [꼬l 民討定을 完成함 ó 료.써 &쪼장￥ !#Bê 計 -뿔j E윌土짧設討뾰j 等

홈쉽?& 經‘빠J;'Í[策lL핏에 必홍펀한 훌:廳줬料뜰 提供하는데 없마 . 

特히 이번 등1혜표는 E뭔 i풋所- 得計定에 있어서 E‘low 와 stock 

파의 G덩係쓸 밝혀 .g-~ tE 進行中인 댈H.~經 H￥ ~i"算의 整備이l 

기여함은 까l論 짧 5 次 維消l해짧 5 "떠年 iii"劉이l 必창확한 폈料찰 

適期어I 提않하는데 目的이 있아 • 

3 “장꿇의 範댐 

가 . 짧효처象資효들의 範曲

‘。l 번 히해죠에서 는 再~꿇 可탑펀한 점形 l펴定 ffiÆ ( 家討댐差 및 

土 J떠으1 造成 , 改 Jl包含 ) 在따1 f.f g흐 차外純r;:UÆ을 調강E처象 

S로 한다 • 따바서 失然土地 , 白然林 등 天然껄源그4 無 7T~

r학찮윤 l徐朴펀아 . 

調 ft처象이 되는 흡形固定줬꿇응 혔E物 , 構榮物 機械 및 

裝뽑 ， 船船 ， 車輪 및 通搬具 ， I흉 ， 캄하될 및 {備강l 웰設假計 

定에 計‘1:되어 있는 未完成의 :eti1효 大勳 植~ 등 이 며 

tE l뚫 ~g즙윤 原料 #으製 ai 및 tE I品 및 때品 散藏品이 다 

그려고 防·備目的에 사용되는 췄꿇윤 i쩌조Et~ 象1l{겉흥에서 

l徐사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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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줬}꿇의 分類

1 • 有形 l펴~ rJJl효 

10 • 建 物

1 1 • 潤察 物

1 2 • 橫械 및 裝뚫 

1 3 .船 왜1] 

14 • 車輪 윗 j필 i냈具 

15 • 工具 , 짧흉 빛 {!I뽑삶 

16. 짧設假등t .~ 

17 • 大웰植物 

18. 家計줬똘 [ 建때 l셋 사 ) 

19 • 土 i也造!교 , 改良
2 0 :fE庫 ~t@I 

20. 평材料 

21 • 半製品 및 tE工品

22 • 完製品 빚 商 GE，

23. 합藏 db 

3. :%U~純합훨 

4 . 詢표 客隨 및 ~域의 갱泡용뀔 

가. 詢 ft客 &낳으l 範閒

調표의 차象客넓는 ‘ 핍內어l 所在 또는 居任하는 政府

地方엄 治댐싫 및 公共댐뽑 政}암I행係機G칭 法A 1固A企業

-151 .. 



및 非法Afmi패 -般家口等이마 0) 활 따貨의 所有形式어| 

依한 所참王밟JjJJ5;' J)(分하면 -c-I-읍과 장마 • 

”一般政府

가)中央政府 

나) 地方 自治댐넓 및 公共M U릎 

E피家로부터 그 存교目的이 짧훈판 公法上의 法A ItP 

쳐j!JîEj治t파ìt:싫가 가지고 있는 地方財政필上 公存財혈 

및 物퍼디과 土 j센링(良組合 水E줍業 t쩌떼組 f슴 01 所 f호하는 

iQ g효 

2 )政府企業

3) 政府쩡한理企業 

主要政}단 出줍企菜 및 폈行 () ) 所有하는 ru파 

4) $A _ 

따511:上의 ;합;fIJ ð앙人과 힘 m. t￥}jIJ 안上의 財랩 Y};; A 첩t펴 원A 

5) f~뭔/\企菜 및 非 lfl Al펴 쉽 

f떠A이 ‘軍없 또는 共파J~후 경 영 ~~고 있는 {퍼A企業 및 

$;A格을 갖지 않는 요듣 단체 

6) -般깡 口

7) 찌‘사純짤盧 

나.調쯤地域의 範園

調표의 처象운 E퍼 ffi3에 所iE 또는 居住 하여 야 하는데 E윌I^J 

라합윤 調좁基準 時펴 행在 우릭냐라 王權이 짧몇的」ζ료 

行便되고 있는 全領域올 말한다. 

- 152-



居住者 벚 非居住者의 E分싫準 o 혹서 UN의新固民計定隨係 

빛 INF‘익 떠!싫收支編制 Jj式괄 척용하며 特히 企業에 대 해서 

는 所有者의 常住居住地 , 홀등務援行 I따 고용주으l 所tE:I也中 2 가 

;;<1 以上의 條件을 .具懶할 경우 거추자 또는 比居住者.È

‘한-탄하는 마수철 原則을 척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타· 

1 )機 國

가)政府權앓l 

싸넓어l 所{E하는 本 l꿇 政府의 용관 사젤단은 1l}찬가;;<} 

웰由로 非居 tt者로 홈·닥 • 

냐) I폭|際찮國 

E셀廢~~청많은 힘: 1王 J센 여부달 끼~r삽1하고 tll 거추자로 추l 급한마. 

2) 企 菜

가) 外E꾀 法A. 의 lfJf점 xlti 

企꿇 ~J 경우 i댄l內어l 所:a:하는 싸E쉰 꾀 휩주IJrRA 및 非휩 fll 

댐잃으1 :호店 ( tt J 대리정 , 출장소 몇 其他 휩務所는 

居 tt者록 온나 그러 나 ýH;t! 의 ~ft計定으후 代理行쳤플 

차는 경우어|는 닝l 거수자흐 판닥 

냐) 內 뀔uξ/\의 W흩j~xl핀 

~l호1 ，ξA의 (IH피 어| 있늠 支l돕 , 支t:t， 出 張}판 품을 1:11 거주 

자가 되며 아만. ~힘內 에 깅jqt 등f定~효 화d~했뜰 수행할 경 

우어| 는 땀住첩로 온 r+ ‘ 

3) 11떠 A 및 캉計 

가)?H셀에 추재하는 까交公館員 便節E겁￡훌 훌흩A. 맺 그. 家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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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住者로 본다. 

냐)外웹俠行이나 상엽은행위를 目的으료 떠內에 1 年。l 상 체류 

풍인 9HliJ A과 빠싸어 年以I^l 체류품인 內IílA은 거주자 

로 본다. 

다) 댈際熾댐에 徒흡￥하-는 닫;1 內居住 外H1A은 居{t者로 본다 • 

5 • 結果의 製表 및 公쫓 

가. 됐짧의 ÍJR則

1) 조사결과의 製表는 調1;t 目的이l 符-合되는 동시 어1 III用者의 

펀으i 놓 도모하도흑 t'F~하여 야 한다 • 

2 )꿇후的인 짧뚫는 每鋼표客납월o}- 아 쫓a효강설티 別j츠 集計하고 

하J，]쪼E客 滋의 #롭 1生어l 따 라 8j~룹늘 辦m하는 4좋形 'ßtj]홍 全 k강여l 

대 하여 f'R有者 )]IJ 과 j않원얄部門 })I] i료 分~~하고 企팎部門은 마시 

i쫓業녔IJ로 分類 fþ fiX: -..;"]-여 야 한다 • 

3) 흠形固定資혈評i삐짧은 쐐줬꿇짧 ( 함해찮fVJl格 ) 과 *상 ifrU:효짧 

[ 再1&得f따格 } 으흑 [K分 잊~表하cf 야 한다 • 

4) 뚫業分類는 輔1.1:1標準혈業分類으l 小 71"類別로 ß:分뾰表하여야 

한다. 

5 ) liIIJ 표되는 fti11운 떠富Wê~t 혜 f쪼플 위한 l펴짧앙않分類表上의 

小分賴까지 접체 앓表되어야 한마. 

6 )지역별 붐류는 1 1 個 ïfi -道까지 파악 앙‘↓表되도록 한마 

냐. 榮討의 部門別 分類

S폐갚되는 資꿇운 다음과 같이 所有主넓5]IJ 옳혐部門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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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域別等 o 로 分類된다 • 

1 ) 所存王趙別分했 

가)-般政府 

(J) 中央政府‘

@ 地方엄삼5ïl t따 및 公共EI:i싫 

나)政府企業 

다)政府월:理企業 

라)法A企業 

w 혈 ;fIJ$;A 

@ 非홈利法人 

마) 1떠A企業 및 非 ~Ac휩짧 

w 個A企총 
‘칭 非法A!:Jj합 

lI~H장計펌‘門 

사)~朴純 'ti꿇 

2) 降싹部門5.J1j分類 

가)政府폐門 

나)企業部門 

라)家計部門 

3) i1효業5l1J分췄i 

훌#흩j標햄쉴찮폈分類의 小分값l別로 分첼 製능찾한다 

4 )껴E城別 分類

셔울특별시 부산시 各道別혹 필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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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줬끓別分類 

rfi~흘의 範圖」 외 ftÄ홀죄IJ分類어l 봐라. 小分쳐까지 分類

한다. 

6 ) 資찮取得年IJ효써 分類

取得年度뜰 1950 年 以따 1951- 1 961 , 1 9 6~ -196 6 

1961-19 6 8 ， 1969 年부터 1977 年까지는 每年끼IJ로하여 

13 個로 分셀깐 ιl . 

7) :從業쉽 規模J.ì!J 分싸 

ítt 깅용員 4A以下 5 - 9, 1 0- 1 9. 20 -4 9 , 5 0- 99, 1 0• 199 , 
200 -2 ';) Y, 30 0-4 9 Y ,5 00 ^ 以上 9 기- 지쓸 꿇추分類로 하고 

읍;f~r 'j nij~ 원3分깐다 • 

8) 其{따分 짧 

基‘本젠門 分뤘以 tll、 껴l 新δi'l , 뿌古þ6 51IJ分類 • 宗口 헐敬쳐Jj分첼 

等운 l必떻한 상i!:}뀔 ;펀없줬청 .n:成않 反映토룹 한다 • 

아. ' 찢討 

겨시 작Lfi의 t，f~닙 {- -근 各)t部씨료 榮 즘1" 7~ 나. 

라. 公表

{ 11 후 :~，J표始梁가 집계되 는 축시 등져l 위원회의 심의풍 심의과정 

을 마친후 하]TI本샘에 서 결정 하는 統-펀 1;iifljlj 에 의하여 

各호部別;로 쩔刊한다 • 

(21 本펴표의 협장*강果報告畵는 1979 年末까지 웹죠本部 에서 

삶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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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調표事핏 

값세죠M象客짧흩 把握하기 위한 훌項과 寶흩홉￥{뼈題을 求하기 

위한 事項으로 하되 다옴 훌훌項어l 留意、하여 各 調i'f支部

짧필部門의 特性을 살려 調쪼쪼事項을 設定한다 • 

1 )製表原則어l 依한 類別 및 地域別 資꿇評{뼈銀율 求할 수 

있도록 項目올 設定하여야 한다. 

2) 資꿇의 評{面가 純寶훨願 ( 再調達{뼈格 ] 과 總혈전중願 [ 再取得{뼈 

格 ) Ofi 依한 評i面‘없[01 츠分 痛t足될 수 있도록 設計되어 야 

한다. 

3 ) 土地造成 改良 에 판한 調효事명 울 各-gj~r ， !5!J 調표 에 包含하 여 

聚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마. 

7. 짧좁方法 

가般的인 鎬잖方法 

J ) f팍有휩-主찮에 {~한 方法

原則H성으로 닮j효되 는 ￥~PJ;.으| 데쉽쐐係릎 基準 o 로 한 所점f 

- 者:.t靈으I Jj法에 의하여 調훌한마. 그러나: 이 훌準에 의한 

調:찮가 하li훈됐꿇의 &죠iJHl~ 인 흩f흥 또는 fifr f쌓홉IJ 出과 ;월넓한 

훌혐옳 7t' 되지 않도록 당해 췄릎을 지초룩하여 E설質的안 經

濟活’찌을 하는 使用者룹 ￡핑準(.)로한 f9.! j셔者 主義가 교~j폐되 

어야 한다. 

2) 全敎詢훌 및 행本짧뿔方法 ~朋

3) 自計式 및 他計式 뾰用 

4) 얄 存資料에 依한 힘j接推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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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般政府

. 2. 政府企業

3. 政府管理企業體

4 . 法人資塵

5 • {댐A企業및 非法A

쉰B~월資웰 

6. -般家 口

7 • )(:、t 外純資꿇 

B • 土地造成 改良

全 敎 ;텐 i쪼 

’ 

’ 
全 敎 값낌 쪼f 

標 本 전IÌiJ ñ 

, 

m:存統려·추IJf꺼 推 iit

않存統iit 利用推1ft 

빛 녔IJ途해짚 

냐 .ff形固 'iE~ il솥으l ‘파H:c方法 

自

I 
i 

計 式

’ 

’ 
自計式파 他計式

f따 ~t 式

, 

~ 存 잡 料

~ 存i잦;j<l및 티 f띠 

計式

原則的으혹 各資삶마t;.} 1떠서IJ FÌ~ 으로 統:~U즐~( 再폐達{面格 

을 흉出하도록 해표한다. 

1 ) 해효 11꿇의 ￡홉位는 物理的~로 把젊되는 1 뼈의 財貨가아니 

‘ 고 그 財합에 차한 投下 時期가 다른 各各으J n本支出을 

各各 1 個의 줬꿇으로 생 각하여 ~);펴표 헐i立룩 한다 • 

즉 同-fifÆ 을 同-時期에 多敬~ ‘홉備入했을 빼는 하냐 

의 해짚車位로 한다. 

2 )資處評{面方法

*상u용흩짧 (再取得1뼈格 J = 取펌 fð!i格 X 物{面慣훨 ( Gros s Base) 

純당활짧 ( 再짧j達뼈格 ) =統항훌훌願X 殘慣휩 ( Net Base) 

- 1.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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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時期와 껴X得{뼈願.中 !&得{面格쓸 알수 없올 찮遇에는 

統짝塵짧에 降過年敬에 따르는 殘{뼈짧을 곱하여 우하고 取得

時期와 取得1뼈格쓸 全部 알 수 없을 경우에는 時{뼈로 

評{面한다 。 l 때 時fùIi로 評f뼈한 분에 횟f하여는 짧찮塵짧과 

純寶흩짧에 各各 包含시킨마. 

다.tE庫합꿇의 훌쩌 ft方法 

在庫합훨의 評{뼈方法은 펌f훈基準時견에서 몇流한 帳樓

{面格을 評{뼈짧으로 한아 그러나 해표時펴 챙在 tE l軍詞 ft

릎 쫓施하지 않을 境遇는 

1 ) 詢표基準時펴에 서 가장 가까운 調줬時쩌 에 行한 在庫해3쪼 

의 帳簡{面格￡로 評f뼈하고 

2 )실지 在庫調효를行한 척이 없는 tE l軍는 폐표基準時息 

의 帳않上 {뼈格을 생 하고 

3)1帳購가 없는 것은 해죠機國의 客歸H성안 꿇썩홉에 으i 거 

時뼈로 評{面한마. 

라. 土뺑造成·改良 및 AI林

造成 및 改良펀 土져E와 A工林어I :xt한 펴표는 1固A資뚫 

제 1 지부 t 농수산부)에서 原則的￡로 기존 자료를 利用하여 

推計하기로 하고 其他 이에 必要한 합料는 別途허에 ft 하여 

補完하늠 方法올 採把한다 • 

土t면造成 • 改良의 評{뼈는 理lL 千招 . 整地 및 土地改良에 

所要펀 造成費 , 改良贊에 限하며 上地購入훨늠 l썼外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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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調흉擔뿔機閒 

第 2 回 園富統힘·調훌는 調훌客體외 흉大 f生과 調효技術上의 諸

問題등율 ’敵案하여 확t-機關에서 몇施하지 않고 옳홈企劃院， 

農水塵部 , 韓E휩銀行 , 韓E힘흩훌業鎬行 , 中小企業행行 , ~딩民銀行이 

다·읍과 같이 各 部門別로 分擔詢훌키로 한다 • 

‘ 

考t i . 
題

-
…
‘찮
 
• 

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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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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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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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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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象
--

빠
씨
 
r 

門
-

표
 --

-

調

、
γ
u‘ -

, 

→ι口‘-
調f쪼擔팔橫훌§ 

빛
 
鋼

끽
씨
 

홉
”
 

銀

府

朴

部

圖

政

支

韓

‘ 

싹
서
 X요
 ( 

1 • 一般政府

γH中央政府

I냐}地方퇴 治

B1H훌 몇 公

共BU똘 

1 ‘ 固有資댈-法 

힘홈 

(公共댐體) 
‘ 

所定의 賢jÆ I 1. 大韓山林組合

2 • 勳品管理法 I 2. 土地改良組合

所定의 f쫓짧 I 3. 中小企業 t~ 同 짧合· 

1 • 地方財政法上I 4. 輸出組合

公잠財삶 1 5 • 建設共홉싫合 

2. 地方財政法上I 6. 韓固海避組合

物品 I 7. 農業協同組合

8 .水효業協同組合 

9. 葉煙草生꿇組合 

10. ei흐혔保險組合 

1 1 • 盛業組合

12 ‘ A훌훌組合 
13. 大韓商工용議所 

14 ‘ 韓E휩馬뭘훌용 

3 ‘ 公共1m體

가， 所有하는 

寶흩훌 

2 ‘ 政府企業

3. 갚쓸間援寶 /1. 道 路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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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Jì,j 캘E 처 象 部 rrj 및 f풋 Z홍 
備 考調 3쪼擔‘월機홉영 

部 門 資 E흥 

2". 河 川 15 • 辯議土승 

3. 港 i얄 ,16. tE鄭훤A쓸 

4. 其他의 &용 17 • 韓固反共聯盟

I범接寶本 1 8. 軍事찮護처象 

4. M外純資꿇 者f펴體; 

19 ‘ 大韓*十字tt

20. 大韓敎育聯

合슴 
’. 

21 ι 유네 스.:n.l밟 圖

委員씀 

22. 建榮土뼈육 

23. 大韓建設 t~슐 

24. 測옳協용 

25. 헬固船主tß 씀 

26. 大韓짧光協승 

中央용 

27. 文化 聯合용 

28. 辯理士쓸 

29. 公認승計土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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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部
閔
여
 

機씩
그
 

觸調
調 3훈처象部門빛資@중 

11- ----1 備 考
門 『 資 찮 ! 

1 • 商法上의 합 Î 1. 모든政府管理 

flJ ‘法A 이 保

有하고 있는 

企業體가 所有하 

고 있는 資훌흥을 

資lt. 包含한마 • 

2 , 民法 , 其他 I 2. 政府 및 :X;J外 資

法令에 의하여| 童支部의 公共l펴 

設끄펀 삼: 1퍼 a쉴資1m윤 |徐外

財댐 , 其他 法| 한마. 

A및 組合등의 

非宮*，11法Aoj

保有하고 있는 

줬훌-

3 • 個A企業資 I 1. 個A企業 I 1 • 個A이 단독| 。第 1 支部 [ 앓水꿇 

겉흐 E써갱t 支部 

〔짧水꿇금ß ) 

(中小企業鎭

行)

( 랩lì:;~뼈行 j 

또는 共~괴 A로 | 部 ) 

經웰하고 있 I 1 • 個A企業약1 

는 個A企 業。1 I 1) 農業 , 符鏡 業-

保有하고 있는 

왔낀흉 

.. 162-

林業 및 續業

2) 保管및촬庫業 

2 • 土地造成 및 

改良)、工:林



調호村象部門및~ 11를 
調검t~쩔츠잉機녕힐 備 考

部 門 資 @홍 

。第 2 支없내 
小企業鎬行 ) 

1 • 個A企業中

1 ) 鉉 業

2) 1잃造業 

3) 電氣까스 및 

水追事業

4 • 建藥業

5 • 都小充 및 

읍식숙박업 

。第 3 支部(固民

繼î ) 

1 • 個A企業中

1 )通輸通信業

2) 金縣

不動꿇 및 

用않業 

。韓固標準塵業分

類上의 

11) ;農業및 수 

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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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흉 M 象部門및寶흩홍 

평훗빨켠첼련L현-----쁘 -J-쩔_ .. ~--_ .. ~--童 備 考

. 

·l! 

, 

e 
l 
i 

--‘ 

‘‘ 

, ! 
1 

-

-----J 

-
-
「

j 

j 

j 
----

12) 林業

13) 激業에 있어서 

는 규모로 보아 

企業性을 띤 

業隨가 I판有하 

는 資 l훌만을 

調표한다. 

2. 非法A댐隨 I 2. 法A格을 갖 

지 않는 .모둔 

4. 家計鍵 1 1. -般家口

調ft支部

u쩔훔企劃院) 

E겁體가 保有하 ‘ 

-고 있는 寶塵

1. -.-般家口 (農 I 1 ‘ 家 n 가 保有하고 

家 非農家 )가| 있는 資찮中 

保有하고 있는 建物과 해用年敎 

1 年以上의 때f 資용종 

久材만을 짧표)(';J 

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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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物個倍웰表 

E퇴富짧꿇의 評{面는 모든 얹꿇이 同-基휠§時펴 o 로 評{面되 어야 

하묘로 ~꿇의 取得時期와 評{面時·펴間의 物뼈ID:動을 詞整하여 

評{뼈時，월을 統一시 키는 節次가 必흉흉하다 • 

이 物뼈쪼動詞整의 2앓準이 되는 物{뼈倍웰의 作成車位는 可能

한 합훨鐘類別로 1 細分하여 1쑤成하는 것이 참흥필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랩富統計펴짚어l 서는 *"1 用可能한 빼格합料와 1968年

物{뼈倍휩과의 i휠續tl:율 維持하기 위하여 

(1) 物{뼈倍휩表의 部門分類는 固富統計資 E훌分類와 包括範園가 

一致하도흑 하며 

(2) 物{面倍휩表의 時系列은 1 91 0 年부터 1977 年까지 每年次

別로 作成하며 

(3) 훌本部門敎안 1968 年 物個 f끔웰뚫의 1쑤成암ß 門인 2S 個

급fí 門으로 하되 部門別로 細分한다 ‘ 

훌훨本해門敎 

建 物 9 I흉輔 및 通搬具 3 

構藥物 9 機械 및 裝置

船 船 9 工具器具 및 備品 1

-167 .. 
& 



" ] 1 .殘 {面 짧 表

E휠富評{面에서 純寶훌훌願〔純 l휩富)을 算버하는데 있어서의 決定

要素는 慣去P 方法의 選해如何에 달려 있다‘ 

이번 핍富調효에서는 法A짧法施行規則 別表의 定짧表에 依한 

耐用年敬別 慣去n 원을 算出한 後 이에 처.Lt한 것을 殘{面웰로 

한다. 

속 l필富 評 filií 어l 서 말 하는 殘 {面 E칩은 ( 1 - 慣뻐원 ) -로 定義펀 、

다. 

殘{面의 ‘ 限度는 ￥꽃훨의 取得H흩，~!!...로부 터 앞죠過年敎가 耐用年

敎에 到達한 때 의 殘{며원을 10 %로 하고 옮過年敎가 

耐-用年敎으 2 倍에 쫓I} 達한 해의 짧 íiffi 휩은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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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차> 

1977.8.16 

1 • 제 ←2 회 국부동계조사를 위한 연쿠사항 종합 

• 제 2 회 국부풍계촉사 지침서 작성과 각 지부벌 죠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연구과제를 정리(벨첨 참조)하여 앞으 

로 본 실무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파 동시에 해외 연수 

시 동 과제멸 검로가 될수 있도록 하였음. 

2 .가계와 농림어엽 개인 사엽체 쿠분 기준 검로 

가. 가계자산 부운과 개인 기엽자산 부뭄간의 조사대상 범위설정 

의 원칙은 판계기판에서 작성하는 최근 흥계를 기준으로 구 

분하기로 하였음. 

나. 가축 사육 농가에 대 한 구분은 77 년도 가축통계조사결 과에 

의거 가계자산조사 지부에서 겸로한 후 본 회의의 상외틀 

거치기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판계자효를 농수산부에서 수 

접하여 협의로록 하였음. 

3. 78 년도 예산 심의 

가.예산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각 조사지부벌로 78 년도 사엽내역 

을 설영 하였으면 요쿠 예산에 대한 조정착엽을 추진하였음. 

냐. 최종 예산 :조정작엽은 죠사본부에서 예산 당국파의 협의하에 

수행하기로 하였음. 

4 • 제 14 -회 실 무자 회 의 

차기 회의는 소사본부 또는 각조사지부의 필요시 개최하기로 

하였음. 

첨 부 : 제 2 회 국부홍계죠사를 위한 연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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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사항 국부통계조사를 제 2 회 

이유 주된 t니 
:x 

분류방웹 

초사대상에서 

-(예:골동품，서젝， 전비품，지하자원，귀금속류 

옥
 

품
 

제외하는 

와
 샘
 

위
 

자
 

법
 

정
 고 

혀
。
 

유
”
 

가
 

1 • 자산외 

로지， 입옥둥) 

이유 파악하는 가계자산으로얀 서적 , 귀금속류를 1 ) 특히 

이유 제외 대동식물 이」 
λλ -c 가지고 2 ) 가계가 

분류방법 지역벌 냐. 이 동행상의 

자산분류항옥이 

이용한 

자산분류로서는 10l <=. ",1 
τc ìr-11 다.헨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자산분류를 경우 기본법령의 일본의 r다라서 부족함. 

원칙 二L및 방법 

가게재산으로안 건불(주택)및 자산품류를 경우 라.가계자산의 

이유 0 1- '-
l i; τ: 파악하지 조성 , 개량비 룹 대지의 이유와 구분하는 

개인기 포함펀 내직 ( 가계에 분리기준과 가계자산의 마.사엽체와 

처리문제 엽)의 

법위 지역의 및 2 , 조산껴체 

구체적 얘한 결원칙에 다수 짜른 정의에 배거주자 가.거주자와 

처리방법 제품제점 나타나는 죠사시 개냄과 인 

관계) 구분과의 회계처리상 ~ 。
/0 -r { 기 업 의 

뭄제점 조사상외 

쿠분과 

처리 방법과 순자산의 나.대외 

판계) 법위와의 대외순자산명가 비거주자의 (거주자와 

J 

공표 및 제표 3 . 결과의 

품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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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기본부문붐류이외에 신품 중고품분류.가쿠원수열분류둥 집계작 

성시 나타냐는 운제점과 처리양법 

다. 일본의 경우 가계부품자산중 주택 및 자동차에서 기계용이외 

에 사엽용과 

라. 가계자산에서 

공용도 초사하였는데 

지정조사품옥이외에 

조사기준 및 집계처리 방법 

。|에 님 E 
τC ìT 

추가기입란의 

마. 임차자산 펑가액의 결과표 만영방법 

4 . 조사방법 

및 접계방법 

품옥에 대한 

가. 소유자주의와 사용자준의를 영용하였는데 조사상 나타나는 

뭄제점과 처리운제 

나. 가계내구채를 초사할혜 조사품옥선정 기준 및 71 엽조사 대싱-

품옥과 일치시켜 초사하는지 여부 

냐. 기 업체 쪼사시 동기 엽체내의 사업체벨 ( 업종벨 ) 로 stock 를 

조사하는지 여부. 만약 조사한다연 시- 업체벨 분츄를 위하여 

이용자료를 딸도죠사 하는지 여부 

라. 안내구째조사는 외의，첨쭈，장신구， 식기，주방용품， 교양，오락 

가정용 장품의 4 개 종류로 구분하여 1 개조사구를 4 군으로 

나누어 각각 이중 1 개 종류만 죠사하였는데 그 죠사구의 

붐할방법 및 추계방볍 

마.도소매엽의 경우 수많은 종류의 재고품에 대한 죠사뭄제 

바. 표본설계 및 추출의 쿠체적 인 방법 

사.주택의 부지연석을 조사하는 이유와 초사방법 및 집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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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형 가 방 법 

가까회갇겁칙용용 셔터 퓨형고정자선과 상이한 펑가앙업올 이용 

하는지의 여부 

나. P. 1 법을 이용한 평가방법에 원시취득가액의 불영시 보완방법 

다. P. 1 뱀에서 매년 투하펀 자본석 지출에 대한 물가변동의 

적용방법 

라. p.1 법 에 의한 Gross 명 가액 Ne t 기준으로 환산하는 、 방법 

마. 건물의 증 • 개축동 자본적 지출의 초사방법 및 평 가제 /표 방법 

바· 가계부문조사의 경우 연 F수입액조사 목적파 세대수환산방법 

(일본의 경우)올 다음과 같이 한 이유 

환산세‘ 대수 = 보통가쿠 + 준세대 인원 

3 

6 . 국부통계의 이 용 

가 . 국부에서 flow 로서 의 투자와 S toc k 와의 판계운석 방뱀 

나. 국부통계를 GNP 추계 ( 득하 New S N A) 둥 제국민계정 과의 

연판붐석앙뱅 

다. 소유-자주의 원칙에 짜라 작성된 결과로 자본계수 산출 가능 

성여푸(가능하연 자료의 죠정방법과 계상방법) 

7 . 물 가 배 율 

가.물가배율의 일종인 설태배율올 산출하는 쿠체적인 방법과 

적용방법 

냐. 원가배율과 상태배율의 지수차이 및 그 조정앙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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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산종류에 따은 부붐켜안 실태배율 적용뿔 아니하 최 근년 

치는 실태배율， 과거년쳐는 원가배율로 하는 혼합-^J 수작성 가 

능여부 

라.원가배율 작성시 쑤문벌 구성항옥영칭 및 구성비 산출방법 

마.물가애율 작성시 이용한 가격자료명파 각 지표간의 시계열 

연결방법 

바.기계 및 장치의 각품옥붐류와 각설비붐류의 기준 및 내용 

사.수개년을 통합해서 단일물가 배율율 산출할 경우의 물가배율 

통합방법 

아. 물가배율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방법 

8 • 잔 가 율 

가. 내용년수와 일치하거나 초과하여- 존재하는 자산의 잔가율 책 

정방법과 그 이흔적 근거 

나. 잔촌비 율과 잔가율의 차。|점 

잔가율 = (l-d)n 

상각율 = 

--n 
A 

A= 잔존 klJ 율 

마.일본의 경우 바농립수산엽의 동울에 있에서는 최종잔존비율을 

50 %로 하여 명가하는데 그 이유 

라. 잔가율 작성에 있어서 자산재형시가와 1960 년대 이천의 결과 

l칸수와 ‘ 잔 7r율을 달러 적용하였올 뿐아니라 2 개년도 간에 

평 균한 결 과 년수를 적용하였는데 二L 이유와 척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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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내용년수와 감가상각융은 각기업에서 최용하고 있는대로 이용 

하는지 아니연 얼률켜 o 로 책점 펑가하는지 여부 

바. 일본의 경우 잔가의 한도가 자산의 취득시점으로부터 결과년 

수가 내용년수에 도달한 혜의 잔가율올 10 %로 하고 결과 

년수가 내용년수의 2 배에 도달한 해의 잔가율을 1%로 한 

다고 했으나 그 기준과 자본적 지출의 반영여부 및 · 그 

방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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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제 14차> 

1977.9.15 

1 • 본 국부동계와 자본제수 산출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는 자본계수 산출을 위하여 1-0 표의 

부품분류와 직접연결이 가능토록 하거나 옐도의 생산액 초사가 

영행되어야 함. 

따라서 먹음과 갇은 앙안을 77.9.25 까지 수럽 하여 종합하기 

로 하였음. 

가. 생산액 자료로 1-0 표상의 생산액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국부동계의 부운붐류와 1-0의 부문분류를 연결시키도록 하 

는 방안을 한국은행에서 연쿠함. 

냐. 1-0 표상의 생산액을 이용하기 곤란할 경우 별도의 생산 

액 죠사가 필요한 바 본 국부통계조사에 첨부하여 조사하는 

방안과 별도의 표본조사 (78 년도 생산액을 79 년도에 초사 ) 

를 하는 방안올 중소기업은행에서 연쿠함. 

2 • 해외 출장을 위한 자료정리 

각 초사당당기판에서 제출한 자료를 일본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마국의 경우 중소기엽은행에서 영뭄과 국뭄으로 정리하여 차기 

회의 에 제출로록 하였융. 

3 • 조사표류， 초사요령서 , 결파표 1 차시 안 

각 죠사부품벌 조사표류，초사요랭서，결과표 1 차시안운 각 기 

판별로 작성하였으냐 부붐혀인 이바사항올 보안하여 차기회외에 

서 각 기판벨로 각 시안올 교환하여 검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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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 렴 어 엽부 품의 개 인 기 엽 뱅 위 설 정 

농수산j츄얘서 당당하논 - 개언-，-1 엽중 농링0-/업부뭄과 당국에서 담 

당하는 가째후품의 쿠분 기준설정-올 논의 하였먼 바， 

가 i 농가， 어가의 농업， 어엽경영부문윤 개인기업부문에 포함되어야 

함 . ( 일본의 경우 동얼 ) 

냐.그러냐 소규오 농어가의 농엽，어엽 경영부뭄은 기계부뭄에서 

파악하여 개인커엽부문에 포함로록 함. 

다. 짜라서 농엽 , 어 엽경 영 규모 ( 사육가축수옐 과수원 규모벌둥 ) 

에 짜라 가계부품에서 조사할 법위(표본설계상 i 최소충화 

단위)를 당국 물가통계과(가계자산조사자부)에서 설정하여 

차기회의에서 죠정하기로 하였음. 

5 • 커타사항 

가. 한국은행에서 정부부품 시험조사 {77 . 10.20 경 )시 각 정부기 

판 ( 약 100 커 판 ) 에 당 국 에 서 협 죠요청 하 여 줄 것 올 건 의 

나 • 미 국 및 일 본 지 역 의 해 외 출장 에 이 어 금융기 관 ( 4 개 기 판 ) 

의 잔여 해외여비로 구주지역에 출장하여 제 2 회 국부통계 

죠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접함파 아울러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이롱 및 llJ-법혼의 슐득이 필요할 것 A로 논의 하였옴. 

6 • 제 15 차 국부통계켈우자 회의 

가. 일 시: 1977.9.20 10:00 

냐. 장 소: 조사통계국 
/ 

다.안 전: 각 부뭄뻗 조사표류，조사요령서，결과표시안을 상호 

교환검Æ.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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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n 차〉 

1977.9.20 

1 • 해외출장올 위한 자료종합 

각 조사담당기판에서 팔요로 하는 자료룹 국만은행과 중소기엽 

운행이 일본 및 미국별로 종합 ( 벨청 ) 하였음. 

(9.22 중 정 리 제 출예 정 ) 

2 • 농렴 어업부‘품의 개인기엽뱅위 설정 

i l-. 농림셔엽부뭄의 개안 71 엽윤 농립어엽을 영위하는 가쿠단위까지 

롤 키엽으호 간주함(일본의 경우 동일) 

나. 제 1 회 조사시에는 당국에서 가계부품올 당당하여 가주를 대 

상A로 가계자산을 조사하는 바 소규모 농어가외 농림어엽용 

자산올 첨부하여 농림어엽 부운의 개안기엽 철과에 포항하였융 

다.제 2 회 조사시에는 농립어엽 쑤푼의 개인기엽자산조사의 업무 

를 다융과 같이 수행하는 방얀올 연구하기로 하였음· 

(제 1 안} 

규모카 큰 농령어엽 사엽체 ( 약 5 천개 사엽체 ) 의 경우는 천수조 

사하고 소규오 사엽체(놓어가 포함)외 경우는 농가 빛 어가의 

특성을 강안하여 추출한 농가경제초사의 표본 (225 초사구. 3.375 

가쿠 ) 과 어가경 제쇼사의 표본 (50 조사쿠. 520 가구 ) 올 좋심으로 

표본촉사하여 첸수추정함. (농수산부에서 천당) 

(제 2 안) 

φ 농립 어엽사엽체의 규모벨 최소총화 단위에 속하는 사업체(주 

로 농어가)외 경우에는 당국의 기계부품촉사에 첨부하여 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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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대하여 사엽체에 이상의 규모 7}째 J휴품죠-4에써 -담당하는 

표올 

농수산부에서 

a 
전수추정 함. 천수촉사하여 또는 벨도 수산부에서 

분담) (당국과 

( 제 3 안 ) 

판한 주요기계기쿠에 및 동식물 경우 제 1 안 및 제 2 안 각각의 

커흔자료에 의거 명행함. 방법을 간겹추계하는 사항을 

혼) (결 

있는 담당하고 자산조시-플 사엽체의 농림어엽 

천담하는 
끓
 

부
 

개인기엽 

방안 보완하논 제 3 안으로 택하고 제 1 얀올 농수산부에서 

타당할 산엽소분류벨， 지역뻗. 보았으나 일치를 의견의 것 o 로 

'" τr 같은 채소정과 세붐표본규모의 조사결과의 둥A로 자산분류별 

옐 좋가동계파에서 당국 농수산부와 내재되었올 · 것으로 

연구로록 ‘ 하여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 결과표 

보아 제가 

하였읍. 보고，초정로록 결과률 二l회의에 차71 도 

교환경톡 

조사표류.조사요령서，결과표 

해당부운의 

1 차시안의 

상호교환한 작성하싹 

3 • 부뭄벨 

지부에서 각 

판계 불흔 보완은 검로하여 지부별로 각 1 차시얀옹 

발표， 톡우.1 하역 매회의시마다 보완사항을 수정 얀에 

방법체제흘 

대한 지부의 

하였음. 

회의 

보완하기로 

살우자 국부통계 

전체의 

4 .제 1 6 차 

가.일 시: 10 :00 1977. 9.23 

조사흥계국 소: 냐.장 

방안확정 1 ) 농립어엽 부품의 개인거 엽자산조사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결과표 

건: 다.안 

1 차시안의 

죠정 검로사항 

자료 위한 

2 ) 부품벨 

상호교환 

해외출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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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첨〉 

PROBL꽤1S FOR rViEASURING THE NATIONbL W묘1l.L’rn 

1. Recent trends of the nationa1 wea1th survey in Japan. 

2. Uses of the Nationa1 wea1址1 survey. 

3. Re1ation between the nationa1 wea1th and nationa1 account‘. 
μProb1ems of estimate investigation in the nationa1 

wea1th o survey 

5. Survey method 

1) oHethod of popu1ation confirmation 

2) Method and contents of sectiona1 samp1e desion 

3) Nethod of pupu1ation confirmation in non- c.orporation 

institution (ri1igious associations, old boys ’ 
ðssociations etc) 

μ) The app1ication resu1ts and prob1ems of se1f enumera-

tion method 뇨1 private enterprises Ðnd househo1ds 

survey 

5) Tnble estimate method by ‘ perpttual inventory method 

inpublic facilitoies and materials available 

6) Survey method of social overhead capita~ and materia1s 

available 

7) Survey methodof net foreign c1aim and materia1s 

avai1ab1e 

8) Estimate method of artificial forests and matεrials 

availa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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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finition and sco'pe of survey assets 

:t} Definition of ]r-md manufactm'닝 and improvement 

2) Definition of animals and plants 

3) Scope of assets for defense object 

μ) Classification standard of assets which are exc1uded 

_ from survey objects in reproduceab1e’ tangible assets 

Precious met31s, books, antioues etc . 

5) Scope of socia1 overhead capita1 in survey objects 

6) Scope of harbour Caci1ities in survey object 

7. 1va1uation of assets 

1) Ca1cu1ation method of average prices in 1ease assets 

eva1uation 

2) Eva1uation method of gross and n e t assets when acquired 

price and time is uncertain 

3) ' Evaluation method of land formation and improvement 

μ) Evaluation method of animals and p1ants 

5) Application method of sectional use ration 

g . C1assification of collective articles 

1) Col1ectioning and handling method of survey resu1ts 

for lended and borrowed assets 

2) Assets classification object by acquisition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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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1assification standard in 9 b10cks 

μ) Object of confirming of average expected 1ife time 

of use and average year e1apsed 

5) C1assification and co11ection method of ncw and 

second hand assets 

9. Forma tion mεthod of attached tqb1e for nationa1 wea1th 

survey 

1) Assets c1assification tab1e 

2) Table of the residual cost ratio 

3) Tab1e of price rati。

10. Design content of the questionnaires 

11. Others 

1) Statistica1 survey structure and organization jn Japan 

2) ’I'he reàlities of statistica1 examiner 

3) Statistica1 structure and organization for nationa1 

wea1th survey 

μ) Characteristics of 1960, 1965, 1970, 1975 national 

wea1th survey in Japan 

5) Application scope of 묘 .D.P System for statistical 

research 

6) Outline of Japanese enterpris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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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pecia1 measures to get positive co-operation by 

ι people in statistica1 ‘ res않rch. 

Necessary meteria1s 

1. Materia1s of 1970 nationa1 wea1th survey 

1) Systhetic report and sectiona1 report 

Questionnaires 

3) Survey guide 

4) Handbook Ðnd teaching materia1s fûr exam뇨ler 

5) Attached statistica1 tab1e 

6) Other attached materials 

2 . Survey report of Japanes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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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1ems For Measuring 암iε N깅tiona1 Wealth 

1. rhe method of computing ’'direct price indexes ll and its 

extent of app1ication 

(훗態倍헐의 算出方法과 2 通用範園)

2. The method of adjusting the different resu1ts between 

"Direct price indexes ll and II co8t indexes" 

( 옷態倍E셜과 原{뼈倍 쩔 結果表의 調整 JJW]
3. The method of integrating price indexes .of severa1 year in 

。rder to compute a sing1ε standard price index 
( 車一標準指敎算出픔 경월한 敎1댐年度의 f~홈指敎統合方法 j 

μ. 맘1e possibi1ity of combining ,’direct price indexes" in 

recent years with '’ cost indexes’l 뇨1 pnst years 

5. 암1e k뇨lds of tangib1e assets exc1uded from the nationa1 

wea1th survey and the main reasons t o be exc1uded 

6. The method of estimD ting assets on the occasion of not 

knowing the aquisition costs 

(lIk得{面格을 모를 경우의 資處評1띠問題 j 

7. The prob1em of adjusting price changes in past yεars for 

annua1 capita1 expe~ditures 뇨1 using P. 1. method 

' S. 맡16 problem of computing net capital stock fr‘。m gorss capi­

ta1 stock inusing P.I. method 

9. The difference on the coverage of assets by service 1ife 

and by price between government sector and business sector 

附用年數別 ‘뼈格別 資꿇範圍의 

(especia11y for t강。ls and furniture) 

〔政府뿜門과 企業部門외 差異 j

10. The procedure of P.I. metþ얘 usedin estimating socia1 

。verhead capita1 at 1970 nationa1 wea1th surve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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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쿠분야 

" 국부의 범위와 이용 

1 )천연자원의 초사법위와 토지를 포함할 경우의 조사방법 

2) 국내외 영주자의 소유자산 

3 )장기 휴업체의 자산 

4) 국민대차대조표와 국부자료의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판계 

2 • 자산평가 

1 ) 국부의 조사시 와 추계시 장단점 

2)P ‘ I .법의 구처l 켜 내용 

3 J 공용자산의 분류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산정 

4) 토지 평가 J.lJ-법 

5) 저l 펑가 방법 의 장 1간접 

3 ‘ 표본설계와 추정 

1)모집단 마꽉정시의 척철한 표본쉴계 방안 

2) 표본설계 과정 

냐‘ 기 타 

1 )국부조사의 체계와 진행과정 

2) 미국 국부추정의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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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ing Issues 

1. Scope and Uses of Wealth Data 

1) The survey scope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survey method in occasion of containing the land 

2) The owned assets of the permanent residents at 

home and abroad 

3) ’The assets of the firms not operating for the 10ng 

period 

μ) Relationahip between National Balance"Sheet and 

Wealth Estimates to Nationa1 Income Accounts 

2.. Appraisal of Assets 

1) Merits and demerits of cεnsuses and estimates in 

rational wealth survey 

2) Contents of "Perpetual Inv cntory Method" in detπ끄 

3) C1assificatiop. of common - used assets and Estima-

tion of the "lengths-of-life lt of fixed assets 

μ) Valuation method of land 

5)‘ Merits and demerits of various v91uation methods 

3. Sa~ple design and Estimation 

1) " The appropriate procedu:res for samp1e design when 

the popu1ation is not con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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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oceedings of samp1e design 

B. Others 

1) Estimating agency system and process of the wea1th 

survey 

2) Historica1 Estimates of Wea1th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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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富統計調흉上의 諸問題

1 .大部分의 경우 固富調훌는 所有者主議 頂則애 따라 突地 調흉 

가 行하여짐으로써 資本係數의 舞出等 쫓際 賢料 利用上에 問

題가 짧生할 터인데 이경우. 이들 資科릎 如何허 調整하고 있 

는지 그 具#的 인 方法 빛 그 笑佛j는 、

2 • 現 圖富調훌의 新 SNA 와의 整合性提高를 위한 具#的인 方案

3 • 取得原↑面法에 의해서 固富賢慶을 評↑面함으로써1 짧生하는 請誤옳 

올 減少시키기 위한 方案

4 • 資塵의 取得時쩌으로부터의 經過年數7} 耐用年歡에 達한 혜의 

殘f面率을 10% 로 하고 經過年歡가 耐用품敎의 2 倍에 達한 

혜의 殘細率을 1% 로 定하는 理論的根抱 및 그 쫓뀔性 

5 • 固富統計調효를 위 하여 別途의 짤覆分銷룹· 作成하는지 , 만일 別

途로 作成한다연 *행法J:의 資塵分類와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 

6 .‘ 댈l훌統計調훌를 위 한 資훌種類別 耐用年數와 親法上의 資흉활種젖혀 

別 耐用年.數의 ·致 如否

7 ，土地의 改良， 造成의 定義 및 調흉 또는 推定方法

8 • 市場性올 갖는 홉固 또는 r뿔옳品둥올 댐富의 調훌혐象資흉깥에 

包含시키는지 

9 • 固富 Ceneus 間隔年度에 있어서 의 諸推計方法

10. Penpetual Inventory Method 의 具#的 方法 [ 數式等 ) 

1 1 • 固富의 혐象資薦으로서 貴金屬類의 除外如否， 特허 家計資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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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홈홈￥i홉뾰에 ~라 ~調훌칭한훌홉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例컨 

대 홉A寶흉월에는 包含되냐 象홈f寶塵에는 包含되지 않는 賢塵이 

있는지 

13 • 所有寶훌과 使用資運의 供行 調효如否 

14 • 日本의 경우 物↑面倍率表 및 殘f뼈率表 作成에 있어서 取得年度

가 1 0 年以上된 〔즉 60 年以前)경우 2 個年 平均擺念을 · 導入한 

理由는 

15 • 固富統計調흉 結果↑直의 活用範閒 및 그 例示

16. Complete ‘ Survey 結果와 Sample- Survey 結果의 total" err .... 

or 의 크기 의 比較 例 ( 調효單삶別 ) 

17. PES 률 반드시 훗施 하는지 , 이 경 우 Sampling Method 및 ‘ 誤

差의 협11定方홉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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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6 차 >

1977.9.23 10:1S-17t35 

1 • 농립 어 엽부푼의 개인기 엽 자산조사 방법확정 

차，농럽어엽부운의 개인기업 자산조사는 농수산부에서 전당혹륙 

하며 규모가- 큰 농립어엽 사엽체의 경우는 정수 조사하고， 

소규모 사엽체(놓어가 포항)의 경우는 농가 및 어가의 륙 

성올 감안하여 추출한 농가경제조사의 표본과 어가경제조사의 

표본올 중심으로 표본조사하여 전수추정 하기로 하였음 

냐.통신물 및 주요가계기구에 판한 사항은 기존자료에 의거 간 

접추계하고 실시항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뱅행하도록 하였옴 

다 ，0 따라서 당국에서 담당하는 가계부문 초사에서는 순수한 가계 

자산조사만 당당하기로 하였옵. 

2 • 조사담당부문의 일부조정 

제 2 차책임자회의 (77.6.29 )에서 결정한 제 2 회 국부통계죠사 

계 획 및 제 3 차책 엄 자회 의 (77.8.31 ) 에 서 결 정 한 제 2 회 국 

부통계조사 종합치침서의 조사담당기판빨 엽우붐당중 농수산부에 

서 당당하기로 한 개인기엽충 창고엽은 다옹과 갈은 이휴로 

국만운행에서 당당하기로 하였융‘ 

7r. 창고업윤 산업붐류상 대붐류 7 운수창고 및 통신엽에 휴하묘로 

운수 통씬업과 함째 단얼기판애서 조사 제표하는 것이 효과 

쩍 입. 

냐 • . s!..판창고엽율 농수산부에서 당당둥록한 것운 우리냐라의 보판 

창고엽이 주로 농수산물의 보판이라는 점에셔 업무 붐장하었 

으내 농수산물 보판창..ll엽은 주로 농업협풍:x.합 또는 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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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체가 담당하고 있￡며 개인기엽의 보관창고엽 사엽체는 주 

로 벼농수산물용 ι취급하고 - 있으으로 농수산부와 관련이 척음. 

다-마라서 운수엽 및 통신엽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은행에서 대 

붐류 7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3 • 가계부문 조사표 1 차시안 검토 

가.가구자산을 시가로만 파악할 경우 조사원과 웅답자의 주판에 

짜라 영카될 우려가 크묘로 가계자산에 대한 평균내용년수와 

평균가격올 펠도로 산출 최용하는 방법 ( 일본 1970 헬 국부 

조사시 채택 방법 ) 올 연구노록 하았읍. 

냐. 최초의 시험조사( 10 월 중순예정 )에서 시가 접근방법파 평 

균가격 척용방법을 검토 바교하여 평가방법을 결정하기로 하 

였음. 

4 ‘ 제 17 차 국부통계실무자 회의 
가. 일 시 1977.9.29 10:00 

나.장 소:조사통계국 회씌설 

다 • 얀 건 : 정 부 및 개 인 기 엽 부문 세 부조 사 계 획 1 차시 안 검 톡 

-190-



< 제 1 7 차 >

1977.9.29 

1 • 第 16 차 국부통계조사 실무자회의 결파를 보고하였음. 

2 •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엽종뻗 생산액 착성방법 

가.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엽종옐 생산액 작성방법으로 국부통껴l 조 

사에 첨부 조사하는 방법파 별도죠사로 실시하는 땅법 및 

1 .. Q 표에 이용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바 이를 검호 

한 결과는 마음과 같옴. 

1 )국부통계조사에 첨쑤조사할 경우 조사엽무상 6 년간의 총생산 

액 또는 총매출액파 갇이 한개의 조사항목으로 조사하여야 

하으로 자료의 신벙도가 너무 낮기 혜문에 이용이 불가놓함 

2 )벨도 조사방법의 경우는 국부통껴l 결과가 작성된 후 분석과정 

에서 펼요한 자료를 옐도 표본조사하여야 함. 

본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예상되냐 본 벌도조사도 하 

나의 대규모조사가 불가띄하므로 경제성이 적음. 

3 1 1" 0표에 이용된 생산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쑤풍-겨l 

조사의 산엽소붐류와 1" 0 표의 부문분류의 연결(산엽소분츄 

의 일부 조정 A로 가능)로 가능함. 또한 한국은행에서 

I - 0 표를 위한 부문별투입， 산출액죠사를 78 년말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으로 자료의 척-합성을 확보할 수 있읍. 

4 )따라서 자본계수산출을 위한ι/엽종벌 생산액자료는 1 .. 0 표에 

이용된 생산액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냐，자본계수 산출방법에 관한 쿠채척인 사항〔자본 및 산출액의 

산정，부문붐류의 조정，자본계수의 계산방법 빛 이용방법둥)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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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뻗도 연구보고서로 착성하여 77.10 월말까지 제 

출로록 하였음. 

3 • 부문벌 써|부시행계획 1 차시 안의 검로 

개인기엽부문 조사표 1 차시안(중소기엽은행 빛 국민은행소괜을 

검토하였던바 그 결과는 다음파 같음. 

가. 시가의 파악 

1 )유형고정자산의 순자산액 파악방법은 CD취득시기， 취득가격을 

조사하여 물가배융파 잔가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시가률 

조사하여 · 직접 적용하는 1lJ-법으로 구분됨 

2 )종합지칩서의 경우에는 취득시기의 취득가격을 조사함을 원 

칙으로 하고 두항옥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가조사 

토록 - 하였음. 

3 )법인 사엽체의 겪우에는 장부에 따라 자산뻗 취득시기 빛 

취득7f 격이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으냐 개인기엽의 경우는 

주로 기억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제 1 회 조사시에는 시가에 

의좀하였옴.-

4 )제 2 회 조사시에는 시기파악이 조사원의 자의에 크게 의존 

하므로 개인기엽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가플 지양하고 물가 

배율 및 한가율에 의거 명가하는 방법을 지향할 예정이드 

로 시험조사시 자산벌 취늑시기 및 취득가적조시·에 중점을 

두도록 함. 

5 )그러냐 최초의 시험조사에서는 시가의 t영행조사도 함께 시 

도하여 양조사방법상의 차이와 본조사에서 시가조사방법의 

영용외 가농성을 파악하기로 하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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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대여자산파 업차자산의 파악 

1 )본 조사는 소유자주의률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주의를 웬용 

하고 있무으로 자본계수의 ‘산출올 위하여 소유자산올 조사 

하고 동 자산에 대한 사용자산과 대여자산을 파악하여야 

함. 

2 )대여자산의 경우 대여받은 사엽자에 대한 부문옐， 산엽벌， 

지역벌 둥의 분류로 집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 그러 

나 소유자가 대여받은 사엽자에 대한 각종 항옥의 파악이 

곤란할 경우 누락이냐 중복의 염려가 았으며 정계시 

벌로 타부문까지 천분류에 걸쳐 집계하여 종합하여야 

어려운 정올 내포하고 있음. 

tl .J:L -r\!:"" 

하는 

3 )또한 위 나〕항의 난정올 보완하기 위하여 사엽체벨 임차 

사용자산을 뻗도로 죠사하는 방안이 았으냐 야 경우는 소 

유자주의 및 사용자주의를 혼용하게 되며 업차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의 완전한 파악。l 곤란할 것임 〔일본 

의 경 우 이 방법 올 택 하고 있 읍 ) 

4 )따라서 제 1 차 시험조사의 경우에는 대여자산과 엄차자산의 

파악을 명행하여 조사상의 운제점올 종합검토하기로 하였옴. 

다. 업종벨 자본계수산출을 위하여 조사단위률 사업체로 하되 2 

종이상의 엽종에 해당할 경우 생산액 또는 판해액에 짜라 

그 사엽체의 유형고정자산율 엽종벌 배분야 가놓하도록 하였 

옴. 

라. 로지조성 및 토지 개 량 배 에 판한 조사항목은 일본의 

70 년도 i 조사에 준하여 야 하므로 차후개 념 및 조사방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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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후 별도 시험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음. 

마，사엽용과 가헤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자산에 있어서는 건물안 

사용바올에 딱라 파악하도흑 하고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주 

사용처로 파악하기로 하였음， 

바. 시험조사결과 붐석시 참고용 조사항목은 본 조사의 말 01 어l 

수록하도록 하였음. 

4 • 주의사항 

가.본회의에서 정효하지 뭇한 정부부문， 법인부문의 1 차시안은 

차기 회 의 (77.10.5 예 정 ) 에 서 다 루기 로 ‘ 하 였 으며 

나 • 확대 실무자회 의 ( 77.10.10 예 정 ) 빛 책 임 자회 ( 77.10.12 예 

정)의 안건A로 다음사항을 상정하기로 하였음. 

1 ) 제 2 회 국부홍계조사 담당부문의 일부조정 

2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엽종별 생산액 작성방법에 관한 연 

쿠 중간보고 

3 )부문옐 세부시행계획 1 차시안의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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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치- :> 

1 9 7 7 • -1 0 • 5 

1 ‘ 제 17 차 국부통계죠사 실무자회의 결파블 보고하였음. 
2 • 부문벨조사표 1 차시안 검토 

정부부문〔한국은행) 법인부문(한국산엽은행」 및 개인기업부문 

[ 놓수산부， 중소기 업은행 ) 의 조사표 ( 1 차시 안 )을 검토하였던 

바 그 결과는 마음과 같읍 . 

가.자산채평가 자료의 이용 

정부기판 및 법인에 있어서 자산재평가 자료가 있올 경우 

마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 초사항목으로 추가하여 시험조사를 

실시 하기로 하였옴. 

1 )자산의 경파년수가 오래되었을 겸우 취늑시기의 정착한 취 

득가격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이 부정확할 낌 

우 물가배율 책용에 짜른 재취득가격 평가가 곤란함. 

2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만 조사할 경우 동일자산에 대한 자 

본책 치출이 반C녕될 수 없으냐 자산재평가를 조사할 경우 

에는 이홀 반영할 수 있음. 

냐. 사엽체의 생산품에 따른 엽총의 재붐류 

산엽소분류에 따라 사엽체를 붐류하여 조사하고 있으냐 마용 

목척 A로 통 사업체의 생산량 또는 엽종벨 수업에 따라 타 

분류에 해당되는 비율을 시험조사에 첨부토록 하였옴. 

1 )개인기엽의 경우 모접단올 산엽소붐류뻗로 분류하여 표본추 

출하였으으로 산엽소붐류옐 모집단 사엽체의 정확도를 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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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혜수 학생셔 ’ 부문벌 A명산액에 대용할 수 있는 부문옐 

자본축척량 계산에 이용 

마. 중‘고풍취홉의 정우 ‘동자간외 정과년수죠사 

충고품에 있어서도 자산의 경파년수가 영확하게‘ 파악되어야만 

불가배율 및 잔가융을 척용하여 총자산액 및 순자산액올 펑 

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본 70 년 국부조사의 경우 중고품 

자산에 판한 조사항목운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에 한:하였으며 

취득시 자산의 경과l건수는 제외되었옴. 따라서 제 1 차 시험 

조사에서는 중고품외 취득시 경과년수흩 함께 죠사하고，동결 

j 파와 얼.본의 조사방법을 종합하여. 차후 조정하기로 하였음· 

3 .부문옐결과표 1 차시안 검토 

결과표는 제 2 회 국부동계조사 종합지첨에 짜라 다음과 갈은 

원칙 하에 조사담당기 판별로 설계 하도록 하였옴. 

가.조사결과의 제표는 조사옥척에 부합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펀 

의룹 도모하도록 작성 

냐. 기본척인 제표는 매조사 껴쳐}마다 자산항목별‘로 접계하고 조 

사객체의 속성에 따라 국부를 구성하는 유형자산 천체에 대 

하여 소유자벨파 경제부문벨로 분류하고 기엽부문을 다시 산 

엽뻗호 붐류작성 

다.유형고정자산 명가액은 순자산액과 총자산액요로 구훈제표 

라.산엽붐휴는 한국표준산엽 붐류의 소붐류뻗로 구분제표 

tÎ}. 조사되는 자산은 국부흥계조사를 위한 국부자산 분류표상의 

소분츄까지 집계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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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 타사항 

가. 본회의에서 검톡 수정된 결파표 및 조사표 ( 1 차시안 )를 각 

지부벨로 30 부씩 유인하여 77 ， 9 ， 7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 

록 하였옴. 

냐.각 치부별 엽무진도 보고를 기일내에 제출로록 하였음. 

다. 확대실무자회의를 77.10.10 에 책임자회의룰 77.10.12 에 개 

개최 하기로 하였음.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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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9 차〉 

1 977 ‘ 1 0 • 1 3 

제 4 차 책 임 자회 의 (77 . 10.12 ) 에 서 논의 된 사 항을 실 무요원 

각자가 분담하여 다、융내용에 따라 착성하여 차기회의 (.77.10 . 17 ) 

에 제출， 걷로하기로 하였음. 

1 • 자문위원폐 개최 

가. 제 1 회 자문위원회를 77.10 . 21 에 , 개최토톡 함 . 

냐.동 자문위원회에는 각지부장이 참석로록 하고 실무자꾀의 요 

원이 배석하도록· 함， 

마.동 자문위원회의 안건은 제 2 회 국부동계조사의 개요，현재까 

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하도흑 힘( 국민은행 • 낭균 홍 조사역 ) 

2 . 경제장판 간담회 보고 

제 2 회 국부통계조사 실시에 따륜 기판간의 협조를 위하여 본 

조사의 개요를 보고하고 기판간의 협조사항을 영백하게 하여 

앞으로의 시험조사는 물혼본조사에서 상호협조가 원활하도록 함. 

〔한국은행 김 재수 조사역) 

3 • 국부흥계 홍보계획 

제 4 차 책임자회의 의결에 따라 각기관 공동으로 77 년도 종 

합 홍보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 한국은행외에는 뻗도의 예산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 다옴안에 따라 추진둥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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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 1 안 

혈도예산이 확보되지 않온 기판의 경우 타예산의 전용 가놓 

성 올 확 인 ( 77.10.17 까지 파악예 정 ) 한 후 종 합계 획 을 수립 

하도록 함 

냐.제 2 안 

기판벨 예산전용이 불가놓할 경우 조사본부에셔 개팔척인 홍 

보를 한 후 각지부에서는 펄요의 예산확보에 따라 본부의 

홍보플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마.제 3 안 

별도 예산 전용이 전혀 불가놓할 경우에는 이마 예산이 확 

보된 한국은행에서만 부산f 경남지역(시험조사지역)에 국한하 

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함. 

4. 2 차 해외출장 계획 

4 개은행의 통계요원에 대한 2 차 해외출장계획플 다옴과 갈이 

1 차안올 수립 하뇌 차후 조정 하도록- 함. 

가 • 지 역 : 유 렵 [ 스워1 번 , 화 란 , 호주 ) 

냐， 기간 20 일 ( 1 1 월말 또는 12 월초 출국) 

다.인원:총 4 영(각기관 1 명씩} 

(한국산엽은행 낌 춘식 조사역) 

5 • 제 20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가. 일시 1977.10.17 10:00 

냐.장소‘조사통계궁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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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0 ;;(~ > 
1 977 • 10. 1 7 

1 • 국부통계 홍보계획 

마용과 갈은 원칙 하에 홍보계획 천만에 관한 계획 을 10. 18 까 

지 수럽하기로 하였옴. ( 한국은행 김 재수 조사역 당당 ) 

가. 홍보는 조사본쑤에서 총활하고 경배는 각지부에서 붐담합. 

냐. 지상광고 

중앙지에 국부동계조사 전반에 판한 사항을 게재하고 필요할 

경우 지부가 개벌척으로 별도의 홍보계획 〔지앙지 활용둥)을 

수립 시 행함. 

마.뉴-스 활용 

신문. T V , 라머오 뉴스에 기사화할 수 있도흑 원고를 작성 
라.홍보일정 

각지부벌 시험조사 질시( 10.24 시작)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2 차 해외출장 계획 

4 개은행의 통계요원에 대한 2 차 해외출장 계획으로 다융과 같 / 

이 1 차안을 착성둥록 하였옴.' ( 한국산엽은행 김 춘식 조사역 

담당 ) 

가 • 지 역 : 유렵 [ 서 독， 화란， 또는 스혜 벤 ) 호주 

냐 , 기 간 15 - 20 일 간 ( 1 1 월 말 출국 ) 

다. 인 원;한지역에 2 - 3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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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장관 회의보고 및 자문위원회개최 안건 작성 

한국은행 김 재수 초사역，국만윤행 남 규홍 조사역이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조사본부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4 .제 21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가. 일 시 1977.10.19 10:00 

냐.장 소:조사용계국 회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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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1 차〉 

1977.10 ‘ 1 9 

1 • 국부통계죠사률 위한 홍보계획 

가，시험조사률 위한 홍보 

1 )시험조사 개요 

‘ 
기 판 별 시험조사대상처 

한국은행 86 개 기판 

, 한국산엽은행 ‘ 

놓수산부 220 개 기엽 

(농가포함) 

중소기엽은챙 415 개 기엽 

국민은행 3507>> 기‘엽 
/ 

조사동계국 -
. 

계 1 t 071 개처 

. 

시험조사기간 

1-:1. 7 - 1 1 4; 30 

-
11 ., 28. 12.10 

10.24 .... 11. 12 

1 1 월중 예정 

-

2 )시험초사흘 위한 홍보에는 다옴과 갈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융t 

가)조사대상처 1 천개에 대한 협조요망을 위하여 풍앙일간지흘 

포함한 홍보활동은 경 제 성 이 낮융‘ 

냐)시험조사훌 위한 대상처의 협초는 뻗도으l 홍보없이 수행되 

었던 것이 상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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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딱라서 시험조사플 위한 별도의 홍보활동은 생략하는 것이 

바랍직함. 다만 한국응행의 경우 시험조사 대상처가 부산， 

경남지역에 국한되고 꽁공기판올 대상 o ;:응 하고 있으으로 

일부 지 방지 에 한하여 자체예산으로 홍보하도록 함. 

냐.본초사를 위한 홍보 

통계조사를 위한 흉보는 조사대상쳐의 척극척인 협조을 얻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최대의 홍보수단을 이용· 

하는 것이 효과척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77 년말과 78 년 

3 월초에 본조사에 대한 홍보활동올 하도록 함. 

1 ) 1 차홍보 

본 조사가 77. 12 ‘ 31 을 기준으로 실시되으로 77 년도 

각지부 예산을 활용하여 다음파 같이 시행하는 것이 요 

망됨. 

가 ) 시 기 ’ 1977.12 월충순 
냐 ] 방 법 lCD풍앙지 ( 7 종 ) 에 공고 

@각종 매스콤울 용한 기사화 

@T γ 대담 

다 ) 경 바 ‘ 약 6 백 얀원 ( 기 판당 약 1 백 얀원 분 담 ) 

라 ) 경 ll] 집 행 방법 : 책 임 자회 의 의결 에 r마라 초사본부에 서 일팔 

집행 

2 ) 2 차홍보 

부문뻗 실시일정이 3 월부터 8 월까지이으로 다음과 같이 

집중척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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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냐)방 

기.: 1978.3 월초 (-78.6 월말 소규모로 재강조) 

t섭 ~CD총리지시 및 당화문 활용， 

@천 매스좀올 동원 

@가두，유기장붕 각종 홍보수단 활용 

다)경 "'] : 약 1 , 500 만원 ( 7 8 년도 요구예 산 총액 ) 

라 ) 경 닝l 집행 방법 차홍보시냉+ 동일 

다. 종합홍보계획 수립 

종합책이고，쿠체책안 홍보계획(안)을 본 살무자회의에서 작 

성 하여 차기 책 임 자회 의 에 상정 할 예 정 엄 • 

3. 2 차 해외 출장 계획 

한국산엽은행 김 춘식 조사역이 다음과 같이 작성한 2 차 해 

외출장 계획올 늪사본부에서 검토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옴· 

가.지 역:일본，유협(서독，화란 및 스웨벤) 호주 

냐 • 기 간 15 야 20 일 간 ( 1 1 월 중 순 출국 ) 

다.인 원: ，8 영 

4 .경제장판협의회 보고사항 

다옴파 갈은 사향을 경제장판 협의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하 

였음. 

가 )정부자산 부문조사시 각기관의 협조가 원활하도혹 함， 

나) 78 년도 예산을 각지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우부에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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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차〉 

1977 .. 10.26 

1 • 국부통계를 위한 홍보계획 

가.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롤 위 한 홍보는 77. 12 월중에 1 차로 

시작하여 본 조사실시 직전에 2 차，본조사 실시중에 3 차로 

3 차에 걸쳐 수행하도록 함. 

냐‘ 1 차는 77 년 12 월중에 하되 약 6 백만원 장도〔기판벨 약 1 

백만원 부담)의 예산으로 77.12.31 기준 제 2 회 국부통계조 

사를 78 년 3 월부터 실시 함을 홍보함 

다. 2 차는 본조사 실시직전 ( ‘ 78.3 월경 ) 에 예산의 범 위내 에 서 모 

듣 홍보수단〔담화운， 매스좀‘포스터.가두션전.기녕우표둥)올 

흥원하여 정부기판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천국만와 협조률 얻 

도록 함. 

라 3 차는 본조사가 약 6 개월에 걸쳐 실시되으로 법인부문조사가 

시작되는 6 월경에 2 차 홍보효과를 재현시키고 법인사엽체에 

대한 홍보중심으로하여 전체척인 홍보활동을 마우리 지옴. 

· 마. 이 상의 기 본방향에 따라 실우요원 이 훈담하여 시 안을 작성 

(77.10.29 까지 )하여 본 실무자회의의 충붐한 심의훌 거쳐 

책임자회의의 의절사항으로 상정키로 하였옴. 

바l 기판별 실시계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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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닝「 문 담 당 기 판 실 시 기 간 

정 ..lf 한국은행 78.5 - 78 .7 
지 

법 인 한국산업은행 78 .7 - 78.8 

개 인 기 엽 농수산부 78.5 

중소기업은행 78.5 - 78.6 

펀만은행 78.5 - 78.6 

가 쳐1 조사통계국 78.3 - 78.4 

2 • 자본계수 작성 방법 

제 4 차 책임자회의 (77.10 ， 12) 에 보고한 자본계수 착성앙법 

연구는 한국은행의 작업 (현재 탈고중임 )이 끝·나는 내로 본 

실무자회의플 거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책임자회의 

보고사항으로 상정키로 하였음. 

3 • 국부판제요원의 상호활용 방안 

가‘각지부벨로 국부통계에 판한 요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묘 

로 정중적인 업무가 수행될 예에는 기술 및 이혼책인 실무 

가 부족하며 

냐， 담당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떼는 타부문의 엽우내용을 영확하 

게 파악하여 담당엽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으로 

다，각지부에서는 본부요원〔실우자회의 쿠성원)을 포함하여 다지 

부의 국부동계요원율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자회의 의결씌항무로 상정하기로 하였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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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차 >

1 977 • 1 1 • 3 

1 • 국부풍계를 위 한 홍보계획 

가.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는 77 • 12 월중 1 차로 시작 

하여 78.3 월중 2 차 78 ， 6 월중 3 차로 세차례에 걸쳐 실시 

하는 것올 원칙 ￡로 하였음， 

냐 차는 약 600 만원 [ 기 판벌 

할 계획이냐 현재 한국은행 

100 만원 부담 ) 의 예산으로 섣시 

150 만원확보. 조사통계국 100 만 

원은 전용 신청중에 있고 냐머지 다른기판은 77 년중 홍보예 

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전용상 문제정이 았으므로 

다음 회의시까지 기판별 확보가능 예산을 확인하여 1 차홍보 

활동을 수행키로 하였음. 

다차홍보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신문. 텔레비폰 라되오에 

기사화할 수 있는 원고는 중소기엽은행 윤 남열 조사역， 신 

문의 공고문과 3 차홍보계획은 한국산엽은행 낌 춘식 조사역 

이 담당하여 안을 작성하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홍보계획 

〔벨첨)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할 사항은 각지부별로 검 

토하여 차기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읍. 

2 • 자본계수 착성방법 

가.한국은행에서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연구보고서 

요약 현 ( 77 , 11.5 예 정 ) 및 종 합펀 ( 77.11.12 예 정 ) 이 완료 

되는 대로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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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해외출장 
가‘ 재、 z 차 해외출강 계획에 짜라 기일내에 출발할 수 있도록 

제반 필요한 사항융 초사본부의 협조률 얻어 각지쑤가 업무 

흩 수행로록 하였옴. 

냐.해외출장후 각지부가 그결과흘 이용하여 국부흥계조사 엽우수 

행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귀국보고서 ( 50 부 ) 와 해외에서 구입 

한 자료(책자，유인울둥)를 조사본부에 제출하여 접중판리토 

록 하였음. 

4 • 기타사항 

1 1 월중순경 개최예정인 책임자회의에 다음과 같은 안을 상정 

키로 하였음. 

가.국부통계를 위한 l홍보제획(안) 

냐. 타지 부 요원 활용방얀 

마.자본계수 작성방법 연쿠보고 

첨부: 국부통계롤 위한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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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
홍
 

보 계 획 

’‘ 1 • 계몽선전 옥최 

77.12.31 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는 10 년에 

에 한번 실시하는 뱀국민척인 조사이며 제 5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둥 제반 정책수렵에 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1중요한 

사업업을 ‘ 알혀 모든 정부 빛 만간거판과 온국만의 참여와 협 

조의식을 고취시켜 순조로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계웅선전 옥표 

가 •. 전 행정기관 및 공풍사회단체둥 국가의 모든기관이 ':'1 사엽 

에 ~ 적극 협조하고 대국민 계몽선전에 참여토록 한마. 

냐.조사의 결과는 제반정책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으로 

이 조사가 중요한 조사엄올 인삭시컨마 .. 

마.조사에서 얻어지는 개개의 자효는 과세냐 엄죄수사둥에 결코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l)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이 철 

대로 보장환다는 안도캉을 갖도록 한다. 

라‘계몽선천온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와 협조심을 유발케하여 자 

발척 o 로 참여 협조토록 한마. 

3 .계웅션천시기 

/ 
’ 

제 2 회 국부흥계죠사의 기준일은 77.12 ‘ 31 이며 초사기 간은 쑤 

운벨로 78 • . 3 월부터 78 ‘8 월까지 살시되으로 다융과 같이 3 차 

에 걸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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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1 차 1977.12 중순 

냐. 제 2 차: 1978.3 월 

다. 제 3 차 1978.6 월 

4 • 계옹선천 방법 

가.득별조치 

1 ) 조사대 상처 [ 정 부 몇 공공기 판과 기 엽 체 둥 ) 에 국무총리 또 

는 부총리 친서하달 

2 } 전국요소에 국무총리 담화문제시 

냐.기녕암배(한산도 및 거북션)발배 

다.가두선전 

1 )광화문 아취 및 시내육교 현판설치 

2 ) 현수막 설치 

3 )업간판 설치 

라.매스콤을 통한 계몽선전 

1 ) 신푼 ( 중앙 및 지 방지 ) 

가)실시공고 

냐)보도， 해설. 사설 

다)답화문 광고 

2 ) 라되 오 ( 중앙 및 지 방 방송 ) 

가)뉴-스， 해쉴보도，공지사항.스파트 

나 ) 대 담방송 

3 ) 테 례 ll] 혼 ( 중앙 빛 지 방 방송 ) 

가)뉴-스. 해설보도，공지사항.스파트 

냐 >대 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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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악 

마-‘ 교통기판을 통한 계몽선전 

1 ) 열차 ( 전철포함 ) 방송 

2 )전국 영업용버스에 션전지 부착운행 

5 • 계몽선전 협조기판 

가，주 판 

경제기획웬，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 

민은행 

냐.행정협조기판 

내무부，문화공보부，교풍쑤，전매청，첼도청 

마 . • 민간협조기판 

1 ) 언론보도기 판 [ 신문사， 라되 오 및 TV 맹·송국 ) 

2 )전국 여객운수 조합 

6 • 시행 및 협조기관옐 심시사항 요약 

가. 주관기판( 6 개담당기판) 

1 ) 제 2 회 국부통계 죠사본부 

2 )전반적인 계몽선선 계획수립 및 집행조정 

3 )풍앙판계 협조기관과의 협의 및 각 시도 시행계획 지도캄 

독 

4 )각종 계몽선전 자료작성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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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내무부 

각 시도에 대한 천반척인 협조지시 

〔반상회롤 통한 홍보둥) 

다.문화공보부 

1 ) 언흔 보도기 판을 동한 계몽선전 

2 )국영라되요 및 터l 레바혼 방송국에 대한 협초의뢰 

라@교통부 

영엽용베스에 ←차량션전지 부착 운행지시.(시내. 시외버스) 

마.전매청 

기 념 담배 ( 거 북선 및 한 산도 ) 발t1~ 

바.철도청 

옐차방송을 통한 껴l 몽선전 

사.민간 협조기관 

1 ) 각 신문사 

보도기샤， 해설，사설，광고，공고둥 

2 ) 국 만 영 방송국 [ 라되 요 t T V ) 

뉴스，해설보도，공지사항，스파트，대담방송둥 

3 )여객운수 조합연함회 

천국 영-엽용버스에 차량선전지 부착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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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악 

마 교통기판을 홍한 계몽선전 

1 ) 열차 ( 전철포함 ) 방송 

2 )전국 영엽용버스에 선전지 부착운행 

5 .계몽선전 협조기판 

가，주 판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엽은행，중소기엽은행，국 

민은행 

냐.행정협초기판 

내무부，문화공보부，교풍부，전매청，철도청 

마.만간협조기판 

1 ) 언론보도기판 ( 신문사， 라되오 및 TV 뱅·송국 ) 

2 )전국 여객운수 조합 

6 • 시행 및 협조기판별 섣시사항 요약 

가. 주관기판( 6 개당당기판) 

1 ) 제 2 회 국부동계 조사본부 

2 )전반척인 계몽선선 계획수립 및 1 집행조정 

3 )종앙관계 협조기판파의 협의 및 각 시도 시행계획 지도강 

독
 

4 )각종 계웅선전 자료작성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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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내무부 

각 시도에 대한 천만최인 협조지시 

(반상회를 통한 홍보둥) 

다.문화공보부 

1 ) 언론 보도기 판을 통한 계몽선전 

2 )국영라되오 및 테례에혼 방송국에 대한 협초의뢰 

리- • 교통부 

영업용베스에 차량선천지 부착 운행지시 (시내， 시외버스) 

마.전매청 

기 념 담배 [ 거 북선 및 한산도 ) 말얘 

바.철도청 

열차방송올 통한 계몽선전 

사.만간 협조기판 

1 ) 각 신문사 

보도기사， 해설.사설，광고，공고둥 

2 ) 국 만 영 방송국 ( 라되 요 • T V ) 

뉴스， 해설보도，공지사항，스파트，대담방총둥 

3 . ) 여 객운수 조합연합회 

전국 영엽용버스에 차량선천지 부착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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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몽선천조직 

경제기획원 

〔조사본부) 

문화공보부 

각 방 

신 

'c 
긴r 

송 

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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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계풍선전 추진일정 

'" --~ --- "- • • -

시행항 추 진 일 정 
- ---.- • r--t --r- -1 '~ -"-r-

77. 1 78 1'2 1 . - ~1 1 2 1 3 1 4 1 5 1 6 1 7 

1. 1 차계 몽선전 •-• 

2. 2 차계몽선전 

1 ) 국무총리친서 

및 담화문계시 

2 ) 관계협 조기관 ν 

과의 협의 

3 ) 매스폼을통한 

계풍선전 

4 ) 계몽선전울· 

<D 배부 

@ 계시 

5 )만간협조기관 

의 협조 

3. 3 차계몽선전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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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몽선천조직 

경제기획원 

(조사본부) 

문화공보부 

각 방 

신 

D 
걷r 

ζ뇨 
。

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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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계몽선전 추진일정 

- -

시 ‘ 항 주 진 일 정 
----.,- -‘ --.- - .. ~녁 γ -- ‘---

7 7 . 78 , 
1 2 2 3 4 5 & 7 

1 • 1 차계몽선천 흉-

2 . 2 차계몽선전 L 

1 )국무총리친서 
、

←그i 

및 담화문계시 

2. ) 관계협조기관 ν 

과의 협의 

3 ) 매스콤올통한 

계몽선전 ‘ 

4 ) 계몽선전물 

@ 배부 
lι 

@ 계시 j홉 

5 ) 민간협조’기판 

협조 

3 . 3 차계웅선전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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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차 >

1977 , 11 ,9 

1 • 종합계웅선천 계획 

제 23 차 회의시 작성한 계획{안)율 검토하고 일부 수정 보완 

하였음. 

( 별천 1 참조) 

2.. 차 계옹선천 준비 

1 차 계옹선천 계획에 따라 신운지상 공고운얀과〔 별첨 2 } 매스 

콤을 통한 기사운안 { 별천 3 } 올 착성하였음i 

별첨 1 • 종합계몽선 천 계획 수정내용 

2. 지상공고품안 

3 • 매스콤 기사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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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청 I ) 

I • 혜용션천 방법 

( ，차 계획) 

수 청 내 용 

제 2 회 국푸통계조사흩 77 .12 _.31 을 기품으로 실시 합율 콩고 하 

고 준버 작업의 일환~.로 78.2 월까칙 부품옐로 생시하는 시 

’‘’협 조사에 척극켜으로 협조하도록 요청 

가. 공 고 

” 중항선품 { 한국.ã:..션. 풍아 .. 경향， 셔울. 중앙. 신아) 에 공고 
2) 공고푼안 : 벌청 a 참초 

냐. 얘스홈올 통한 기사화 

t) 신풀. TV. 라다요흩 롱하여 보도 

2) 기 사운얀 : 별첨 3 창죠 

( 2차 계 획 ) 

78 • 3 월부터 부운벌료 생시되는 혼 초사률 위하얘 캡중척 

이교 껴안 홍보수단율 양라한 계풍션갯율 힐시 

7r. 폭벌조 ~1 

” 죠사대상쳐 (정부 맺 홍용치판과 .기업체풍- )에 폭우총리 또 

용 부총리 천셔하닿 

2) 천국요소에 국푸총리 당화품 째시 

나. 커 녕 담빼 ( 한상 도 및 커북 션 ) 벌 빼 

마. 7}푸션천 

” 현판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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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수악 혈;tl 

3) 업 각판 생. 치 

라. 매스홈율 통한 계웅션천 

” 신 품 ( 중앙 및 지 방~1 ) 

7t) 켈.-tl 콩고 

나) 보도. 해절，. 사설 

다) 당화풀 J앙고 

2) 라다요(중앙ι 및 ~1 방방송) 

7}) 뉴스. 해갤보도. 용지사항 .• 스파트 

냐} 대 담방송 

"3) 대 례비혼 {중앙 및 지 뱅항송) 

71-) 뉴·스. 해쉴보도t 공지사항. 스파트 

냐) 대담방송 

다i 자 막 

아. 교통기훨율 통한 계풍션천 

1 ) 옐차(천철포항)방총 

2) 건국 영엽용 버스에 션천지 푸확운행 

. ( 3 자 계획 } 

본 죠4의 설시 기 간이 j완풀혈혹 、 I ... 3 개월에 이료ll. 법인 푸 

폼 용 78.7-8 월 에 옐시 되 묘혹 2 차 홍보효 과흩 째 현시 vl 끄 법 

안 푸품초...tt흩 위 하여 추'1'"홍보 

카. 3:.사대상 법안 .At 엽책 어l 국푸총려 또는 푸총리 천셔 하랄 

냐. 매스폼율 홈한 계몰션천 

’ }충양-11톨얘 훌.u 
2 >-11훌， 라허‘요.， TV 톨 흥한 빼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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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챔 2 )공고품안 

국부一폼꽤조사에 즈묶하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이렌 정부에서는 1968 년에 이어 1977 년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제 2 차 국부통계조사플 싱시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외 본 조시플 

위한 춘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국‘ 푸통계조사는 국띤경 제활동의 기초 7} 되는 부의 존재량을 파악 

하여 경제개발계획 및 제정책 수랩에 불가결한 기초자료플 제공하 

는데 그 옥적이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 얼시하게 되는 국부동계조사는 그간의 경제개발 성 

과판 측정하고 제 s 차 캠제개발 5 개연 계획의 수렵에 펼요한 부 

、 운별 소요투자량을 산출 하는 ‘기초자료가 되으로 더욱 의의 카 푼 

것업 니다. 

이 조사는 그 규모의 방대성과 기 술장의 품제 때푼에 앞알기 판 

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경 제기획원 죠사통계국의 주관아래 자산 소 

유 주체별로 나누어 한국은행이 정부소요자산을. 한국산업은행이 법 

인소유자산을，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개인기엽소유 자산 

울. 조사통계국이 가계소유자산을 각각 분당죠사하기후 하였융니다. 

각 조사 ‘ 담당기 관은 이 조사에 펄요한 각종자 SL플 수캡하고 있으며 

11 웰 부터 78 .2 월까지 수회의 예비 조사륜 생시 할 것이 며 얼제로 

내년 상반거부터 본조사플 실시할 계획업니다. 

이 조사의 조사대상처로 선정된 기판 사업체 및 7}계에서 조사 

당당기판의 조사원에게 제팡하여 주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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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l 몽계옥적 이외어l 사용할 수 없 

도록 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어 있￡묘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보호되오니 이 ，조사 사엽의 의의 와 중요성을 충분히 

앙찰하시어 조사대상처를 방문하게 펼 조사원의 면정요청에 협조하 

심으로써 본 조사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엔 지원이 

있으시 기 을 바라는 비-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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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기사운얀 

第 2 次 歐l富統計 調흉몇施 

政府에서는 1968 年 第 1 'tJ( 固富統計調흉以朱 두벤째로 1977 年

) 2 月 31 日을 基準으로한- 第 2 ?X 固富統計調흉룰 훨備하고 있다. 

固富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냐라외 모든 經흙車{ft 郞 i 政府 i 企

, 業. 家計等이 保有하고 있는 資獲의 合計를 貨略↑面{直로 換箕한 것 

야라할 수있다. 

!ilP 固富에는 우리나라 固民이 保有하고 있는 建物 機械 및 裝

l웰. 車뼈. ltJ1船. 備品 몇 家計資 훌等01 모두 包含되 어 었다. 

이와 같은 固富에 開한 資料는 經협的 固力의 把握파 固富賢홍 

의 뀔l 際比較둡 可能하게 함은 ?l.J論 1월藥別 賢本係數외 흩出과 年

?Ä別 餐本홈積을 討測허-여 各種經용얄開흉흩計훌pl 을 樹t하는데 있어서 

必要不可久한 分析資料혹 利用되고 있냐. 

特히 第 2 次 固富統計調효가 풍T되면 그동안의 단김富資훌윌 껑양動~ 

i兄은 ?l.J論 텅덤쫓成果를 뼈Ij定하고 냐아치-서 部門別 可用資源의 規模

7} 밝 혀 짐 으로서 第 5 ?X 經흙開쫓 5 個年 計훌i11樹立의 基짧홈협플 適

期에 提供하게 될 것이 다. 

그러냐 이 와갈윤 調훌는 그 規模카 매 우 ~大하고 調훌技術上 

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으로 單-機開만으로는 몇施카 困難하여 

經홉企制院의 主管下에 韓固觀行은 政府 및 *만外賢훌율 韓固훌藥銀 

行·은 法人資뚫을 農水훌훌B 中小企業觀行. 固民銀行은 個A企業賢運을 

그리고 觀ii 劃j院 調흉統計局은 家計賢훌울 調흉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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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f육企劉院에 ’依하면 徵備作業으후 1977 年”月부터 1978 年 2 ‘ 月

까지 2 -3 次에 걸친 휩鐵調흉플 各 據월構開別혹 훗施하여 調훌 

上의 問題펴을 把握.하고 ‘ 그解決策 模索하고자 하는데 現在 各 調

흉據울機|뿜에서는 第 1 ?X試驗調흉릎 이 며 쫓施하고 있 거나 準備플 

서두르고 있다. 

試驗調흉카 운T되고 調훌企빼上의 諸般問題J앉이 解決되변 來年 3

月부터는 本調흉가 全固的으혹 몇빼휠 予定인바 다음表에서와 같이 

調훌-성象 o 로 選定펀 統、 100 ,000 餘個의 政府機開. 法A. 個/κ企業 --

般家計에 *1해 。l 플 各者카 保有하고 있는 資훌內容올 調흉할것이 

다i 

部 門 調효機開 調 효方法 

政 府 機 開 숲數調흉 

f용 A 숲 數 調 갱￡ 

個 A 企 業 ‘ 標本調훌 

- 般 家 計- 標本調훌 

調 E훌처 

約 15 J 0 

約 20 , 0 

約 I 百萬

標本 40 , C 

約 680 萬

標本 2 J ,( 

象@마敎 

00 擬 i휩 

00' 法A

企業中

00 企業

家口中

00 家口

調3훌x'1象如 7} 保有하고 있는 모든賢훌올 賢훌別혹 取得f面格 取得

時期等이 調훌되면 有形固定賢훌의 경우 取得↑面格에 용훌 f面잭3과 物 f面

倍Z휩올 適用하여 純寶훌훌윌파 絲홉윷활홈홈으로 - 再홉후↑뼈하며 在庫資塵윤 

調흉基準時채의 帳웰↑뼈格으로 하고 動植物 및 土地造成은 別途외 

흩￥4面基엄홉表에 依휠再를￥↑面하여 우리냐라의 統固富와 純固富을 作成하 

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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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h 차〉 

. 1 977 .1 f • T6 

1 • 기판간의 국부통계요원활용〔안)작성 

각 기 판이 담당하고 있는 부운의 엽우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파 기술을 보완하고 l 또한 타기관의 경험을 숨특하여 담당 

기관에 반영함으로서 부품별 엽무추진상 차절이 얹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전빈적으~ 국부통계조사가 성공적우료 이루어철 수 

있도폭 기판간의 국부통계요원 활용안{별천 참조)을 작성하였 

0 -­p • 

2 • 부운별 시 험 조사용 조사표 및 조사지 챔서 종합겪토 

( 별도 브판 조사표류 및 조사지침서 참조) 

가. 농수산부. 한국은행. 중소기엽은행. 국민은행 l 조사통계국-의 시험 

조사용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즐 종함검토하였던 바 제 3 차 

잭 임 자회의 에 서 채 택 한 I 차안에 따라 착정 l 실시 되 었 으냐 다 

읍과 같윤 운제점올 내표하고 있었읍. 

나. 총 국부는 소유자 주의원칙에 따라 각 소유주체별 소유자산 

을 함계한것이 되어야 하나 마음파 같은 품제청으로 얼부자 

산의 누학이 예상되어 이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회의에서 

별도 연구 보완토록 하였읍. 

1) 주택외 일 부를 영업용( 주로 소매엽 임 )~후 임대하여 주었 

융 정우 개인기엽 부뭄에서 사엽용 건물이 누학되고， 가계부 

운에서도 제외되고 있 옴. 이흔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 A혹 해석되나 사실상 

조사되지 않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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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 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동시에 사 

엽체 또는 공굉-기관에 대여하고 있는 비 카계용차잔{꽁작 

기계등)의 경우 소유자주의 원칙에 의 한 조사에서 사실상 

누락이 예상됨. 

3 • 해외자료의 정리 

미국 및 일본에 출장하여 수칩한 각종 참고자료를 정리하였으 

’ 며 다음 자료는 벤역 하여 이용토록 하였음. 

가. 소화 45 년 국부조사 조사추계의 얼태와 문제정 

나. ’ 표본추출볍 

다· ’ 을 위 한 자품 위 원 회 회 의 혹 

첨 부: 기 판간의 국부통계요원활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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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커판간의 국부통계요훤 활용(얀) 

1 • 옥 적 

각 기 판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업 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과 기솔을 보완하고. 또한 타 기 관의 경험을 습득하여 담 

탕기 판어l 반영함으로서 부운별 업 무추진상 차철이 없도록 할 

뿐만아니라 천반적으로 국부통계조사 7r 성공척으로 이루어철 수 

있도확 항. 

2. 펼 요성 

카. 영 무의 유A정 

기관별 담당부운에 대한 조사엽무는 자산소유주처l 만이 상이할 

뿐 조사 대상자산. 조사방법등 모든 분 야에서 동일하 거나 유사 

하므로 상 호보완할 웰 요7r 있 음. 

나.이혼 빛 기술의 제한 

각 기판외 국부통계요원윤 대부분 최초로 국부통계조차에 참 

여하므로 국부}에 관한 이혼과 조사업무상의 경험 및 기술。1 

부족한 얼정임 • 

다‘ 요원의 부족 

기관혈 국부통계요원의 확보상황은 경상업무 추진상 최소의 

인원에 불과하묘로 핍 중척으혹 엽 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체 

인원만으로 수행하기에는 철대수71- 부족한 경우가 있음‘ 

3 • 방 안 

카. 각 기 관에서는 국부통계조사흘 외 한 업무추진상 자체요원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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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상 보충이 펄요할 경우에는 타 기관 

의 업우계획상 차철이 없는 뱅위내에서 펼 요한 요원을 활용 

토록 하고 

나. 또한 각 기관은 담당엽우 수행에 참고 71- 펠요할 경우 타 

기 관엽우에 참여하여 동 시행방볍을 습득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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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차 >

1977.11.25 

1 • 자본계수 작성에 따라 국부통계조사에 대한 보완사항을 1 차 

검토한 철고댄 다음과 같음. 

가. 사용자주의 에 따른 자본스톡의 착성 

자본계수 작성을 의하여 기엽부문1설로 소유자 및 사용자별 

자잔액 을 신출할 계획 임， 

냐. 자산분폴 Commo di ty Ba s e 에 의 하여 101 e. 
τr 끼r 

원천별 자본 계수릎 작성 하기 위 하여는 자산분류플Commodi-

ty Base 로 하는 컷 이 바랑직 하나 국부통계 조사에 서 87 개 

C섭 종별 분류와 47 개의 품목별 자산분류플 동시어l 충족시 키 

기에는 표본조사인 계인기업부문에서 무리가 있음.그러나 현 

재 한국산업윤행에 서 작성중에 t、 I '­

λ‘ τ: 자산 분류암)가 완성 되 면 

실무자회의 검토과정에서 조정의 카능성을 파악토록 하였음. 

다 ‘ 생 산액 자효산출플 위 한 S ample Surγey의 병행 

. , 

1 -0 자료. GNP 자료， 센서 스자료등의 생 산액 자료보나는 국부 

통 계 죠사시 일 푸사 엽 처:1 ( 표 본 ) 에 대 하여 는 생 산 액 도 동시 에 

조사하여 동일기준에 따른 자본계수의 산출이 바랑칙한 일이 

나 별도의 조사로 엽무의 대폭적인 층가〔확보예정 조사원의 

부족. 업무추진상 준비기 간의 부족등 ) 카 예상되며 특히 개인 

기 엽의 경우 본 초사카 2 단충화추출법에 의한 조사인데 그 

조사대상 ·사업체를 재추출할 경우 자료의 신빙성 확보는 극 

히 곤란할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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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엽체별조사시 생산액 비율에 따라 자산의 엽종분류 

자본계수 착성상의 생산액 자료와 대 tll 하기 위한 정확한 엽 

종 별 자본소톡픽 산출을 위 하여 바랑칙 한 사항이 냐 타 업 종 ( 주 

엽종이 아닌)의 생산액올정확하게 파악한다는것은곤란할 

뿐더러 개인기엽의 경우 주엽종에 따라 사엽체카 표본 추출 

되 었으므로 주엽좀외의 엽종의 자산액이 착성된아 하더라도 

모수추정하였을 경우 자료의 신빙성 확보에는 문제카 있을것 

임. 그러냐 I 차 시험조사에서 이사항은 시도꾀었으으로 앞으 

로 시험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후 반영여 부를 결정하기로 하였 

...Q... 
p • 

2. 1 차 계몽선천시의 기사운안 수정 

확 대실무자 회의 (77 .1 1 .24) 철정에 따라 l 차 계몽선 전시 의 기 

사뭄안을 별챔과 같이 수정 l 보완하였음. 

첨부 기사운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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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첨〉기자품안 

1977 年 國 富統計調흉훗施 

政府에서는 固民經훔活動의 基廳7}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하여 

經f훌的 固力을 測定하고 經홈開용홈計制울 비롯한 諸嚴 政策樹)[ 빛 

第 5 次 經f흙開옳 s 個年計빼樹立을 위한 基確資料로 利用키 위 하여 

1977 年 12 月 31 日을 基準時펴으로 하는 固富統計調훌블 오는 3 月

10 日 부터 8 月 20 日 까 지 약 6 個月에 걸 쳐 살시 하게 되 며 1.97 <7 • 

12 .31 까지 縣合報쁨壽플 聚刊 公表할 予定이다. 

이번 調흉는 全資훌을 專門分野別로 各 機開 ( 6 個機開}이 分

擔하여 調흉하게 되는데 그 時期는 다음과 같다. 

部 門

&상 括

政府빛혐外純賢運 

f용 Z‘ 人

--‘ 

{휩 A 

}• -_._-

家 計

調효擔필機!훨 調흉時期 

調 훌統計 局

韓- 固 銀 行 78.4.24-7.31 

韓固훌業銀行 78.7.11-8.20 

---_.-“* ‘ 

g훌 水 훌 홈E 

中小企業銀行 78.7 , 11 .. 8.20 -
固 民嚴行

調훌統홈f 局 78 ,3.10-4.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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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흉힘象으로는 

카. 固民繹홈內에 所在하는 再生覆 可能한 有形固定寶훌 在庫資塵

및 처外 純資뚫고} 

나‘ 固內에 所在 ( 또는 居·住 ) 하는 中央政府 地方自治댐體 公共댐體 

政府投賢擬開. 法A. 1固A企業 빛 一般家口이 며 

다. 調흉성象資建內容파 件數는 다음과 같다. 

部 門 *건 象 f쫓 F휠 

il& 府 固有財꿇法 物品管理法 및 地方財政法 所管資童

과 敎育委員융 所管資훌 

※ 固有財賢: 약 s 백만건 

※ 物 品: 。~ 7 憶 6 천만건 

企 業 有形固定資運 및 :(E J軍資뚫 

[ 個A및法 A) ※ 事業體뀔 
. 약 .700 種• l 

家 ‘ 름f 家計賢題 {耐久 및 ￥耐久財}

-
※ 家口월最大:약 900 品 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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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固富統計 調훌카 完7되면 所有資옳中心으혹 所有主體別

資흉붉頂 텀껴1) .. :地域념마 資흩늄￡첩 덤 ι7}JJ. 윷웅種別 J 資뚫項目 別. 取得年度別. 資塵

項目別 等무로 資옳짱톱을 統、 寶慶賴과 純資흉같賴으로 評↑面하여 富의 

- 分配*態把握. 開쫓成果測定. 固民貨{홉힘 lffi、表의 作成等에 直接 利用되 

며 特히 企業部門어l 있어서는 使用資훌中心으로 業種}jIJ 資建項 텀別 

~ 쌀f휠銀읍 %상資킹활賴파 純 資흉흉類으로 등￥ f面하여 業種別 資本係數l 源룡k 

었iJ 資本係數等을 作成하여 第 5 {';z 經흙開짧; 5 1固年計뭔l 等 各種 政策

; 樹立에 直接 利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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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7 차〉 

1977.12 • 7 1 4 : 0 。 1 6 : 5 0 

1 • 다음과 갈은 안건을 각지부별로 작성하여 77.12.12 한 조사본 

부에 제출하여 .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음. 

가 2 차 홍보계획 수립 

1 ) 종합시 행계획 l r ( 조사본부에 서 담당 ) 
2 )국무총리친서 및 담화문( 안 ) 작성J 

3 ) 대 담 방송 [ ‘ T V , 라머 오 ) 시 냐리 요작성 ( 국민은 행 냥 규 홍 

조사역 담당) 

냐.자본계수작성에 따른 국부동계조사 내용조정 

’, 1, 
‘ 

자본계수작성을 위한 국부통계조사에 대한 다음과 7l- 。
E "c" 보완 

사항을 착성키로 하였음〔한국은행 깅 재수 조사역 담당) 

사용자주의에 따릎 자본스톡의 작성 

2 ) 자산품류를 Commodity Base 에 꾀 하여 붐류 ( Sample Su-

rvey 방안도입 ) 

3 )사업체의 자산올 산업벌 생산액 111 율로 훈할 

4 )산업품류의 일부조정 

다만， ’자산분류흩 Commodity Baso 에 의하여 붐류 ’에 

판한 사항은 자산붐류 및 내용연수표〔안)이 착성되는 

12. 14 이후에 검토하도록 함. -

다.소유자주의의 경우 누락예상 부운의 보완 

(중소겨업은행 윤 남열 조사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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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부는 소유자주의 원칙에 따-라 각 소유주체별로 소유자산 

올 합한 것이 되어야 하나 마음과 같은 경우에 얼부자산의 

누락이 예상되어 이 사항에 대하여는 벨도 연쿠 보완후흑 

하였음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주었을 경우 가계부문에서 제외되고 있옴. 이롱척으로 부 

동산 임대엽을 영위하는 개인기엽으로 해석되나 사실상 조 

사되지 않았음. 

2 )개언이 소유하고 있는 비가계용 자산〔공작，기계등)윤 개 

- 인 또는 사업체에 대여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주의 원칙에 

의한 조사에서 사실상 누락이 - 예상됨 

라.기타사항 

1 )개인기엽부문 공동실시 기판인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다음과 갈은 문제점을 통합 조정하여 엽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가)유형고정자산 파악앙법(시가 또는 재조달가격중 주정근방 

법의 조정 ) 

냐)표본설계 및 추정방법의 통일 

2 )중고품을 구업한 경우 중고품 쿠업시 취득가격.경과년수를 

영확하게 파악되어야만 물가배율，장가율울 척용하여 총자산 

액 및 순자산액을 평가할 수 있읍· 그러나 - 좋고품 취득 

사 동자산에 대한 경과년수가 대부붐 파악되지 않아 중고 

품 취득시 취득가격을 안 o 로 형가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실무자회외에서 정혹하여 죠정하기로 하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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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8 차〉 

1977.12.12 

1 , 2 차 홍보계획 수립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국무총리 담화문 ( 안 ) 올 검토한 결파 벨 

첨 ( 1 :) 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으나 단일안A로 확정하기에 미 

홉하으로 77 , 12 , 14 까지 각 지부별로 검·토하여 실무자회 의에서 

재조정하기로 하였음. 

2 .자본계수작성에 따른 국부동계초사의 내용죠정 

가.산엽분류의 일부죠정 

/ 한국은행에서 자본계수작성을 위한 산업붐류(시안 }와 한국표 

준 산업붐류를 비교하여 @엽종의 상위성 @75 년 1-0 표 

의 부문벌 총생산액 ' @성장성있는 산엽 @68 년도 산엽뻗 

자본계수둥올 고려하여 작성한 ‘ 안(벌첨 (2) )을 실무자회의에서 

검둥한 결과 뻗첩 3 과 같이 초정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 재검 

토하여 확대실무자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읍. 

냐 사업체의 자산을 산엽벌 생산액 Il J 율로 품할 

개인기엽의 경우는 주업종에 따흔 표본죠사에 의존하고 자산 

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취굽품목이 다양하으로 법인기 

엽체에 한하여 생산액올 업종의 Il)융에 따라 쿠붐할 수 있 

도록 하였음. 

3 • 기 타사항 

가) 1 차 홍보계획의 신문지상공고에 대한 공문웅신을 12 ，. 15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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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옴. 

’ 나、 27 차 질우、짜회 외 개최 

1 ) 일 시 77.12.14 14:00 

2 )장 소:국부통계조사 본부 

3 ) 안 건 : 

가 ) 국무총리 혹l 셔 및 담화문 ( 안 ) 작성 

냐 ) 자본계 수작성에 따른 국부동-계 조사의 내 용조정 

다}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안) 검호 

첨부 : 1 '. 국무총리 담화문 [ 안 ) 

2 • 산업분류 ( 시안 ) 

3 • 산 엽 분류 ( 죠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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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첨 1 > 

닫- 화 I그 

긴r 

국부홍계조사〔固富統計調흉)실시에 1 즈옴하여‘ 

‘ 

친애하는 국띤여러분 

정부에서는 1977 년 1 2 월 31 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국부통계조사 

를 금년 3 월 20 일부터 약 5 개월에 걸쳐 설시하게 되었읍니마. 

이벤에 실시하는 국부홍계조사는 ‘ 1968 년에 이어 두번째로 싣시 

하는 조사이며，국만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올 따악하 

여 경제개발계획을 비롯한 제정책수럽에 이용되는 중요한 7] 본통계 

조사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도겪제성장융 지속한 지난 9 년간 

의 경제개발성과를 측정하고 제 5 차 겪제개발 5 개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부문벨 소요투자량을 산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마. 

이 조사에서는 정부， 기업，가계 둥 모든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 

는 방대한 자산이 전부 조사되어야 하묘로 겪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윤행，한국산엽은행.중소기엽은행，국민은행에 전문분야벨로 분땀 

하여 조사하게 되 었읍니다. 

이와같이 국부통계￡샤·논냐라살럽올 늘려냐가는데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흘 얻커위한 국 7l-척 <u 샤 엽 。l 표혹 국띤여러붐의 특별한 관 

싱과 적극척인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목척을 거둘 수 있마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조사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으로 

그 비밀을 철대 보장하오니 직접 초사표흘 착성하시거냐 방문하는 

조사원의 철문에 탑떤하살 혜 안심하시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붐께서 정확하고 진실한 자료률 제공하셔야만 이초사가 

성공척으로 이루어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살한 협조가 

있A시기률 거읍 간결히 부탁하는 바업니다. 

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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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첩 2 > 、

국부통껴1조t협 위한 산업분류(시안) 
= .<,. .... -’“ .. --.-- ‘- ，， ~“-.. --"-- -‘~‘ = 

언호 1 K8IC N。 | 산 ’ 엽 τ 닝c 1 Er 며。 [ 할좋:1) ..Jl. 

1 1 1 1 뀔r 산 엽| 

2 I 1 1 12 1 1 ii「 산 엽 

3 112 농 엽 서 어 
-
ι 엽 소 

4 12 엄 엽 중 161 , 398 

5 130 어 엽 소 

& 210 석 I간 고。L 엽| 소 

7 230 二그」 
p .:';!j쇼 광 엽 l 소 

8 290 기 타 광 엽| ~‘ 

31 1 1 "'-' 도달 , 낙농， 파설， 가공엽 | 세 9 3 113 

1 0 .1 3114 해산뜰통조럼및가공저장엽 | 세 

11 3 11 6 도 정 q:r1 제 ; 
닝c 업| 세 

12 3 11 7 빵제품및국수제 :::t.. 업 l 

13 31 18 설 탕 제 :::t.. 업 세、 

.14 1 

j 

동식 울유지 ’조엽 1 

15 3 121 기 타 식 료 품 및 사료제 죠엽 l 

16 3131~8 주 류 제 조 엽 | 셔l 

17 3134 쳐。 량 음 료 제 조 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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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호 KSIC N。

’ 
18 3140 

1 9 321 1 

20 3216 

21 
l 

3217 

22 3212'""-'3215 
3219 

23 322 

24 323 

25 324 

26 - ‘ 331 -
-

27 332 

28 341 

29 342 
3511.35125 

30 35129 

31 35121""'" 
3 5, 124 

32 3522 
‘ 33 3523 

34 3513 

35 3521 

34 · ‘~5' io 、

3"7‘ i 
/ ‘ 
-- 35401 

38 355 

39 356 

산‘ ! 엽 ( 붐 「Er 벌 

연 조 꺼l ‘ :t. 업 

방 적 ~ 제 사 업 

직 조 엽 

표백，염색，정리업 
‘ 

기 타 섬 유 제 조 업 

」「깅- 제 ~ 업 

가 죽 제 품 't .저I 초 
‘ 

업 

신 발 제 조 업 

목채및콜크제조엠 

기구및장치물제조업 

지 츄 및 지 제 풍 제 조업 

인쇄출판및판련사엽 

산엽용화학물제조업 

료 

약 1 i EI- 제 -그LL- 업 

업-

환성수캡’ 프 랴 스 탁물 줬 
초 유 제 조 

기 타 화 학 제 품 제 조엽 

석 유 정 제 업 

7 연l 탄 려l 조 업 익j 
타석유및빼단제품제조 

고 우 제 훌 제 조 업 

프 라 스 턱 쳐1 품 제 조업 

*형 37-

함좋 

-λ:ï:. 

서l 

세 

세 

서1 

::i: 

갚; 

소 

-λ:c 

-ι:;:: 

~ 

소 

‘ 세세 
서} 

서l 

세 

소 

::i:‘-

-' i 

닝l 고 

123 .. 668 

. 

/ 



벤호 

t--- -
40 

41 

42 

43 

44 

I 45 

46 

47 

48 

꺼
ι
 

q) 

rS 

FS 

54 

55 

56 

57 

58 

59 

60 

6 t 

62 

KSIC NO. ‘ 산 분
 

엽 E -rr- 영 

361 도자기 •• ..!i.기제죠엽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엽 362 

369 

371 

372 

381 

382 

383 

3841 

3842 

3843 

3844"""3849 

385 

390 

51 1 

512 

410 

420 

631 

632 

기타바금속광물제품제죠엽 

제 차 철 강 산 

제 차 ll] 철금속산엽 

조링 금속제품제 조엽 

기 

전끼기계기구제 

계 제 조 

조엽 

선 박· 건 조및 ..-l- .. 1 
T -"\.!. 

철 장 바
 
” ’ 제 도 조 

자 제 차 동
 

1 
--'-

기타수송기계제조업 

과학.측정과학제품제조업 

제 

건 

기 타
 서1a
T
i
 

설 

죠 

건 

로 
.:2-
「 건 설 

52 전 문 옐 건 설 직 

천 기 까. 및 증 기 엽 

수 사 •:.r.. 

6 1 도 

62 소 

융 식 정 

숫
 

l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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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갱
내
 

엽 

엮 

엽 

엽 

업 

업 

업 

엽 

엽 

엽 

엽 

엽 

엽 

업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세 

세 

세 

소 

소 

소 

'­::l::. 

중
 
소 

소 

중
 
중
 
소 

소 

고 

F一



-------.-

변호 KSIC No. 산 엽 붐 류 영 
항문 

고 
쿠분 

63 711 1 철 도」 τ 。r 1 ‘~ 엽 

δ4 7112 ,, 7116 도 로 낀 。r é.ι「 엽 세 

65 712 수 상 τ 。r τ /ι- 엽 d::• 

66 713 항 공 운 수 업 :1:‘ 

6 '1 719 운 수 판 련 서 어 llJ A 엽 ‘ xι‘-

68 72 통 신 엽 소 

69 810 二nl 1 。3- 엽 ::fι 

10 820 보 험 엽 소 

7’ 830 부동잔엽(주택소유포함) 소 

7/ 2 84 용 역 엽 중 용 역 업 ’36 ,575 기계장비잉대엽 
13 91 1 중 。* 정 -H「 사 무 d:: 

74 912 지 방 정 「닝- 사 -I「1 소 

75 931.932 교육.학술연주기판 소 

76 933 의료、보건.수의서어버스업 소 

‘ 77 920 위생및유사서어배스엽 소 ‘ 

78 934~935.939 기타사회서어비스업 소 

79 94 오락및문화서어비스업 중 

i혔웰웰 80 95 대 개 인 및 가 사 서 어 닝] t.L 엽 중 209,664 

8 -J 00 τ ~ 4} 걱 닝톤 "â 중 

※ 중 8 

소 43 

세 28 

세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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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첨 3 ) 극부통계 초사훌 위한 산엽분휴 (죠정안) 
r--

‘ 시 안 ‘ * 조 ‘ 정 안 

번호 산업분류영 활혼 벤호 h 산업붐류형 二항r τ목 Hr 
-------

3 1' 11- 도가얄흥엽， -낙농， 과실 3 11-1 ... 도살， 낙농파실 세 
3113 31 14 해삼물 동조립 

;31 14 해가삼울통 장조림및 
공저 엽 

q;rl 가공져장업 

3‘1 15 동식물유지제조업 31 15 , 71 타 식료품 세 
312 1 제조엽 

3121 기 타식엽 료 품및 사료 세 
1 제조 

112 3117 I 빵업제품렛국수제조 3117 빵제품， 국수 및 세 
、

31 19 설탕 , 과자 ，제초법 
----'-

3113-8 주류제초엽 세 313 음료품 제조업 ‘ 1:‘-

3134- 청 량음료제조업 , 세 

! 19 321 1 팩죄및제사엽 세 3211 방직엽 
3216 

\ 20 3216 직조업 ’ 세 
/ 

' 2 1 3217 표백， 염색，정리 세 3212-15 

122 1321 2- 15 
엽 3217 

I ;; ，~ 기타섬유제초엽 세 3219 71 타 석유제초엠 

130 35l2 ! 씁엽용화학물제조 세 3511 ，351작f 엽 용화학물 합성 
351’ 5 35125 수지 효라스턱울 

.35129 
34 3513 탁 합 울성켈수지"' • 프라스 세 35129 질 인조섬유제조· 

엽 

인조성유제조업 

33 3523 배품누제조. 세업정제화장 세 3521 

3523 기타화학제품제조 

35 3521 기엽타화학제품제초 세 3529 ' 업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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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차> 

1977.12.14 

1 • 국무총리 담화운 착성 

제 28 차 회의시 작성한 국무총리 당학문(안) 윤 검로하여 수 

정， 보완하였음. (벨첨 1 참조) 

2 . 산엽분류의 일부초정 

‘ 자본계수 작성올 위하여 한국표준 산‘캅분류 중 일부를 벨첨 (2) 

와 같이 iξ정하였음. 

한국표준산엽소붐류 

8 7 

3 • 기타사항 

조 정 안 

7 4 

가. 자본계수 작성올 위한 국부동계조사의 내용소정을 12.23 

개최 예정인 자운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나. 30 차 얼우자 회 의개최 

1 ) 일 시 77 .12.1514;00 

2)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3 ) 안 - 건 : 국부·통계 자운위원회 안건 작성 

첨 부 1 • 국무총리 답화문 (안) 

2 • 산업분류 죠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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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청 I > 국 무 총 리 닥 화 문 (얀) 

국부홍계초사(固富統計調흉) 

실시에 즈음하여 

진애하는 국민여러붐 

정부에서는 금년 3 월부터 약 5 개월에 걸쳐 1977 년 12 월 3 1 일을 

기준시점 A로 하는 국부통계초사를 실시하게 되었융니다. 

국부통계조사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富)의 존재량을 

파악하셔 경제적 국력올 측정하고， 경제개발계획을 비훗한 제반정책 

수럽 에 이 용되 는 기 본흥 계 조사 업 니 다 • 

특히，이언 조사는 그간의 경제개발성과률 붐석하여 제 5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수령에 이용됨으로써 국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이 조사에서 는 정 부기 판， 기엽체 , 각종단체 , 가계둥올 앙라한 모든 

경제 추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천부 조사되어야 ， 하으로 경제 

기획원，농수산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엽은행，국만은행이 

천운분야멸로 분담하여 조사하게 되었융니다. 

이와같이 국부통계‘조사는 *71 핀-과 국만개개인의 천재산을 조사하 

여야 하는 방대한 국가적 사엽이므로 국만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척극척인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묵적을 거둘 수 있읍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일;쩌1 외 패용에 대하여는 법으로 

그 닝l 밀이 철대 보장되오니 직정 조사표를 작성하시거냐 방뭄하는 

조사원의 절운에 답변하갤혜 정확올 기하여 추시기 바라며 이 조 

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벌한 협조가 있￡시기를 

거풍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978 년 3 월 일 

국 무 총 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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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 티
 

’ 
ν
 
F ‘ 

대훈류 항욱명 중붐류 항 옥 소분류 창 
K S 1 S oJ. -9-

NO 

농업 , 수렵 엽， 11 농엽 및 수렵엽 1 11 작물 생산업 1 1 1 1 

엄엽 및 어엽 
1 12 -"t 산 엽 1 1 1 2 

1 13 농엽서어바스 q?1< 수렵엽 112 • 113 

12 。II1 엽 120 。。1 엽 121 • 122 

13 어 130 어 엽 130 

2 광 엽 21 석탄광엽 210 석탄광엽 210 

22 금속광엽 220 금속광엽 230 
‘ 

、

29 키타·팡엽 290 기타광업 290 

3 체 죠 업 3'1 음료품 cJ 담배 31 1 도살，고기，낙농과실，해상물 31 1 1-^ 

제조엽 통조립 및 가공저장엽 3114 

312 도정 q71; 제분엽 31 16 

313 빵제품， 설탕과자 및 31 17 

‘ 국수제조엽 31 19 
、

314 설탕 제조업 3118 

315 음료품 제조엽 313 

닝 sz 처 
τC -rr-:::l:. ~d <벌첨 2> 

’ 
Ni 

ω
 
l 



‘“-------_. -----r---

대분류 항옥영 중분뷰 항 ~ 」끼i!.. • 」‘-τ닝rT E「 항 ~ 벼。 
NO 

3 16 담배 제조업 314 

317 동식물유지 기타식료품 3121 

디~ 사료제조업 3122 
‘ 

3115 

32 섬유의복 및 321 방적， 제사 q?1: 직죠엽· 3211 

가죽산엽 의복제외 3216 

322 71 타 섬유제죠엽 3212 -

3215 

,3217 , 

3219 

323 의복제조엽·신발제외 322 

324 가죽，대용가죽 ~ 모s] 323 

제품제조엽，신말과의복제외 

325 신말채조엽，성형고무 3.:누까 」=← 324 

프라스틱 신딸제외 

l 
N 
& 
A 
l 



331 콜크제죠엽，가쿠 및 옥재 331 나무제품 cJ 
x 나무 33 

제외 가구포함 제죠엽 

332 제초엽 , 장치울 및 가쿠 332 

금휴가구제외 

341 종이제풍제죠엽 및 종이 341 종이제품 및 종이 34 

342 판련산엽 및 인쇄출판 ‘ 342 제조엽인쇄및출판업 

3511. 
35125 
3513. 
35121-

산업용화학물， 제초엽 , 님l 료， 351 화학물과학학석유 35 

유리제외 프라 빛 석탄고무 l 
N 
C 
m 
l 

엽 조 :.\1] 료 352 제조엽 스틱제품 

35124 

3522 제죠엽 

학학쳐1 품 

외약품 

키타 

353 

352 1. 제조엽 
A 
i 
I 

<
) 

( ‘ ) 

3523. 

3529 

35 .3 정제엽 λ，-I.j경­

"’ 355 

354 

355 

석탄제품제조엽 

제if.엽 

및 기타석유 

고무제품 

356 

357 ‘ 、

--, 
‘ , 
i , , ’ 
l ’ ’ ’ 
l , ‘ 



대닝 E 항옥영 중분류 항 -9- 영 소붐류 항 」1E- 며。 
K S I S 

τt:' ìr 
NO 

- ι 

’ 358 달티분류되지 않은 프라 356 

l 

A 틱 제품 제조업 

36 비금속광물제품 361 도자기 로기제조엽 361 

제조엽 , 석유 및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엽 362 

석탄제품제외 369 7] 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엽 j 369 

37 제 1 차 금속산엽 371 제 1 차 철강산업 371 

372 제 1 차 닝}철금촉산엽 372 

38 죠립금속제풍， 381 조렵금속제품제죠엽，기계 및 i 38 1 

7] 계 ~ 장닝1 장비제외 

제조엽 382 기계제조업，천기제외 / 382 

‘ 383 천기기계기구제조엽 383 

384 선박건조 및 수선.엽 3841 

385 철도장닝l 제죠엽 3842 

386 자동차 제조엽 3843 

387 기타수송기계제죠엽 3844 

3845 

3849 

r 

’ 

lN 

A 
@ , 



달러분류되지 않은 천뭄과학| 385 

측정 및 제어장Il] 와 사진및 

광학제품제조업 

39 7] 타 제초엽 390 71 타 제초엽 390 

4 |천기개스및 41 전기개스 및 중기업 410 전기개스 및 중기업 410 

수도사엽 42 수 도 사 업 420 수 도 엽 420 

5 |건 쉴 엽 51 종합건설엽 5 1 1 건물건설엽 5 1 1 

52 전운직옐 건쉴엽 512 로옥건설엽 512 

520 천움직옐 건설업 521-529 κJ 

.f>. 
、l ‘

& 도， 소매및 61 도 엽 610 도 엽 611-613 

음식숙박엽 62 |소 업 620 소 엽 621.622 

63 | 음식 및 숙박엽 631 1 。크「 식 정 엽 631 

신설 632 숙 박 엽 632 

7 l 운수， 창고 71 운수 및 창고엽 7 11 철도 운수업 7 1 1 1 

nJ 통신엽 712 도로 운수업 17 1 12 -7 1 16 ^ 

713 수상 운수업 7 12 

714 , 항공 운수업 7 13 

719 I 7l 탁울수판련서어닝1~누엽 719 



대붐류 항옥영 중분류 항 -9- 영 소붐츄 향 」「a 영 
K S 1 S 

‘" r、

72 통 신 엽 720 통 신 엽 720 

8 금융. 보행 , 8 1 ;n그. 융 엽 810 ;디그」 τ 。 업 810 

부동산 몇 82 보 행 CJ 820 보 험 엽 820 

용역엽 83 부 * 산 엽 830 부동산엽 830 

84 용 역 엽 840 용 여기 업 

9 사회 및 91 공공행정및국방 911 중앙정부 사무 911 

개안서어 ~l 스 912 지앙정부 사우 912 

엽 92 위 생 빛 유사써어 Ii J스업 920 위생 빛 유사서어비스엽 920 

93 사회서어비스엽 931 교육학술연쿠커판서어바스엽 931 

932 

932 의료보건.수외서어바스엽 933 

933 기타 사회서어바스엽 
- 939 

94 오락 및 품학 940 오락 및 뭄화서어배스업 941 ,942 

서어비스업 949 

95 개인 및 가사 950 개인 및 가사서어비스엽 951-953 

서 어 ~l 스업 959 

o 분류폴능 00 훈 1 근「 결 님r τ lr- 000 τ 님J:" 1 E「 폴 τ Lr- 000 
• 

. 

|NA 

∞
 
I 



<제 30. 31 차〉 

1977.12.15 

1 2 . 1 6 

• 

1 • 자본계수 작성을 위하여 마옴과 같이 제 2 회 국부통계조사계획 r 

의 보완방안융 작성하여 안전을 검로한 결과 국부통계자문위원 
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가.한국표준산엽분류의 조정(뻗첨 1 참조) 

나. 사용자 주의에 의한 S t 00 k 작성 ( 벌첨 2 참조) 

마.죠사대상처벌 업종분류(별첨 3 참초) 

2 • 마음 사항에 판하여는 78 • 1 월중에 국부동계 자문위원회에 상 

정키로 하였음. 

가. 자산붐류 및 내용년수표 (안) 

현채 한국산엽은행에서 작.성중에 있는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 

표(안)중 자산분류를 원천벌 ， 자본계수 작성이 가능하도록 

Commodity Base 에 의한 붐류가 가놓로록 보안하기로 하였음. 

나 • 부 품벨 1 차 시 험 소사결 과 

부운렬로 실시한 1 차 시험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룩 하였옴. 

3 • 가계 부운초사의 표본설계 원칙 

가계부품 자산의 지역별 제표는 가계착산의 흑성을 강얀하여 

시 , 도 1혈 자산표보다는 서울， 부산. 도청 소재.::tl， 읍부 i 군부의 지 

역 특성옐 자산표를 집계하는데 중점올 두어 표본융 쉴계조사 

하도록 하며 총팔편에 필요한 시，도별 자료의 경우에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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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붐휴‘블로 수륙되고 가계자산의 ~.c 
τc -rr- t:=. 건물， 개개새산으로만 되어 

있으으로 지역 특성벌 자료를 이용 각 지역별 가쿠당 평균 
/ 

보유자신-액에 각 시 , 도의 해당지역 가쿠수흘 품한 값올 합계하는 

방법 .2..~ 제표하되 쿠쳐l 척인 설계방법은 차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4 • 제 32 차 국부롱계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1977.12.20 10 :00 

냐. 장 소: 국부통계조사본부 

다.얀 건: 자운위원회 안건 캠로 
/ 

천 부 1 • 한국표준산엽 분류의 조정 

백
i
 

하
-
-
종
 

의
·
엽
 

에
 

펠
 

의
 

처
 

주
 

상
 

、
자
·
대
 

샘
 

. 

최
 

2 

3 

S toc k 작성 

랜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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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첩 1> 

산엽 대붐류벨 증강 대닝l 표 

]

산엽대 운류영 
한국표준 국부초사용 

* 강 
산엽소붐뷰 산업소분류 

농엽，수렵엽， 입업및어엽 & 5 ιi 

2 고。L 업 4 3 ζ~ 

3 쳐l 초 업 28 38 10 

4 전기개스 및 수도사업 2 2 -
5 건 쉴 엽 11 3 ιs 8 . 

6 도，소매업및음쇠，숙박업 7 4 ιi 3 . 
7 운수.창고 및 홍신엽 5 6 

‘ 
8 금융，보행，부동산 및 5 4 ιi 

용역업 i 

9 사회및개안서어매스엽 17 8 ζi‘ 9 

1 0 붐류 불농산엽 -
F 

‘ 

총 쳐l 86 74 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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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 소 운류 조정 내 역 

y------ ‘---_ ..... 
한국표준산엽 소분류 국부조사용 산엽소분류( 조 정안 ) 

KSIC 
NO 

l' 1 

산 업 분 류 영 
K팀IO 

N0 

엽 , 1 1 I 

산 엽 분 류 영 

농 엽 
I I I 

작 물 생 산 

1 12 I 축 산 1112 엽 

I 1 2 

! 1 ’3 수 

121 ~ 영 

L~2운L벌 

-- --f-----

‘ 321 1 성 

농엽서어비스 엽 

엽 

엽 

엽 

농엽 서어 비 스 및 수 협 1112 ,1,13 11 3 

렵 

럽 120 

엽 

임 • 、 엽 I 12 

복
 

, 

원유 빛 천연캐스채취엽 ‘ - i ‘ 

식료품 제 죠엽， 도상고기 • 낚농과실. 해 13111 -3) 1 

312 

상률 통￡립 및 7~훌쩌창Itll 

도정 몇 셰훈엽 3116 

3' 14 

3 ’ 3 I 빵제 품. 젤탕과자 빛 3 117 
• 

국수제조엽 

314 I 성- 탕 제초엽 

31 ’ 9 

31 t 8 

3 '5 I 동식물 유지 기타식료 3115 

품 및 사료 제 조엽 3121 

방적 체사 빛 칙조엽 1 3211 ,3 21 6 
•- • ----1- ---

유 제 조 엽 1 321 

"3 22 I 기타 섬유 제죠엽 3212 -3 2 15 

3217 ,3219 

351 I . 산엽용 화학물 제조엽 I 351 I 산엽용 화핵·불 제조업 13511 ， 

I . I ( 비 료유리제 조엽 빼 ) 135125.35129 

ι ~까 3513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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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순선엽소운류 
f-­
KSId 

NO 산 염 분류 영 

국부죠사용 산엽 소분류 ( 죠정 안 ) 

산 엽 분 류 영 
KSIC 

NO 

352 I 비 료 제 조 엽 I 35121-

35124 

352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엽 I 353 I 의약품 제초엽 3522 

354 1 기 타 화학품 제조엽 1 3521 ,3523 

그깊T투수장비 꾀표---r짧원심;갚빛 제조엽1.뚫-

521 연판. 난밖 및 판혐풍~~엽 

5221 ..x.장 도빼 빛 생 

내장식공사엽 

5231 전기 공사엽 

5241 석 공 및 미 창공 사엽 

525 I 옥공사염 

S26 |지풍 잇기 및 햄햄 

527 쿠￡강 / 건법엽 

5281 방수 , 방숨맺 내확품λ}앵 ‘ 

5291 달리릎류되지 않 

「l:- 천품칙별 건쉴엽 

385 I 철도장l.l l 제 조엽 1 3842 

386 t 자동차 제 조 엽 | 

387 1 기'El 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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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엽 

천문적별 

71 제 제 13844,3845 

3849 
;용g 

건갤 엽 52 



한국표둔산엽 소푼류 국부조사용 산엽소분류(조청얀} 

KSIC 
산영분류영 산엽분류명 

KSIO 
NO NO 

---- --

611 얼 반 도 매 엽 610 도 엽 61 

612 상 걷 ~ 중 개 엽 

61 3 ..!f- 여「 엽 

621 일 반 -ι‘- 엽 620 d:. 。님J 62 

622 종 함 ‘ 1:. 1IP' 엽 

711 * 상 ‘ E 。 수 엽 712 철 도 ; 。r -꺼r 엽 I 7 1 1 1 

도 로 운 수 엽 7112-7116 

841 용역엽. 기계장비 임대 840 용 여.， 엽 84 
t 

엽 제외 、 ‘ 

、

842 71 계 및 장비 임대엽 
-

931 교육 서어비스엽 931 교육학술연구기판 93 I 

932 학술 연구 기관 서어비스엽 932 

934 71 타 사회복리 기구 933 기타 1 사회서어비스 934 , 935 

93 .5 기엽 • 천문 및 노농단 엽 939 

939 기타사회석어버스엽 

941 영화 및 기타 연예서 940_, ..2...학 및 품화 서 94 

어버스엽 어비스엽 

942 도서관. 박물 관. 식물원 

동물원 ?,J 달리분류 

되지않은 기타 문화 

서어버 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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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엽소분류 국부조사용산엽소분류 

KSIC 산 엽 분 류 영 산 엽 분 * "â 
KSIC 

NO NO 
-

9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요 

학서어비스엽 

951 달리분류되까]않은 수 950 개인및가사서어버스엽 - 95 
t 

선엽 

952 세탁 몇 염색엽 ’‘ 

953 가사 져어비스엽 

959 기타 캐인 서 어버스엽 

960 국제및 기타 외 국기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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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첨 2> 

사용져추외에 위한 - 자환 stook 작성 ( 안) 

I t 현 황 

가.제 l 회 국부통계조사에셔 볍엔기언은 자산의 사용자주의에 

의 한 자본 Stoek 첩계찰 소유지·주의에 의 하여 조사한 소유 

자신 자효상의 대여 지-산액을 부품별로 조정하여 산출하는 

1낭식을 택하고 개인기언은 임차차산을 조사하여 소유지주.9.1 및 

사용자주의에 따흔 자료릎 작성 하였음. 

냐.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룹 위한 시험조사에서는 카계부운을 제외 

한 천지 부에서 각 부운별로 임차지산어l 대한 죠사률 성시하 

고 있 음. 

2 • 펠요성 

자본껴l 수 착성을 위 하여는 자본 s toe, k 갈 그 본철최 기한‘1 

생산능력변에서 파악한 해 소유측면 보-마는 사용측연에 판계가 

갚으으후 기 업부품의 → 지산 을 사용 자를 중심 으로 정 계하여 야합. 

3 , 방 안 
가. 자본계수 작성을 위한 자본스톡，은 기엽부품에 한하므로 기엽 

부-운의 경우 다음파 같이 조사하도록 함. 

、

과 l 대여자산 으로 ” 소유자산운 l 자 71 사용차산 l 구별하 

여 조사함. 

2) 임차자산은 건물의 겪우에는 물량. 임 차년도. 임차시 신품 

‘중고품구분. 임차시 중고의 겪우 겸과년수들 그 밤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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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함. 취득가격을 。

-c 

국
 

총 조사하여 시 7r을 청우는 곤란한 파악이 취득카격의 단. 

시컴. 포함 부. 순국부에 

추계밖법 

총국부=소유자산의 

소유자산=자기 ‘사용자산+대여 자산 

총계 

나. 

사용자산=소요자산-대여자산+임차자산 

다. 임 1차‘자산의 

단카X물 량= GrOSB 

평 7r 

건.물 : 건물 

Gro 88 X 잔가융 =Net 

형카기준표상 

준함. 형 기·방식에 7}격 기 타 : 재조달 

( 취득가격 X-울 카배 융X 잔카율 ) 

시 가= Net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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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칩 3 ) 조사대상처별 엽종분류(안) 

I • 현 황 

。 제 l 회 국 부통계 조사시 자 산의 산 엽 분류는 기 엽 부운 ( 법인 및 개 

안기엽)의 주생산품에 해당되는 자산에 그 기엽의 ‘천체 자본 

Stock 을 분츄하였음.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시험조사시에는 법인 및 채안기엽은 

모두 제품별 .생산액과 경제활동별 수업액을 조사하고 그 비융에 

따하 자본 StOCk 를 산엽 별로 구분할 수 있 도록 시 도하였음; 

2 • 펠요성 

기업 부품을 주제품의 업종에만 의 존하여 산엽분츄플 하는 경 우 

부제품이나 부수척인 경제 활동에 판한 엽종이 반영되지 않아 엽 

종별 자본계수 산출에 정확플 기할 수 없￡으로 푸제품이나 부 

수척안 활좀도 업종푼퓨에 반영하고자함. (자본계수 작성윷 위한 

생 산액 자.si.언 I - 0 자혹의 경우 생산 품꽉별로 엽 총분류하였 윤) • 

3 • 방 안 

천수죠사를 살시하는 법인기엽 및 정부기엽은 산엽별 생산액( 펀 

매 액 ) 또는 경 제활동별 수업 <'>JI 올 조사하여 자본 S tock 릎 생 산버 

융에 따라 엽종을 분류하고 캐언치엽의 경우에는 다음파 같은 

이유로 l 회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제품의 엽종에 짜라 천 

체 자본 StoCk 률 엽 종분류 하도록 함. 

7r. 주엽종에 따를 모갱단으혹 표본켈계 하였음. 

냐. 개 연기업의 경우 자산규모71- 착을 뿐만 아니라 생산액에 따라 

취 급엽종을 분-류할 경우 부엽종에 해당하는 자본 Sto ck는 극 

소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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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차〉 

1977 .12 ,20 

1 , 자본계 수 착쟁 을 의 하여 제 2 회 국부 통껴l 조사에 반영 할 사 항을 

컴토 보 왼-하여 차 71 확대실무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벨천 

과 ‘ 같이 확청하였음. 

첨 부 • 1 • 국-부통계조사외 내용죠정 

카. 사용자주의에 의한 자‘본스톡 착성(안) 

냐. 조사대상처 변 염 종분류 ( 안 ) 

다. 국부풍계조사룹 위한 산엽 분묶-의 조청(안) 

려"， 자산분휴에 Commodity Base 어l 의한 분류 보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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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청〉 사용차주의 에 의 한 차본스톡 착정 (얀) 

I • 현 황 

7"}-. 제 ’ 회 국부통계초사에서는 볍연기엽의 정우 소유자주의에 의 

거 초사. 제표되었으며 개언기엽의 청우 소유자산에 영행하여 

임차자산도 조사되었으냐 소유자산에 한하여 제표 하였옴. 

냐. 제 2 회 국부통계조사을 위한 시험죠사에셔는 각 부품별로 임 

차자산에 대한 조사플 실시하고 있음. 

2. 펼요성 

자본계수 착성을 위 하여는 자본스톡올 그 본철척 ’ 기능인 생산 

능력변에서 파악알 빼 소유측면 보다는 사용측변에 관계 7t 갚 

Z묘혹 기엽부운외 자산을 사용자 중섬외 캡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방 안 

카. 자본계수 착성을 위한 지·본스톡은 기 엽부뭄에 한하묘혹 기 업 

부푼의 경우 다음과 갇이 조사하도룩 함. 

” 소유자산은 ·자기사용자산·과 ·대여자산·으로 우분하여 
조사함. 

2) 임차자산운 건월의 경우 ·풀향’ .임차년도”. ·임차시 

신.중고쿠풀”을 죠사하고 건물이외의 자산의 경우 ·신품 

7r 격 ’ 을 추가죠사함. 

냐. 추계방법 

총국우=소유자산외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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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산=자기사용자산+대여자산 

사용차산=자기사용자산(소유자산-대여자산) +암차자산 

다. 임차차산의 명 카 

” 건촬의 청우 
채취특7쐐 =컨물펑 71-기준표상 단 7r x 물 량 

채 조달 71-액 =채 취득가액 X 잔 카율 

2) 건풀이외 차산의 청우 

채취특71-액 =신품 71-액 

재 조달7t액=채 취득7t액 ( 신풍 7t액 ) x잔카융 

단.임차시중고품의 경우 ‘ 내용년수는 임차시 내용연수가 

+에 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차후 경과년수을 합산하여 

산출토혹함. 

조사대장처 별엽종분류 (안) 

1 • 현 황 

가. 제 1 회 국부통계조사~l 자산의 산 엽플류를 커 엽 푸품 ( 법안 및 

개인기 업 ) 에셔는 주엽종에 따라 사엽 체의 자산을 얼콸 훈츄 

하였옴. 

냐. 제 2 회 국부흉계조사훌 위한 시험조사시에는 개인기엽의 청우 

풍얼사엽체의 경우 취급업종에 따라 생산액 s:.는 수업액의 

비율혹 죠사하여 한 사업 혜외 자산울- 엽종별로 우분할 수 

있도혹 시도하였으며 법인부운에셔도 시험죠사활 예정엄. 

",2' J. 



2 • 펼요성 

기 업부운을 주엽-향11 안 의 존하여 산엽올 분류할 경우 부수척안 

경 제켈- 동에 판한 엽 좋의 자산이 엽종별 자본스똑이 반영되지 

않￡으후 엽 ;종· 빨 자본계수 산출을 위하여 부수척인 영종에 대 

한 분류가 기·능토록 하여 엽 종별 자본스톡의 정확을 기 하도록 

할· 펠 요가 있 음， 

:i • 방 안 

가 . 제 l 안 

한사엽 체가 영위 하는 엽종-이 다수일 경우에는 동 사엽체의 

자산을 공정에 따라 엽종별 자산액을 조사하여야 하나 공정 

에 따흔 자산조사는 사 -실상 불가능함. 

냐 . 제 2 안· 

1) 사엽체별.로 엽똥별 생산액 또는 수업액의 바융-윷 조사하여 

동사엠체피 자산융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나· 마음과 갇은 

제약이 있 음， • 

가) 한 사업체의 생산풍의 종유가 많을 경우 조사원이 산엽 

분퓨어l 따라 정확한 ‘분뷰를 한다는 것을 기 대하기 판란 

한. 

lf ) 생 산액 또는 수엽액의 비 융만 조시-한다는 컷 윤 정 확올 기 

하기 곤란함 ， 

다) 업종변 자본계수 (스독과 후혹의 관계 ) 카 상이 함에 도 자 

산융 일률척￡후 구분하게 되으로 정확한 배분이 곤란함. 

라) 개연기엽와‘、 경우에는 주엽종어j .. 따륙 " ， 모정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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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겔계플 하였음. 

다. 결 혼 

천수조사블 질시 하는 법연기 엽 및 청 부기 엽에 한동、벼 제 2 얀어l 

의 거 사엽체별 자산액을 분류할 수 있도흑 하는 방안을 캉구 

하되 법 인의 경우 78.2 월에 실시예 정인 시 험 조사결과쩌l 따라 

조사대상처 별로 엽종을 분류토록함. 

국부통계 조사를 위 한 산엽 분류의 조정 (얀) 

1 • 현 황 

카. 제 1 회 국부통계조자시 ~~ C:H J:L~ '­
il -t::i τc -rrτ: 

라 47 개엽종으혹 분류하였음 

규-산엽분류의 중분류에 따 

l+. 제 ’ 2 회 국 부통계 조사 종합지 첨에 서 는 산 엽 운류를 한국표준산엽 

분류의 소분류어l 따라 87 개 엽종으로 분츄토록 하였읍. 

2. 펄 요성 

가.산엽푸운별 자본계수 산출을 위하여는 기존의 생산액 자료인 

GNP ,1-0 등의 자료를 이 용할 수 있 도록 자본스톡의 엽 종분 

류 을 조 정 할 필 요가 있 음. 

냐. 한국표춘산엽분류..9.1 소분류별 생산활동은 엽종에 따라 그 차 

야 카 극심으묘혹 @엽똥별 생산액 @엽종으l 상위성등을 감안 

하여 현싼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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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 안 

7}-. 제’안 

한국은행의 자본계수 착성방볍연구 철과에 따라 작성 된 산엽 

분츄의 조정 (시안 ) 을 엽종별 생산액. 상위성. 성장성. 자본계 

수 ( 68 년 r 등을 고려하여 별첨 과 같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 2 회 국부통계조사시 엽종분류로 이용토혹 함. 

냐. 제 2 안 

한국표순산엽분류플 조정하여 제 l 안파 같이 엽종분류을채 작 

성 할 경우 다음파 같은 품제정올 수반하으로 산엽소분류에 

따; 라 제표하고 자본계수 작성올 이용자카 척의 조정 이용토 

록 함. 

” 한국표준산엽분류의 죠.정은 현 시 청에서 펠 요한 사항이냐 

국부통계조사 실시혜 마다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엽종 

분류의 연.결이 곤란할것 임-

2) 한국표준산엽분류는 국제표춘분류와 연결되므로 조정할 겸우 

엽 종별국걱-외 국제비교7} 곤란 함. 

3) 개 연기 엽중 제 조엽의 경 우 모정 단 자료중 종엽원 s 언이 하 

사엽 체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야 하므로 세 

분하였을 겪우 모갱단의 정확한 분류가 곤란한 경우·카 있 

으며 개인기엽의 \ 표본쉴계와 조사대상처수외 증대로 엽 우량 

의 증태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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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엽 대분류별중갇대 131 표 

한국표순산 국부죠샤용 
산 엽 대 분 유영 증강 비 고 

엽소분류 산엽소분류 

휩횡· 수협엽. 임 엽· 및 6 5 61 

‘ 

2 고。↓ 엽 4 4 

3 제 초 엽 28 38 10 

4 천기개스 및 수도사업 2 2 -

s 건 쉴 업 1 J 3 6. 8 

6 도. 소매 엽 및 음식. 7 4 6. 3 
숙박엽 

7 운수.창고 빛 통신엽 s 6 

8 금융. 보 험. 부동산 및 s 4 61 
용역엽 

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 1 7 ~ 8 1::. 9 
‘잉 

엽 

10 τ 님* 불능산엽 -

총 계 86 75 6. I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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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엽소품류 -국부조사용산엽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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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싼엽소분류 국부조사용 산엽소분류 / 
、

KSIC! 산 엽 분 류 영 KSIC 총생산액 비 고 
산 엽 분 류영 NO N 。

934 기타사회복리 기구 933 기톨확사회서어 비스엽 934 63 , 1 95 ,, 1 

기엽. 천뭄및노동단체 935 935 

939 기타 사회서어비스엽 939 

941 영화및치 타연예 비서 940 오락 q:r1 문화서어바 94 95.093~2 1 

어비스엽 까· 

942 도서관，박물관.식물 
、

원 동「물원 및 탈리분류 

되지 않은 기 타운화 샤써III 

스엽 

949 달리분류되지않은 오락 

서어비스엽 

951 탈리분류되지 않은 수 950 개인 및 가사서어비 95 566 , 970 <þ ’ 
선엽 까·엽 

952 세탁 및 영 색엽 

953 7t사 서 어버 스엽‘ 

959 71 타 개인서어비스엽 

960 국체 및 기타외국 기 - - -
판 

. 



국부조사용산엽 l:1 ~ 
'ïI." Ir 

대분류 항목명 중τ8E「 ET 항옥명 ‘ 1:τ 님r7 ET 항 목 명 KSIS 
NO 

놓엽.수협 1 1 농C성 및수렵 엽 1 ’ 1 착물 생산엽 1 111 

엽. 임엽빛 112 축 산 。님1 1 112 
-

써엽 ’ 1 3 농엽서어버스 및 1 12 

수렵엽 113 

12 임 엽 120 임 엽 121 ,122 

13 어 엽 130 어 엽 130 

2 파。L 。닙4 21 석 탄 광 엽 210 석 탁 광 엽 210 

23 ;n그. 속광엽 230 금 속 광 엽 230 

29 기 타 광 엽 290 기 타 광 엽 290 

22 원유및천연개캡 220 원유 및 천연 개스엽 220 

3 제 조 엽 31 음료품및당쐐 31 , 도살. 고기 • 낙농파옐l 3 111 .. 

제조엽 허않울통죠링및 가공저 31 ’ 4 

장엽 ” 

312 도정 빛 세분엽 31 16 

313 빵제품. 선 탕과자및 3 11 7 
/ . 

’ 
국수제초엽 3 119 

314 성.탕 제조엽 3118 

315 옴효품 제조엽 313 

316 담배 제조엽 314 

317 동식물유지 기타 3 121 

식효품 및 사료 3122 

체조엽 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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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분류 항옥영 중분류 항 옥 명 소분류 항 옥 영 
KS 1 S 

NO 

32 섬유의복 및 321 방척.제사빛칙조 321 1 

가축산엽 엽. 외 욕-제외 3216 

322 기 타 성 유제조엽 3212-

3215 

3217 , 
32 19 

323 의 복제죠엽. 신발 322 

제외 

324 가죽. 대용가죽및 323 

모피제품제초엽. 

신 발고~SI복 제외 

325 신발제조엽. 성형 324 
.t .; 

고무또는프라스틱 

신발제외 

3 제조엽 33 나무및냐우처1 331 옥재및콜크제조엽 331 

품제 조엽 7} 가구제외 

우포함 332 7} 규-및 장치폴제조 332 

엽. 금속가구제외 

34 종이및종\:)1 제품 341 종이및종이제품제 34 I 

제초엽인쇄 및 조엽 
‘-

출판엽 342 인쇄출판및웰련산 342 

엽 

-272-



대분류 항 ~ 명중분류 항 옥 며。 소분류 항 옥 KSIS 
명 NO 

35 화학물과화 351 산엽용화학물. 제 351 ’ , 
학석유석탄 조엽. 비 료. 유리 35125 

고무및프라 제외 3513 t 

스틱제품제 

조엽 352 료 제 초엽 35121-

35 124 

353 의약품 제조엽 3522 

354 기타 화학제품 제 3521 • 

조엽 3523 I 

3529 

355 석유 정제엽 353 

356 기타석유 및 석 354 

탄제품제조엽 

357 고우제품체 초엽 355 

358 달리분류되지 않은 356 

표라스턱 채품 제 

조엽 

36 비금속광울제 36 J 도자기토기제 조엽 361 

품쩌1 조엽. 껴 

유및석탄핸1품 362 유리및유리제품제 362 ' 

체외 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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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류 항목영 중분류 항옥명 &::.낀 a=1 FrE 항 ~ 며。 
KSIS 

NO 
-‘ ---•• - - _. --. _.‘· “ · 

369 71 타 비금속광물 369 

‘ 

제품 제조엽 

3 제조엽 37 제 1 차금 ·힘f 371 제 I 차 철강산엽 371 

엽 372 제 1 차 비철금속 372 

산업 

38 조렵금속제품 3 8 J 조렵금속제품제조 381 . 

기계 및 장비제 엽. 기계및장비처l외 

조엽 382 기 계제조업. 천 382 

기제외 

383 천기 기계기쿠제활 383 

384 선박건죠및수선 3841 
\ 

엽 

385 철도장비제조엽 3842 

386 자동차제 조엽 3843 

387 기타수송기계제조 3844.3845 

엽 3849 

388 탈리푼류되지않윤 385 

전품과학측정및제 

어장비와사진및 

광학제품제 조엽 

39 기타제조업 390 기타제조엽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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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항옥명 중분류 항 옥 명 소분류 항 옥 명 
KSIS 

NO 

4 천기캐스및 4 1 천기캐스및 410 천기개스및중기엽 410 

수도사엽 중기 엽 

42 수도사엽 420 -거r 도 사 업 420 

5 건 쉴 엽 5 1 종함건첼엽 5 1 , 건물건철엽 5 1 1 

52 천운칙별건 512 토옥건성엽 5 12 

현.엽 520 진문칙별 건젤업 521 -5 29 , 

‘ 

6 도， 소매및 61 도 엽 610 도 엽 61 ’ -61 3 

응씌숙박엽 62 -λι 엽 620 -ι‘‘- 011 엽 621-622 

63 음식및숙박 631 음식 정엽 631 

엽신쉴 632 숙박엽 632 

7 운수창고및 7 1 운수및창고양 711 철도 운수엽 7111 

통신엽 712 도로운수염 7 112-7 1 1 6 . 
7 13 수상운수엽 7 12 

714 항공운수엽 713 

719 기타운수관련서어비 7' 9 

스엽 

-
72 통 신 엽 720 통 신 엽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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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항옥영 륨←분륜 항옥명 ι~잉rT E「 항 폭 영 
KSIS 

NO 
뉴--

- 1-'- ___ 
f--

8 곰윷 보험 8 t :nL 융 엽 8 '0 ;n그」 명 。. 엽 810 

부동산 및 8 2 보 험 엽 820 보 험 엽 820 

용역엽 83 부동산엽 830 부 동 산 엽 830 

84 용 여1 엽 840 용 역 엽 841.842 

9 시회빛개언 9 1 공공행정 및 911 중앙정부 사무 9 ’ 1 

서어버스엽 국방 912 지방정부 사무 912 

92 위생및유~l-시 920 위생 q:r1 유사서 920 

• l ' 1 서어버스엽 어버스엽 

93 사회서언비스 93 I 교육학술연구기 판 931 

엽 져어버스엽 932 

932 의 료보건. 수의 933 

서어비스엽 

933 기타 사회서어비 934.935 

스엽 939 

94 오락빛품회져 940 오락및품학서어비 941 ,942 

어비스엽 스엽 949 

95 개언및7rJ.}서 950 개인및카사서어비 95 ’-953 

얘l스C섭 스엽 959 

o 분류불농 00 찮류뿔월 000 훈 류 불 경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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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분 류혀J Commodi ty Base 에 의 한 분 류보 완 { 안) 

, . 현 황 

가. 제 1 회 국 부통계조 사시 자 산 품류는 법 인 세 법시 행 규칙 벌 표 • 고 정 

자산 내용년수” 에 준하였읍. 

냐. 제 2 회 ~국부통계조자용 자산분류도 원칙척으로 볍인셰볍 시행 

규칙 별표에 준하되 얼본~l 자산분류등을 참고하여 - 착성할 

예 정 임. 

2. 훤 요성 

자산분츄릎 C ommOd1 ty Base 에 의 한 분류가 가능토혹 하여야만 

원천 별자본계수 산출이 71승 할것임 • 

3 • 방 안 

현재 한국산엽은행에서 작성중에 있는 자산분류 빛 내용년수표 

를 Commodity Base 에 의 한 분 류도 가능하도혹 하여 78. ’ 월 
중에 국부통계실무자회의 및 확대살우자회의플 거쳐 자문위원회 

의 자품을 얻도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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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차 > I ’ 

1978.1.9 

1 • 한국산엽은행에서 작성한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앤 중 공통자 

산에 관한 분류플 검토 하였 던 바 그 결과는 다음파 같읍. 

카. 공구. 거구 및 비품의 품옥분류 

” 공구.기구 및 비품의 품옥분류는 다양하으로 정부기관의 경 

우 68 년도 조사에서 일괄장부가격올 조사하여 총자산액파 

순자산액에 합산하였음. 

2) 그러나 캐인기 엽의 경우에는 품옥분류71- 세 분될수록 조사대 

상 자산의 누락을 방치 하는데 도웅이됨. 

3) 따라서 공구.기구- 빛 비품의 경우 원칙척으로 풍옥별혹 

초사평 가토록하되 정 부기관과 같이 품옥벌 죠사71- 곤란할 경 

우 총자산액에서 차지 하는 비좋이 약 3%에 콸과하으로 일부 

부문에 한하여 통합조사방법을 캉구토록함. 

냐 , “ 11 3 수리 및 치수시 성" 의 영 칭 조정 

68 년 도 조사시 에 는 이 사 항을 ‘ 수리 및 급 수시 철I " 로 되 었 

￡ζ 냐 제방등 하수시정이 포함된다는 의 o}에서 수정하였으냐 일 

본의 경 우 동얼 분류영 의 혼동을 피하기 위 하여 ‘ 1 13 수리 i 치 

수 l 및 급수사성‘"로 조정하였음. 

닥. 기 계 및 장치에 관한 분류는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 

.Q.. 
'" . 

2 • 기타사항 

카‘ 다음사항을 각지 부별로 착성하여 78 .’ .11-1.12 까지 본회외 에 

치1 출하여 검토 조청하기 룩 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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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받)파 68 연도 자산분류 및 내용년 

수표. 일본의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의 대비 표( 한국산엽은 

행 ) 

2) 자산분류 및 내 용연수표 엔)올 기 본으로 하여 Data Baae 에 

따른 재 분류 7}능성 검토 { 한국은행 ) 

3) 각종 기준표 착성의 세부척언 time echedu1e 

o 물카배율표.건물형카기준표 (한국은행) 

o 잔카율표. 자산분류 및 내 용연수표 ( 한국잔 엽은행 ) 

Q 대동식물 형카기준표. 토지 형 7}기준표 ( 농수산부) 

4) 1 차 시험 조사결파에 따라 보완된 죠사표 및 청 과표 양식안) 

{ 각기 관 콩통 ) 

5) 각지 부별 본조사까지의 세부척인 time schedule 

( 각기관 공통) 

냐. 차기 싣무자회외 개최 

1) 일 시 78. I .1 ’ 10:00 

2) 창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3 ) 안 건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안) 검토 

첨 부 : 자 산 분 류 및 내 용연 수표 (얀) 별책 부 록편-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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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차 >

1978.1.11 

1 • 기계 및 장치에 판한 분류플 검토하였던 바 운제정이 없었음. 

2. Commod1ty. Base 에 의 한 분류 가 능성 검토 

한국산엽은행에서 착성한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l엔에 대펙i 

CommOdi ty B ase 에 외 한 분류 카능성을 한국은행에서 검 토한 

결과{별첨 1 )블 본회의에서 컴토하였던 바 비생산부문연 주택 

산엽의 . 영확한 자산파악이 가능하도록 New SNA 분류에 짜라 기 

숙사 빛 아파트용 건물을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타자항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얀파 갇이- 하기로 하였음. 

카.소분츄 견물부속젤비 ( 1 03) 릎 주거용과 비거주용￡로 분류하는 

사항은 건물 부속켈비의 자산항옥별 우성 삐1 7t 1.4 % (608 년도 

철과)에 지나지 않고 소균모의 경우 건물?명 7t에 포 함되는 경 

향이 었으며 업무랭l 좀가 된냐는 이 유로 원안과 같이 함. 

나. 소분류동플 ( 17 1) 좋 소률 -안우와 젖소.로 구분하는 샤항윤 한 

우. 젖소의 자산이 각각 재고자산. 산엽용 자산으로 분석된마는 

원칙하에 분류의 휠요성이 제기 되었￡냐 우리냐라s] 경우 사 

싣상 한우는 산영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원안과 같이함. 

3 • 기계 및 장치 자산분류검토 

농수산부에서 농랩 어 엽용 자신올 별청 ( 2) 와 같이 세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냐 자산분류. 내용연수 착성에 품제가 있으으로 

농수산부 자체내에서 착성하고 있는 농엽용 자산의 내용1컨수툴 

척용한 안을 착성하여 농럽어 엽에 한하여 척용할 수 있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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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6 ‘한 본회 외 에 제 출 컴 포키 로 하였 음. 

4. 기 타사항 

35 차 국부통계연무자회의 개최 

7"}-. 일 시 1978.1.1214:00 

냐. 장 소 : 국부통계조사온부 

마. 안 건 : 자 산 분류 및 내 용년수표 {안) 검 토 

각종기준표 작성의 멸 ime SchedU:l e 검토 

첨 부 J. Commodlty Bas liI에 외한 분류 

2. 농엽용자산분류 

< 별첨 1 ) 

Commodity ßase 에 依한 分鄭 可能性 檢討

1 • 分類方法

資뚫을 細 텀 ( 賢훌分 類짧용 6 d1git ) 別로 集 計 함으로서 用 途어l 

따따 統合利用할 수 있도혹항. 

2 • 要改善事項

(1) 홉 1홉총 및 f 아파르 j 用 建戰을 住숨으로 分類함. 즉 建勳

分類集計릎 住~과 非住힘으혹 ~分할 수 있도혹 할것. 

(2 ) 小分類建勳附屬設備( 103) 운 住居用과 非住居用으로 E分할것. 

(3 ) 小分類 動빼 ( 17 1) 中 소는 훌훌午와 젖 소혹 E 分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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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노
 
。 엽 용

 
---• ι g ‘ -

大 分 類 中 分 類 分 類 用 ~ 및 設 備

農 業 ” 農 業 111 農 형훌 作物生훌및좁慶設備 

*풍 뼈業 f￥ %홉 業
‘ 

林業및 

t져 業

‘’ 

. 

r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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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細

H 
""\c 

目

E 
ìí 

主로 金屬製 인것 

其他 의 것 

(1) 原 動 機

@ 엔 진 

@ 발 동기 

(2) 경 운 機

@기 본작엽기 5 종포함 

‘@ ’ (추레라’ 톤 ) 

@본 체 ( 작‘엽기종제외) 

@작 엽 기 

(3) 프 렉 터 

@본 체 

@작엽 기 ( 46마력용) 

@작엽기 ( J 9마력용} 

( 4) 移 뺏 機

@移快機 2 組

@移fÆf!짧 3 組

(5) 防 除 機 具

@동력분무기 

@동력실·분기 

@인 력분무기 

備 考 資훌分類짧풍 耐用年敎 i ’ 

12 J 101 I 7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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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大 分

. 

類 中

’ 

’ 、

\ 

分 類 4、 分 類 用 途 빛 設 備，

‘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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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 目 備 考 資흉흥分類훔융 耐用年數

(6 ) 揚 水 機 具

(1)양 수 7\ 

@타절식 펌프 

(7) JtR擾 用 擬具-

@량 바 인 
i ‘ 

@바 인 머 

@탄 곡· 기 

(8) 關 料 ÎJn 工 機

(1)절 단 기 

@분 쇄 71 

( 9) 較 物 加 工 擬

@건 죠 기 

• @정 71 

@현 \:11 ‘ 71 

@정 백 7\ 

@석 발 기 

(1대 짚 ‘ 加 工 機

(1)7} 마 니 플 

@새 ! 꺼 딛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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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 차 >

1978.1.12 

1 •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안) 풍 아래와 같은 사힘을 검토 

하였읍. 

가，주택，바주거용 건물자산 검토 

1) New SNA 의 주택 , 비 거수용 건불분듀- 균정끌 검 토한 J 결파 

주택은 주로 주거용무로 되어있는 건불만 말하역 잠정척 

으로 머물게되는 호텔 , 여관 , 읍식점 , 기숙사 기타 。l 와 

BJ 슛한 건물은 닙l 주거 용으로 간주되 어 있을 • 

2 ) 또한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GNP 추체도 。I 러한 

규정갈 따르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나라되 국민계정도 

New SNA 방식 A효 개편되어야 하므로 。 l 번 국부조사의 

'tJ i:즈 
τcv 

자산분류도 동일하커l 하는것。l 타당함. 짜라서 한국산업 

은행에서 이러한 분류방식으로 1 • 1 6 까지 준택 , \l j 주거용 

건물을 재정려 하지룩 하였읍. 

나. 농엽용 자산 검토 

농업용 자산의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쓸 각기관。 01 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서 1 • 14 까지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검토 보완하기룩 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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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차치회 의 ( 78.1. 1 6 개최 

예정)에서 종합 재검토한후 책임자회의에 상정키토 하였음. 

2. ，자산의 범위 

가. 제 2 회 국부통계죠사워 자산범위는 내용년수만 1 년 이상으로 

제한 하고 있으냐 조사의 펀의성에 따라 1 970 년 일본의 

국쑤조사와 같이 가격의 하한선 [ 별첨 ) 을 정할 필요-가- 있다 

는 정부자산지부(한은)의 건의가 없었읍. 

냐. 그러나 멜본의 경우 법인세법시 굉령 제 133 조에 따라 가격 

‘제한을 하고 있￡나 실사과정에서는 각 법안 νl 업의 장쑤어l 둔 

하였으무로(개인지엽 동일)동제한이 일. 율척으로 척용되지 뭇 

하였￡며 (국부자료 N 03 , 일본 국부통계관계 

자료 J P6 6-P6 7 및 P85 참초 ) J 우 려나라의 경우에는 ’ 가격 에 

판한 처l 한이 ’‘ 없 읍. 

마. 따라서 처12 회 국부통계조사에서는 정부， 법인의 경우 장부 

에 수록-된 자산을 전수죠사토록; 하고， 개 인지 엽의 경우 ? 자 

산의 쑤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년수 l 년이상( 법인세법 

규정상의 내용입)언 유형고정 자산을 품옥별로 조사토록 

하며 가재의 경우 일본과 동일한 방법안 냐열된 품옥어| 

따라 조사하기로 하였음. 

3. 지타사항 

가. 부문벌조사표 및 결과표(안) 제출 

각 조사지부에서-는 담당부문별로 I 차 시험죠사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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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수정보완한 조사표 및 결과표{앤쓸 78. 1. 16 까지 죠사본부 

에 제출토록 하였읍. 

냐. 제 36 차 국부통계실무자희요l 개최 

- ‘ 

1 ) 일시 78. 1. 16 10 : 0 0 

2) 장소:국부동계소사본부 

3 ) 안건 ‘: 자산분 ‘류 

각기판별 

부 : 조사대상자산 .Q.I 

v'> 
) 

l}! 내용년수표 습합 

소사표 다?]; 결과표 

내용닌수 및 가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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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 

調흉對象資應의 耐 用年數 및 備格와 힘j 限 

1 9 7 0 年 日 本

有形 固定資塵

政府部門|耐用 年數 • 1 年以上

取得f뼈類 : 千門以上

物品 : 千門以J:

有形固5E資摩

法人企業|耐用年數 年以소 

個A企業

取得↑面賴 : 1 萬p:j以上

( ~~.! 以後 :3 f11以上 ) 、
7 0.4 11 • 5 萬띄以上 

健林7K~業 : 有固활 

耐用年數 年以上

.有 固 賢
非짧 林水옳業 • 耐用年數 : I 年以上

取得f뼈銀 萬띤 以上
(64.4 와 7 0.4 上고 同

家計資훌中耐用年數 1 年以上 -

/住 숨 \ 

l 耐久財 : 約 160 1 

家 計| \뼈뼈久財: 約400/

固當企業|有形固定資흉:렇혹칼파: :훌뿜끊上 
(64 • 4 以後 : 3 ~.) 
72.5 以後 • 5 11 

在庫資훌 : 在庫願 또는 帳購f뼈賴 

-289-

l 968 年 韓 固

有形固gE 資흉효 

耐用年數 年以上

1ì 毛

耐久消資財 • 3千원ιι上 (30 ) 

耐久生塵財( 1 이 

動 植 物(7)

@장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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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차 >

I 978. 1 • I 6 

I •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엔 

한국산엽은행에서 착성한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안) 에 대하 

여 검토 수정한 사항올 별첨 1 파 같이 정려하여 책임자회의 에 

상정키로 하였음. 

2. 각 기 관별 엽 무추 진 세 부일 정 조정 

각 커판벌후 제출한 엽무추진 셰푸일정표륨 기본으로 ，하여 조사본부 

의 엽무옐 정을 별첨 2 와 같이 조정하였음. 단. 국민운행은 본초 

사 켈시기간의 변경사유를 꽁뭄으로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 

。-p • 

3 • 국부통계자료처리 

79 년도. 수행될 국부-동-계 조사 자료처리는 당국의 자료처리 수 

용능력상 도저히 천부품에 컬쳐 담망할 순 없으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당국제표파와 협의하기로 하였음. 

카. 제 I 얀 

당국 자료처리 능력뱅위내에서 전산처리 시갤‘을 갖추지 않은 

기관중 일부에 대하여는 당국에서 천당처리하고 역타가판은 

자체척으로 자료처 리토록 함. 

냐. 제 2 안 

자료처 리 과정인 Punch 및 tape 에 수록까지 각기 관별혹 착 

엽 하고 당국해l 서는 제 표만 담당토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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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 타사항 

카. 각 . 부운별 조사표 및 철과표 (앤올‘ 접 수하여 차기 싣우자 회 

의시 컴토하기로 하였음. 

냐. 37 차 ,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개최 

, ) 일시 : 78. 1 간 8 14:00 

2) 장소 : 국부통계 조사본부 

3) 죠사표 및 결과표 컴토 

첨부 1 ... 자산분류 및 년1 용연수표 수정내용 

2. 조사본부 엽무일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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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천 1 ) 

-’ ‘~- ‘* 

大分類

1 • 有形

固定資행할 

-- ----.- - -

中 分 類

10 建 物

-般的으로 土地

에 Æ:홈하여 주 

우} 를 기 둥으로 

稱 bX; 하고 隔댈:.Àl 

풍 o j료 外!Jf와 

威!富資廣分類

서、 分 類 構造및用옳 

I 이 住탬用 I A . 錄節 「 콩크리 

미 
:지 

사랑이 居住할目 | 트」造 - 또는 餘

的이나 生活을 骨 • . 錄AJi f 콩크리 

영위하는터| 週合 트 j 造 

한 構造 j료 월싣藥 B . 연 와 造

펀 잦흔物 또는 그 

얹5 純한 構造物로 l 一部 . 즉 住~ . I c ‘ 石 - 造

사람이 居住 빛 | 旅館 f 호탤 j 料理

使用등의 텀的으 | 店 아파트. 寄챔 I D . r 괄럭 j 造
로 建藥한것과 舍 企業·體등으1 合

建物使用의 必要 I 1협所등-윤 말한다 . I E 왔 업’ 造

上 또는 使 f염융 

펀리하케 할 텀 

的으로 찾E物附國 

設備를 除外한 

建物 本體쓸 말 

한다. 

健物本體에는 建物

의 基魔기둥 짧 

대들 보~홉段 3깜 

마루 • .Àj 붕 및 1 02 

- 292-

----------------
F . 土 많 造

G. 木 、ξt

l므 

H . 木 뭄· 

木움’ 「 몰탄 j 造 

1 • 簡易木造 또는 

簡易木엽’. 木뀔· 

「몰탈 」 造

A . 



耐멈年數表~參~內容 

-
細 텀 

-般住~
닝셜 

「아파트」用 建物

-般住흰 

「 아 파트 j 用 建物

-般住흰 

I 아파트」用 建物

一般住술 

r ，o~ 피‘ 트 」 用 建物

’一般住흰 
、

「이-파트 j 用 建物

住 펀 

住 형 

「아파트 j 用 建物

住 각E 

[아파:E. j 用 建物
-

1 01 

-
a 

101201 

101202 

101301 

101302 

101401 

101402 

1'0150 J 

10 1502 

101δ01 

101701 

101702 

10 1801 

1 01802 

101900 
觀光 f 호댈 J (觀光훌뚫進興法에 依하여 政R볍 102101 
어l 登錄된것에l 限한다] 
族용홈般호댈. 料理店. 寄宿舍 몇 。l 와類 102102 
似한 合宿所
홉공務所 , 店輪와? 下記以外用의 ￡휩物 1 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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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50 

45 

50 

45 
-_ ._---“‘-‘· 

50 

45 -_._- - -
25 

25 

’ 23 

25 

25 

2 
40 

50 

60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十--→----- --- • -----
-從物언 建具 ( 마 I 102 

받이 門 선 반등 | 非住居用

建 IJW 껴ζ體와 不 | 住居用以外의 모든 

構 造및 用 途

A. 餘節 f 콩크리 

트 j 造 또는 餘

骨. 餘節 「콩크리 

可分의 內部造作 | 建物{事務所店짧劇 | 트 j 造
物 ) 와 店歸 f 섯 ! 場 舞도場 , 病院.

터 j 카 쉰Z含된다. I 工場. 슐庫，lj[庫등} 

을 말한다. 

專務所 I힐鋼 l 행.髮 

lfr 등이 住탬 用 建 IB. 연 와 造
뺏과 겸 용되어 있 

을 경우에는 便用

ïìñ~훨크기에 따라 

住居用 非iìli한用으 

로 分類한다. 

使用1ìü~합의 E分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全體플 非住居用으 

로 看做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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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
-
。

用
* 

S 

耐
-

類
욕4

 

4 

分

O 

뚫
 

없
 

합
홉
 

-

細 g 

資席. 劉場. ~央固銷. 舞도樓. 病院. 후校.1월育場. 

映固劉 作用 - r 스테 이지 」 室內 f 스케이트」 癡

:澈市場 몇 車庫用建物

裵f피所，짧’E‘新.工揚혈庫，停I훨場 및 車庫用建物

가. 劇輕. 化I葉品능괄 使用되는 I場‘으료. I 1 없 106 35 

102105 50 

서 R용용뽀하끼 쉬운建物 

냐. 씁庫짧-짧:으l 會짧用建뺑1 

다.其 他

1'02 107 50 

때
 -
이
 

l 

-
있
 

따
 -0 
---

55 

챔f짧 般호 탤.~理店.寄휩홈 몇 。l와 類似한 

合宿所

45 

흉務所 9 店輔와 下記以外用으l 錯物 102202 I 50 

짤席. 없IJ 場. 映固짧. 舞도場. 病院. 후校. 體育 102203 45 

館

映빼 ;製作用 「 ζ느테 이지 」室內 [스케이 트 j 場. 願 '02204 45 

市揚 빛 公聚洛場用建物

경양電所 , 옳電所.I揚. 찰庫 .. {훔車揚 빛 車庫

用建物

카. 蘭j 藥. 化I葉品등을 使用하는 I:傷으후 10 2205 

셔 廠없하기 쉬운 建物

나. 슐庫事歡l 용庫用 建物 1 02206 

다.， 其 他 102207 

3.0 

35 

40 

1f{(銷. 一般호탤.~짧휩f寄宿舍 및 。l와類似한 슐宿所 10230J 

황 짧 所 • 면 輔 와 下記 以 外 의 建 微 102302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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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分 類 中分 類 서、 分 類 構造및用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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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플 혹 造

i 

E • 餘 骨 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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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 텀 資흉릎分類짧융 l 耐用年數

옳席‘ 劇j 場. 映固館. 舞 도場. 病院.掌校. u앉育館 102303 45 

映固製作用 ‘ 「스테이 ~1 j 室內「스헤이트 j I 102304 45 

場. 源市場 및 公~i*없揚用 建物

~í훌所， 좋電 所. I:場 傳車場 ~및 車庫用建物

7}. 劇 菜 化工察品등을 使用하는 I:렸으로서 

nîf왔뽀하기 쉬운 建微

냐. 용庫專業의 슐庫用建物 

다. 其 他

102305 30 

• 「• 
| 

旅짧.般호텔. 料理店. 寄宿좀 빛 이와類似 

한 合宿所

흙務所 店輔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합席. 劇j場. 映固館. 無도場. 病院. 뚱校. 體育

짧 

映t밀 製作用 「 스테 이 ~1 J 室內 r 스케 이 트 」 場
뺑‘해楊 및 公聚休洛.場用建物

짧電所.쫓電所;I揚.용庫.停車場 및 車庫

用 建!fW

7} .. 蘭l藥化I3젤品둥을 使用하는 I揚2....!료 庸 102405

‘ 102402 50 

102403 45 

102404 45 

30 " 
췄벙하기 쉬운建檢 

냐. 슐庫事業의 

다t 其 他

會庫用 建勳 102406 35 

102407 40 

旅銷.. 般호탤. 科理店 • 畵宿쏠 빛 이 와 類 102501 45 

1kÁ한 合宿所

事鏡所 , 店輔와 下記以外用외 建때 I 102502 I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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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 目

賢席. 劇場， 映固銷. 舞도場l 病院-:￥校， 體育

館

映固製作用 「 스터l 이 ~1 J 室內 「 스케 이 트 j場 薦

市場 빛 公聚i*~￥場用 建動

Z얄電所. 옳電所l場. 會庫. 停車場 및 車庫用

建物

7r. 劇藥 化I棄品응을 使用하는 I:揚으로 

碼飯하기 쉬운建物 

나. 월庫事業의 융I훤用建物 

다. 其 他

事務所 店輔와 下름E以外用의 잦융物 

工場 및 슐庫用 、 建物

71-. 蘭j 핏. 뾰， 지 리鍵石 기 타 뼈解性이 있는 

固體를 裝置하기 위 한 建物

나‘其 他

旅짧般호탤. 科理店. 寄宿舍 빛 이와類1VJ 

한 合宿所

事務所 店輔와 下記以外用，90) 建物

賢席. 廳j 揚. 映固館. 舞도場. 病院. 후校l 體育

館

映面i製作用 f 스테이지 」및 陳‘市場 公聚休洛場

用建物

껑C電所 .. 3È電所.I場. 슐圍 停車場 및 車庫

用建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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覆業分類짧쯤 l 耐 用年數
102503 ‘ 45 

102504 45 

102505 25 

102506 35 

102507 40 

102601 25 

102602 I 0 

102603 l5 

10 2701 23 

102702 25 

102703 23 

102704" 23 



大分類 中分類 分 類 構造및用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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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木骨 . 木骨’ 「 몰 

탈 j 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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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 g |훌業分類짧용 | 耐用年數

가， 劇藥. 化 I藥品등을 使用하는 I:場으로 | 10 27 05 10 

R홉餘착기 쉬운 建物

냐. 會庫事業의 슐庫用 建物 I 02706 15 

.‘ 다. 其 他 102707 15 

1*짧般호탤，料뿔휩，寄宿舍 및 얘}類似한 合홈쩌 102801 25 

훌훌務所 , 店輔와 下記以사用의 建!/Ø 1 02802 25 

賢席. 蘭j場 映固館 • 舞도場. 病院， 풀校. u옳育館 | J 02803 25 

映固製 fp 用 「스테이지」 및 뺑、市場 公聚| 102804 20 

~~￥揚用 建!1m • ‘ 

‘ ~1흉所.융종電所， I:場. 쏠庫"'停車場 및 車庫

用 建物

가. 劇짧. 化I藥品등을使用하는 工樓으로서 102805 8 

~~뽀하기 쉬운 建物

냐. 융庫뚫業의 會庫用 建物 ， 1 02806 15 

다.其 他 1028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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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조사본부엽무일정 

1 • 부문별죠사세 부계획 

Jf- 문 엽 τ 。- 내 용 얼 정 고 

종합컴포 I • 시 안 착성 -1. 1 6 

2. 섬의 • 검토 

o ( 확대 ) 실무자회의 I.J6-1.20 

o 관계기판 협의 J.21-J.28 
-

o 자문위원회 2.3 

。 책 임자회의 2.7 
1 

2 • 가 껴1 1 • 안 착성 [ 표본포 함) - 1 .31 

2. 섬의.컴토 책 임 자회의는 

-
o ( 확대 } 실무자회의 2. 1- 2.4 종합검토시 

o 통계위원회 2.10 (2. 7) 로대체 

3 • 확 청 2. I 5 ‘· 

3 • 정 Jf- 1 • 안 작성 -3.5 정부기관응 

인 2 • 심의. 컴토 2.28 까지 

(농수산부 및 o (확대 ) 싣우자회 S) 3.2-3.12 

중소기 엽은) o 자운위웬회 3 .’ 8 

o 책 임자회의 3 .22 

。 통계 분과회의 3.29 

‘ 
o 통계위원회의 4 ‘ 6 

3 • 확 청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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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운 엽 ~ 내 용 

4. 법 ， 안 '. 1 • 안 착성 

개인(국 2. 심의"검토 

민은행) o ( 확대 ) 실무자회의 

o 자운，위원회 

。책 임자회의 

o 통계분과회외 

。통계위원 회 

3 • 확 정 

2. 각종 기준표 착성얼청 

엽 -’j!- 내 용 

1 •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1) 얀 착성 

2) 심의 i 컴토 

o ( 확대 } 설우짜회의 

• o 책 엄차회외 
-‘ 

o 통계분과회의 

o 통계위원회 

3) 확 정 

2 • 잔 7r윷표 

대동식물 명 7r기준표 

” 계획얀 작/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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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정 111 .ll. 

.. 5. 10 

5.11-5.14 

5.20 

5.24 

5.31 

6. 7 

6. 11 

‘ 

얼 정 고 

-’ .7 

, .9- ’ .16 

’ .20 

I .3' 7t계 부운계획 

2.' 0 * 안과함께컴토 
2. 15 

-2.2Q 



엽 n 
τ- 내 용

 
일 정 비 그1 

2.21- 2.28 

3.8 

-5. ’ I 
5.11-5.15 

5.20 및 

5 .24 

.5 .3 I 검 

6.7 ' i 토얼정과 
6 • I 1 11 동얼. 

o ( 확대) 갤우자회의 

。자뭄위훨회 

2) 안 작성 

o ( 확대) 켈무자회의 

。자문위원회 

o 책 임 자회의 

o 통계 분과회꾀 ‘ 

。 통껴!위원회의 

3) 확- 정 

3. 물 가배율표 

건윌영 7}기‘준표 

” 계획안 착성 -
o ( 확대) 실무자회의 

o 자품위원회 

2) 안 작성 

3) 섬의 • 검토 

o ( 확대 } 켈무자회의 

。자품위원회 

o 책 임자회의 

.. 2.20 

2.2 1-2. 28 

3 .8 

-5.3 ’ 
、

l 

6.1 -6.4 

6. 1 0 

6. 15 

o 통계 분과회의 6.22 

o 통계위원회외 

4) 확 정 

6.29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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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 차 >

1978. 1.18 

J • 조사표 및 결과표 검 토 

각 부운별 소사표 및 철콰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 법인， 

가계부운(조사본부 담당) ，개인부운(국민은행 담당) 2 개반으 

로 쿠분하여 검토하였a벼 가계부운조사표， 결과표 및 개인부푼 

결과표 일부를 수정하였읍. 

잔여 붐 에 대 하여 는 1. 1 9 에 숙개 되 는 본 회 의 에 서 검‘토하 기 로 

하였읍. 

2. 비 영 리단체 자산의 주운 

종합 보고의 소유주체 별 결과표 작성시 개안기업부문에서 11) 

영리 개인단체에 관한 모집단 파악이 곤란하고 동 자산의 i 

71 가 극소할 것￡로 예상되으로 개인기엽에 포함시켜 결과표플 

작성하는 안과 경 제활동측면 에서 블 혜 New SNA 분류에서 

우분되어 있고 정부부문， 법인부문에서는 비영리단체 자산이 !I:.. 

학되으로 분리시켜 캘-과표를 작성하는 안이 제기 되었음. 따라 

서 이를 차기 실무자회의에써 충분한 토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하였음. 

3 • 임엽(안공립) 자산의 조사방법 

입엽자산의 초사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 가지로 대별됨. 

가. 입 업 전처l 자산올 산립 청에서 기혼자료흘 이용하여 간첩 추계 

하고 

냐. 각 소유 주체 빨 로 각기판이 분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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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서 이를 1. 19 힐우자회의에서 산립청 관계 직원의 자 

운을 쿠하여 충릎한 토의를 거쳐 절정하기로 하였음. 

4 • 국부통계조사 셔l 부 계획서 및 종합지청서 보완 

책임자회의 결과로 각지부에 통보된 제 2 회 국부통계조사 써부 

계획서 (77 , 7.1) 및 종합지침서 (77 , 9. ‘ 2 ) 내용줌 변경 

된 사항을 각 기관벨로 작성 1. 1 9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 

여 검토한 후 차기 책입자 회의에 장정키로 하였음. 

5 • 기 타사항 

제 38 차 국부통계 영무자회의 

가) 일 시 78.1.19 14:00 

냐) 장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마) 안건 : 각부문별 조사표 및 결 4표 검 로 

써부 계획서 및 쏟합지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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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8 차 >

1978 , 1 , 19 

‘ · 인공림 의 법 위 빛 초사방법 

인공럽의 법위 및 조사방법에 관하여 산립청 판계 직원의 

자문을 、구한 쩔과 아래와 잘은 문제점 아 있음. 따하서 이를 

농수산부에서 산럼일배조사 (산립청에서 항공사짚에 의한 조 

사， 75 연도 싶시 및 80 년도 일시예정 ) 결과을 기초로 간정 

추계하는 방안을 강꾼키로 즉L 0;: .9_ 
‘.I r ;J.. n • 

가.인공림의 개념 몇 범위 

! 인 공 립 ’ 。l 란 입 야 지 에 정 지 작 업 을 하 여 인 력 , 물 량 을 투 

하하여 조성펀 죠렴임.단 인력을 통하여 직정 식옥은 하 

지 않았지만 - 사후관리 철져히 하였을 경우 경제적 가치가 

크묘로 인공립￡로 간주 할 수 있읍. 

나.안공힘의 현황 

국 유 립 
만 유 립 

;표. 유 립 사 유 립 
。

。산림청에서 판‘려 o 각시도에서 판리 。개인이 판리 

( 전산립 으120 %) (전산림의 5 r9 ) (전산립의 75ro )1 

。현황파악이 가능 。현황파악이 곤란 。현황파악。l 불7벼 

다. 인공립 파악의 제약성 

J )정지 작업끌 하여 식옥한 경우하도 - 사후판리가 부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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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립 띤척을 서류에 의좀하여 파악할 수 없읍(일정한 

장소에 2 - 3 차에 걸쳐 식옥한 경우가 발생) 

2) 성공껴A로 관리가 잘 되었마하뎌라도 그후 개깐사업， 공엽단 

지등의 건설로 그 죠럼연적은 유동척임. 

3) 소유주체 별로 파악하고자 할 때 식목. 육립 등에 따라 대칩 행 

이 있으으로 인공럽의 소유가 불명힌· 사례가 있음. 

4) 죠럼실척 및 펑가를 연차별로 작성되 어야 하나 정부상에는 

1960 년 대 이전의 자료는 거의 전무한 장태임. 

2. 엄엽，수렵엽， 양요엽， 육림엽， 벨목엽， 제탄업 풍의 법위 

농수산부의 자운에 응·하여 입업부푼의 조사대상 사엽체 범위즐 

- 마음과 같이 ·셜정하였음. 

주 분
 

업 체 수 λL 
‘.:.. 

출 근 거 

J • 수 렵 엽 

2. 양 묘 업 133 

( 없음) I 금 렵 

3. 육 、 림 엽 46 

4. 벌 목 엽 ( 없음) 

양협 회 원 1 :3 3 영 중 양 묘 가 주업 인 자 는 

I 개 도 3 - 5 명 추산 

산림가 500 영 (모벙 62 ， 법인 6 , 

우수 207 , 자영 225 ) 중 직 업 이 입 업 인 

자는 4δ 영 

(생엽이 입엽인자에 한하여 조사) 

벌목을 대형화로 하였든 임산협회원운 

전부 법인이었고 소형화 벌목엽은 제제 

소의 경영자아으로 제조업에서 자산이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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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HE 염 체 -ιr 산 출 끈 거 

5 • 달리 까 bI: -i1Zr 송 J , 200 (1) 제 탄엽 

되 지않는- J 55 냉 (한국목단생산협회회원) 

영 립업 (2) 수지생 산 많 증듀- 21 영 
j 

(한국수지생산협회원 22 멍좋 법인 

I 영윤 제외 ) 
1 

(3) 표고재배엽-총 1 천명추산(산면회원) 

( 1 인 평 굽 총 80 싫 재 배 ) 

※송이채취， 폴펴채취，장정채취등은 신-연 

치|통 생산수집되 .묘로 송사자는 고용원 

으-로 인정펑 

--

3 • 국쑤통계 조사지·효 처리 

Tape 판려， 풍함섣과표 작성 변에서 볼 빼 당국에서 일괄 천산 

처리하는 것이 바랍직하으로 각지관별료- 자효뜰 Tape 에 수록 

하고 당국에서 부;운멜로 입팔 제표하는 방안갈 당국의 치l 표파 

와 혐의하여 책임자 회의에 J앙정키로 하였음. 

4. 제 39 차 실무자 회의 개춰 

가. 멜시 78. 1.20 10: 00 

냐.장소:국부동계 조사판부 

다. 안건 1) 부운벨 조사표 및 결과표 검 토 

‘ 

2) 제 2 회 국부통계 세부 계펙서 및 좋합지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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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 차 >

1978. 1 , 20 

1.2) 

1 • 제 2 회 국부‘통계조사 종합지청서 검 토 

송합지침서을 겹 토한 결과 마음과 -같은 사항올 일부 수정하여 

책임자 회의에 상정하기호 하였음(별첩 I 창초) 

r 가. 포지조성 및 개량 

I )건물의 경우 공사풍안 것은 건불가계정에 포함하는 것과같이 

토지에 푸하판 조성1I) 및 개량비가 마땅히 계앙되어야만 하 

나 초성 및 개렁;한 토지소츄자가 바뀔경우 토지촉성 tl) 및 

개량비가 파악되 지 않는 오순이 있음. 또한 국민대착해초Jf..으| 

푼츄에서도 토지 iξ성1I 1 즐 ￡함하는 토지(시가개영 4로 평가) 

는 재 생산블가능한 자산어l 운류하고 있음. ( 벌첩 2 장조 ) 

2) 학라서 。l 벤 국쑤풍계 .조사에서 는 ‘ 토지 iξ 성 및 개 량 ’ 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다만 각부푼벌후 둥지종츄( 대지， 임야지， 

논，밭，지타)벨로 띤척올 죠사하여 국만대차대초표 완성을 

위한 토지가 가훈자료에 으|거 감정추계되년 소-퓨주처l 별로 배 

운할 수 있도록 하였음. 

냐. 소유자산SI 평 가방법 

임차자산으l 중.JL폼을 취득한 정우 그 ;(}-산의 내용년수의 1/2 

이 정과훨 것으로 감추하여 명가하는 방법과 강이 소츄자산 

풍 출.:il흩율 휘득하였율 경우 취둑시 정과년수흘 파악할 수 

없을 빼 이훌 척용 하자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냐 소유자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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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취츄시 청과년수률 모률경우는 대부품 정과년수가 요 

래된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l 고평가훨 우려가 있음. 짜라서 

소유자산에 한하여는 중고품 취득시까지 경파 1건수를 추적하여 

평 가하기로 하였A 며 정파연수를 파악할 수 없을 경 우에는 

~l 품가 격 과 잔좀가 격 ( 시 가 ) 율 조 사하 여 각각 총자산액파 순 

자산액에 포합하기로 하였음. 

다. tll 법인 단체 자산 

종합지침서 에는 tll 법인 단혜의 소유자산을 별도 조사하여 쿠 

τtEl 제표되도옥 되어 ‘ 있으나 사암성 이들· 난채가 운영하는 

자산운 개인기업 에서 누락없。l ￡화되고 。l 와같은 단체가 자 

처l 운영을 위하역 샤용되는 자산윤 극소하드로 벨도로 우높 

쩌|표할 의마가 없음. 따라서 소유 주체별 설과표 작성시에는 

개인기업에 포함하여 제표(일본의 경우 동얼)토록 하되 경 

제푸룹별 ·젤과표 작성시 렬도 우푼하여 lil 영리단체 부푼에 

포함하여 New-SNA 으| 분류방식 에 얼치 토록 하였음. 

2. 써부 계획서 검 토 

제 2 회 국부통계초사 셔l 푸계획서( 77. 7. 5) 플 검토한 결과 별 

챔 파 같이 수정하여 책 임자 회 의에 상정키 로 하였윤(벌협 3창조) 

3 • 각부운별 조사표 및 캘파표 검토 

각부운별 조사표 및 결과표를 갱토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수정 

된 사항에 각지부띨로 수정된 사항올 정리하여 부운밸 조사표 

및 결과표를 씌성. ’. ι3 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재출 종함하 

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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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제 40 차 국부통계 옐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78.1.23 10:00 

냐.장 소:국부통계초사본부 

다. 안 건 : 각부-운별 조사표 및 캘 과표 검 토 

첨 부 I . 종힘- 지 침 서 ( 수 정 내 용 ) 

2. 세부 계획서(수정내용) 

3 • 토지조성 및 7ìl 향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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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챔 I ) 練 合 펌 針 펄 ( 修 正 內 쩔 ) 

1 • 詢훌훌월 평 ( 土地쉰 成 및 改良 ) 

~府 및 法人部門어l 있어서는 ， 土j펀어| 뼈하여 土地種類別 ( 뿔 

地， 林野地， 논， 밭， 其他 ) 面積 및 행近再評{힘짧올 調훌하여 

야 한다. 

2. 所有主#別 分팽‘ 

가般政R냥 

1 )中央政府

2 )地方自 治51if* 및 公共BJ f.$:

냐.Jtlc府企業 

다.J&府쉽;캘企業 

라: ~A 

’ ) 혐후IJ tξA 

2) 非휠利앉A 

마 • f뻐/\企業 ( 非法Affii 1*包습 ) 

바. 家計즙ßr~ 

사. MH純활盧 

3 • 調꿇方法 

I .般政府 全 敬 훌돼 훌 

2. 政府企業

3. 政府管짧企業像 

4 , 法A寶뚫 

-!.3-

IJ 

" 

" 

自 計 式

11 

11 

自랍式과他計式 



5. 뼈A企業 및 非法A

f~H￥￥훌훌 

6. - 般家 口

7. :X;J外純寶훌 

8. 土地 빛 훌林 

標 후· 調 활 他 計 式

" " 
없存짧計利用推計 ut 存 활 料

11 " 
(-폐i해門으l 껑우 

全짧 또는 標져;: 

調찰) 

4. 評i뼈方法 

가. 냐l 古品 및 합훌:再評{떼‘훨훨의 評{때方法 

中古 &'1 및 i쏠훌같 t흉등ijlj패資흐솥에 대한 再取得 {dfi格 및 再調逢{뻐格 

으| 評{때는 다읍 方핀에 條한다 • 

G 꿇寧t댄 파取得{rfrj格 

N 꿇i뽑時 함융웹i포 1패格 

p 取得牌{뼈格 

R 取得後 維펴年敎에 

r 11 11 " 

物{뼈倍훨 

錢{面&휩 

따르는 

가)基準時 再取得 1r1fi 格

G=PX XR 
0.3161 

但， 0.3161 운 徒過年짧가 채用年敎가 융이 維過한 後의 

殘{때率임 

냐)基準時: 再調逢f뼈格 

N=PXR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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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젤借資꿇의 짧l좁 빛 등iffi떠方法 

기-)企菜없門에 뻐하어 使用者主議에 의 한 業種別 ‘ 짧표플 위 하 

여 쩔{홉흡찮에 처한 物量 웰 f홉#흉期 新 • 中古E分 新品{뼈絡 

( 建物除外 ) ‘플 詢뿔한약. 

나) 評{패方法운 

再取得 flili格 = 新品i뼈格 

( 建物의 경 우 建物評{삐꽃準表에 학g한 評{뼈없 ) 

따調逢i뼈絡=파取得 ffili t섭 ( 新品{파j‘格 )x 첼{뼈훨 

떤， 殘{뻐팩3 을 앓한 ’ 附用年짧〔는 델借時 평rd퍼의 경우 t쫓借後 

經過年敎로 寶{월tI흉 中 古品의 경우 첼借時 &손過年값를 빼用 

年값에 웅r로 하고 훨借後 값ξ過年값출 -g-첼한 年값로 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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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첨 2 > 細 部 計 剛 :활 ( 修 IE 內 容 ) 

1 • 짧뿔期間 

。 政府월塵 1978.4.24 "-J 7 , 31 

o 法A딸꿇 1978.7 , 11"-'8 , 20 

。{때A資뚫 1978.7.11"-'8.10 

(但， 앓林魚뿔部門 : 78. 5.10 "-J 6.20) 

。 家’ 訂·짤뚫 1978.3.10"-'4 , 10 

2 • 랩f훈M훌 

가. lìir\;經濟內어| 에j. :a:하늪 再生꿇 可能한 .'힘·形 r촬않 ( 土地包含 ) 과 

xH~純합걷흥 을 짧￥E :x1 象 f꽃훨 o 로 함 • 

나. I휠內어l 所:æ ( 또는 힘 tt) 하는 政府， 地方自 治!ill #:, 公共 81.

.f*, 政府批폈憐댐섭， 法Å ， {샘 A企폈， 非r~Å r5H{* 및 -j投갔· 口뜰 

;벼 f쪼 M 象짧‘ ý.f. 혹 합. 

3 • 憐 f~n 7l1J業-젊分 摩

않j짚拖 E뇌機關 調 f쪼 部 門 術i 考

1 , 韓댐銀行 1 )政府 및 M外합용할 E십門 

2. 韓銀떠處 行業 2) 法Å ， 資찮部門 

3 • 앓水흩효율I‘ 1 ) 앓林水塵業해門， 1꾀 A:&:뿔 빛 

非핸ABi1*寶R홍 

2) 土地 빛 A工林
‘ 

4 ，中小企業 I}範훨， 혈싫갚E業， l꿇뤘깨 스業 

銀 行 짧設業， 都小5é1ik食宿뼈部門 

{固A企業 빛 非옮A.1ill f4i:됐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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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펴않않行 i )週빼保管通信菜· 옳顧保險 不動

훌業， 其{따 서 어 비스業部門 

《챔A企業 다;R1 非法A.&ffl>資갚E 

6 • 調훌統릅t局 1) 家計황뚫 훌및웹훌綠合의&調상폈효효~ I 

4 • 部門別鋼養처앓客~(짧略 ) 

--
끔f) 門 別 f팝 集 t<.1i 찰셔찮.x-t 흉 

1. 政 府 gfS r1 ) 5 ， 200 樣짧 15 , 200 

(또는 족훨갖월1*) 
--------

2 , 法 A 픔b 門 20 , 000 휠業뼈 20 , 000 

3. {침 A 픔J5 門

가. 앓 林 水 효￡ 승월 2.500 , 000 ;뿔業짜 約 40.000 領

나.非 農 林 水 t갚 業 1 , 218 , 700 " 本 훤業#흘 

CD~ 業 4 , 000 " 3 ↑셀磁칩굉이 

@製 1 、~ 거 얻양〈 90.000 11 分짧詢깥 

@ 뚫 ~ 까 셔‘ 획윷 100 ’/ 

@) 첼 등않 청횟 3 , 600 I! 

영) 都小 t元餘食宿 i윌業 750.000 11 

@ iill 編 保 管適 I흡짧 6 , 000 11 

(j) 옳앓保險不때옳業 15 , 000 11 

r-?) 씌 ι‘ 業 350 , 000 " 
4 , 家 計 i.~~ 門 6.800.000 家口 IO.500(標本)-

-317-



〈벌청 3) L土地造成및改良」에 關한 考案

( .뼈훨l 첼週을 中心￡로 ) 

1 )定 꿇 

詢좁처象企業#으| 土地￥'0 에 計上됨 덤己所有土쳐g에 처한 改

良 및 造成한 金徵..e...로서 調￥놓時A환‘ 행fE ~훌陣에 記帳되 어 있 

어 把握되는 값分 

2) 背 景

調훌처象企菜#으I ~~눴假計定운 金짧 E힘 E합평 퇴￡로 j짧찮되 n iε 

同 計定中에 包含되어 있는 「土地 改良훌훌」도. 固富처象 資

옳。l 됩 • 

한연 土地 éV'c 에 討上되 어 있 는 「 土地改良훨 」 도 建設假 ~tJ료 

의 f 土겨2改良활 」 와 l司-한 內容。J .E!.로 別途혹 固富資꿇.項 티으 

혹 폐빠하여 「 土地造!항 및 改良 」 펴 目 에 討上하였 음Î. 

〈청 횡〉 

l 첼設f뽑 計펀」 ‘ --f-靈깊H짧蠻 

If포꿇造成및값良 1~ ( 園富~훌範훌。l아념 ) 

--- \ \ 土地아/c 

\ {土地改찮費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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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問題펴、 

- 土j記와 같운 方法에는 아읍파 감운 間題Æt: 0) 따르는 것2...록 

생각됨. 

@띔初 土地플 改良아나 造成한 土地所有主가 바뀌면 土地改良

費가 把握되지 않으으로 全i* I뀔훌쩌이 減少되는 現象·올 빚읍. 

A 企 業 B 企 業

7훈 地 100 

土빼改良費 1 0 

討 1 1 0 
E폰랫3 

土地買入 ) 1 

固 富 ￥￡ 깊씁 

土 地 改 j흥 및 造- 成 ) 0 

@뀔~t'한합 f홉)c1~혀表의 編制나 지 타 必흉흉에 條하여 “再生훌不可能한 

i쫓.iÆ ’윷 詢좁 l판 이中으 r :1:地 J ( land )와 「土地造成및改 

良 」 이 重짧댐 • 

( U. N 에서 훌b告하는 휩民웰借처照表의 ￠딸야쉴樣式에 늠 土地造成웰 

플 包含하는 土地는 함生흩 不可能한 촬흩;어l 分짧하고‘ 있픔. 

< 別‘꿇의 휩ú:;資 f씁쳐照表의 tpJ 成평 目 I 으 2. ) 용照 >

同趣딸에 따르면 再生찮可能한 ·함形贊설깥만을 調갱쪼하는 日本。l

냐 우리나라의 E힘뭘하셰훌처銀에서 는 土地改良 및 造成은 包含되 

지 않는 것이 횟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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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힘民賢借행照、증윗의 構成項 目

1. STOCKS AND FIXED ASSETS 

’ 1 • Reprod'ubibl e tangible asaets 

1.1 Stocks 

J.l. J Goods producing industries 

1.1. 1.1. Materials and supplies 

J. J. 1.2 Work-in-progress 

1. J .1 , 3 Live s- tock except breeding stock 

and the 1 ike 

I • I • I .4 Finished goods 

1.1.2 Wholesale and retail trade 

1.1 , 3. Other industries 

1.1.4 Stock of government s8 j,.vi c es 

1 • 2 F i x ed a s s e t s 

1.2.1 Residential buildlngs 

1.2.2 Nop-resident ial buildings 

1.2.3 Other construction works 

1.2.4 Transport equipment 

1.2.5 Machinery and equipment 

1.2.6 Breeding stock.draught animal ,dairy 

Cattle etc. 

2 , Non-reproducible assets 

2.1 Land 

2 , 2 Timber tracts and f‘。 x' es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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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ubsoil assets and extraction sites 

2.4 Fisheries 

2.5 Histor1c monuments 

ll. FINANCIAL ASSETS AND LIABLITIES 

1. Gold and IMF special draw1ng rights 

2. Currency and transferable deposits 

3.0therdeposits 

4. Bills and bonds , short-term 

5. Bonds , long-term 

6. Corporate equities inculding capital 

par‘ ticipat10ns 

7. Short-term loans , n.e.c 

8. Long-term loans. n.e.c 

9. Net equity of households on life ins-u rance 

reserves and On pension funds 

10, Proprietor's net cquity in enterprises 

1 1. Trade credit and advances 

12. Other accounts receivable and payable 

13. Ot her 

M. CONSUMER DURABLES 

1. Furniture ,fixtures ,Carpete and other 

floor cov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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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ting and cooking applianc s s ‘ refrigcrators , 

wash1ng machines and similar major household 

appliances , including fittings 

3 ,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4 , Wireles3 and telev1sion sets and gramophones 

5 . Photograph1c equipment musical instroments , 

boats and other major recreational du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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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차 >

1978. ) .23 

) • 각부문별 조사표 겁토 

각 부문벌 조사표플 최종검토하고 덤·당기관뱉로 재정 리하여 

죠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벨청 1 참조) 

2. 가계의 임대자산에 관한 조사방법 검토 

가. 운처l 워 제기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 (건울-칙계등)을- 임대하였을 

경우 소유자주외 에 의한 조사이 요로 양‘ ~~한 샤용수체 ( 정부 • 

νl 업 등 ) 에서 는 누락되고， 가우에서 는 주택 파 가재에 한하여 

죠사되으로 전 국부에서 누락펠 것이라는 운쳐l 가 제지 되 

었음 

냐.해결방안 

1 ) 가쳐l 에서 자산 ( 아흔기·계 얘 엄 대한 자산채의 ) 을 앙대하여 

주는 경우 원칙척으로 임대업을 경영하는 개안사업체혹 운 

류하여 개인 기업자산조사 지부에서 파악하여야- 하고’ 

2) 마만 · 주거용 건물 ( 주택 )의 경우에 한하여 가계에서 초 

사토록 함.이 경운에 있어서도 주택의 얼부을 검용 (소 

매업픔 ] 할 해 어|는 건울 소휴가계 cfl .k) 직정 경 영 할 경우 

개인기업부문에서 파악 )에는 처f외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계부문조사에서 뱉.:r.. 추쳐l 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성.계토혹함. (추혜의 일부를 타록척으로 임대하는 

것까지 임대업으로 1:!~ 
걷::~ 할 수 없 71 해운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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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트지자산 추계 방법의 검토 

로지의 소유 추체별 구분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어|서 신 국민쳐l 정체 계 완성 꼴 위 한 토지자산의 추계 방 

법(벨첩 2 )을 검.5'_ 하였음. 

첩부 1 • 각부운펠 조사표 및 결과요- 벨책부폭펀장죠 

2. 일본의 토지자산 추계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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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첩 2 ) 日本의 土地資塵推計方、똥 

再生僅不可能한 점-形資굶이l 는 土~플 쳤始하여 森林， 銀山， 澈場，

짧史的記;승:짜。l 包숍펀마. 1970 年 l월힘調효에서는 이들 향찮아 除

朴되었 71 혜문에 셨iJ途로 推計하였다. 

여지에서 土地훨앞으i 推計에 떠하여 새로 |체짧된 推릎t方法과 試

쩔結뽕에 대하여 짧밍j 한다. 

J • 課휩~ 

(維計方法)

UN基準에서는 土地플 짧짜 ， 構웰物의 짧地， 親 i샌， 其{따로 3ß 

分한마. 森林의 土地는 뀔~~넘혐告에서 는 森林에 f니솜 ~l 켜 야 허-지 

만 여기서는 土빼어|서 f또~"t한머 

推計方法윤 J띤항‘別， }띤目었IJi료 멤짧에 펙11:때 (市場f뼈格)촬 핍-

하는 方式으로 行한마. 

(1) 흰 地

全E희評f때짧은 各都道府腦評iîlti 짧으l 台討짧2.._료 하고 各챔H딸府縣 

評i뼈짧은 홉g市 ( 東京都의 特7ìiJlK包含 ) 에 도는 評fmj장젤과 뻐I 

村에 드는 評 Inn1짧으l 씁計짧 o 흐 한타. 

캄fí 市의 評{며짧은 千先 都市5]1].로 住흰地때橋에 형{面를 곱하여 

住E겉地E評 fúlî願을 홈出한다 • 便用되 는 寶*4.s;，. 面積은 固定資뚫 

짧要調홉， !월{面는 地{面公 쩌面格 ( 圖土IT) 및 都道府縣地下調좁. 

{때格2..룩 한다. 

다음에 는 住~地E評{뼈領을 中孩2..~ 固定資塵戰要鋼뿔으I Û뼈格 

差를 利用하여 商業地[K， 工業핸!IK ， 村落地E으l 評ÜIJj隨을 箕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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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住힘地E評{面領에 加算한다 

머I村의 評 fllli’짧..L 이 方式에 따른아. 이것올 推計式으로 表示

하연 다음파 같아. 

國 1970"" 1974 年의 킥E 地 i퓨{때짧의 系列윤 地{面公示 및 

都道府縣地{삐調짧의 :xt뚫쳐9펴‘이 不充分하.묘로 地{뼈指敎어l 따라 

趙及推計한약 • lln 1975 年期初에 있어서 의 힘地의 쭈챔협f面어l 

1975 年을 100으로 한 빼個招값를 곱하며 4l-其 Mft.하는 面

積을 곰하여 各年의 굉îfl1뼈隨을 推計한다.{g!用되는 地{面指敏는 

全固市街地{뼈格指敎를 꿇隨로 作 fìX:. 한 地域別 ε감地짧敎로 한마. 

〈推計式〉

판 ={1; S; ;.p; j} ι ( 1 + B1 + .r i + gi ) 

(I+Êi) ‘ -‘ •• 

47 

S == L; Si 

i=1 

1 都道府縣을 表示하는 記융 

j :鄭市를 表示하는 記용 

Sij: 固定寶훌陽要調뽑 ( 土地 ) 어l 記載되고 있는 該필都市의 

1975 年 住흰쳐glK의 面積

Pij : 地{뼈公示{뼈格 및 都道府縣地{뼈調효{뼈格으로 부 터 算出

한 該핍都市 S) 1975 年 住흰地IK zf 쳐훨{뼈 

~:a:킥::;:í也E벌{뼈補正팩~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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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住흰地E부터 R훨홉흩~[K까지 의 홉b道府縣別 推計比짧 

r1 住~tJ!1K부터 工業地 IK까져으l 都道府縣別 推計比훨 t 

~ 1 : 佳흰뺑E부터 村落地E까지의 젊道}잠縣別 推計比훨 

~1 : 都市에 드는 評{뼈隨을 옳짧혹 한 머I村까지 의 推討比잭3 

‘ n. 該필都道府縣內으l 짧市의 敏

S1 該펌都道府縣의 격3地에 드는 評{뼈짧 

S 全핍의 걱E地評{뼈짧 ( ) 975 年期初 ) 

(2) 짧， 田， 林地

全固評{폐짧은 各都道Iff縣評{面짧으 it 計짧l~ ‘로 하고 t6都道府縣

評{뼈짧윤 -般的인 짧， 田， 林地에 드는 評{뼈짧과 흰地介표의 

짧， 田， 山林에 도는 評{뼈‘짧으! 台計鎬~로 한마. 推討式운 다 

옴과 갇다. 

〈推計式〉‘

성 i = (' SA.'PA+ SB'PB+ Sc'Pc ) + ( 81.01'+ 8101'1+ 810i끼) 

47 
S = 1:; S'1 

1=1 

8A'SB.SC 固定贊慶減훌調害 ( 土地 ) 에 記載되고 았는 該띔 

都道府縣의 一般的인 짧·田 山林의 面積

PA PB PC 歡필都道府縣의 一般的인 짧， m 山林에 드는 

ZjS-均휩{뼈 

81 該뀔都道府縣의 (1)에 依한 흰地評備錯 8 ￡.8i/;8i’'::-該뀔 

都道府縣의 εE 地評{面짧을 a훌빠훌로 한 킥E 地介:(:E의 짧， . ah 山林

에의 評{때隨의 推計比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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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1 該필都違府!孫의 짧 , 田， 山林어l 드는 評i패爾 

s 全E퍼의 짧， 田， 山林어l 드는 評fIIlï M

,( 3) 梅E8， 짧/흉地， 池핍， 故j짜， 原野， 雜種地 全 E희評{때微윤 各都道府

縣評{面隨의 合計로 하고 各都道府縣評{뼈‘領윤 該펀 iìl) 道府縣의 

짧田， 山林의 評{面짧을 基磁로 다음과 같이 推.計한다. 

〈推計式〉

Si=Si'Wi 

47 iι 

닙= L: 하 
i=l 

Sli : 該필都道府縣의 (2 꺼l 依한 짧田山林요l 評{뼈짧 

Wi 該펴都道府縣으l 흰地評{面銷을 꿇隨록 휩田， 銀없地←， 池

접· 쨌揚;京野， 雜핸地의 合計順의 評{面폈어|의 推計比협 

려 : 該펀원8道府웬혐의 #폼田， 훨&f.셜地， 池씹， ift 場， 原野 i 維種地의 

評f패領 

fi’ :ii'!:~힘의 j찮田， 銀챙地， 池 Y잠， 敬場， D휴野， 維種地의 評{뼈銀 

2 • 非짧秘地 

(推計方홉) 

非課용t:ì.1i!에는 中央政Ffl 機|해， 地方政府據關， 民間非當利fill f*듬이 包

含된마. 中央政府機써 및 폐方政府擬템의 土地評{面는 財庫台張등 

의 許{때隨을 基-磁iξ 하여 新 SNA 의 빼度部門과 쳐替했마. 

m:存資科혹서 土i也評{面짧아 把握안되는 機짧에 함해서는 필요에 

따라 앙케트 調훌를 돗施하였다. 

民間非홉·利 ffi f*에는 宗敎法A 敎育機關 용호價橫關의 土地保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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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운데 各Iill休뭉Ij~ 面積에 휩{面플 곱하는 方式￡록 推計한다. 

한펀 道路 하천등윤 UN 옳揮에서는 협2f때으l 처象朴이으로 햄 

{때흘 아니 하며 今後各 댐의 戰向 융 살펴 띤서 ;îr;j )tjJ，한다. 

(1 ) 다그央政府擬關 

(개 政府용計 (-般갚 計， 特別슴計 ) 

大藏省 f 財政옳嚴統計月報 J ( ~휠有財慶特集 ) 에 記載된 

土地뻐格에 依한마. 

i) 特珠銀行， 公庫둥 

ii) 효갚 公Iill 管ffij

iii ) 뭘훌뚫Iill 

i v ) 特珠‘흡~ 

(2) 地方政府城關

。 앙케투 짧훌등에 依해 

棄計한마. 

(7ij 普通숭計 (-般용計， 公官企業승計 以朴의 特別율計) 

白 治省 「 公共施設狀況 調출」 에 依한 都道府縣分과 市어r村 

分으l 土地面積을 椰道府縣마다 현地 짧田山林 및 其他 E 

分後에 各其의 面積에 都道府縣別 펄{面를 곱해서 推計한다. 

i 公홉企業승홉r 

法適用企業에 있어서는 自治省編 r j也方公홉:íè業年짧」 으l 賞

借M照表의 土地{面짧에 依한다. ‘ 

i11 財塵E

財흩할E有地의 面積을 都道府縣別~ 흰地 짧田 山林 原野

및 雜種地로 E分後 各其의 面積에 都道府陳別 車{面즐 곱 

해서 推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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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 公~願係

。 土地開흉용~ 

自 治省詢옳으1 r 全園土地開짧 公~의 先行 取得用地의 

取得用地의 保有狀況어| 依한마. 

。 道路公~---，
l 文띈照용어l 짜해 面행과 

I f때格둡 詢￥￡累計 한타. 
。 住;t;양옷給公~--.J 

土地評{뼈隨의 推計方法· 擺略

土地으l 評{面領윤 課빼評{떼.핸어I tJ펴係되 는 핀 i面隨， 非당~m 

i샌에 l해係되 는 許{뼈itii 및 其他 土地에 服 係되 는 評{뻐짧 

의 合第짧 o 록 힌: t;:.~. 

() ) 짧뾰評{뼈地에 넓씹係되는 評 fllli 隨

휩 ， 地 î ( t펙定資흩 廠要훌힘훌훌어l 依한 都道R놓縣 

짧 | 워 j센펴別 面橫 ) 

면 x ( 地{面公示{뼈格둥에서 흉出한 都市월j 

띠 林 | 또는 都道府縣의 平均혈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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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 田 ‘ F 

、

固定資찮 熾要 調짧쉴홉에 依해 ffiïl 定資뚫 

池 *김 評 f뼈領올 꿇鍵로 推計

救 場

原 野

雜種地 / 

(2 ) 非課秘地에 S혀{흙되는 評{뼈個 

園有地-大藏省짧좁의 財政金굽핏統討 月報

어f 依한 E넙有財·꿇台帳 {뼈格을 끓짧로 推計

公有地-自治省調i쪼의 公共施設狀況 調f잊어j 依한 

f펀設을 드얻地 짧 田 山林 其他의 地 目 2...!i.. 

E分하고 施設의 土地面積에 都道府縣別

협{面플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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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非합후JJM{$- 該월&11$가 所有하는 土쳐B .!2-1 휠f有面積 

및 짧 f뼈등어l 依 해 推計

道路 都市公園-;겉地의 評{面짧풍을 基鍵로 하여 推計

湖招 • 河)11. 複생 -評뼈아니 한다. 

(3) 其他 土地의 評{面짧 

所屬未定地-휩土地理院公表으 Jñj협등을 앓廠룩 하여 推計

; ‘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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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 차 >

78. 1. 25 

1 • 호지의 소유주체옐 구분조사 필요성 검토 

가.국만대차 대조표상의 재생산 불능자산의 내용 

11.1 후 지 ( Land ) 

1 1. 1. 1 건콤， 쿠축물 부지 

11. 1. 2 경작지 

I I • 1. 3 기 다 

11.2 상 림 (Yimber Trocts and ForestS) 

11.3 지 하자원 과 추출광상 (Subsoil assets and extraction 

s ites) 

11. 3.1 석탄， 석쉬 천연가스 매장분 렛 광상 

11 .3.2 금속 광물 매 장분 및 광상 

11 .3.3 기 다 벼 금속 광물 매 장분 및 광상 

11.4 수산자원 (FiRheries) 

11. 5 운화재 (Historic Monuments) 

냐.국민 대차 대조표 작성을 위한 토지의 쿠분 

1 ) 건풍， 쭈축물 부지 

2 ) 경작지 

3 ) 기 타 ( 개 안소 쉬· 의 오락 지 , 공원 부 지 , 정 원 등 ) 

4 )입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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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만 B/S 상 산엽 t블 분류 

1 ) 재 생 산 가놓자산 : 상품생 산엽 , 도소매 엽 , 기 타산엽 , 

정부서어배스엽으로 구분 

2 ) 재생 산불능자산 : 구분‘을 요하지 낳음. 

라. 국만 B/S 상 국만자산의 소유추체 i혈 분류 

1 ) 모듣 자산에 대하여 소유추체별 분류를 요구하;，(] 넓음. 

2 ) 그러나 렬도 필요에 의하여 재생산 가능 자산에 대하여 

소유주체벨 쿠분소사가 가능하냐 

3 )재생산 불능자산은 소유주체벨 쿠분이 불가능한 부품 

( 수산자원， 문화재둥) 이 있으으로. 그 분뷰의의플 상실함. 

마.하라서 재생산 불능자산에 대하여는 소유주체별 분류릎 피하고 

토.지의 종류별로만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추계하는 것이 효 

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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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차〉 

78 . 1 . 27 

1 .대동식울 평가 기순표 작성방법 검둥 

농수산부에서 시험 작성한 대 동식물 평가 기준표를 검로하고 

마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안을 작성로록 하였음. ( 벌첨 1 ) 

가. 대 동식쏠중 동-찰은 유용， 운만사역용， 벤적용， 종부용. 경주용이 

역 식물 은 방풍럼，수원립， 파수，뽕나무.기타 재배 식불이여 

판매옥적의 육축 ( 肉홉 ) 은 재고자산， 판산용.홍행용1 대부용1 의료용 

애완용은 기쿠， Il]씀에 운류함. 

나.영가 기준표상의 운츄，용어의 정의흘 명확하게 하고，형가액 

산출방법을 영시로옥 하였음. 

마.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상의 대동식윷울 포팔하도록 하고 

동 표의 육성년수에 부협‘되도록 - 함. 

라. 이상의 사항을 유의 하여 작성한 시 얀을 78.2.20 부터 국부 

동계 실우자회의에 상정하여 검로하기로 하였음. 

2 • 국부좀제를 위한 홍보계획 검로 

죠사 본부에서 둔닝l 한 자료 ( 별첨 2 ) 괄 검로하고 마음 사항올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가. 죠사본부 추판A로 시행할 쳐f옹선전의 경비는 각 기판。| 

부당하되 기 판당 200 만원 이 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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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두 선천중 육교현판은 국부통계가 실시되는 3 월초，정부부뭄 

및 개 인 기 엽 ( 농 림 엽 ) 쑤 운이 살시 되 는 5 월 초 , 뱀 인 부 문 빛 

개인기엽(비놓힘 어업) 부운이 실시되는 7 월초 둥 3 회에 

걸쳐 설치하는 L낭안촬 캉구함. 

다.계옹션선을 위한 둔비사항￡로 냐음과 갇이 업무블 운담하기로 

하였읍. 

1) T V 대 담 품안 준 Bl 

가) 국부에 판한 해연 풍섭 ( 한국은행 ) 

나)국부동계촉사에 판한 광고중심(국만윤챙) 

2 ) 반상펴 (7 8.2 월 ) 회 ..!t.수록 운안순 tll ( 풍소기 엽은행 ) 

3) 매스몫을 -통한 뉴스 보도자료 품안준비 ( 한국산엽은행 ) 

첨 부 1 • 대 동식 뀔- 평 가기 준 표 ( 시 혐 안 ) 

2. 홈 보 계 획 서 (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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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챔 1 ) 내동식플 평카기준표(시험안) 

돼지 및 기타가축 형가기준표 

i
ω
 ω‘
 
I 

좋 돼 지 큰돼지 염 소 ( 큰것 ) 로 끼 닭 접오리 젖산당 

암 켜〈 수 갖:.! 。n} 컷 i 수 켜/、 。。L 커/、 켜〈 끼 어 미 (큰껏 ) (큰것) ( 암컷 ) 

서울 51 ,300 56,400 100,600 100,400 28,300 27, 100 450 1,990 2,?50 1,740 47 ,080 

부산 56 ,900 56,600 102,100 101 ,400 27,100 ‘ 28,300 480 1,720 2,630 1,700 57 ,540 

경기 57,300 56,400 100,600 100,400 28,300 27,100 450 1,990 2 ,250 1,740 47 ,080 

강원 64,300 63 ,000 109,500 107,800 25,000 24,000 500 1,740 2,400 2 ,070 47,080 

충북 64 ,400 63 ,800 117 ,300 111 ,400 31 ,000 29,500 550 2,050 2,250 1,700 47 ,080 

충남 62,700 62.900 96,900 99,3)0 26,000 24,000 420 1,870 2,370 1,910 47,080 

전북 54,900 53 ,900 117,300 99,))0 450 1,760 ' 2,420 1,800 57, 540 

전남 55,000 54,000 104,100 101 ,100 26,100 450 1,970 2,650 1,850 51 ,080 29 ,000 

경북 60,600 59,200 113,200 110 ,8:1 0 28,700 26,700 450 2,020 2,750 2 ,070 57 ,540 

경 남 56 ,900 56,600 102,100 101,400 27,100 2tl ,300 490 1,720 2 ,630 I 1,700 57, 540 

제 주 52 ,800 52 ,200 96 ,000 91 ,200 29,300 I 2째o 550 2,100 2 ,070 57.540 

산출기 초 1 ) 各道 統計I.ü張所에서 市용ß別 家옳市構의 12 月中 때l洛임. 

2) m場去뽕가 없는 것은 훌며育껄에게 청취조사한 젓이묘로 도뻗 가격차가 심한것윤 

i홉폐 i때洛을 숲l흐l 커4평하여 ￥均f뼈洛으 10% 上限파 下限￡호 격 차을 조정 하였 음. 

3 )서울윤 경기도 가격아며 부산는 경남가격을 적용함. 



￥L 牛評filIj

싫했 서 올 부 산 겨。 기 강 원 중 「닝꺼-

、 - ~'-.. . 

。nL

켜/-: 

:::.ι「

갖~ 

---_._-~~ r • -- ~ .. ‘.-

당세 310,000 308,000 310,000 354,000 287,000 

2 870,000 718,000 817,000 737.000 730 ， 0∞ 

3 919,000 995 ,000 919,000 980,000 857,000 

4 1,009,000 1,043,000 1,009,000 1,020 ,000 1,007,000 

5 1,001 ,000 1,032 ,000 1,001 ,000 1,039 ,000 988,000 

6 974,000 969,000 974 ,000 1,005,000 969,000 

7 893,000 913 ,000 893,000 874 ,000 ß74,OOO 

8 801 ,000 900 ， 0α) 801 ,000 794,000 794,000 

9 763,000 850 ,000 763 ,000 736 ,000 736,000 

10 673,000 747 ,000 673,000 611 ,000 611 ,000 

당세 205,000 178,000 205,000 192,000 207,000 

2 470,000 466,000 470,000 424,000 498,000 
t 

3 572,000 569 ,000 572,000 486 ,000 594,000 

4 639,000 582,000 639,000 534,000 661 ,000 

5 655,000 611 ,000 655 ,000 561 ,000 686,000 

6 _ 672,000 621 ,000 672 ,000 591 ,000 722,000 

7 639,000 623,000 639 ,000 576,000 704,000 

8 618,000 600,000 618,000 565,000 691 ,000 

9 613 ,000 525 ,000 613 ,000 525,000 643,000 

10 586,000 524,000 586 ,000 524,000 640,000 

算出根基 I ) 各1훨農業統計버張所에서 市那別 牛市場 또는 

2 ) 市都別 {面 ;뽑을 道別로 乎형하고 各道{뼈格을 

差가 심한것은 조정하였응. 

‘ 3 ) 서울은 경기 도 1뼈 i洛이 며 쏠山은 慶南{뼈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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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 한홉 表

중 남 천 『님- 전 냥 쳐Q τ 닝r 겨。 냥 제 주 

340,000 306,000 297,000 3.56,000 308,000 350,000 

827,000 677,000 731 ,000 792,000 718,000 800,000 

1,020,000 857 ,000 905,000 969 ,000, 995,000 1,047,000 

1,070,000 952,000 1,008,000 1,164,000 1,043 ,000 , 1,300,000 

1,060,000 1,000,000 1,111 ,000 1, 197,000 1,032,000 1,197,000 

1,004,000 969,000 1,034 ,000 1,138,000- 969,000 1, 18~ ， 000 

874 ,000 874,000 963,000 1,1 T4,ooO 913,0’10 1,168,000 

794,000 794,000 878 ,000 971 ,000 900,000 971 ,000 

736,000 736,000 833,000 900,000 850,1)00 800,000 

611 ,000 611 ,000 720,000 747,000 71,7,000 611 ,000 

207,000 185,000 176,000 200 ,000 178,000 169,000 

411 ,000 407,000 456,000 407,000 466 ,000 400 ,000 

436,000 533,000 527,000 486 ,000 569,ÕOO 486 ,000 

541 ,OQO 550,000 631 ,000 60'1,000 582,000 541.000 

561 ,000 561 ,000 628,000 647 ,000 611 ,000 600,000 

593 ， α)0 591 ,000 633,000 614 ,000 621.0QO 722,000 

576,000 576,000 615,000 609,000 623,000 704,000 

565,000 565,000 615,000 609,000 600,000 691 ,000 

525,000 526,000 • 615,000 609,000 525,000 642,000 

524,000 524,000 615,000 609,000 480,000 640,000 

關育者에게 운의하여 調흉한 12 月中 {뼈洛엄. 

，;y-均하얘 乎均 frlli觸의 上限 (10% ) 과 下限 (10% ) 올 정 하여 {뼈格格 
/ 

1 ， 000 웬 밟位에서 뀔}上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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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 평 가 

짧: 서 울 부 산 켜。 기 강 원 τ ~ "* 
•• 

당세 205,000 178,000 205 ,000 192,000 207 ,000 

2 319 ,000 276 ,000 319,000 275,000 323 ,000 

암 3 412 ,000 347 ,000 412 ,OûO 386,000 397 ,000 

4 479 ,000 407 ,000 488 ,000 425,000 479,000 

5 526 ,000 448 ,000 526 ,000 461 ,000 526,000 

6 546 ,000 469 ,000 546 ,000 4ß1 ,OQO 546,000 

7 534 ,000 481 ,000 534 ,000 477,000 546 ,000 
켜/、 

8 522,000 478 ,000 522 ,000 476 ,000 534,000 

9 511 ,000 452 ,000 511 ,000 452,000 513,000 

10 488,000 447 ,000 488 ,000 446 ,000 498,000 

「
당세 205,000 178,000 205,000 192,000 207,000 

2 4'15,000 363 ,000 415,000 369,000 401 ,000 

-ιι「 3 517 ,000 488,000 517 ,000 491 ,000 508,000 

‘ 4 587 ,000 556 ,000 587,000 528,000 582,000 I 

5 644 ,000 581 ,00 0 644 ,000 630 ,000 649,000 

6 637,000 595,000 637 ,000 555,000 672,000 

7 615;000 603,000 615,000 539 ,000 641 ，α)0 

켜r、 8 609,000 594 ,000 609 ,000 539,000 635,000 

9 577 ,000 561 ,000 577,000 524,000 577 ,000 

10 577,000 561 ,000 577 ,000 524,000 577 ,000 

산출근거 I ) 各道農業統計버張所에서 市都別 牛市場의 12 月中

2 ) 規格의 規定없이 年敵別로만 調흉하고 年令別 去朱

平均하여 平均{面格으 10 % 上限과 下限￡로 調整
3 )서울은 경기도 가격이며 옳山운 慶南細格임， 

4) 1 ， 000 원 單位에서 切上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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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표 원 

중 냥 전 1 님픽- 전 남 경 τ 님r 경 냥 져l 주 

207,000 185,000 176,000 200,000 178,000 170,000 

323 ,000 277,000 308,000 307,000 276,000 264,000 

412,000 378,000 367,000 395,000 347,000 337,000 

479,000 434,000 409,000 443 ,000 407,000 392,000 

526,000 464,000 445,000 470,000 448,000 431 ,000 

546,000 456 ,000 452,000 488,000 469,000 447,000 

546,000 475,000 451 ,000 494,000 481 ,000 447,000 

534,000 464,000 439,000 491,000 478,000 437,000 

513,000 447 ,000 421 ,000 475,000 452,000 420,000 

498,000 434,000 407,000 470 ， 0α) 447,000 407,000 

207 ,000 185,000 176,000 200 ,000 178,000 170~000 

419,000 356,000 371 ,000 390,000 363,000 343,000 

506,000 461 ,000 438,000 489,000 488γ000 417,000 

571 ,000 507 ,000 491 ,000 542,000 556,000 500,000 

619,000 544,000 543,000 587 ,000 581 ,000 640 ,000 

645,000 555 ,000 555,000 594,000 595,000 678,000 

641 ,000 539,000 539,000 576,000 603,000 659,000 

631 ,000 501 ,000 539,000 587,000 594 ,000 659,000 

577,000 514,000 472,000 564,000 561 ,000 577,000 

527,000 473,000 472 ,000 564,000 561 ,000 577,000 

{뼈格임 • 

가 없는 경우가 않 o 으로 道別{面格을 숲固 

하였음. 따라서 年嚴別 道別로는 10 %以上 뼈格差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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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 텀 別 成園

/ ... .. ".-“I ‘ • -

年 次 -般사과 왜성사과 

--------t-- --••‘- •-

28,150 85,590 45,604 

2 51 ,950 157,360 74,074 

「

3 82,3) 0 188,390 108,044 

4 118,840 297,120 118,814 

5 156,410 200,054 

、 6 201,370 260,074 

/ 

7 251 ,620 337,184 

‘ 

/’ 8 311 ,220 

9 37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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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 成 {뼈 ( 土地用後亮除外 ) 원 

감 률 포 도 단 강 복 τ -'- 。}

88,290 60,450 4 T, 710 42,310 
-

163 ,090 105,140 68,660 70,100 

239,680 166,710 99,520 107,680 

」

319,850 240 ,?,(>O 133,090 1 상~， 740 

406,010 328,330 175,180 -

、

497,500 221 ,110 

593,940 275,720 

. 
699,130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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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물 자 산 

띠 口口 텀 -般사과 왜성사과 감 폴 

10a 뿔 ~數 12 50 33 33 

f*뿔面積( 10a) 0.83 0.20 0.30 0.30 

‘用年數 25 20 20 35 

、; 定짧 8.8% 10.9 % 10.9% 6.4 % 

황a웰 
--

534 ,490 365 , 920 457 , 584 836 , 730 

76 487,454 326,035 407,707 783, 179 

75 2 2 444,696 290,540 363,322 732,975 

74 3 3 405,678 258,705 323,512 686 ,119 
/ 

73 4 4 369,867 230,530 288,278 642 ,609 

72 5 5 337,263 205,647 257, 162 600 ,972 

71 & 6 307,332 182,960 228,792 562,283 

70 7 , 7 280,607 163,200 204,082 526,303 

69 8 8 256,021 145,270 181 ,661 492,834 

68 9 9 233,038 129,536 161 ,985 461 ,038 

‘ 67 10 10 212,727 115,265 144, 139 431 . 753 

‘ 
66 11 1 1 194,020 102,824 128,581 404 ,141 

65 12 12 176,916 91 ,480 114,396 ' 378,202 

64 1 3 13 161,416 81 ,600 102,041 353,937 

63 14 14 . 146,985 72 ,818 91 ,059 331 ,345 

62 1 5 15 134,157 64,768 80,992 31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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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71 준 표 

l 

포 도 단 감 ‘ 복숭아 갈 쿠 방 고 
.“--

50 33 33 33 

-
0.20 0.30 0.30 

10 35 12 25 
μ--------

20.6 % 6.4 % 17.5 % 8.8% 

•-------
414.330 335 , 920 200 , 620 165 , 480 

328,978 314,421 165,512 150,918 

261 ,028 294 ,266 13'>,622 137,679 

207,579 275,454 112,748 125,599 . 
164,489 257,987 92,887 114,512 

130,928 241 ,191 76,637 104,418 

103,997 275,728 67, 195 95,1.5 1 

82,452 211 ,294 52 ,161 86 ,877 

65,464 197,857 43 ,133 79,265 

51 ,791 185,092 35, 170 72,149 

41 ,433 173,335 29,291 65,861 

162,249 24,275 60,069 

、 151 ,836 20,062 54 ,774 

142,094 ‘i 49,975 

133,024 45,507 

124,626 41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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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 目 -般사파 왜성사과 감 룡 
• ---r- -~'--ï .- - - i’-“• 1-

6 1 1 6 16 122,398 57,815 72,298 290,345 

6 0 17 17 111 ,708 51 ,595 64,519 271 ,937 

5 9 18 18 102,088 45,740 57,198 254,366 

5 8 19 19 93 ,001 40,983 51 ,249 238,468 

5 7 20 20 84,449 40,251 50,334 222,570 

5 6 2 1 21 77 ,501 208,346 
‘ 

5 5 22 22 70,553 194,958 

5 4 23 23 64, 139 182,407 

5 3 24 24 58,794 170,693 

5 2 25 25 53 ,449 159,815 

5 1 26 26 149,775 

5 0 27 27 140,571 

4 9 28 28 131 ,367 

4 8 29 29 122,999 

4 7 30 30 114,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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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도 단 감 복숭아 살 쿠 밤 고 

、

116,564 37,895 

109,174 34,585 

102 ,120 31 ,607 

95,737 28,794 / 

89,355 26,146 

83,644 23,995 

78,?69 21 ,843 . 
73,231 . 19,858 

68,528 18,203 

‘ 

64,161 16,548 

60,129 

56,435 

52,739 

49,380 

4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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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첨 2 ) 

弘 報 計· 劃 書 ( 초안) 

1 • 特別惜置

。 統‘;탤談話文 。 統、 j里指示文

2. )戀흉훌幕設置 

。 캘뀔機關別 設置 ( 6 ↑固機開 ) 

3 . 新聞公뜸 

o 談 話 文 ( 5 단 18 cm ) 、 。 서 윷 7 대 日뀌l 紙 

。 훗빼公告文( 5 단 9 cm ) _______ 。서올 4 대 經뿜紙 

。 지 방 ( 영 낭 2 , 호낭 2 ) 4 대 

日千IJ 紙

4 . 매스컴쓸 해，한 報導

。 신 운， 。 라디오 

。 T V 처談 및 解름見 

( 1 5 ....... 20 일선 放送 f혀어l 당%調要請 ) 

5 . 街頭宣fi;

o t化門 아취(不可) 

〈참고〉 기승인 일자(타기판) 

@ 3. 1'" 3.1 절행사 

@ 3. 3'" 조세 의 날 

@ 3.11 '"'" 근로자의 날 

Çi) 3.13"" 해운의 날 

(둥) 3.20 "" 상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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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陸橋應板設置 ( 10 個所 ) 

CD 총우처 에 승인요청 ( 의정 131 "v 73.78. 1. 16 참조 ) 

。 설치기간 

。 설치 육교현황 ( 벌 첩 2 ) 

。 도 안 

@ 서울시에 許可要請

〈참고〉 

。 승인 공문사본 

。 도 안 

。 현판기 일 : 장기 30 일 

。 연 락 처 : 총무처 -의정과(70-4335) 

서 울시 - 시 설관리 과 (72-6384) 

제작소- 23-5549 , 28-8929 

6 • 예 산내 역 ( 옐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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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弘報活動을‘ 위 한 據算內譯
용i‘~‘-후 

• • ‘ -" .. ~，~-::-.- - • -

弘 報 事 項 f짧 $똥 備 i흥 

I 

1 • 新聞公告

( 1 ) 짧 話文 ( 5 단 18 cm ) 

@ 서윷 7 大티귀j紙 5 , 395 , 500 

@ 서울 4 大經협紙 2 , 217 , 600 

@ ;;<1 방 ( 영 남 2 • 호 납 2 ) 2 , 178 , 000 

d::‘- 계 9 , 791 , 100 

( 2) 몇範公告文 ( 5 단 9 cm ) 

@ 서울 7 大日刊紙 2 , 697 , 750 

@ 서울 4 大經흙紙 1, 108 , 800 

@ 지 방 : ( 영 냥 2 • 호남 2 ) 1 , 089 , 000 

'd::‘- 계 4 , 895 , 550 

합 겨l 14 , 686 , 650 

2 • 陸橋應板製作( 10 組)

20 方원 X 10 組

= 200 方원 2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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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弘 報 동합 項 f뽕 算 1浦 j똥 

3 . 짧話文 
/ 

、 (1) 用紙代 fJ20 1T/1IqJ/~껴) 

40 원 X 3 方 = 120 方웬 1, 200 ,000 

( 2) 印剛費

50 원 X 3 方 = 150]]원 1, 500 , 000 

. (3) 쩔莫製版料 . -
I 원 X 3 方 = 3]]원 30 ,000 

합 계 2 , 730 , 000 

’ 

‘ 

、

‘ 

총 쳐1 19 , 416 , 650 

-351-



< 옐청 2 > 

주요육 교현황 

1 • 신만당사암 육교 

2 • 서울역 남영풍 육교 

3 • 노량잔 본동 육교 

4 신촌 로터리 육교 

5 , 광화뭄 교육회판앞 육교 

6 , 서대문 서울여상앞 육교 

7 , 띠아라 길음시장 육교 

8 , 애한극장앞 육·교 

9 , 아현국민학교앞 육교 

1 0 시청해운공사앞 육교 

1 1 , 왕섭러 시장앞 육교 

1 2 • 신세 계앞 육교-

1 3 • 신설통 시외전화국앞 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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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3 차 >

78.1.30 

1 • 별첨과 같은 자료 (1977 년 국부통계조사플 위한 계몽선전계획 ) 

플 검토하고 마음과 같이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가.국무총리 지시 시달 

정부부뭄조사는 자계식에 의존하묘로 행정기판을 포함하여 공 

공단체(풍공조합포함)에도 직접시달이 가농하도혹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냐 • TV 뜰 통한 대 당 및 해 설 

국부통계조사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 회의 대담 (KBS 및 

MBC ) 외에 각 조사지부에서는 각 지부추판하에 1 회썩 시행 

하도록 함. 

아. 셀시공고품의 신문공고 

총 15 휴 ( 서울 11 , 지방 4 ) 의 신품게재보다는 신운수를 줄이고 

공고난의 크기를 조정하는 ‘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음. 

라. 정비의 분담 

본 계획에 따른 경1:1 1 ( 약 I , 300 얀원 ) 는 각기관이 공통부담로 

록하며 뻗도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농수산부에서는 수 

용바 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첨 부 : 계옹선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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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個製作 ) 

7.1"-' 7.15 2 • 地方主要 1 2 個市에 

應훌幕設置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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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 

’ 

新 R협 o 

。 라디오 

: 未定('1) MBC 
(2) , KBS 

’ TV: 혐談및解說 。

If 

4 , 895 , 550 3.2 "-' 3.5 
( 사이 ) 

新聞公告( 5 딴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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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縣훌훌幕設置 

2 月班常육 回報어i 

內務部와協議擾定 

j훌 . 6 • 班常용 回

報를通한報훨 l 

1 7 , 825 , 55 C (地方都市戀重흉 

瓚算 180 만원포항: 
總、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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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부홈계조사(固富統計調훌) 

실시에 즈음하여 -

천애하는、 국만여러분 

정부에서는 금년 3 월부터 약&개월에 걸쳐 1977 년 12 훨 31 일을 

기준시청으로 하는 국부통계조사을 실시하게 되었옵니마. 

국부통계조사는 국민청쳐l 훨동의 기초가 되는 부(富) 의 존재량율 

파악하여 경제적 국력플 족정하고，경제개발계획을 비롯한 제반정책 

수럽에 이용되는 기본통계조사업니다‘ 

득히，이벤 조사는 그간의 i 경제개발성파플 분석하여 제 5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수립에 이용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 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정부기관，기엽체，각쪽단체，가계등을 망라한 모든 

경제주체카 소쥐·하고 있는 자산이 전부 조사되어야 하묘혹 경제기 

획원，농수산부 한국윤행， 한국산업은행，풍소기업운행，국민은행이 천 

운분야별로 분담하여 초사하게 되었융나다. 

이와같이 국부통계조사는 각 기관과 국띤개개인의 전재산올 조사 

하여야 하는 방대한 국가적 사엽이므로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얀 소기의 목척을 거둘 수 있융니마. 

이 조사릎 위하여 제흥하시는 얼체의 내용에 때하여는 법으로 

그 비밀이 철얘 보장되요니 칙캡 조사표릎 작성하시거나 방운하는 

죠사원의 철운에 당뻔하성혜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 

사가 성풍적으로 이루어정 수 있도록 각옐한 협조가 있A시기률 

거읍 부탁드리는 바엽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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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4 차 >

1978.2.8 

1 •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휴합계몽선점계획 (안)을 검토한 결과 다 

음파 같은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엽무를 수행키로 하였읍. 

가.국무총리 담화품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농수산부에서 부담 

하고 나머지 계옹선전에 소요되는 정비는 농수산부룹 제외한 

5 개기관이 균등 부담함. 

냐. 신운공고운 꺼l 재시 4 대경제지에 게재하지 않고 신뭄공고품안 

규격을 5 단 X 12 C111로함. 

다. 공고운안 중 농수산부 켈시기간을 78.5.10 - 6.20 에서 

78.7.11 - 8.20 료; 변경함. 

따 랴서 78.5.1 - 5.15 에 계 몽 선 전 계 획 윤 취 소 함 • 

라. 육교현판의 설치기간을 각각 l 개월로 연장함. 

n}-. 국무총리 지시품안중‘ ’특히 이벤 ;조사는 그간의 경제개발생과 

를 분석하여 제 5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수랩에 이용됩￡로써 

국띤경제발천에 크게 기여할 것엽니다. ’ 운우는 삭제함. 

그려고 심시기간올 영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주판아래 한국은행이 정부자산을 한국산업윤행이 법인자산율 

농수산부，중소기업운행，국민윤행이 개인기업자산을 경제기획월 

초사통계국이 가계자산윷 각각 분당 죠사하게 되었읍니다 r 

올 상업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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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윤행，국만윤행에서 작성한 국부통계에 관한 TV 대담운 

안올 겁로한 결과 이블 91 준무로 하여 업무를 추진키로 함­

- (벨첨 참조) 

첨부: 국부통계에 판한 T V 대담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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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청 1 - I ) 

國富統計調훌對談 

參席者 ~ 名單

經흙企홉빼院 調훌鏡計局長 (A) 

짧門委員 (B) 

韓固銀行 調훌겨7 2 部長 (이 

司승 

司:今年에 經홈企劃院 主管下에 固富統計調흉률 한다고 이마 新聞

에 報道된 바 있윤나마만， 우선 -般固民의 t벌解를 품기 위해 

서 固富라고 하띤 다l 체로 무엇을 뭇하는지 그 內容부터 종 

말씀해 주시기 바랍냐다. 

A 원래 固富라고 하연 여러가지 - 뭇이 있겠융니다만 漢字로- 表示

(局長) ’ 
펀 B}와같이 • 01 벤에 調쭉하려는 固富는 힌-마디로 밀-해서 우라 

‘ 

냐라가 가지고 있는 全財運이라고 하연 -段 定義는 되지 

않을까 생각띔니다. 울본 財훌하며는 무척 단순하게도 들렵냐 

마만 그 ~分하는 基뚫에 따라 여러가지 種類가 있겠지요. 

첫째로 財뚫이 形1*~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有%賢훌 

파 無形賢훌A혹 냐눌 수 있융니다. 

無形賢塵의 代表的인 것들로 現金이냐 各種’흩權과 같운 것을 

例로 둘 수 있융나마만 이러한 賢훌들윤 원래 固富統計調훌의 

처象이 되지 ， 않숨냐아. 그러나까 建物，構藥物，機械훌置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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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財와 같은 有形寶塵이 調호의 中心이 된마고 하겠융니다. 

司:固富홉計調훌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듣고 있A니까 마치 緣홈宇 

훌홉훌훌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궁요. 

統計가 날로 專門化되고 나양화되어 갈수록 -般固民들도 자주 

統計와 판계를 맺게 되고 냐아가서 統計調흉가 生活의 -部로 

登場하게 되는 것 같습니마. 

이렌 기회를 통하여 시청자들도 統計調잖에 판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펴기도 합니다. 

아까 有形賢運윤 固富統計調훌의 화象이 펀마고 하였융니마만 

제가 알기에는 土地냐 종종林도 有形資寬으1 -種이라고 생각되는 

데 이언 調효에 이런 資옳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좋은 질뭄01 라고 생각함니마. 

바로 말씀학신 土地와 森林을 포함해서 地下寶폈 같윤 것도 

有形資뚫입어l 는 툴럽없읍니다만 固휩統計 調뾰혐象이 되는 有形

資塵은 사량의 험￡로 再生違이 可能한 有形賢逢 o 로 制限하고 

있기 해운에 사람의 힘으로 얀둘 수 없는 즉 재생산이 不可

能한 土地냐 森林과 같은 홉흩즐윤 이벤에 調흉하지 않습니다. 

司:그런레 제 생각에는 現金이냐 慣權파 잘윤 것은 -般固民들에 

게는 우엇보마도 좋요한 財塵이라고 여겨지는머l 도 이벤 固富통 

계조사에서는 왜 제외하든지 그 理由 7t 궁금하군요 

A :그렇습니마. 現金이나 備權.이 個個A 에 있어서 훨要한 財塵엄 

에는 툴럽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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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냐 우파가 l펴富라고 할 쾌는 個個A이 中心이 되는 

個別 緣흙의 :'lL場에서 보는 것 이 아니 라 숲# 固民經흙의 

立場에서 보기 쾌품에 이러한 資違들은 제외시키는 것엽니냐. 

다시 말씀드리띤 固民經흙의 立場에서 볼혜 어느 個人이 

f좁權을 가지고 있으연 안드시 이 에 X'1 ffi、하는 뚫務를 지.ll 

있는 다릎 사랑이 있기 해문에 결국- 국민경제內에서는 價

權파 傳務7} 서로 相計되어서 財흉솥이 었는 것으로 됩니다. 

이 외-같운 4벌다3 로 現金은 품흔， 각쪽 有{때등正~， 멜保權， :r 業

所有權과 같이 추상척인 廳利에 의해서 빌·생하는 賢違-은 

제외시키려는 것엽니다. 

B : ( 諸問쫓員 ) -

지금까지 A 께서 固렵統計의 &덩 f훌처象이 되는 資뚫의 뱀위 

에 관해서 休系的S>_..5소 말씀해 주셨융니아만 댐富가 되는 寶

효할뜰을 經흙的인 걱-도에서 탈리 特徵지어 본다연 生建能力과 

판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엽니다. 원래 댈l 협統計調흉의 目的

운 -~희 港tE的인 生.運能力을 파악하는데 잊마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 이뱉 調효에서는 生廣活動과 판년이 

없는 各種 文化財룰 비롯하여 예술품， 骨훌훌品， 養籍들이 포함 

되지 않고 軍事施設이냐 戰備品같은 軍 j펌賢慶도 이벤 調훌에 

해당되지 않슐니다. 

司 : 이번 固富統計調훌에는 韓l뀔銀行에서는 참카하고 있는 것으로 

압나 마 만 韓固銀行 調효 2 部長께서 賢훌種類를 調훌x't象기 관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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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더 具#的￡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읍니마. 

c 調효部長 ) : 調흉xtr慶機關을 經홈活動主#別로 나누어 보면 다 

아시는 바와갈이 政府部門， 企業部門， 家計部門￡로 ~:分됩니다. 

이중에서 政府部門파 企業部門의 調효화象資홍같은 큰 차이가 없 

융니마. 즉 두 部門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반舍냐 工場파 

같은 建物들이 중요한 자산이 되겠고 이와함께 각종 機械設備

를 비롯해서 차량， 선박 在庫賢運 等이 調효화象이 됩니다. ‘ 

政府資뚫의 경우에는 이와 뻗도로 道路，樓方 i 항만시설파 같윤 

*土슐間接資本도 훌뭘3효흡 하게 됩 니 다 . 

家計部門에는 住E겉建物과 l 년이상 使用할 수 있는 耐久消費財

가 調효화象이 되지요. 

司 년이 상 使用할 수 있는 耐久消費財라연 種類냐 {뼈格의 高下

를 가리지 않고 숲部 調활한다는 말씀인지요. 

C :耐久消寶財로는 옷장， 냉장고. T V ，책상，세탁기 응을 例로 들 

수 있융니다만 1 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재도쿠라연 족류냐 

가격의 制限올 받지 않고 모두 調효혐象이 볍니다. 

司:아까 B 委員께서도 장깐 엔굽이 있었읍니다만 이번에 固富統計

調흉플 실시하는 目的은 무엇업니까? 

B :우리냐라에서는 지금까지 4 次에 걸쳐 經뽑開옳 5 個年計劃을 수 

렵하여 추진하고 있읍냐마만 우리냐라외 固富를 各部門別로 즉 

훌業5111. 地域別， 賢塵種類別로 파악하지 않고는 經홈開짧計훌l이냐 

固土建設計團l이냐 固土建設計劃， 固家動員計廳l 等 여러가지 經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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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을 樹立하는데 어려운 정이 많숭니다. 

그래서 固富統計는 이와같은 固象的인 事業을 홈f郵l하는머l 없어 

서는 얀될 重要한 基·魔賢料가 되는 것입니다. 

例플 들자연 5 백만톤의 시멘트를 生훌하기 위해서 工場建物。l

냐 機械設~홉， 原材料등의 規樓가 각각 얼마냐 所몇되는지를 계 

산해 낼 수 있읍니다. 

즉 -定量을 生塵 위해서 얼마얀콤의 資4ξ投贊가 必要한지 

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定量을 生輩하기 위해서 엘마만큼의 賢本 授資가 必要한 

지를 알 수 있다는 것엽니다. 

이릎 좀더 專門的인 用語로 말씀드리자연 資本係數라고 하는더l 

固富調훌結果를 利用하여 運業別 資本係、敎률 算出하며는 制限판 

33t:資財M흙을 가지고 各흥동業에 가장 썼횡的으로 配分할 수 있게 

됩니마. 

또 地城別로 富의 分布률 파악-합￡로써 地方의 特定塵業育成

施策을 세우는데도 利用할 수 있지요. 例컨대 기계공엽단지의 

x'1짧地域올 선정할 경우에도 제철이냐 。 ζ쇼ZJ- 。
Ù:"o'-e. τ: 관련 睡業의 

地域別 分布상황을 고려해서 投賢한다연 더욱 썼짧的이 될 것 

입니마. 

A 이상 두 분이 말씀해 주신 外에도 固富統計調좁릎 동하여 한 

냐라의 경제적 固力을 파악함으로써 固際的인 比較를 할 수도 

있고，賢本養積程度롤 얄게 되어 그 동안의 經홈開짧成果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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測定， 뺨{뼈할 수도 있-읍니다， 또 固렵調효結果는 5 大固民計定

의 하나가 되한 固民贊借혐照表룹 作成하는더l 基鍵賢料가 됩니 

다. 固民貨借혐照表롤 作成하는더l 까지 짧展한다연 이벤 댐좁統 

計調훌는 여타 固民홉f定에 해당되는 固民所得紙計， 固際!f)(支統計

와도 서호 대비할 수 있어 기촌 통계체계롤 렛編，整備한마는 

데도 적지않은 도움을 주리라 맏숨니마. 

司:잘 알겠윤니다. 그러연 그 많은 자산을 다 펌효하려연 業移

펄도 BJ-대 하고 또 무L척 어 려 운것 같윤 너l 이 점 에 대 해 서 도 

詳細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A 調쪼業務훌의 面에서는 아마 우리냐라 最大의 調효가 될 것입 

니다. 

c 그렇지요. 약 1 만 8 천개의 -法A企業파 l 만 7 천개의 政府機關

은 全部 다 힘퍼효하.J2 個人企業η | 냐 家첩f部門은 標本調훌릎 하 

게 되는데 個A企뿔은 標本業像效가 약 4 만，그러고 家計가 

l 만家口니까 아주 방대한 事業。 l 지요. 

그래서 緣뿜企젊l院 하」죠統홈十局， 뿔水運部， 韓固銀行， 韓固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품l民銀行으 6 개 機開이 分超調호하게 되었읍니다. 

司 i 그러연 그결 누가 아 淵흉합니까? 

c 法A企業，個A企業， 家計部門은 各調흉機團에서 探用한 調옳員이 

直接 x1象如를 훌겨問하여 調좋하게 되고 政府機團은 f월울 公務

員이 直接 調옳表플 作成하게 됩니다. 

司 : 이 렇 게 많은 賢효흥을 調3포 하여 어 영 게 統-的￡로 그 資童{뼈{直 

"364-



릎 評{뼈하는지 궁금하궁요. 

A: 크게 두가지 基準이 있지요 • 우선 하냐는 짧뚫의 {面植를 뽑{뼈 

하는데 l帳購에 씌 여 있는 {面格올 그대 로 ￥￥훨휠{面 f直j료 홈정~하는 

方法엽니마. 

所謂 말하는 r r帳擺fiIli格 j 을 基灌으로 ·한냐는 것이죠. 、 

그런 데 이 方法우로 하연 物{面쫓動이 섭 할혜 는 몇際 賢運{뼈{直 

와 |帳 ‘鷹上의 資魔f面{힘가 크게 다흘 수 있다는 問題쩌이 짧生 

하게 됩니다. 

例를 률연 1977 年에 時frIli 千E원 하는 建物을 1971 年에 6 빼 

만원을 주고 샀을 境週 1977 年末로 이 建物의 賢塵細f直를 

l帳繹{뼈格 o 로 評{뼈한다연 6 백얀원이 되지만 몇際뻐fi1直는 千方원 

이묘호 4 백만원의 差異가 짧生하는 結뽕가 됩니다. 

이러한 問題괄 해결하기 위하여 資連의 flffi‘備릎 時{때로- 評{뼈 '6 1 

는 결，홀을 얻게 되었융니다. 

모든 寶童을 싱제{뼈格， 즉 실제혹 去來되고 있는 時{뼈로 평기­

한다는 것업냐마. 

司 : 그렇다연 모든 자산의 時{而흘 全部 초사하여야 된다는 結論인 

더I ~윷塵에 따라서는 時{面릎 얄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읍니 까? 

A 그렇숭니아. 사실상 모든 資훌의 時{面롤 조사한아는 것윤 얘 

우 곤란합니마. 商品과 같은 -部 賢塵만이 市場에서 거래가 

되어 市場細格이 形成되고 있고，기타 자산운 시장가격이 不完

全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냐 아주 形成되지 않고 있는 실정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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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 ;그렇나연 숲的 o 로 時fIDí에 의하여 팽가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 

아넙니까? 

A: 그래서 牌{뼈에 준하는 A짧的인 時ffi!î쓸 7È하여 놓고 이 찰 基

準」ζ혹 자산{뼈 f直플 펑가하려는 것엽니다. 이것올 專門的인 用

語로는 「 再調達때格 」 이라 하지요. 이 「 再調達lUU格 」 이 란 평 

가하려고 하는 자산파 同-한 자산을 現在 마시 쿠입하려 할 

때 적용되는 가격쓸 말하는데 실제 이괄 짤出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가격， 즉 구입가격을 조사하며 여기에 취득以後 현재 

까지 월該·賢뚫에 다!한 物 i뼈쫓動을 곱하여 수고 취늑이후의 使

f혐期間경과에 따라 소모뭔 푸분을 감기-상각하여 現Ð:1面{直릎 산 

출하는 것업니다. 

B 이벤 우리냐라 固富調흉의 평가·기춘도 대개 이 方法에 의존할 

예정입니다 

司 : 그렇나연 모든 자산의 l柳뼈.찢動과 감가상각정 도블 벌도로 릎빼 i똘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c 그 렇 지 요 . 숲 資킹놓 의 !物뼈 가 1910 년 부 터 1977 년 까 지 어 떻 게 

~動하였는지플 냐타내는 物filJî倍짧表플 따로 作成하여야 합니다. 

이 作3월은 한국은행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中업니냐. 

司:外固의 固富調쪼 事例에 처해서도 말씀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 

니다. 

C: 固흙調훌는 1 7 世紀末 英固에서 처음 몇施되었 o 니까 그 歷史

! 가 매우 오랫 統計調효가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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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J.後 1930 年代에 이 르기 까지 英固， 狼逢， r 오스트리 아 」 等
「유-랩 」諸固을 中心A로 固뚫推計가 계속 횟施돼어 오다가 歲

近에 이르러서는 훤民所得統計와 有機的인 國係룹 맺고 世界

各固에서 固富推計가 몇施되고 있는 몇情업니다. 

美固의 境遇에는 1930 年代 以後 固民經휩調흉局 (NBER ) 을 中

心￡보 固民所得統計와 짧聯하여 ￥홉展되 고 있a며 特허 固富推

計方法論에 關하여 X뾰創的안 ;밸훌움을 정럽한바 있읍니마. 

歲近에는 商務省 企業經6육 j혀괄 中心으로 固富推計가 行쐐지고 

있지요 . 

日本은 「아시아」에서는 最初로 1905 年에 固훌調흉를 시작하 

였고 1955 年 以後에는 經없企훌ßJfT을 中心 o 포 每 5 年마다 定

期的.으로 몇拖하고 있융니다. 

特히 1955 年과 1970 年윤 固홉全敎調좁方法에 ↑衣 "(;1- 여 大規模

로 몇施한 바 있융나마. 

B 뼈썼에서 는 特허 1970 以後 聯쳐3統함局파 뺑훌經뿜冊究所플 

中心으로 間接的인 方法에 의해 固富推計가 훗拖되고 있읍니다. 

또한 m 에서도 I핵떤統計에 처한 統-的인 作成指針을 마련하여 

各固에서 · 이플 ~훨굿， 몇施하도록 켜극 권장하고 있읍니냐. 

特동r 固民計定休系의 整U옮라는 觀쩌에서 E힘富調훌의 훌훌풋性이 

써삼 부각되고 있는 몇情업니아， 

司 : 잘 알겠융냐다. 

이 벤 똘l 富調좁플 몇施함에 있어 우리 固民 모두가 깊은 國心

파 낼解플 가지 고 황i흥함우로써 所期의 成果플 거 둘 수 있도 

욕 적극 關助하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마. 감사합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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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첨 1-2 > 
국후풍쳐l 조사 대닫 

참 석 자 

사:사회자 

A 경제기획 000 

B 00 은행 조사부장 

c s 대 학교 B 교수 

닝}뾰신대도 이렇 게 참석해 주셔서 대 단히 강사합니다. 

'^~ J:!..!: i:J--r τ: 
1968 년에 이어 금년에 제 2 회 국부흥계죠사을 계획하고 

있융니다. 오늘은 국부통계소사에 얘해서 직캡 참여하고 계신 판 

계자 여러붐을 모시고 말쏟올 나누고자 합니다. 

A 나와주셨읍니다. B 낙오졌읍니다. c 나오셨읍니다. 

강사합니다. 

(운 1 ) 국부통계촉사의 내용올 알기 위하여 국부의 개념에 대해 

서 번저 A 께서 말씀해 주시연 깎사하겠읍니다. 

(답 A ) 국부를 넓은 의마로 말하면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 모든 

자산의 합계 측 경제단위(정부·기업.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채화롤 현재의 화폐가치로 평가한 총액에 대외 

순자산올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윷니다. 

이러한 외마의 국부에는 

"'368" 



첫째， 정제활농의 성과인 유형자산(건불·재고품웅) 

놓째， 경제찰옴에 의하여 생긴 재화는 아니냐 경세활동올 

영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냐되는 자연놓로서의 톡 

지， 매장광쓸. 자연립둥으I 천연자권 

세째. 대의 숭자산둥이 포함휩니마.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j유흥계초사뜰 주로 경제분석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개냄 자체익 벙위도 그 폭 

01 좁혀져 국띤경세적 업장에서 국만경제의 한 분파로서의 

국부플 생각하게 되었으으로 국부자산올 다음과 갇이 한정 

시커고 있읍니다. 

국부로서의 자산-윷 우러나라 국만경제내에 촌재하는 재생산 

가능한 유행자신·의 총액에 대외 순자산올 합한 국만자산에 

한승1.역 국부자산의 조건짤 상술하연 마음과 강읍니다. 

첫 째 • 경 제 적 으1 111 를 갖는 자산이 어 야 합니 다 . 

경 제 척 의 미 의 자산이 한 정 부 기 엽 가계 빛 바 영 리 

안체둥의 경제주체가 생산이나 가게풍의 경제활동융 

영위하기 위한 수단￡로 가지고 있는 찌화뜰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채로서 간주하기 협둡고 객관척 형가가 

곤란한 여l ‘술품， 품해 재. 서적 풍윤 제외 됩 니다 • 

올째，국만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자본투하가 이추어진 유형 

자산에 한합니마. 그려냐 무형자산이라도짜획척인 권리 

판계는 예외로서 국부에 포할시캡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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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부로서의 자산은 국만경제 전체의 업장에써 보아야 

하커 예품에 

가) 지상권과 같은 용익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올 따픔이으로 개별경제에서는 자산이라 생각되지만 

국민경제상의 자산이라고 할수는 없읍니다. 그러고 

나) 광엽권이냐 꼼업소유권도 개연경제에서는 그 속점적 기 

능을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국만경제 1 진체에서 

생 각하면 자산 o 료-서 국」츄어1 !1:..합할 수 없 읍니다 • 또한 

마) 현곰 여l 금， 받윤어응， 대부금， 푸자자본둥은 국만정세죄인 

업장에서는 서로 상쳐l되으로 국부로서의 지-산으로는 올 

수 없융나마. 

다만 이뜯 우행의 권리판계가 국만경제 상호간 휴 대 

외적 판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만징제 선체으l 자산으 

로서 국부에 포함시캡나마. 

세째. 재생산 가능딴 자산이어야 함니다. 

국부는 경제헬동에 의하여 -투하된 자본의 푸체적띤 형태 

이기 째뭄에 사랑외- 힘에 의하며 만뜰어진 즉 재생산 

가능한 것에 한합니마. 따라서 자연￡로서의 토.지냐 천 

연자원풍은 제외휩니다. 

녀l 째 , 객관적으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국부는 객판켜￡로 경제척 평가가 가능하여야 하으로 안 

적자본도 능력개발을 위하여 극L 처l 척언 자본푸자가 이루어 

진 것 으로 요놓날 유형 고정 자산만큼 숭요하게 인 식둬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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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o 나 껴판적인 정제석 평가가 어려우요로 국쑤에서 제 

외휩니다 . 

이 상파 같이 이 벤 국.J츄풍제 소사에서 의 국부의 개 념 운· 

( 1 ) 국만정치l 내에 존재하는 경제찰윷와 결과로서 재생산이 가능 

딴 유·형 자산과 

(2) 대 외 순자산으토 ‘딴정 되 며 

이중 유현자산을 경제적인 기능면에서 붐뷰하여 보 r깐 

(a) 생산활동파 식챔 관계있는 자산 

- (b} 국만갱재 천치11.뜰 윗받침하는 -꽁꼼시설 

(c) 국만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퉁 3 종으로 냐눌 수 

?J 융니다. 

(품 2 } 균부소사의 기원 빛 외국외 경우는 어떻숨니까? 

(맙 B ) 국부소사익 기원온 17 세기말 영국의 윌리암·페터 (w. 

Petty) 가 1679 년의 영국·의 국부를 2 억 5 천만 파운도로 

추계한데서 바롯되었다고 한 수 있읍-나다. 

그러 나 공식적 인 국부소사는 영국에서 1850 년에 싣시 하였4역 

이후 스펴l 인.호추 프랑스 이달려아 둥에서 국부 추계가 발전 

되었고 1920-1930 년대에 이르러서는 각국에서 국만소득 추계 

와 어불어 국부죠사가 넬라 보급되었융니다. 

마국에서는 영구 재고 추정방법융 Iol j 훗한 근년의 국부추계 방 

법 빛 이혼은 주로 마국을 중심￡로 발천 진개되어 왔으며 

0\ 국의 국부촉샤는 바꽉 추기적으로는 아니나 tl] 교적 언벤하게 

국부추계가 성시되고 있읍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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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일본외 경우롤 보면 1905 년 제 1 회 국부통계종사찰 

실시하였으여 지금까지 총 12 회에 갤쳐 행하여 졌융니다. 

(품 3 ) 우러나라의 국부홍쳐1 ::ξ사에 대해셔 c 께셔 말씀·해 주심시요. 

(달 c ) 정후는 l 차 및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하는 동안 우리 냐라의 자본 촌재 량 혹은 자본 스로크어l 

관한 홍계자료 7]- 꽃충붐한데 대하여 밝운 애로흘 느끼고 3 차 

5 개년 계획을 위하여는 푸엇보다 우려나라 자본존재량을 파악 

하는 국부출사의 필요성올 젤감하게 되녔윤나마. 

그러 하여 1966 년초 통계위원 간당회 에 서 소사앙뱅 을 정 톡， 

경제기획원 촉사홍쳐!국‘ 한국은행， 한국산엽윤행. 충소기엽은행이 

각각 가계부문， 정부 맞 대외자산 부품 법인부품 개안기엽 

부품융 붐당 조사하71~ 하고 1968 년 1 1 월 2 1 일 경제기획원 

.n.시 제 5 호어l 의거 지정풍쳐l 제 21 호로 ~l 정 고시된후 1968 

년 12 월 3 1 일을 기준￡로 1969 년에 우리 냐라 최촉외 국부 

동걱1:::ξ 사가 실시 되 었 -융니다 • 

그후 1970 년대 외 고도성장으로 우리 냐라의 국부 T:::ξ가 굽축허 

변동되어 국민소득 계쟁 에 있어서 t 후로 " 와 ’스토.크 M 와외 

판계을 밝혀 현재 진행중인 국만경제계산에 기여하고 꺼15 차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료률 척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1977 낸 

12월 31 일융 기순」ζ록 제 2 회 국부흥계￡사훌 셜시 하기후 하였 

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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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4 ) 그켜띤 국부흥계조사뜰 하는 -략석에 대해서 A 께서 말씀 

해 순시지요 

( 답 A) C 께서 말씀하신바와 갚01 우러 나라에서는 1968 년에 이 

어 공년에 두벤째로 국부동껴l 죠사릎 실시할 예정￡로 있읍니마. 

본 ;조사의 일반석안 ·옥적은 국만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흔재량쓸 파악하여 

첫째， 경제적 국력을 파악하여 타국파 국제 III 교플 챙하고 

둘째， 자본축적의 쟁도쓸 계측하여 그잔의 개말성과뜰 축정하고， 

세째， 국만소득파의 관계을 규 I성허-에 자본쳐l 수·를 산출하고 

녀l 째 • 국 만 계 정 올 완성 하 여 정 정 개 발 져l 획 , 국토.건 설 계 획 둥 처1 만 

경제시책 업안에 펄요한 기초 Àj-sr..플- 제공-하는뎌1 있읍니마. 

득하 이벤조사는 국만소츄계정에 있어서 .flow 와 s toc k 

와씌 판계흔· 밝혀 현재 진행풍안 국만 경제 치l 산의 정 

ll] 에 기 억 함원r 불동 제 5 차 경 제 개 발 5 개 년 계 획 에 

필요한 잔혹렐 적기에 공급하는데 -츄적이 있융나마. 

( 품 5 ) 구체적 조사대 상에 대해서 B 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답 B ) 이벤 죠사는 국내에 소재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단체 , 정 부판쳐|기 판， 법 인. 개인기업 및 배 법 안단체와 국내에 

‘ 거추하는 일반 가쿠블 죠사 대상￡로 하며 01 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Jl정자산， 재고자산. 대외순자산을 호사 ‘ 

대상 자산A로 합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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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서 천연로지， 자연립풍 천연자원과 우형자산은 제외됩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은 건-뜸， 구축쓸， 기계 및 장~l 

선.박 차량 및 운반쿠 공구 기쿠 및 tl] 품 건설가져|정에 계 

상되어 있는 띠완성의 자산，대동식울 둥이며 재고 자산은 

원료， 반제품 및 제공품， 완제품 및 상품 저장품풍 입니다; 

( 운 6 ) 조사담당커판에 대해서 C 께서 말씀해 수심식요. 

( 답 c )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는 조사객 체의 t낭대 성 과 조샤기.술상의 

제뭄제둥을 감안하여 단일 기판에서 실시하지 

대외자산 부품에 매해서는 - 한국은행 

법인기엽 자산‘ 1 부-뭄에 배해서는 - 산염은행 

개인기업자산 부푼중 산엽에 따라 

않고 정부 및 

농램·수산엽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광엽 .세조엽.잔키까스 

업·건설엽 도소매엽은 중소기엽은행운수·창고，통신·급융 ， 

보험·부동산 

사회 및 개 인 써 매 스 엽 에 대 해 서 는 국만은행 

가계자산 부문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웬 

이‘ 담당하여 선부L. 6 개기 판이 국부동계조사를 분담하고 있 

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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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7 ) 소사-망 ttl 에 대해서 A 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맙A. ) 전수조사방법과 표본소사방법을 뱅용하여 정부와 법인운 

주ja 전수쇼사방법 , 개 인과 가계는 표본조사방법 올 추로· 사용 

하여 자신:의 소유판계 쓸 기준으로 하는 소유자 주의 망뱀 에 

의하여 죠사하는 것을· 원칙￡로 하되 기엽부품은 산엽옐 

자본계수 산뿔이 용이하도관 사용자추의 방법을 뱅용하.:il 

있융니다. 

( 운 8 ) 조사기준시점 및 실시기간에 대해서 B 께서 말씀해 주성 

시요. 

( 맙 B) 1977 년 12 원 31 일올 기순 시꺾으토 하며 

정부자산은 

법인자산은 

개인자산뜬 

78 .4 , 24 - 7.3 1 

78.7.11 - 8.20 

78.7.11 - 8.10 

。|좋 농럼어엽부운운 78.5.10 - 6.20、

가제자산은 78.3.10 - 4.10 에 죠사할 예정 A로 있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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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9 ) 이 기회에 국부통계초자의 죠사 대상이 되는 국만 역러 

봄에게 부탁드렐 말씀이 계시연 c 께서 말씀해 주섭시요. 

( 탑 c ) 여러붐께서 제공한 자.li.는 통계뱀에 익하여 ll] 밀이 철대 

보장되며 순수한 통계옥적외에는 사용되지 뭇한다는 점올 알 

려 드러오며 국만 여러붐께서는 본 조사률 위한 조사원。| 

기 염이 나 가정 -을 훈해 여러분쓸 양문할 띠l 에는 님l 콕 엽우에 

바쁘시 더 라도 본;조사의 넉숭 Jl.성 및 필요성 올 양지 하시 어 척 극 

적인 혐초룹 부탁드럽니마. 

이 본죠사의 좋은 성파플 기때하겠융니다. 

오랜시 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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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J 45 차〉 

’ 9 78. 2. 9 

1 , 한국은행에저 시도하려는 정부부문 물품자산 조사방법을 검둠한 

결과는 다음과 갈음. 

가，물품조사내용 

정부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물품자산에 판하여 

정부의 소판부서(붐임보펀-천 약 14 ， 200 개)에서 아래와 같이 

정기척￡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간접초사코자 함. 

(벨첨 참초) 

쿠훈 재 울 조 사 물품증강및현재액보고 국부조사상물품 

대상물품 중A물품 ( 개당 5 만띈에상) 중요물품 t 채당 5 만원 내용년수 1 년 

중요물품이외에 물품 이상} 이삼의 물품 

(개당 5 만훤야하) 
-

조사시청 매년 6 개월 년 말 77 년말 

대상기판 중앙판서，지방자치단체 좌 통 좌 동 

(교육위원회포함) 

죠사담당 조 달 청 iξ달청 ( 중앙판서 ) 한국은행 
‘ 71 판 

내무부〔지 방자치단체 ) 

평 가 액 현재액(장부가격) 좌 동 좌 동 

붐류내용 품종빵.회계벨，관리청 품종벌，회계벌，판려청 품종옐 t 회계뻗 

옐，산하기판뱉 옐 판려청벨， 지 역 

벌. 대여자산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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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제의 제기 

위 9) 캅‘E 잉 업 。 를 긴 점 -경<. l}õj 는 정 ? 물 품정 의 는 아래 와 같 

융. 짜라서 다음과 갈은 문제 가 제기 되 었음 . 

1 ) 물품의 정 의 

정부자산의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자산중 닥옴에 

게제하는 것이외의 동산고}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판하 

는 재산을 말한다 . 

가 J 현 급 

냐)법평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 ‘ 

권 

‘ i ‘ 다 ) 부동산과 그 풍물 

라 ) 선박부표 ， 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울 

마‘ )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장 

치 

CD 부동산 포는 ‘구축물에 부착되 에 있는 기 껴l 와 기구 

@내용년수가 5 년을 초과하는 기계와 기·구로서 그 가액이 

100 만원 이상인것 

@총돈수 20 톤 이 상인 선박 

@궤도차량 

2 )문제점 

7} ) 재 물조사의 중요물품 ( 5 만원이 상 ) 과 중요울품이와 의 품
 

디
 

} E 

( 5 만원이하 ) 의 구붐과 국부조사의 자산품류가 서로 상 

야하므로 일부자산의 누락이 예상됨. 또한 일부자산외 

누학을 방지하기 위하여 75 만여개에 달하는 울품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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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공구기구 및 비품，커계 및 장치 자산으로 구분하 

기가 극히 곤란한. 

냐 )공쿠기쿠 및 ll] 품뿐만 아니라 일부기계 및 ‘장치， 선박. 차 

량둥 자산의 총국부， 순국부플 산출할 수 없음. 

다)재물초사의 물량은 대체로 정확하마고 인정되나 장:부가격을 

그대로 척용하고 있어 물품자산이 저평가되고 있음. 

다. 해결 방안 

이와같은 문제점올 해결허-기 위하여 다융과 같운 3 가지 방 

안으로 물품자산을 접근조사하는 앙안이 있음. 

1 안 )1450 개기 관 ( 판리 청 , 보판청 ) 까지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 

고 그 하급기판인 분임보판청의 물풍자산을 표본조사함. 

2 얀)재물조사 자료괄 중요물품( 5 만원이상) 중요물품이외의 

울-품( 5 만원이하 k후 쿠분하여 중요물품은 직정초사하고 

중요물품이외의 물품은 재불조사의 자료를 이용함. 

3 안)채물조사의 자료룹 그대로 이용함. 마만 채물조사자료풍-

국부자산분류띄 공구기구 빛 \l]풍자산이외에 자산은 별도 

로 파악하여 국부자산분류에 포함시키되 순국부，총국부흘 

산출하기 위하여 별도 표본조사함. 

라.결 혼 

짜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순국부， 총국부플 산출할 수 있고 일 

부자산의 누락을 땅지할 수 있는 원칙하에 재폴조사의 분류 

판계를 검호한 쿠체화된 안을 차기 실무자회의에 상정톡의키 

로 하였음. 

첨부 : 물품죠사방법 검둥(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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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첨 >

物品調훌方法換討 〔案)

1 • 閒題의 提起

1 .政府資童의 -種으로셔 뀔支部의 調흉혐훌이 

되는 物品은 1 977 年末 現在題임. 
、

2 • 物品의 짧在짧에 i휩하여서는 政府의所管 · 部뽑에 

서도 每年 定期的으로 調훌되고 있어. 이의 利

用可能 융否플 換討하고자 함. 

3 .物品에 園한 政府의 調훌資料內容(別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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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은， 

tt 府 內

g 分 物品增減및現在賴報告 在 !IW 調 훌 固部調좁上의物品 

‘ 

I#oKb管理法. 第 38 총 !JW品管理法 第 36 ~용의 2 

、

同趙行令 第 43 총 同拖行令 第 4‘ 1 똥의 2 
훌的 根換

地方財政法 第십줬l 地方財政法 第 61 총의 10 9 

同極行令 第 77 총의 9 同趙行令 第 77 象의 5 

" . 」

훌훌要物品 ( 個월 5 方원以上 ) 童要物品'( 1固뀔 575원以上 ) 左 同

혐象 ￥￠品 . 좋흉흉용物品以外의 物品

( 1固월 5 方원以下 ) 

홉홈3훌 g훌쩌 每 年 末 每·年 6 月末 77 年末

. 

中央官뽑 左 同 ; 左 同
*냥象 機홉혀 

地方自治댐#;(數育委 包含) r 

科資검￡ 調政

1
ω
 
@ 
i 

l 



--------_.- ------ ----’ ‘* …----一

및現在題報告 在 物 調 죠놓 j 固富調효上의物品 1 

‘-----‘ --… 
l 政府資훌調효支部 官뽑 ) 調 達 Ff 

업 1원 Eil f* ) 

r 

( 1밸灣 f뼈格 ) 左 同 左 同

f別 ， 管理Ff別 左 同 左 同

짧下機홉텅別 地 域 別

, 賢융賢흩흥E分 

-""'--"------ - -

物品增誠 빛 r 19 7 6. 在物調효報告 j 

計算훌」 
、

( 調達Ff )

政府 )

開機월
 

캘
 離

物品t홈減 分g 

調達Ff ( 中

內務部 { 地方

*상‘ 

( 大韓民固

品種別， 융; 

r 1976 年度

現在짤흉 

顯

賢

在現銀

名

分類內容

f뼈 

料

즘￥ 

l
ω
∞
 
Nl 



ll. 政府調효資料 利用可能性 換합 

1 . 뀔支部의 物品調흉方注 

가 . 뀔支部의 調흉表m( 物-品調흉表 ) 에 依한 物엎l調효表의 樣式

윤 上記 現在題報告樣式 및 分類에 準하고 있으요로 重要

物品의 경우에는 現在題報告훔上의 金청혈을 뀔 調효表m에 

移記하여 調효하는데 不過-함 . 

냐. 童要物品以外의 物l品 ( 其‘他物品 ) 외 現在觸은 主로 그年度의 

在뿌@調훌資料에서 얻온 金館을 뀔 5웹3홍혔의 分類에 맞추어 

記入함 ， 

다. 따라서 월 調효表m에 1tX한 物品調훌도 事몇上 上記 두 

寶料으1 .範園뜰 뱃 어 나지 풋하고 있 는 훗情엽 ‘ 

2 . 間接짧옳의 長펴 

가 . 據算의 節約

~存資料플 利 ffi하면 物品調흉에 別途 뼈伴하는 調효表 印

剛 ， 調흉 公務員의 - 受關旅費支給， 몇쪼指導 Card punch 및 

電算集計 等의 固定資塵調훌와 거 의 同-規模의 f옳算과 A 

거을 節 約할 수 있으며 , 한펀 調흉험象機團에 협하여도 調

훌表作成에 따른 業務負캘올 輕減시 킬 수 있음 . 

( 公共組合윷 除外한 固定賢慶調흉單뾰는 943 機開인데 比하 

여 物品調흉單ü[는 物品台帳을 롯際保有하는 分任保管lT級으 

로 約 14 ,200 個에 連함 . ) 

냐. 19 68 年度 固富調훌結果에 依하연 全# 政府寶塵中 固定寶

훌이 93. 1 % 物品이 6.9 %를 차지하으로 

’‘ ’ 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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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年 日本 政府資훌 調효結果는 固定홉흉물 92.6"'. 
!jW品 7.4 ~ 엄 ) 

間接調효로 因하여 節 約되는 時間과 A力을 資塵構成比重이 

높은 固定資塵調흉에 集中的인 努力을 기울일 수 

다. 物品調효의 *홈度向上 

있읍. 

CD 間接調효方式올 折하연 숲#物品을 統、#的 o 로 把握하게 와 

으로 調홍表에 ￠한 機團別調흉方式보다 重複이나 據落을 

防止할 수 있음. 

(훗例) 

今般 試餘調흉 結果에 依하연 「 옳山固土管理1T J 은 同1T 이 調

훌 時tJ，現在 使用하고 있는 「中央훌置管理事務所 j 所有의 

8 憶원 상당의 重裝備를 自己所有처럼 調효하여 훗際보다 9 倍

가량 過大計上하였-읍. 

在物調효金題 試驗調흉金짧 A/B 備 考

쏠山固土管理fT 95 , 321 천원 908 , 353 천원 9.5 배 照해용당確기認판 

@ 在動調훌의 結果， 物品으1 L失 또는 훼손에 월하여는 辦

價이 命令되 으로， ( 檢品管理.法 36 총 4 ) 

同 초E勳調훌는 이 와같은 制載惜置7} 없 는 固훌統홈f調훌보 

다 머 精度가 높을 것으로 驚想됩 

3 .在物調흉報固와 試驗調흉結果 比較

--

CD 固富統픔f 試驗調훌률 몇施한 81 個의 함象機關中 짧下據開을 

全部 包含하얘 調흉한 中央官뿔 22 個 機關의 物品現在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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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勳調흉 報告활上의 金銀과 比較하여 본 結果 다읍파 같 

이 雨 調효의 金題이 近似하게 나타났음. 

A) I 試驗調효結果 B) 

10 , 261 , 668 千원 110 , 053 , 987 千원 

A/B 

----‘ 
1. 02 
-------

@ 이와같이 固資料 結果f直가 거의 同-<하므로 調흉表에 ~ 

한 直接調효대신 m:存 在物調효賢料를 利用하는 것도 훌뀔 

하다는 것 올 立힘E하여 줌。 

@ 機關別 比較表

(別 愈)

f幾 關 Jj lj 

부 산 지 방 법 원! 

부산지방청창청 t 

부잔출입국관리싸무소 

부 산 대 학 교 

부산공엽전문핵교 l 

부산수산대 학 

부산생사검사소 

부 산 혀。 원 

마산수출지 역판리 소 

機 |혔 別 比 較

단위:천원 

在物調효 A) 試嚴調효結果 B) A/B 

74,500 65,088 1.14 

66,772 65,595 1.02 

17,117 17,888 

705,232 705,232 1.00 

89,553 98,410 0.95 

159,084 170,068 0.94 

101 ,368 101 ,429 1.00 

55,385 42,465 1.30 

611 47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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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 I짧 別 在物調효 A) 試훌윷調3훌結果 B) A/B 
’_. -‘“ _.“‘ • 

검 해 죄二 ，년 원 13,683 15,914 0,86 

ll}산수출자츄지역판리소 29,421 29,919 0,98 

영남작울시험 장 91 ,533 121 ,823 0.75 

부 산 공 작 창 3， Þ74 ， 0잊 3,792,328 0.97 

-동 으"'- 검 역 -ι‘ 75,938 36, 1~ 2.1 0 

첼 s- ~à 부산보납소 4,391,857 2,689,&25 1.63 

τlL 산 항 만 164,088 86,539 1.90 

-티「 산 교 도 소 61 ,773 123,967 0,50 

-8「 산 검 역 소 24,435 55,920 0.44 

‘ 
τ!;l.. 산 세 관 384,077 720,133 0.53 

부 산 조 달 청 77,615 184,917 。‘42

마산도자기시험 d:. 8,211 21 ,809 0.38 

부산국토.판러 청 95,321 90a,353
' 

) 0,10 

계 10,261 ,668 10,053,987 1,02 

--

註 1 )過大計上分 830 ， 480 천원包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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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日本의 物品調흉 

1970 年 日本의 固富調훌에서는 物品(工具·器具 및 備品)을 

「重要物品 j 과 「重要때品 以外의 物品 j 으로 나누어 調흉하였옴. 

tlP 重要物品에 혐해서는 各 省Ff의 物品管理部 ( 局 ) 을 通하여 

全部 를웹효하였고 重要物品以外의 !w品에 혐하여는 各 省Ff에서 

抽出한 〔平均抽出率:송) 調흉車뾰률 詞흉하였음· 

그러 나 童要勳品에 限하여 는 「 各省別 集計f直 」 가 大威省이 每年

作成하고 있는 「物品增減報告뽑」와 큰 差-뤘가 있을빼는 「物品t참f 

減報告뿔 j 으l 金쩔홉에 맞추어 固富詞흉 集즙tfi直 j 플 修iE하였음. 

「 日本 固富統計l훨係 資빽 j P 7"'8 彦照

ill. 廣存資料 利用上의 問題~

1. 77 年末 基뚫의 現tE짧 把握 問題

가. 內容; r 現在賴報告 j 는 12 月末을 基準으로 調효되냐重要 

物品 以外의 物品 j 이 包含되지 않으며，反面 全物品

올 包括하고았는 「在物調옳報告 j 는 調효時채이 &月

末임. 

짜라서 全 쨌品의 1977 年末 짧在題이 絲H*的으로 
.. 

集計되지 않음r. 

냐 • 혐策 ; 在庫寶運의 를￥f뼈는 調효時쩌에서 쫓施한 在庫調효의 

l帳驚↑뼈格을 즘후 f뼈銀으로 하되 , 調효時~ 짧在 在l童調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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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쫓施하지 않은 경우에는 調훌時쩌에서 가장 가까 

운 時쩌에 서 行한 在庫調효의 I帳繹↑面格으로 評f뼈3효록 

한 趣답에 "1 추어 1977.6 末 在物調흉 資料블 利用

하는 것도 可能하냐 l 固 間接賢料플 相효補完하는 한 

떤 1977.6 末 효械‘調효와 1978.6 末 在物調흉資料를 

利用하여 1977 末 基灌 現在館을 推計할 수도 있음. 

2 • 양후資흉흩調흉問頭 

가， 內容; 貨꽉資逢調효는 寶本係數 算出等을 텀的으로 몇際 

經흙活動에 使用하고있는 資本 Stock 를 把握하기 위 

한 것으로 추로 固定資흥놀이 이에 該뀔되며，物品도 

調죠놓X-1象에 包含됨 • 

그러냐 物品을 間接調호할 예에는 贊』즉 i률否플 가 

려내기 어펴 웅. 

냐.~策 ’ 物品의 경 우는 혔융가 거 의 g홉효하지 않고， 

[ 今般 試驗調養 結果 쏠山 • 慶南地城에 서 는 !IW品으} 

賢흘가 한件도 없 었음. ) 

션사 資」긍物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般 行

政機開 相표間일 경우가 많올 것안바，械品에 限하여 

는 그 金銀이 相혐的으로 微弱한 l몫에 비 추어 寶흉 

흉否를 別옳 調흉할 必要性운 홉점定되지 않음 

3. r 在檢調훌 j 혐象에서 除外되는 資塵의 調흉問題 

가. 內容 : 在械調훌에 서 除外되 는 賢童 o 로는 固防部 • 中央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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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의 物品과 體顆 • BE料 • 엽연초 및 專亮品 銀‘石類 • 

動樞物 等임 • 

나 • 혐策 ; 固防部 中央博報部의 면@品은 「 現在爾報告 j 에 包含되 

(參考)

어 있고 穩봤 • 服料 , 엽 연초 및 훌함경윤品은 政府企業의 

B/S 를 利用하며 動植物은 固定寶흩같調효에 包含하여 

調효함. 

銀石類는 主로 法A調흉支部해象인 政府授資機開 ( r뽑평 

練合製餘 • 鉉業1拖興公1.1:等 ) 의 保-有짧흉엠 으로 政府짧陸 

調흉의 *건象이 되지 않음 

公共댐#의 物品調옳 

上記 間接資料의 包括처豪이l 는 公共댐#의 物品이 

므료 別途 調효하여야 함. 

包含되지 。}- 0 
~-

公共EB f*의 版1品 〔工具 器具- 및 備品， 在)lp:쩔짧 ) 은 法A企業調표; 

方띤과 같이 調흉表 H 에 依하여 必要한 평 g 만윌'-調흉토i-록 함. 

N. 結 論

物品調흉는 많存짧料릎 利用하여 間接‘的으로 · 調효하는 것 이 보 

다 iE確性을 期할 수 있으며 經홉的이라고 웹j斯됩 • 

따라서 政府部門의 物品調효는 部門分類가 仔細한 「在物調훌報告 

활料 j 를 主로 利用하고 「現在銀報告賢웹 j 는 補完資料로 利用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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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6 차 >

1 97 8 . 2 . 1 5 

\ 

1 • 각 부문벌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톡 

각 지부에서 작성한 각 부문벌 죠사표 및 결과표 ( 2 차안 ) 을 

조사담당기관별로 보완한 후 2 . 20 개최되는 실무자회 의에서 경 

제기획국， 한국개발연구원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올 종합하여 

3 차안을 삭성키로 하였옴. 

2 . 물품자산조사방법 검토 

한국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문 물품자산조사괄 조달청에 

서 작성하고 있는 ， 재물호사，플 이용하여 간접조사하는 방법 

올 검도한 결과벌첨내용과 같 cl 엽우괄 수행하되 본조사 세부 

계획 제 출시 물품에 판한 붐류와 ， Ne t , Gro ss 의 행 가방E닝 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음. 

3 • 계몽선전계획 

45 차 실무자회의에서 결정된 계동-선전계획중 다음과 같이 일 

부 수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본부에서 동 종합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였음 . 

가 . 공고문 게재신문은 중앙경 제지 ( 4 개 ) 및 지 방지 ( 8 개 ) 로 

함. 

나 . 각 기관별 본판 전연에 부착할 현수악은 반듯이 3 월 ， 7 월 

중 2 달에 결쳐 설치하되 3 . 2 - 8. 20 중 가급척 장기 간 설 

치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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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기관벌 계몽선전 소요경 비 ( 예산 ) 

o 농수산부 : 국무총리 당화문 인쇄바 ( 1 ， 800 천원 ) 

o 기 타 5 개 기 판 1, 908 천원 ( 9 J 540 천원 -:-: 5 ) 

첨부: 의
 

‘ 품
 

n 

흔
 

재초달가격 명가방법 적응상의 문제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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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첨 >

物品의 再調達個格 評f面方法適用上의 問題펴 模討
a톨 

1 • 再調建↑面格適用 으l 困難쩌 

政府所有物品도 再調逢個格方式에 依하여 評↑뼈하기 위하여는 各

物品別로 取짧年度 및 ~得↑面格을 調整하여야 하나 쫓際 調흉 

上 다음과 같은 專項혜문에 同 方式으l 適用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Ij뼈됨 

1 • 調효힘象懶開의 j圖多

판 리 청 k 9꾀 

보 관 청 (1170 ) 

I 財覆調훌훨뾰 깨산내 장보유 울풍 Gr Ci up 別 | 
현재액취 합 | 

J 
되
 -
빽
 

” 
-
‘
장
 

끼
 -
다
해
 

젠
 -
물
 

관
 -

보
 -

이
디
 
-

H
T二 物品調흉車位 

Q) 各 物品別 取得年度 및 取得↑뼈格을 調흉하기 위 해 서는 分

任保官rf을 *반象으로 調흉하여 야 하냐 이 는 時間과 緣算 • 

A力의 制限 o 로 困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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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物品中 童要物品에 限하여 再調達↑뼈格方式울 適用한다 할지 

라도 取得年度’ 取得f面格올 調훌하여야 하으로 숲物品調훌 

#系를 分任保管fT을 調훌처象 o 로 하지 않」ζ띤 안됨 

( 參考 1976 年 中央政府官홈의 重要物品은 827 憶원 ， 重

要物品 以外의 物品은 410 憶원 임 ) 

2 • 業務量의 偏重

CD 各 物品別로 取得年度 및 取得f面;格올 調옳하려연 固有財覆과 

同-한 方式에 依하게 되는바 物品 1 펴과 財塵 1 펴의 調흉 

業務量이 같게되어 政府賢塵의 比童에 있어서 약 4 % (在
庫資塵除外)에 不過한 物品의 調효業務量이 調호數量의 過

多로 主要화象인 財逢의 業鏡量보다 오히려 많아짐 , 

( 76 年 現在 固有財뚫 5 , 000 千쩌 

物 品 7 6> 0 .. 00 ，0，주쩌 

• I II • 間接調聲밟}補完事펴 

"'-'- 間接調흉 方式을 뺀하더 라도 아래 와 같은 事項에 혐하여 는 

補完하고자 함 . 

1 • 資훌分類方法 

tf物調효資料룰 利用한다고 하더 라도 同寶웹에 는 車輔 • 船船 • 

機械 및 훌置 等의 具#的인 品目別로 表示되어 았으으로 

品덤에 따라 該울 固富資훌홍의 分類 ( 中分類 , tj、分類) 대로 E 

分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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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ã:勳調갱놓 賢料上의 品 텀 > 〈固富資塵分類 〉

의자 . 책상 -- -• 공구 • 거 구 ‘ 및 님l 품 -

트력 - 7 차량 및 운반구 

전동기 > 기계 및 장치 

선박( 2 0 톤마만) > 선 박 

註 1 ) 耐用年數 5 年以下

f面格 1 00 萬원 以下의 機械와 器具임 . 

( 物品管理法 拖行規 ~IJ 第 102 콧 \ 

固有財運法- 拖行規ÄIJ 第 2 총 / 

※ 日本 : 耐用年數 5 年以下細格 50 方원 01 만 - 財寬총例 

物品융計총例 

2 .在物調찮 및 現在銀報告 賢料上의 「現在領 j 性格

間接寶料는 主로 「짧在짧 j 基찮으로 作成되어 있음 . 

原來 「 現在廳 j 이 란 뜻-은 「 現在.時쩌의 f뻐植 j 라는 意味로서 

固富調훌上의 Net 짧;念에 該월펌 • 

그러 냐 훗際 現在짧作成으l 根幹이 되고있는 個格윤 帳繹↑面格

이 냐 ， 物品의 耐用年數가 短期的 ( 最광 5 年 )2..로 그間의 1JW 1面

上昇으로 因한 增力n分파 減個價去n어l 따른 減少分이 거 의 相

殺되어 事롯上 「 現在時鳳의 f面f直 I 에 接近되고 있음. 

따라서 現在銀올 Net 짧念으로 훌정定하여도 크체 無理가 없겠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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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物品의 Gro ss , Ne t 의 E分

上記 檢함한 바와같이 間接調養에 依하면 Net ( 現在題 ) 는 

算出되 냐 GrOS8 가 計舞되지 않음 

이룹 워하여 다음과 같은 補完作業。l 必要할 것 으로 ￥u뼈f 

도j 
1그 • 

CD 物品의 耐用年數는 「 固富賢훌分類 및 耐用年歡表 j 에 依하 

여 決定함. 

@ 機t행別， 品目別 ， 標本짧효에 依하여 平均 使用r年歡블 求함. 

@ 現在隨올 基灌 o 로 Gross 評個隨올 算 Iil 함 • 

Gros 륜細題= 現;在賴 ( Net ) × - -L --
錢f뼈率 

-%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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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果表

作成

計富 統

利用한 固部統計結果表在陽調훌資料를 

따라) 

짜라) 

所在에 

機能에 

分類

固

機團別o 

在勳調흉 

1 • 據團변호 : 전매청 

〔판리청 ) 

分類 〔 렬 첨참조) 

용計別 

分類品名別및 分類:鄭別

싹。 

2 • 物品의 

，

ω
 잉
 
@ 
l 

金題및 數量1 4 • 帳繹上의 

決定固富館。종쓸題 및 敎量5 • 쫓흉時의 

外정휠 및 固옳 

集計表樣式在物調효 品名別群級別有정* : 

• 



在物調흉賢料에 依한 固富資運別分類

1 • 政府의 모든物品윤 [政府物品分類表 J ( 目次 別옳 ) 에 分類

明示되어 있읍. 

2 .政府所有物品은 上記 「政府物品分類表」에 따라 群.級.品名

別로 E分되어 電聲賢料에 lf)(錄되어 있음. 

3. <同 分類表〉를 基훨으로 固富資塵 該뀔品팀만}을 集計함. 

4 • 固富資뚫에 該뀔되지 않는 資꿇은 固富짧옳· 集計에서 除外힘 

例 ( 10 群 무 기 

1 1 群 핵무기 

76 群 홉; 籍

7510 사무용消흙d립 

7530 사무용紙類 및 樣式

7540 標언흙樣式 

5 • 在庫資塵의 分類

@ 政府部門의 在庫는 政府企業(蘇道r 週信，專完，鐘됐，調達) 

에 限하여만 認定하고 

餘他 -般行政機開이 保有한 物品은 固Æ賢훌 (I具， 器具

및 備品等 ) 으로 分類함. 

@ 政府企業의 경우에는 直接 生塵活動에 關聯된 原材料.商品

뽑藏品에 該필되는 品텀만을 在庫資뚫에 分類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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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7 차 >

1978.2.20 

. “ 

앙쩌 옥~척 . ' ''''1 션 .Q] 업 91 ,. 1." j --C t.y L'<>rcen t; Mo chod I .돋치 조 성과 사회 

간접자본의 차이점을 검토한 결과는 마음과 7J • ....Q.. 
E 0 • 

1 • 방위목적 자산의 범위 

가.정 의 

궁사기밀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1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궁사시설(궁사시설보호법 제 2 조) 

2 ) 궁수풍판리 법’상의 전 lol1 품동올 말한다 ( 군수품판리 법 시행 령 제 1 조 ) 

( 전 lol] 품 ) 

o 군기밀에 속하는 전비품 

。 국앙부장관이 지정한 군기보호시설이나 지역에 보판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o 다옴에 거채하는 갑류뱅기와 을류뺑거중 작천부배에서 사용 

빈
}
 

<
표
 
} n 서

O
 

국
 

μ
 τ
 

-
있
 

고
 

하
 
판
 

보
 

느
」
 

‘ 
E 
T 

또
 z• 

。냐
 

tl tl 으프­
TτC-l!J 

1 ) 군사시설 

진지， 방책 장치 기타 굳사목척에 칙캡 공용되는 시설 

2 )군수품의 갑，올 뱅기츄 

(갑류명기) 

화기，유도벙기，사격통제기기 웅 주로 전투용무기 

(을류영기) 

차량，유선홍신기기，갑츄명거의 검사기 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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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대 상 

가)국방부소유 국슈재산중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이외의 

재산(장교판사둥) 

냐)군수품중 통-상품(사무용기기， 악기， T V 둥 ) 

라)일본의 예 

1970 년도 국부조사시 방위 목척 에 사용되 는 군함* 항공기 ，뺑 

기 및 직접 군수관련시철(다만 뱅사는 포함되지만，장교용 

동 공무완 주택은 제워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읍. 

2. F1fty Percent Method 

가， 정 의 

Fifty Percent MethQd 란 사회간캡자본-중 특허 도로자산에 

대하여 순자산액 ( Ne,t Value ) 올 산출하기 위한 캄가방법으로 

로서 총자산액 ( Gros8 Value ) 의 1/2 을 순자산액 으로 간주 

하는 방법 임. 

냐.근 거 

Fifty Percent Method 는 수식으로 산출된 결과는 아니냐 

마음과 같윤 이유로 도후자산풍의 감가상각뱅으로 사용되고 

있음. 

1 )내용년수의 파악곤란 

내용년수의 착성은· 강가상각법폴 위한것인데 도로의 경우 

그 속성이 토지에 준하으로 벨혹의 내용년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음. 

2 )경과년수의 파악곤란 

최근에 건설펀 도로냐 취득물품에 한하여는 경과년수훌 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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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ζ나 건설년도카 ; 요래훨 대 1휴갚:~I 도로t j- . 취득폴품에 대하여는 

경과년수플 영확히 파악하기 곤란함. 

다.일본의 예 

일본의 1955 연 국부조사의 경우 순도로와 공사중인 하천시설 

에 대하여 Fifty Percent Method 를 이용한 바 있음· 

3 . ‘둥지죠성과 사회간접자본의 차이정 

가. 둥지조성 

토지악~ 속성은 뻔화시키지 ~..:il 형태만 뻔화시켜 경제척가차됨， 
‘; 

iSaI 。ll수 것이라 할수 있고 재생만 가능한 자산이리- 하뎌라도재생 

산 불71-놓한 자산인 토지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 자산이으로 

。1 벤 국부통계조사에서는 제외하였음. 

냐.사회간접자본 

반띤 사회간접자본의 ‘ 경우는 토지의 속성과 형태가 모두 변화 

하여 벨도의 자산으로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무로‘ 아는 토지 

조성￡르서가 아니라 구축물의 일종￡로써 조사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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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8 차 >

1 978. 2. 2 2 

t '. 기작성 배부한 국부통계계획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서플 검도 

한 결파 정부부문，가계부문의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A며 이물 

도대로 조사표 일부를 수정하였음. 

가.정부부문 건로결과(옐챔 1 참조) 

나. 가계부문 검&.결과〔벌챔 2 참조) 

2 • 제 49 차 국부동계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78.2.23 10:00 

냐. 장 소:국부홍체조사본부 

마.안 건:각부문벌 조사표 검토 

첨 부 1 • 정 부부문검 호 결파 

2 • 가계부문캠호 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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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챔 1 > 
정부부문검토결과 

지 책 사 항 

1 • 법 인기 업의 거추자 및 

벼거주자 ·구분인 .본 

사계정업무 수행이란 

모호한 정이 있어 쿠 

체척인 설염이 펄요함 

2 • 물가배 율표의 ‘ 연도 벨 

투업물 작성에 대한 

언굽 

검 토; 의 견 

1 ) 본사계정 업무수행여부는 지 점， 

지사 출장소의 거주성 판별올 

위 한 것 이 으로 이 익 의 딴 갱 이 

본사계정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함. 

2 ) 물가배율표 작성시 연도뻗 투입 

물을- 조사하는 것이 이상척이냐 

현실척인 자료제약￡로 연도별 

투업풀 작성은 곤란한 살청임. 

또한 구체적인 투업물 내용은 

물가배율표 지챔에 영시키로 함 

3 • 풍 물원 , 식 물원 의 -통식 1 3) 풍 물원 , 식 물원 의 동식 물 자산은 

풀 제외되는지 여부 산엽환동과 판련이 없고 주로 

완상용울 옥척흐로 하는 자산이 

으로 금번 국부조사시 초사대상 

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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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사 항 」
4 • 물품조사률 민간기엽과 

일판성있게 척용하는 

방법이 바합칙함. 

5 • 정 부부문과 공공단체 

초사표붐려，동식물 조 

사표붐려，자산채형가 

초사항목 제외가 바람 

칙함. 

검 둥 의 . 견 

4 )물풍조사의 경우 기업부분과 갈 

이 정부불품을 칙정 조사하려연 

물품수량의 과다로 주대상안 국 

유재산 조사에 닝l 하여 엽무량이 

지나치게 과증 됨. 또한 정확 

한 불품자산올 파악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달청에서 작성하고 있 

는 재물조사룹 이용- 간정조사하 

는 방안을 강구함. 

5 )정 부부문 조사표에 으l 해서 공공 

단체 자산도 조사가 가능하고 

‘ 정부의 통식물 소유는 극히 제 

한되어 있고 초사사항도 종류， 

수량 육성년수벌만 초사하면 됨. 

또한 정부자산 재평 가는 취득년 

도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 

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므로 

현 상태대로 엽무흘 추진·함 . 

6 • 취득가격 채형가액 시 I 6) 취득가격은 반드시 기업하고 시 

7t의 어느하냐률 기업 카는 채병가액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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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척 사 항 

하는지 불명함. 또한 대 

여자산비율의 산정기준이 

조사표상 불갚영함， 

정 토 의 견 

경 우만 기 업 키 로 함. 또 한 대 

여자산배율은 산정기준윤 취득가 

격 또는 채평가액임. 

7 • 차량， 선박， 항공기 풍의 I 7 ) 차량， 선박， 항공기 둥의 이통자산 

이동자산의 지역뻗 쿠 | 구붐방법은 조사요평서에 선박은 

붐망법 선박지 , 차량둥윤 풍록지 또는 

소유관서의 주소둥올 기업하여 

이동자산의 소유지를 영확히 무 

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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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챔 z > 
가계부문캠토결파 

~l 책 사 항 

1 • 년간소득을 조사하지 

않는것이 바랍칙함.또 

한 주거부분은 전세， 

월세를 집과 방A로 

구붐 조사하는 것이 

바랍칙합. 

2 • 거주지 야외의 주택소유 

는 건물소유로 넓혀는 

것이 소유자주의와 일 

판성이 었다고 생각됨 

3 • 가계부문조사 캅， 을표 

는 총자산액， 순자산액 

산출에 불완전 상태엄. 

또한 쿠업시기 및 시 

기란운 지침서상에 혼 

란이 얼어날 우혀가 

었옴. 

컴 혹 의 견 

1 )연칸소득올 조사하는 이유는 소득 

계층별 자산보유상태률 파악하기 

위한 것임‘ 전셰，월세률 정과 

방으로 분츄하는것은 커다란 외 

미가 없다고 봄 

2 }거주지여외의 주거용건물은 가계 

자산조사에서 조사하냐 사엽용 

건물은 개인기엽에서 조사하게 

되으로 원상태로 한. 

3 }가게자산 순자산액 펑가는 

잡품묵= 77 년신품가격 X 잔가율 

율품옥=71 년신품가격 X 50 ~ 

엄으로 조사표설계는 이흘 추계 

하는펴l 필요한 자료률 조사하는 

데 완백함. 또한 초사방법에 

있어서도 군업시기가 잡은 동얼품 

묵은 함께 파악하기로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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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썩 사 항 검 효 결 과 

조사지침에 완천허 일치함. 

4 • 표본수 10 , 500 는 I 4 ) 7.} 객l 부문표본수 10 , 500 가쿠는 현 

1 1 개시도， 자산제충벨 | 여건 [ 예산과 인력 ) 하에서 조사 

붐류하기에는 작은감이 l 가능한 척철한 표본의 크기이며 

있어 표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랑직함. 

죠사성질상 표본오차보마는 닝l 표본 

요차가 전체적 o 로 클것￡로 예상 

되어 표본올 확대하는 것은 비표 

본오차를 뎌욱 크게하여 조사의 

정도를 오히려 낮게할 우려가 있 

읍. 따라서 현표본수대로 엽무를 

추진키로 함. 

5 • 소특난 조사하는것 이 I 5) 근로자가구이외 ( 특히 농가 ) 의 소 

외에 지출항목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 

득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극히 곤 

란함. 따라서 지출항옥을 추가하 

여 소득올 추정하는 땅얀올 채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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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9 차 >

78. 2. 23 

, . 지작성 배부한 국부통계 계획에 관한 자운위원의 으l 견서를 

검토힌· 절과 법인부운 , 개 인부운의 결괴- 는 아래와 같음 a 

가. 법인부문 검토결과 〔별첨}황조〕 

나. 채인부운 검토결과〔별침 2 참조 j 

2. 제 5 차 국부통계 심우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78. 2~ 24 10:00 

냐.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다. 안 건 : 풍고품 자산채평가자산 펑가i납법 

첩부 : l. 법인부운 검토결과 

2. 개 인부운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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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셜첨 1 > 

볍안부문검토의견 

지척사항 | 검토의견 

1 0 입차자산에 대하여 

보숭곰 , 렐세등으포 Z성 

가하는 방법의 타당성 

1) 임차자산쓸 취득한 경우- 팎휴가 

격 널 직접 소사하는 것윤 우리가 

있 으J뜨로 신 품 , 좋고품으로 잉
 

} 

ι
 

구
 

하여 펑가방법을 달리 적-용키로 

합. 

또한 ~좋긍 , 월.세등으로 임차자 
산효 ;~간접 i성가하는 것은 본 

국부의 취지 어| ‘ 어굿냐마고 판 

단핑. 

2. 조사표( n ) 으| 취꽉원 12) i총자산액 과 순자산액윤 조사표 

등으l 조사 。|유 , 종업원을 
가 , 총자산액 , 순자산액 H , lV 윤 기준i료 총국부 순츄 

관리직 , 생산죄 추가으l 

필요성 

후플 산쏠하기 위한 것흐로 

시험조사 결과 。|룹 절정키로 

함 • 또 한 종엽 원으I • 기 준과 

정으l 는 조사표 윗띤에 자세히 

서솔되어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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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 척 사 항 꺾 토 의 견 

3 。 추| 늑가격 불벙한 자신과 I 3) 조사표 심사상에 큰 오츄가 
분댐한 자산쓸 함저| 

조사하는 것이 바랍직함. 

I\ 

4. 추I 듀-년도가 l/J- -i츠 세옥-

별자산으l 쉽져I~뜰 시 가로 

파악하 E로 정확한 시가 

평가액 합계플 파-악하기 

곤란함. 또한 건물 

죠자시 건평과 연건생을 

발생할 우혀가 있으 \::1 로 쿠분 

조사토록 하였으나 이플 시험 

죠사후 결성키로 합. 

4) 시가 평가액아다함은 기업체으l 

자산재형가액을 -으l 마하묘로 줌고 

품 취늑시와 마찬가지로 순국 

lf , 총국부-블 산줍·할 수 있읍 • 

또한 건펑파 연컨 i영쓸 71 입 하는 

문제는 시협조사·후 결 정키로 

III 고난 에 기 입 하 는 것 이 | 땀 • 

바람직항. 

5. 산업분퓨쓸 소분츄에서 5) 산업분퓨을 세분뉴로r 하는 것은 

세분듀료- 능이는 것이 현 여 ;긴히-에서 여러가지 자료 

。|용자 입장에서 바합작 사장..2..，j료 -올때 억 려운 실정 입 

함. 또한 68 념도 조사시 산업중훈츄.1}~~1 

결과표들 작성한 것 A로 미루억 

불때 현.쩌 소운츄혹 승1-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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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척 사 항 

6. 법 인서|법 으l 별표으| 상각율 

을 껴용하늠 깃이외에 시­

용자의 수판적인 평가액에 

판한 항옥 신설 요망 • 

검 토 으l 견 

상당한 진전달 본 것으로 

생각펌. 

6) 세법 에 위 한 감가상각율과 

경제척 기철적 요인어l 의딴 

캄가 상각율운 실제로 걱치­

기-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사용자의 수펀:적 평가-를 

꽁시에 쿠하는 것윤 자산평 

가에 너 무 일판:성이 결여펀 

마고 판단평. 또한 법인기 

업의 경우는 거의 자산 재 

펑가괄 하고 있 어 벨운쩌l 성 

이 제기되지 않읍. 

-410-



‘ ‘ 

( 1:날첨 2 ) 

깨안기업검푼의견 

지 척 사 항 검 토 의 견 

1)개인기업 소사표는 규모별 1 1)시험조사결과 대부운이 취늑가격 

[ 장부 III ~l 여우 ) 로 조사표 

쓸 특성있게 조정하는 

깃이 바땀직함. 

또는 신품기-격으로 용답하였음 • 

한펀 , 쉬-형고정자산으l 시 가는 

소유권이 여전되는 시점에서안 

성 립 되 는 것 이 기 때 눈어| 현 싣 

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합. 따라 

서 원상태째로 조사키로 함. 

2) 개 인 기 업 과 개 인 사업 의 2) 지혜 : 생산파 영ì!i 을 목적 a로 

구분윤 생산과 소 III 둡 송합하여 

계속적으로 정 영하는 경제 

척 사업 

사업 ; 일정 한 츄 적 과 계 획 쓸 가지 

고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일 

따라서 영리흘 옥젝무로 하 

지 않는 비법인단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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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척 사 헝- 검 토 의 견 

.- •--‘----" --- --
개안사업체혹 하는 것이 타당 

합. 

3) 장부재고 , 일 ;;:1 재고으| 구분 I 3) 개 인기엽 의 경쑤 대부분 장부 

。t 를 사용하지 않기 혜운 ι싣지 

재 ‘고 자산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즈L 칼 함 • 

4) 농가‘ 조사는 농가의 가쳐l 릎 I 4)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갇이 소사하는 방안 또한 가계가·가지고 있는 가계자산 

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 농가의 공푸 , 기쿠 바품으l 

취득년-도 취득가격갈 파악 따라서 소사표 설쳐|상 , 조사 
하기 곤딴힘. 

접근방법이 상야하으후 통합조 

사가 곤란반 싣접입 • 또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구 , 
지쿠 바품은 취득년도， 

취득가격은 파악하기 곤란하고호 

가껴l와 같이 신픔-가격을 산출 

하여 Net Gross 를 파악하 는 

방안올 강우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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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0 차 >

78. 2. 24 

1 • ‘중고품 및 재평가 자산으l 평가방법 

중고품 및 재평가 자산의 평가방법쓸 검토한 결과 그 결과 

는 다음과 같읍. 

가. 눈제의 제기 

1) 춤고품을 , 취득하었을 정우 동 자산으l 취늑 당시 경과년 

수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죠사 기준시점 현재의 

재취득 가액의 평가가 곤란합. 

2) 제평가한 자산의 경우 좋고품의 평가방법과 동일함. 

냐@ 총자산액 ( Gross . ) 과 순자산액 ( Net ) 의 평 가 

1 ) 취득시의 재취득가액 ( Gross ) 과 재조달가액 ( Net ) 

채취득가액=취득가액〔재소달가액〕 x 
0. 3 161 

단 , 0.316J 윤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 1/2 이 경과한 

푸의 잔가율<'il • 

[ 풍고품 취득 당시의 강과년수뜰 내 용_1션순으 1/2 경과한 

것은 펑균 개념에 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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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달가액=취득가액 

〈충고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운 시가로서 풍 자산의 경 

과년수에 따르는 풍가배율과 깐가윷을 적-용한 것이 묘로 

제죠닿 가액무로 평가됨) 

2) 조사기준시의 채취득가액과 재조달가액 

채취득가액=취득시 제취득가액×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 

가배율 

재조달가액=취득시 재취늑가액×취득후 겪과년수에 따르는 울 

가배울× 헤닥후×깅파년수어l 

따르둔 잔가율-

〈여기서의 잔가율에는 동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흔 잔가윷표 

에서 취늑추 경과년어l 해당되는 잔가융을 적용함) 

3) 산 식 

이상의 평 가방법을 신.;.-\ ..Q..로 표시하띤 다음과 같음 

G: 기준시 채취득가액 

N 11 채조달기액 

p 취득시 가격 

R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갇는 울가배융 

r 1/ ’/ fI 잔가활 

지준시 재 츄l 늑가액 [ 총자산액 ) 

G = P X X R 
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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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 재조달가액〔순자산액〕 

N=P X R Xr 

다. 결 혼 

“ 1977 년 국부동계조사 종합지칩서 ’ P20 으 4 챙 타읍어| 마 

음 사항을 추가합. 

‘중고품 빛 자산재평가자산으l 평가방법’ 

좋고품 및 자산재평가 씨- 산어| 대한 채취득가액 및 재촉딸가 

액의 평가는 아읍- 방법에 으l 합 • 

G 기준시 재취득기·액 

N 11 제조달가액 

P 취득시 가격 

R: 취늑후 경과년수에 따프는 쏠가배율 

r ‘ " " /1 잔가율 

1) 기준시 재 취득가액 [ 총자산액 ]
‘ I 

G =P X 
0.3161 × R 

단， 0.3161 윤 경과띤순가 내용연수으 1/2 이 견과한 후의 

잔가윷임 • 

2) 기준시 재조달가액 〔순자산액〉 

N=PXRXr 

2. 각 부운별 죠사표 검토 

자눈위원회 검토.9.1 견，시험조사의 결과플 토대로 각 부눈별혹 
조사표( 3 차안 )릎 수정하여 3.3 개최 예정안 본 회의에 
제출하여 겪둥켜로 하였·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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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 51 차〉 

3. 78 , 

결파는 논의한 평가방법을 신품자산 , 중고품자산 , 임 차자산의 
z}욕 
c. '-' • 

。

-
E

죄
1
 니

까
 

취
 

산
 
, 

자
 i 

깨
 

f&}a 

‘4 

이
나
 

c
-「

. 

취
 

다음과 

가. 

재추l 늑-적용하여 붉가배율율-파·악하고 

우함. 재죠달가격쏠 꿈하여 잔가괄쓸 우하고 가격을 

자산 품
 

고
 

Z 
} 
。나。 

아래와 평가방법을 
4 

파
 

; 
f 

。논의펀 자회의에서 실무 "11 50 차 

있는 수 얄 경과년수달 지-산 숭고품 이유로해서 같운 

경과한 1/2 이 내용년수의 경과년수가 경우에도 ‘ 일팔척으로 

파악하 껑과년수를 경우는 법인부운의 단， 깐수합. 것으로 

평가함. 중고풍자산올 여 

포착할 거의 경파년수를 취득시 시험조사결과 1)개인기업 

아는 ;성과년수뜰 경우 조정할 

없읍. 

“π
 

-

서
패
 

에
 

‘
년
 ’ξ
‘
 

념
 

과
.
 ‘-lr 

게
 

연
。
 

-
그
”
­

; 
，
，
‘

부
-
-
。
 

씨
에
 、 : 

수 

로
 

。
-‘·r 

랩
 싼
 

부
 

; 
‘
긴
 것으로 우업한 최근에 자산을 

같읍. 

어굿남. 

기손방법과 

-416-

는
 

이
 
“ ‘ 

예상되어 

임차자산 

종합지청서에 

타。 



2< 현수막설차 

각 조사 담당 건풀 전면에 부착할 현수막을 아래 기일까지 

섣치토독 함. 

가. 풍소기 업운행 ( 3 • 6 ) 

냐. 농수산부 , 한국운행 , 한국산업운행 ( 3.8 ) 

3. 제 52 차 국부봉계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 시 78.3.6 14:00 

냐. 장 소 t -r.부폼계 조사본부 

타‘ 안 건 ;푸눈별 초사표 빛 결과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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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차〉 

78.3.7 

。 1977 년 국부동계조사릎 위한 부운별 초사표츄 빛 동 요령 

서 (안) 을 종합 소정하기 위하여 부문별 최종 시험조사표류 

및 동 .R랭서와 시험조사결파 나타난 운처l 점을 보완한 수 

정갇}을 수럽 하여 ;섭투하였 던 바 그 결과는 마음과 갇읍 • 

1 • 자산별 신 • 좋고으| 쿠분 

종합지첨상으l 풍고풀 핑가는 동 Ar산으l ‘허득 시 결과년수뜰 

동 자산으l 내용-년순으 1/2 이 경파한 칫무로 깐수하므로 

풍-.:ïl.풍으l 경과년순 파악-융 -^il 외 합 • 

단， 정부 및 법인으l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경과년순의 

소사가 가능하드호 위위 경우는 개안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됨. 

2. 신품가격과 시가의 쇼시· 

소유자산의 경우 신품 좋고품을 t::t u ~I -. 
같rτr: o t"..ll. 취득시 기 , 취득시 

가격풍쓸 조사히-여 평가하묘로 신품 가격과 시가의 조사가 

펠요없음. 

다만，임차자산의 경우 쉬득시기 및 취득가격을 알 수 없￡ 

요로 임차시기와 신풍가격을 죠사토록 하여 재취득 가격과 

재조달가격을 산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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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일반적 S로 장부가 비치되지 않올 개인기업의 경우 

취득시끼，취늑시 가격을 얄 수 없는 경우가 있￡나 시험조사 

결과 그 경우는 극소 〔건물제외〉하고 겼울위 경우는 취득시 

기만 파악되면 건풀팽가 기준표에 .2-1 거 평가가 가능하으로 취득 

시 가격쓸 알 수 없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유사한 자산과 

llj 교하여 취득시 가격을 산출 기업하여 자산평가의 일원화플 

기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됨. 

3. 품가배율과 내용년수란의 설정여부 

울‘ 7~ \:l~율과 내용년수는 자산창목벨로 죄용둬는 것이으.!L 

정계과정에서 일팔 Program 에 넣어 기계접격|가 가능 

하으로 삭제하는 것이 죠사표릎· 간단히 하고 Cording 

및 천꽁 작업 량쓸 줄일 두 있 o 냐 조사대양처 ( 성부 도 

는 법인〕 벌호 ;<~산별 내용년순활 렬도포 설정하였을 

경우- 이슬 척용하는 것이 보타 정꽉반· 것이라는 으l 견야 

있었으며 타양한 품옥에 일괄 식용힐 f 있_1:..폭 

Program 하는데 따르는 운져!접올 알 순 없으":::"..È 자료 

처려 요원과 재협의하기로 하였음. 

4 실우요원으l 공동시험조사 건의 

본 초사춘비 자효는 기판별로 시험조사후 작성되었느냐 

힐우요원이 。’|흘· 종합 죠정하는데는 마음과 같윤 사항。} 

불명꽉하으흐 실우요훨의 공동시험조사둡 겸하여 종합 죠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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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분듀별난의 설정필요성 

나. 소유자산의 취득시 71 및 취 득-시 가격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 

마. 임차자산，9.1 신품가격조시· 가능성 

라. 조사항목의 배열순서 

마. 죠사iL령 서 으| 내용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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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53 차 > 

1978.3.22 

1 • 각 부운별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71 。 본 조사에 시 행 할 각부운별 초사표 및 결과표흔 확정 하기 

위하여 3 . 15- 3 • 2 1 7 일간 각지부별 국-부용-계촉시- 실운자둡 

。l 공동- 작업하여 작성한 즈사표 ~ 결과표플 송합 정리 

하였읍. 

1) 7~.JjL긴 i!:- )ti 조λ} 표의 용어 동일여부둡 재확인하고 초사항옥의 

1:lH 델순서둡 일부 ~ 재소정하였으며 

2) 정부，법인으l 경우 별도의 내용년순쓸 적용하고 er ror 

cheCl<:을 위하여 내암년순 난을 추가하였고 

3) 종업쉰능 상시 , 임시로 구분하였으며 

4) 개인기업부눈〈농순산부) 임차자산 소사표에 취득시기블 

임차시기로 취늑-가격을 신품가격으로 f정하였쉰 

나. 정부부운의 본조사기 4.24 부터 실시예굉이으후 싸듬 사일 

내에 책임자，자눈위원회의 연석회의흘 개최하며 조시표 빛 

절과표 양식·윤 꽉정키로 하였음. 

2 。 각종 평가 기준표 작성 

각 ^t 부별후 작성하고 있는 각종 평기 . .7 1 준표출 타부눈에서 

차철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촉속히 작성토록- 휴무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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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평가기준표 • 울가배융표 : 한국는-생 

잔가윷표 

대동식물 평기-기준표 

채
갱
 

。

r업
 

부
 

산
 
산
 

국
 
순
 

한
 
농
 

3. 토지 , 산림 자산 평 가 

부의 분배렁:꼴 파악하고 국토개발 계획수럽 맺 국만대차대 

초표릎 완성하기 위하여 재생산 불 가능한 자산인 토지 , 

산힘자산으l 주계가 필요함 • 

따라서 4.15 부터 6 개 조사담당기판위 협조아래 농수산부가 

주로 당망하여 토.지 맺 산힘자산쉰 평가히-기로 하였읍 • 

동 자산으l 평가 방법 응 기손자쇼어! 워한 갚컵추계플 원칙 

o 로 하나 일부부눈 [ 정부， 법안등으l 소유토지 능 j 어! 다l 하여 

는 쉰제 2f:.사 5c옥 함 • 

/ 
/ 

4 , 제 2 차 계몽선전 

가. 제 2 차 계봉선전기간 (78 .7 .1-7.31 ) 에 아음과 같이 철도 

방송을 풍-한 제웅-선전괄 추가토폭 -암 . 

1) 기 깐 78 , 7.1-7 , 31 (1 개 월 간 ) 

2) 대 상:천노선의 특굽이상 열차( 92 개열차) 

3) 방송회수개열차당 1 일 30 초씩 2 회 

나. 경 \;1\ 

1)내 - 역〔부가가치세 ￡함) 

방 송료 

제 작 ~l 

330 ,000 X 2 회 =660 ， 000 월 

당
 부
 

산
 

수l
 

닙
T
 노
。
 

상
 

33 , 000 X 2 회= 66 ,000 원 
726.000월 

체외한 5 개 초사담망기관이 균등 부담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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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4 차 >

1978 . 3 . 30 

1. 4.7 개최 예정안 국부동계 자눈위~， ÃI 우장 함동회의어| 상정할 

아래와 같은 호|의자료을 겁토하고 일부!- ~T~ 정 1:!..완하여 상정하 

기로 결정 하였읍 • 

단， 각 ;q부별로 이에 대까여 의견이 있을 경우 3.31 오전까지 

조사본부에 의견서활 제델키 ’로 하고 확대실 ~T- ;;;:1- 호|으l ‘날 생략하기 

로 하였읍 . 

가. 국부동쳐l 소사 송힘-계획 {안l 

나. 토지 빛 삼립자산으l 평가액 l엠 

타， 국부- -동-계 죠사 자료처 리 껴| 획 l엠 

라. 송합져|몽션전 계펙 l안l 

〔본 회의에서 수정 보완한 내용갚 자눈위원 지부-장 협-동회 

의강 자료 참초〕 

첨쑤 。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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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첩> 

1 0 국부、팡계 조사종합계 획뺀 

1-0 심으l 이유 

제 2 호| 국부동계조사결승 위하여 제 2 차，처I 3 차 책임자회의에서 

철정하고，제&차 책임자최으 (78 .1. 26 )에서 보완 되결한 

조시-기l 펙 및 종합지 걱j 서 에 따라 각 초사부운변 조사표{안l 빚 

철과표t'J:J을 송합심의 으l 결하여 본 . 조사에 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입안경위 

가. 잭 입 자 회 위 에 서 으| 결 한 흐사 져| 획 및 송; 협-지 침 서 어l 으l 거 

각 ;조사부칸변 소시- Jf. 및 결과뇨 1 차안을 작성하고 시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표 및 결과표 2 차안을 작성하여 

관책기관 빚 자운위원에게 서 면￡로 검토으l 피한 바 있씀 • 

나. 동 검토내용어l 따바 78 ‘ 2.8 f'V 78 , 3.22 까지 C난 9 회에 

걸쳐 싶쑤자 회의슬 7fl 최하여 수정보원· 후 본 회의 011 

상정하게 되었잠 • 

3 • 종합계획 내용 

가.초사계획 

’ )조사옥척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축점량괄 파악하여 

。 우위 운배상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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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성과 측쟁 

。 자본계수·산출 

。 국인대차대죠표Sèj 작성자효 제공 

2) 본 조사의 특징 

가〕 전 부운의 자산올 조사대상으후 한 대규모조사 입 • 

냐} 소유자춘의 방법과 아울러 엮체가 사용하는 자산을 

병행 조사하는 사용자추으l 방 l섭씁 병용하여 정확한 

자본쳐l 운착성이 가능하도휴 한 . 

타〕 각종 정요l 및 운듀될 New SNA 방식어l 떨치시킴 • 

eD 업 좀운듀 J ^I-산푼뉴 및 품목눈츄릎 세 운따여 çwp 및 

1 - 0 부운 분하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 

3 ) 조사지| 획 

가) 법척근거 : 풍겨i 법 규정에 의한 지 정통겨l 제 21 후 

( 경 제 71 획 원 고 시 제 51 9 1968.11.2 1) 

나〕 소사기준시정 1977.1 2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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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운벌담당기관 빛 조사시기 

-닙「 믿 Ij: 조사답당기관 조사시기 님l 고 

소。 격말 조사똥- 계 국 -

정부및 대외순자잔 한국운행 1978.4.24-7.31 

법 안 한국산업 윤 tg 1978 ,7 .11-8.20 

1\ 

꺼 안 업 농수산부 

국민윤냉 19 78 , 7 • 11-8 .2 0 산업벨로 분당 

풍소기엽운행 

71 겨l 조사흥계국 1978.3.10-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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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사다|상 

(û 국민경제내에 소재하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 채고 

자산파 대외순자산 

딩) 국내에 소재하는(또는 거수)중앙정부 l 지방자치단체 l 꼽공 

안치I , 정부루자기관， 법인 , 개인기엽 및 일반가꾼 

P}) 커L 눈별 소사방법 

-, 낀 I-lr ~ζ， 사 i 방 법 조사대상처수 

뉴--------~-- - ... _0-

1) 일만정부 전'1-소사 자 계 식 약 15 ， 000 기관 

2) 경부기엽 IJ ’/ 

3) 정부판리기업 11 -11 

4) 법 인기 엽 ’/ 자계식과 약 20 , 000 지 엽 

5) 개 인기업 11 타 계 씩 총 310 안總챙휩 
약 40.00 

6) 일반가규 11 타 계 쇠 총 &8.0 5 만00가 가쿠쿠중 
약 10 

n 대외자산 %흉흉혜 ” 
8) 토지잊상럼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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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조사결과의공표 

부눈i웰 조사결과플 송협-하여 1979.12.31 까지 공표 

시〉 펑가기순위 설정 

-」E?」r / τìT-‘ 작성기판 1:1 1 .:iL 

1) 울가배쉴표 -',;J 국 -‘t)‘ 1 9 1 0 년부터 1977 1선 η}지 년 

별 불~ 71-양송융 작성 

2) 잔가 쉰-표 띤녁국산입추:-"~ 건물，기계，공쿠등 자산뭔:듀떨 

내용년수에 따라 김가상각율 

작성 

3) 건울녕가기쉽E ’한 커- 1 、L 행 철픈- 헝-크리트조 , 콕죠등 구소액 

로」 평가훨- 우|한 단가뜰 작성 

4) 다|동식물평가- 그。>=. 9' 가L;L」 ~ 한;좋별 , 육성 1선순벨 , 굉 가액작성 
기순표 

5) 자산운듀및 한국선엽응 iä 유형고정자산011 판"i{1 규L조 및 

내용 r;i순표 용도품뉴와 품목별 내용년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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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가방법 

(!) 조사항옥 : 소유 및 차용별 , 자산떤 , 취득시기 취득가격 

외 약 30 개 항목 

(?) 척용기준i￡ : 5 개기준표( ‘사 ’ ) 챙평가기준 참조) 

(갚) 평 가땅법 

。 ^H 순l 닥가껴;취득-가걱 X풀가배갈 

。 재초달끼-걱:재취득가걱×잔가상 

<?P 지l 취득가격날 힘- tl- 여 송자좌액 쓸 산출하며 재호달가겪융 

힘하여 순 자산액쓸 산출 합. 
l 

t 

띤}승-자산액과 순자산액 슨 소유수제 별 사농수처l벌로 r 펑 가 

합. 

A~) 표-본설계 

CD 개인기엽 및 가계부문 

@ 절사법 및 총화다단추출법에 의거 표·본 추출 

@ tlJ 융 추정 법에 위거 오수추정 

냐. 종합지 침서 ( 벨첨 1 참-조) 

약. 조사표 빛 결과표{안l 

1) 결과표{안) ( 별첩 2 참조 ) 

약음과 겉-윤 제표원칙에 따라 결과표{안}을 작성 하였읍 • 

7 1-) ~ε사결과의 처!lf..는 초사옥척에 부합되는 동시에 이용자..9.1 

펀의뜰 도요하도폭 작성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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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본척언 제표는 애조사찌체마다 자산땅-딱벨로 칩계하고 

초사껴처l 의 속성에 따라 국부플 푸성하는 유형자산천체에 

대하여 소유자별파 경제부운별로 분류하고 기엽부-문응 아시 

산엽별로 분츄 작성하였읍. 

t:-~)유형고정자산 명가액윤 순자산액〔재조달 가격)과 총자산액 -

〔채취득가격)~로 무분 제표토록 하였감. 

다J 산업 분듀-는 한국표준산악1 갚듀의 소운류 ( 86 개 ) 별 로 우분제 

표하고 필요반 경우-에 한하여 소분듀찰 세분퓨로 쿠분;;>:11 표 

하도측 하였음 • 

u}) 조사되는 자산는 국부풍-쳐l 조사쓸 위 한 국부자산분츄상의 소-운 

듀까지 접찌l 제표되도록 하였음 

tl~) 지역 별 \"J ’-d. '­
\C-rr -c 1 1 개 시 • 도까지 파악 제표되도록 하였으며 

까계부운어|서는 마시 정츄을 대도시，시，군부등으로도 구붐 

허·였읍 

2) 소사펴안J ( 별첩 3 검‘노 j 

쇼사대상 껴 칙l 플 파악따기 우I ë안 사항과 자산펑 가액을 쿠하기 

위한 사항으로 하펴 ιf읍 사항에 유워하여 각 조사;.:1 부 

담당부눈위 특성갈 잘려 조사， λ1-양을 설정하였갚 • 

7r) 제표 쉰칙에 위한 쉬-변 및 지역별 자산 1싱가액을 우할 수 

있도록 함옥을 설정하였읍. 

나j 자산되 평가가 순자산액 [ 재초달가액 ] 괴- 총자산액 [ 재취늑가 

액〉에 의한 펑가액의 구분포착필 순 있도록 설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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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j 토지 에 관하여 는 촉사가 가능한 정부 맺 법 인부문에서 

도ÃJ 좋츄벨 [ 대 Ã( , 임 야지 l 논 , 딸 ~ 71 타 ) 면척 및 최픈 

재펑가 펀 장부가액·을 조사토폭 하었음. 

첨 부 1 • 송합지칩서 

2. 결과표 l안} 

3. 조사표렌l 걱 1 부 

n . 토지빛삼럼자산픽평가계획밴 

1 • 심의이유 

재생신 가능딴 자산풍짐으 1977 년 국부통쳐|조사 결과와 

함께 재생산 쓸가능 자산 중 수요자산인 도지〔조성 및 

개량표함〕 및 상럽 k 인공럼포함 J 자산을 명가하여 국안내차 

대조표 완성 및 부-으l 분배어l 판한 기 초 자료즐 처l 공하려 

는 것임. 

2. 업안경위 

가. 최초으l 국-부동계촉사 계펙에서는 토지죠성 및 개량부눈과 

인공립끌 평가할 계획。|었￡나 마읍과 같응 이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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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년 국우동쳐|조사에서는 이플올 제외 하기록 하였읍 • 

1) UN 권고에 따르면 토지 및 상힘자산을 재생산 , 불가능 

자산 o iξ 붙츄하고 있읍 • 

2) 토지으l 개량 및 초성분윤 그 소유춘가 바뀐경우 장부상 

포착이 블가능 함. 

3) 재생산 불가능자신 풍 토지는 토지개량 및 조성분을 포항 

하며 상럽는 인꽁럽 웰’ 표합 함 

냐. 그러나 국민대차대 소.표둡 완성하고 부의 분- 배정책어l 팎요한 

71 초자료둡 제공하기 우|하여 일본의 토지 자산핑가방법 등 

관계자료을 연쿠하여 기본계획암}쓸 작성 하여 본 회으|이l 상 

정하게 되었옵 @ 

3. 제훼l안!내용 ‘ 

기 옥 척 

국민대차대조표쓸 완성하고 꺼L 으| 운배쟁책 이l 필요한 기초자 

료들 제공 항. 

냐. 기순시점 

1977.12.31 

타. 작업기갚 

1978.4.1'" 1979.8.31 

라， 평가대상 

국민대차대조표상으l 재생산 룹가능자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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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혹지 (IJandJ 

가) 건불， 구축울부지 

나j 정작지 

C-I-) 71 바 

2) 상링 ( Timber tracts and forests) 

마. 작엮기우 

기손자요어| 퍼한 감성추셰 좋심으로 병끼-하며 필요딴 경우 

심사기- 병 썽 페 억야 하으로 닥읍 도표와 짙-01 1977 년 

국부통겨|초 λ1- 담당기관과 관떤끼판。| 본 평가작엽에 상여토록 

하도 1977 년 국쑤통저/3':사 기본쳐l 획 (P • 6 ) 어l 으l 거 농 

수산부뜰 수담·당기판으」응 합 • 

[ 협조기관) I 
풍앙각부처 

및관계 선 

눈기판 

국부동계조시-본부 l 
〈경제기획원초사통겨l국) I 

<

711 국| 
，....、

인 노。 너r 

기 통 
수 수 져| 
|삼 업 사.3:‘-

-B「 ;;r:/- 부 

| 뉴 산 저l 사 
업 제 외 ;<1 

통 “ it-a「
껴l 지 

첼 쑤 
、-' ’ ... d33'" 

국부통쳐|자문위원회 

• 1 국분통쳐l실무자회의 



바@ 조사 빛 펑가앙볍 

1)조사부운 및 방법 

조사부운 조 사 방 법 비
 
, 고 

1) 정 」뉴L 및 정쑤 및 법인으l 소유토지에 한국은행 빛 힌국산 

법인소유 토 | 대하여 지종별 장부가액쓸 | 악l 은행에서 조사 

지 | 조사 ( 1977 년국후 홍::lì! :조사 

어l 첩쉬[!.. ) 

2) ul 법 인 tll 영 | 앙케후조사 
리단체소유토 

지 

펜도조사 

3) ’삼 힘 수종별 식늑-띤적 조사 

[ 기쓴냉쟁져j 꽁이용〕 

4) 기타누운 지흔행점자JT_이용 

산립 71 본동쳐l 기손 

행정자..li.동을 이용하 

역 추져|하되 필요한 

부분어l 한까여 죠사 

2) 평 가방법 

기) 도;;;1 펑기­

。 과서1;;;1 

지역 별 • ;;;\옥낼 I션척 ×단가 [ 시장기-격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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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지 

풍앙정 우기판 , 지방정부 71 관 및 만산 1:11 영리 단체의 소유 

노지는 · 재신-대징·등의 평가액을 이용주져l 

나〕심·립썽가 

지역 c셜 f송. l셜 식옥면적 ×단가 f 시장가격 ]

사. 펑가젤파으l 꽁표 

1977 년 국-부- 등계 소사 송·핍-판위 속:1. 꽉-으혹 1979.12 , 31 까지 

발간 공jf- 합 • 

ill. 국부통계죠사자료처바겨l 젝밴 

1 • 심 으1 0 1 유 

제 2 회 국우통계조사의 자료치리들 효윷척이고，신속하게 순행 

하여 1979 년 1갈까지 종힘 및 부눈벌 설과으l 저l 표 및 발간 

하는데 자갤。l 없도.콕- 하펴는것 임 

2. 업안경 위 

가. 지I 6 차 지굉-장회의 ( 78.1.26) 에서 ..!L완 으l 결안 좋협-지침 

서 ( P. 16) 에 페하띤 본 조사.9.1 자료처리는 각 지부렬후 

수행토록 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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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제표방법의 동일을 기하고， 기초자료으l 종합보판 빛 

이 용이 용。|하게 따기워 하여 실무자회의 및 각 Ã] 부의 

으l견을 종합하여 자료처리나!훼안f을 수펴하여 은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 

3 “ 지·료처터계획 
가。 조사요으l 심사 및 테 이표수록 

깎 조시-지」t’-는 덤당쉬L눈으i 조사표쉴 심사아고 테이프에 수 

옥 내 -%.겸 사출 필함 • 

나。 제 ‘표 

경제 7! 펙원 조사농i- 7-11 국에서 각 뉴L눈별 자료가 순록된 테이 

프 -슬 순접하여 부-운밸 제표 맞 송i{j펀쓸 제표 함 • 

1::1-. 자.li.처 으| 실우자효| 의 구성 

각 조시-부운떨 저1 .:i:E방법 플 -옹밀하여 자료-촬 터l 이표어~T-꽉 

겹1- 고 저l 표하여 야 파묘로 조사본쑤 맞 각 소사ÃI 굉_ 1궐 ;;;:1-뇨 

처리 담당지- ( 프노그래 머 ]

각 1 명씩 u 로 자뇨처i!-I 실누자회느1 ( 의장 :소시본부자효 

처리담담과장 J 달 78. -4 샌습에 쿠성하여 판 iL시 토의와 조사 

담당기판잔파 업우추진올 원활하게 함. 

라. 자료처리일정 

1 )자.li.처리싣누자회으| 구성 

2) 세부제표계펙순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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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à..사표검 호천공및 테 이 프수옥 78. 5-79. 5 

4) 부품댈정계 빛 심사 78.12-79.7 

5) 송협부운접쳐| 및 심사 79.7 "'9.8 

IV. 총합제몽선전계획〔보완안) 

’ , 십 ~I oj 유 

저15 차 잭 입 자회 의 (77.11.29) 에 서 절 정 한 원척 에 따라 

f 힘 시행하고 있는 씀합7jl 정-선전계펙윷 보완하여 효율혀인 

계몽-선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커이 x、 11 • 

2 。 익]안점위 

7~。 제 5 차 책임자펴의에서 결정한 원칙 에 따라 송합 지|옴선 

전 계 획 을 확 정 ( 78.2.16 ) 하여 제 1 차 껴l 옹 선 전 갈 

3 궐중에 수행하였음. 

나. 제 2 차 계옹선전기간쏠 78.7.1 부턱 7 • 31 까지로 설성하였 

o 나 사엽 체 대 상 본조사 [ 법 인 빚 개 인기 엽 ] 가 옹 기잔 

에 접풍적으로 알시됩에 따라- 동 계획에 철도 방송을 

통한 계농선전노 수가하도록 하는 실누자회의 의켠에 따라 

보완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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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완안내용 

가， 제 2 차계 몽선전기 간 (78.7.1"'7.31 ) 에 마을과 같이 

철도 방송을 풍한 겨l 폼선전괄 추가토록 함 • 

1 ) 기 간 78.7.1'" 7.31 ( 1 개 월 간 } 

2 ) 대 상 : 천 노선 의 ‘뜩곱 이상 열 차 t 92 개 열 차 j 

3 ) 방송회수 개 떤 차딩 일 30 초 씩 2 회 ‘ 

나. 경 tl1 

1 } 내 역 [ 쑤가가치세 포함 ) 

방송료 330 ,000 x 2 회 = 660 ,000 휠 

제작비 33 , 000 x 2 호￥::: 66 ,000 원 

계 726 ， 000 원 

2) 부 담 

농수산부둘 ;<-11 외한 5 기|죠사담당기관 01 끊둥우담 

〔기판당 145 ， 200 원) 

4 • 송합계꽁선섣쳐l 획 (벨첨참소] 

첩부 : 속한합계몽선천제획 1 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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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 차 > 

197 8. 4 .1 8 

1 • 토지 및 산립자산 펑가계획 

제 7 차 국·부동계 지부장회의에서 싣시하기쿄 결정한 토지 및 

산립자산 평가작업씁 위한 기꾼와 운영방법윤 다읍과 같01 

하기로 하였음 . 

가 . 평가작엽기쭈 

내 

1 ) 조사통체국 주판하이l 농 수산쑤 , 산힘 청 , 한-극산업 은행 [ 또는 

한국은 행 ] 이 부문별후 당 rj 하도록 힘 • 

2) 협죠기관은 내무부 ， 한국깎성 원등 i깐，，11 전분 기관으로 

강1- 며 다슴의 · 기초있료둡 f하고 기술척인 사호}을 지-운토 

록 함 . 

협 조 기 판 

u ‘’ τ ，-

기 ￡ξ 자.li.. 

(1 1 지척똥계 (77 . 12 . 31 현재 1 

지역 1월 지옥떨 떤적 

(2J 과세 표준 액 ( 77 . 12 . 31 현 재 ]

지역별 지옥벌 과세표순액 

한국감정원 ( 1) !i. 지시 가 소사;셜파 

지역별 지종별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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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작업지주의 운영 

1) 좋합반에 실무자회의를 두고 실우자회의에서는 각부문별업 

우가 동일된 기춘하에 추진되도록 제반사항올 종함 검토 

조정하여 책임자회의에 추진결과둡 보고합. 

2 )실무자회의의 주성원운 ’ 국부동계실우자회의 요원과 각 

평가담당기판의 사무판 

호|의 

또는 조사역곧￡혹 하고 종합반 

에서 4'".λ| 후 소캡하되 

함. 

필iL시 에는 

“ t 
、

연숙회의플 개최 

。 본 실무자회의 주성원은 토지 및 산럼자산 평가플 

위한 기본 계획순럽， 좁합결과운석，각종 평가상 눈저l 점 

해결뜸 ;좀함한의 iL원-」ζ로 업쑤뜰 수챙함. 

3)책임자회의 주성원윤 각펑가반으| 한장」ζ로 함. 

4) 실무자회의에 서 캠토된 싶무안윤 책임자회의에서 결정 

λ| 행함 • 

단b 필요한 경우에는 국부풍계 자운위원회외 자운-울 거치 

도록 항. 

2 • 국부동계 자료처펴 섣.우자회의 쿠성 

;.fl! 7 차 국부옹져l 지부정- 회의에서 확정한 균쑤통계 자료처 

리 혜획얘 짜라 쿠행하7\로 하고 동 푸성훨은 각기판 

프로그래머가 없을 정우 집계담당켜원으로함. 그래머 1 명씩요로 

3 • 기타사항 

11퓨짜회외훌 

하고’ 

프혹 

채 61 치- 동계위원회의 의결안이 1977 년 국부동계죠사 

계파 PJ:) oJp.:루 본 실무자회의 요원운 전원 배석토록 하였읍‘ 
--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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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6 차 >

1978.5. 2 

1. 각지부벨르 작성하고 있는 각종 명가기둔표들 검토한 결과는 

마읍과 같읍. 

가. 대동식울 펑가기순표 

농수산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뎌{동식불 평가기순표뜰 검토하고 

마음 사항윷 정리.유인하여 차기 본 회의에 제출혹록 

하였읍. 

。 기준표 작성방법 

。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군분기순 

。 펑가기준표의 이용방법 

o 펑가기순표 

냐. 잔가율표 

한국산업운행에서 별첩과 같이 매년렐 시제열호 잔가율.표흘 

작성하였 o 냐 업우처리 시간울 좋아지 우l 하여 국부￡사용 

차산취늑년도 별분츄와 갇이 1950 년이전 , 1951-1961 , 

1962-1966 , 1967-1968 , 1969 년우 터 1977 년까지는 매 녔 

벨룩 하여 13 개로 묶어서 분류하는 땅안이 논의되었￡냐 

이는 1950 녔 이전의 자산 취늑년도끌 정하는데에 ~라 

자산의 평가액이 달라지요로 타당성 있는 시 기뜰 한국산업 

운 행에서 검토하여 차기 실우자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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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울평가기순표， 울가배-읍표 

한국운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울평기-기준표， 물가배율표플 

타부문에서 이령-하눈 l~l 차젤이 없도꽉 5.8 까지 세쑤작성 

지청서둡 녕:함정혀하여 실무자회의에서 겪토키로 하였음. 

2. 자효처리 꺼l 획 

각조사 부운별 제표방법쉰 풍델하여 C섭우의 일판성을 기하지 

우|차여 지17 차 지」iL;상호l 위에서 착정된 자료처 리 실문자회 의 

뜰 ff순풍-에 쿠성하고 내주초부터 회의할 개 최하여 세부적인 

timc schedule 렐 작성 하끈 동시 에 자료처 리 기 본방향갈 

설정키혹 하었음. 

3 ‘ 개 인기 업 부운표 본썰 쳐l 

농수산부， 숭소기 업윤행 ..，깅-띤운행 "I! 서 담당하는 개인기 업 tl '" 
-'-~i!:" 

의 우쳐l 척인 표완성체 내용을 츄인하여 죠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읍. 

4 • 기타사항 

제 57 차 섣 우자회 의 개 최 

가. 일 시 : 78.5.8 10:00 

나‘ 장 소:초사통계국소회의싶 

다. 안 건 : 각종 펑기-기순표 검토 

첩쑤 : 깐가율표 I안l 옐책부복띤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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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7 차 > 

1978 . 5 . 8 

1 • 대동식울 평가기순표 검토 

농수산쑤에서 작성한 대동식찰 펑가가순-표4안 t 1설침 참소 j 을 

검토한 결과 다읍과 같은 -<1- 당달 보완하여 78 . 5.15 까지 

도사본쑤에 제출하여 본 호l 펴 에서 아ÃI 토의키로 하었·읍 • 

동꼴핑가기순표 

가‘ 젖소 및 한우의 평가기둔표 

1)한우와 육쑤-걷t 2ε팔하여 산술 i성날 -5\ 였으나 육우가 차지 

하늠 비숭아 작으으료 육우와 딴우~e 구운하여 굉가기순표 

둡 작성토록 합 . 

2) 발갚 경비강;{!j래휴으로 구분해서 연령렬 전국 펑갚 

가격뀔 산출토록 합 • 

3) 재확-인사항 

가〕제주도의 젖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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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충북 , 전북의 젖소 암컷의 10 세까지 가척 

냐. 돼 지 및 기타 7~ 축 펑가기순표 

1 J 돼지들 큰돼지 ，숭돼지로 쿠분하는 것은 분쥬기순。l 불영확하 

여 척용상 흔란이 일어낳 우려가 있 o 묘로 1 0 개월마만， 

10 개월 이상우흐 우갚함 • 

2} 염소，산양，면양，닭，집요리듭 성숙，마-성숙의 쿠분한-계들 정 

하여 평칸가격꼴 적용 펑가기준표를 작성함. 

3) 77 년 말 현재 외 교사가 어려융 경우 현재 시 가플 조사하여 

농협 의 농촌울차 및 임 료끔 오사결과이l 냐타난 물가연동율을 ~ 

강안하여 추정 작성합. 

4) 재확인사항 

가) 제주도의 돼지가걱 

냐)전북의 10 개쉰 61 상 돼지가격 

식블 평가 71춘표 

가 l 내용년순어l 다달운 식 풍자산운 다읍과 같은 。l 윤로 잔손가윷을’ 

5%흐 람. 

1) 가 계 및 장 치 등 으l 자산 과는 날리- 서 쇠 울↑자산 이 내 용년수 어| 

다달~쏠 때는 산업용 자산 o 로는 가치가 없 읍 ( 장옥처리 에 

불파힘- ) 

2 J 일본으| 경우도 잔~ 71-율을 5%혹 하고 있읍 • 

냐. 밤 , 효나무도 유팽.Jl정자산 법주에 둘어가1:1로 추가하여 학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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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쭈자산 표·눈가격표 

농기구 자산뿐만 아니라 수산.엄업자산도 표춘가격표뜰 작성토록 

함. 

또한 내용년추표도 별도로 작성(농기주 생산업체와 협의 j 하여 

동자산쏠 펑가하는데 이용토록 하였읍. 

2 • 기타사항 

가. 개인기업부운 표폼설계 

농립어업우운으| 표본설계내용 중 어업 몇 임.엽수운을 보완 

하여 차지회의에서 솥합 검토키흐 하었을 • 

냐 g 꽃가배율표 및 건울평가기눈표 ;;;1 침서 작성 

한국은행에서 78.5 ".31 까지 작성키후 한울가배율표 및 건괄 

평가 기순표의 작성지침서플 정려하여 78.5 15 까지 조사완 

부에 제출토록 하였읍. 

다. 제 58 차 실우자회 의 개 최 [ 제 1 차 r 자료처 리 설무자회 의 

합동- 개최 ) 

1)일 시 1978 • 5 • 11 14:00 

2) 장 소 :조사통계국 회의실 

3) 안 건 : 가) 자뇨처 려 계획암) 

냐) 개 인가 업 부운표본설계PJ:) 

첨 부 ’ 。 대동식물 평 가기둔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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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청〉 

대동식괄평가기줍-표뺀 

1 ‘ 본표는 1977 년 국부풍제 조사으| 동울 및 식물자산윷 펑 

가하는데 필요한 기 춘표로서 

가. 식물평가 끼줍표는 식플자산의 껴1:가의 한도는 자산의 육성 

년수 가액으로 부터 ;~ 파1칸수가 내용년수어l 도달할 때어l 

잔가율은 10%로 하고 정융져| 산이l 따릎 쟁·율표에 짜라 

잔손가액닫 다음 공식뎌l 으l 거 산풍하였다 i 

s=c. r. 

s 진·흔가액 

c 육성 가액 

r:(l-d)n 잔 가율 

d 상각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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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 펑 가 7J 준표 는 1977.12.1 "-' ) 2.31 일 까지 )39 개 시 • 

읍·변의 5 일 장날을 약 5"-'6 회 죠사한 것을 평끊하여 작 

성한 것이마. 

단， 동울평가지 춘표의 작성 어l 있어 유형 ..:ïl정자산 ~J 동울과 재 

고자산의 풍울 평가가 현시장 소사로는 쿠푼하가 어려운 
“ 

실정S 로. 동콸 선체적 o 로만 작성하였츄. 

。. 유형고정자산댐-풍 

1 ‘ 

역용우(농우) , 젖소암컷，종마-2 세야장 

종돔， 유산양， 연양- J 0 깨 월이상 

신·란용 닭 -6 개월이상 

。. 재고자산의 동물 

송아지， 고 71 소， 젖소수컷， 바육우( 한우 ) 개， 육계 (부화후 

20 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쓴 제외 ) , 토끼， 검은·염소， 오리 l 

철연조- ， 거위등 유형 .ïL 정자산 동불 좋 기준연령 마만으l 

n } F 
-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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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 소 및 한 우 의 

1않표꿀」AL~턴 서 울 우 산 경 기 강 l 원 ， 

탕 세 310 308 310 354 

젖 。nL 2 81 7 718 817 737 

3 919 995 919 980 

4 ’ ,009 ’ ,043 ’ ,009 1 ,020 

‘r I , 00 I 1, 032 1 , 001 1 J 039 

‘r 
6 974 95 t 974 ’ ,005 

7 893 913 893 840 

8 801 900 801 750 

-ι‘‘- 것 9 763 850 763 610 

J 0 이상 673 773 673 541 

당 서l 205 1 78 205 192 

2 319 276 319 275 

한 암 3 427 347 427 386 

4 488 407 488 425 

s 533 448 533 461 

6 548 469 548 481 

우 것 7 534 48 I 534 477 

8 522 478 522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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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푼 표 

(단위:천원) 
/ 

‘ 

충 τ 닙f 충 남 첸 격 닙- 천 남 청 북 경 남 제 주 

270 340 306 297 356 308 350 

730 9 14 500 
73 ’ 792 718 800 

743 1,020 833 905 969 995 ’ ,200 

’ , 007 1, 070 950 1, 008 ’ , 180 1 ,043 1.300 

988 1, 060 1.000 1 , 11 1 1.207 ’ , 032 l 감 00 

932 1.004 1 J 034 1. 1 38 951 ’ ,800 

818 866 963 I t 1 14 9 ’3 1 .500 

758 766 878 1.070 900 1 J 2 00 

648 833 961 850 800 , 
536 - 720 821 773 600 

214 21 ’ ’85 
176 200 178 

358 333 277 308 307 276 184 

397 413 378 367 395 347 239 

515 486 434 409 443 407 287 

582 549 464 445 470 448 329 

625 561 456 452 488 2-69 364 

.5 85 584 475 451 494 481 369 

582 552 464 439 491 478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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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룹쫓윤펀J 
9 

'0 이상 

~ 세 

.... ‘ 수 2 

τ。r 컷 3 

-‘ 
4 

4- 젖 

dι‘-
5 

쪼 -ι-ι「- 6 

휴;;! 
7 

함 포 
8 

‘- 힘· 

‘-
9 

‘ j 0 <.'>1 상 

---

, ‘ 

서 울 

511 

488 

205 

443 

545 

6 ’3 

650 

655 

627 

614 

605 

.5 87 

‘ 450'" 

.}lr 산 경 71 강 훤 

452 5 , ’ 452 

447 488 44 .6 

178 205 192 

415 443 398 

529 545 486 

569 613 531 

596 650 59.4 

608 655 541 
l 

613 627 518 

597 6 ’4 569 

521 605 511 

53 ’ 587 520 



‘ 딩~ 4추 낀 ;ι「 당 천 북- 천 LPL 경 .,. 닙r 켜。 남 제 주 

571 532 447 421 475 452 310 

553 527 434 392 470 447 285 

214 211 ’85 176 200 178 123 

532 419 366 414 384 4 15 360 

61 ’ 489 497 483 4싱 8 529 434 

697 554 529 56 ’ 572 569 500 

744 590 52 :2 571 6 17 596 δ20 

/ 

672 6 19 545 580 604 608 864 

641 601 526 575 593 δ13 825 

635 573 501 565 626 ‘ 597 800 

606 550 514 545 602 52 J 750 

606 561 527 548 589 531 750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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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및 기 타 

다구스二 -울 -Hr 켜。 71 원 

ι 

큰 。。L 102 , 100 100 , 600 *109 , 500 

돼 패 

지 -까r 컷 1 00 ,400 101 ,400 100 ,400 
----~--.... 

중 q‘}J t 5 ι셔、 57,,300 56.900 57 ,300 64 ,3001 

지 돼 

.:>:1 수 컷 56 ,400 56, 600 56 ,400 63 , 000 

여n 이n- 컷 28 ,300 2 7 , 1 00 28 ,300 25, 000 

‘ι- 수 컷 27 , , 00 28 , 300 27 , 100 24 , QOO 

젖신;양 。DL 컷 44 ,600 65 ,800 44 , 600 39 , 700 
--------f--

토 새 450 480 450 520 

어 ’ t 99 0 1 ,600 1 ,9 90 1 J 740 

닭 { 큰 것 ) 2 , 020 2 ,630 2 , 020 2 .400 

캡 요 리 ( 큰 것 ) ’ ,740 1 , 700 1 ,740 2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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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펑가기춘표 

단위 :원 

‘ 
충 품 충 묶- 천 낭 켜Q 북 경 lpl- 제 주 

118. 854 9 6 ~ 900 151.900 , 04. , 00 1 ,, 3.100 102.100 47.400 

116.971 99. 3"00 99 .. 400 101.100 110 t 500 101 ,400 50.500 

70. 223 62.700 54.900 54 ,9 00 60. (, 00 5 (, ,9 00 73 ,,500 

68.129 (, 2 ,900 53 ., 900 53.900 59 ",, 200 56.600 76.3 00 

31.013 26.000 26 ,800 29.000 28.700 27 t 100 29 .300 

‘ 29.477 23 , 300 25.200 26.100 26 .700 28.300 27.500 

1-----.1 

‘ 44 ,‘B75 48.500 4 l, 2 00 ‘ 5.9 ,500 5 1 • 1 00 65 ,. 800 ~~ 
‘ ’ 

564 415 450 450 420 480 850 

2 , 047 1 , 87, 0 1 .760 1 .970 2.020 1 .. 600 2 ,400 

} 

2', 026 2 , 370 2 ,420 2 t 6S 0 2 t7 S0 2 .630 3 • .6 00 

1 t 541 1 J 91 0 1>> 800 1 .850 2 t llO 1. 700 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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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물 자 산 펑 

--‘-’ ........---- ~--
사 고L 포 도 단 감 j 

천 품 종 천 품 훈 천 품- 종 전 품 

천 국 천 국 천 국 전 

1 0 9 

^11 년 111 ,404 101 ,141 

ι( 257,443 205,605 

3 358,533 305,650 298,048 134,132 

4 560, 8il 0 433,981 409,032 193,164 

5 690 ,476 560,468 51 5, 414 253,767 

6 944,608 72、동 209 333,271 

‘ 
7 1,111 ,fl53 868,737 409,884 

8 1 ， 3이 ,4 98 1,050,575 4쩌， 570 

9 1,482 ,542 1,229,351 

10 1,667,205 
-•·• --

1 0 a 당J 주수 g) 25 laO æ 

수당변척 ( loa) 0,20 0,40 0.077 0.3 
- --‘* 

-.1 54- • 



가 기 순 표 

"* 1 -4r- l 뽕 나 무 ’ 뽕 나 무 뽕 냐 우 
Ji.. -효 아 살구. 자두 (1 낮추베기 ) I ( 중칸베기) ( 높이 베기 ) 

천 걷 IIr ξ。ξ 천 걷 % 종 천 품 π ~..:.‘ 전 ~- i。g: 천 품 τ =Lr 천 면 SIr 종 

천‘ 국 천 국 전 국 천 국 천 국 전 국 
----

7 6 3 4 4 3 
.~--_ ..... 

71,067 4 1,9 Cß 131,804 111,518 101 ,471 459 ，없4 

135 ,083 79,157 214,429 194,143 184,096 864,255 

204,031 114,425 298,860 27야 574 268,527 ', 279;549 . 
295 ,382 168,009 360 ,761 350,714 

291,908 220,531 

403,861 286,813 • 
520 ,892 

/ 

/ 

‘ 

! 

33 33 740 347 154 300 --
Q. 3 ‘ 0.30 0,013 O. rJ29 0.065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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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짧: 
25 20 1 0 3S 

8.8 10.9 20.6 6.4 

1,667,205 1,229,351 515,414 494,570 

76 1,52:>, 490 ‘ 0'ì5, 352 409,239 462,918 

7S 2 1 ， 38 지 115 976, 105 321,711 433,243 

74 3 ‘ 1,265, 409 869,151 25이 222 405,547 

73 4 1,153,706 774,591 2여，619 379,830 

72 5 1,052,006 690,895 162 ,871 355,101 

71 6 95이 643 614,676 129,369 332,. 351 

70 7 875 ,283 54 예 291 102,567 311,085 -

69 8 798,591 488,052 81,435 291,3æ ‘ 

‘ 
- 68 9 726,901 435,190 64 ,427 272,508 

67 10 663,548 387,246 51,541 2경5， 198 

66 11 605,195 345,448 238,877 

65 12 551,845 307,338 22~‘ 546 

64 13 503,496 274 ,145 - 209,203 

63 14 458,481 232,347 ~5， 849 

62 15 ’ 418,468 217,595 183,485 

6 1 1 6 381,790 1 쩍 ,2'J'! 171,616 

60 17 34 8,446 1i8, 338 160,7 3S 

59 18 318,436 153,669 150,349 

58 19 290,094 137,687 140, 'ì5 2 

.. 456-



12 1 5 1 5 15 1 5 20 

17.5 14 .2 14.2 14 .. 2 14.2 10.9 

520,892 286,813 298,860 360~76l 350,714 1,279,549 

429,736 246 ,086 256,422 30잉 533 300，억 3 1.140,078 

l>4, 727 2 11,094 219,961 265,52) 250,126 \.0-1&,962" 

292,741 181 ,266 188,880 228 ,000 221 ;651 9여， 64 1 

241,173 155,4..53 ‘ 161 ,.982 195,532 190,b87 8'06,116 

198, 981 133,368 138 .. 9711 167,754 163,082 719,107 

164,081 114,433 119 .. 245 14~‘ 944 139,935 639,775 

135,432 9& 090 102,210 123,380 ll9,.944 570,679 

111,992 84,323 87,&5 1-06.164 1æ ,.110 507,981 

‘ 92,198 72， 2η 75,313 9~912 88,380 452,960 

76,050 61 ,952 64.554 、 77,9"" 75 ， 7닮 403,058 

63;028 53,347 55,588 67,102 65,233 359,553 

52,0 e:J 45,603 47,519 57 ,%1 55,764 319,887 

39,293 40,944 41 ,424 48，여8 285,339 

33 ,557 34,967 42,209 41 ,034 254,630 

28,681 29,886 :t ,076 35 ， 0키 2?..ó, 480 

2Cε ， 169 

180,416 

r ’59,944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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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7 122,935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20 263 ,418 

2 1 24 1,744 

22 220， 0키 

23 200,065 

24 183,393 

25 166,720 

26 
.,! 

27 

28 

29 

30 

3 1 

32 , 

33 

34 , 

41 I 36 

3S 

1 0 

20.6 

51허 414 

원
{
 

μ鼠
123,148 

115,235 

107,816 

100,892 

94,463 

88,528 

83 ，얘8 

77,M7 

72,702 

67,756 
‘ t 

63 ,799 

59,348 

55,886 

52,4 24 

4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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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5 1 5 1 5 1 5 20 

) 1.5 14.2 1 4. 2 14.2 14.2 1 O. 9 

520,892 286,813 298,860 360,761 350，키 4 1,27?,549 

127,955 

‘ 

‘ 
f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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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자산표준가격표 

얀위 : 원，부가가치세포함 

-fi‘r 1닐 놓기구명 균 -격 단위 천국표준가격 

원동기 엔 진 수냉디이첼 5 마력 대 . 207, 100 

수냉뎌야첼 8 마력 * 308,3 00 

ν 수냉 디 01 켈 1 0마 력 11 335 , 500 
t 

;。교 내 。 서 -’ % 5 마력 11 104，밍O 

공냉석유 7 마력 ’ 179, 600 

수냉석유 8 마력 * 23 1, 700 

수냉 석 유- 10 마 력 ’ 260 , 100 

발 옹 기 수냉 뎌 이 켈!， 30마 력 ’ 920 , 000 

수냉디이챔 38 따력 ’ 1, 200 ,000 

경운 기 기본작엽기 5좋포힘- 공 l성 석 유 5 마력 1/ 64í , 200 

11 (추례F↓ I 촌) - 수‘성 석 유 8 마력 11 677 , 000 

수냉석유 10 마 력 " 710 , 600 

수냉디이첼 8 마력 끼7 718, 200 

수 냉 다 이 첼 10P} 력 ’ 836, 400 

변체(작업기 4종제왜 수냉껴유 8 마력 11 508, 900 

I 

수명 석 유 10 마 력 ’ 537 , 300 

수냉녀이첼 8 바력 ’ S8S, 500 

수냉 디 이 첼 10마 력 ’ 6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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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 놓 커 구 영 규 켜’ 단위 전국표준규격 

착 엽 커 토 71 대 6,700 

커 ( 8 마력용 ) " 2~ 900 

챙 기 00 마력용 ) " 26,400 

추레라 o ‘ 5 폰 ’ . 76,700 
i 

추레라 ’폰 1/ 125,000 

파종기 t 휴렵 식 ) ’ 씨 3， 200 

트렉터 본 체 수냉디이첼 46 마력- 1/ 4 ，6 었 ,800 

공냉 다。1 첼 46 마력 1/ 4， 268，0 ∞ 

수냉뎌야첼 19 마력 ’ 2,516.800 

‘ 
착C밝]{ 46 마력용) 트- 레일퍼 3.5 혼 ’ 661 ,500 

챙 71 3 련 1/ 638,000 

j료 타 베 이 타 * η3 ， 500 

디스크 하 ~ 1/ :?A5,400 

패 머 휠 ’ 106,700 

로 마 1/ 766,400 

도 자 6W ι7 803 ，∞o 

디스크모아 CM151 1/ 1,1 0어 000 

리 저 C 79 1/ 452,100 

브로드 캐 스 트 ’ 385 ,000 

뎌스크푸라스 3 F * 911,900 

칼 태 버| 터 * 639,100 
、

작엽기 ( 19마력용) 챙 기 2 현 " 228, 000 

.s=. 타 리 ’ 525,800 

‘ 

왜 뎌 훨 ’ 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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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붓기 구명 규 격 | 단 위 1 천국표준가격 

트레일려 1 • 2 톤 대 530,000 

모심-는기계 | 이 앙 2 2E 1/ 489,820 

3 2E ’ 793,600 

방제기구 | 동력분우기|카 반 형 40A " 138,900 

주 혀。 40A " 159,100 

가 반 혀。 60A 11 1 Sb,500 

-;Tx- 혀。 60 A ι7 210,600 

가 ~t~ 혀。 70 A 끼/ ’ 201 ,000 

9- 행 혀Q 70A 끼7 221,200 

←;ι 

동력살 분무기 NF’ 04 DM-9 끼Y 91,800 

| 방 체기 구 인 력 분무기 배부식스벤제 1M 1/ 10,700 

지렛대 단 풍꽉-동 | * 14,500 

| 양수 기 구 | 약 수 80nνm * 42,100 

자 홉 i3 ony"m " 45 ,40 0 

휴 ;갈 1001따An " 53,100 

타쉴식펌표 JP420. 1/2 마 력 11 35,000 

수확용기규，. 1 콤 바 언 MX550 2 조 11 2, 371 ,600 

바 인 더 2 조 1/ 720,000 

탈 그「L 즈。r.. (1:) 1/ 142, 700 

자 동 (때 * 200,000 

1 동 력 * 76,000 

1 인 력 • 족 당 * 26 ,700 

사료카공기 | 캘 ( 단 기 1 취 상 혀。 (험 " 135,600 

취 상 청。 l소) 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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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별 농 기 구영 규 격 단 위 전국표준가격 

청 - 라 형 대 100,000 

낀B: 쇄 71 한 식 f중} * 250,000 

• 한 식 (쇠 , 120,000 

곡물 7} 공기 건 조 기 순 환 식 1 2NCD( 12석) // 825,000 

순환r식 30NCD(30석 ) //. 1,04 5,000 

’ 
’ 형변씩 2 형용 * 385,000 

정 미 71 71 엽 식 (때 ι， 772., 800 

.71 :엽식 f중} 1/ 627,300 

현 tJ1 커 f정 천 76 형 * 156,000 

영 걱l 특호 1/ 300,000 

정 맥 기 합 동 식 1/ 180,000 

석 발 71 기 엽 씩 (대) 1/ 263,700 

7T 엽 식 0:.) /1 15$,600 

대 1 ;r프 식 w ’ 130,000 

짚차공기 가마니 틀 천 자 동KM330 // 1,320,000 

반자동모타융마력부착 // 104,500 
’‘ 

/ 

인 력 ~ 당 /' 50 ,000 

771 트E 천 차 동OK형 /, 660,000 

반자동모타웅p~력부확 // 50,000 

인 력 죄~ 당 y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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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fi8 차〉 

1978.5.11 

1 • 개인기업 부품 표본쉴계 

개인기엽 부운 표본성-계 방법에 판하여 아래와 。
τ
 

같
 

사항을 

검토하였고 개인기엽 부뭄 표본정- 계 (안) 올 제 출하지 않윤 중소 

기엽은행은 동- 자료릎 조속히 제출하여 실무자회의에서 개안기 

업 우운 표본성-계 (안} 을 검토한 후 자운위원회에 상정키로 하 

였 음. 

가. 표본동 추출방법 ( 중소기 엽 은행의 표본정- 계 ) 

개‘ 언기엽 부품 표본설계 작엽의 일환인 사엽체 표본동 추출 

방법은 아래와 같이 3 가지 로 대별됨 • 따라서 이좋 7} 장 

타당성 있는 방법을 채택 하여 표본동윷 추출하기로 하되 7>> 

와 다) 의 박법을 흔용토록 하였읍. 

1) 사엽체카 많은 동-부터 나열하고 추혈·윷에 따라 일정한 간 

격 을 두어 표본동을 」품는 방 법 L계동추출법 ) 

2) 평란 시엽체수(효鍵황}를 산출하여 추출융에 따라 펑칸 
;#깐-. 

에 가까운 동을 표본으로 뽑는 방법 

3) 사엽체수가 많은 동부터 척 은 동까지률 몇개의 층으로 우 

품하역 그중 각충별혹 추출율을 달리하여(사영체가 많운 

동은 추출율을 착게 사엽체가 책은풍은 추출율을 크게 ) 표 

본등올 뽑는 방법 (충화 2 만추출법 ) 

냐. 표본오차 
.. ‘ 

표본오차에는 자산분류별 표본요차. 상엽푼듀별 표본요차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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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 이벤 국부조사시 개인기엽 부품의 표본오차는 산엽분 

류별 자산총액에 대한 표본오차 및 산엽대분류별 자산중분츄 

별 표본오차-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 i혹 하되 개인기엽부문 

담탕기관간에 채 협의후 확정키로 하였음. 

2 • 재고자산의 법위 

가. 아래와 같은 미성숙동식물의 채고자산 상업여부에 판하여 논 

의한 철과 재고자산의 법위에 @수확 또는 채취한 후의 자 

산만 재고자산으로 파악함 @1 년이성- 성숙하여야 상품가치 

카 있는 마 성숙 동식불까지 채고자산으로 파악합. 

이상 2가지로 구분할 수 있 A 따라서 일본의 예외- 우리 

나라 법인기엽 회계처라상 문제를 감안하여 재고자산에 포함 

한계·괄 결정 키 로 하였음. 

o 미성숙동물 : 내수변에 양식중인 울 고기 • 바다에서 양식중인 

어 돼류 해류등 

o 미성 숙식물 : 엔상. 요옥등 

나. 또한 일본의 경우 흥행용，-.투켠용. 애완용의 동물을 공구기구 

및 비품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운제흘 볍엔기엽의 회계처 

리 상 푼제릎 파악하여 컬정 키로 하였꽁 

3 • 자료처리 계획 

국부통계자료처리 상무자회의플 구성하여 제 1 차 회의둡 개최하 

여 앞으로 마음사항을 추진토꽉 하였음. 

가. 자료처 리 과정에서 CO rd. i ng ,edi ting 평가. 제표등의 뭄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부운별 조사표플 자료처 리 실무자들이 사 

천에 검토함. 

냐.이달안에 자효처리 세부계획을 수힘하역 엽우플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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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59 차 실무자회의 개최 

카. 일 시 1 978. 5. 1 5 1 0: 00 

냐. 창소 : 조사통계국 회의 실 

다. 안 건 : 1) 대 동식물 평 카기준 표 (안) 

2) 개 인기 엽쑤운 표본성 쳐1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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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차〉 

/ 

1978.5.15 

1. 동식물 평 가기춘표 검토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동씩물 I영 7}기준표를 검토한 철과 다음과 

갇음. 

가) 동울평가기준표-

한우는 원안과 같이 ~}역별 연령별로 펑 7r 기준표플 작성하기 

로 하고 ( \셜첨 1 참조 ) 다읍과 갇온 이 유로 젖 소. 고기 소. 말 

은 연 령 별로 첸 국 평 균7)- 격을. 돼 ~1 • 토끼 • 닭등은 정숙. 미 성 

숙 시기별로 천국 앵균7} 격을 산출하여 평가기훈표를 재정리 

키 로 하였음. 
4 ι 

1> 지 역별가격차가 크지 않음. 

2) 엽 무처 리 시 간을 플힐 수 있 음 

3) 동--불카산이 천국부에서 차지 하는 비 풍이 크지 않음i‘ 

( 76 년말 현재 주요풍물 현황} 

젖 소 89 , 688 두 

고기 소 12. 10 7 두 

말 : 8.334 두 

나. 씩물펑 7}기훈표 

별첨 2 와 같이 결정하였응. 단. 방나무 자료를 빡른 시일내 

에 보완키 l로함. 

2. 미성 숙 동식물의 조사 대상 범위 

별첨 b)와 갇은 미 성 숙 -동직물의 조사대상어} 판하여 논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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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파 1 년이 하의 육성 으로 수확 또는 수획이 카농한 동식 붙은 

당해 년도외 상품으로 국민겸제내에 투엽되으로 제외 하고 1 이상 

채배 또는 양직이 펄요한 육성풍의 미성숙 등식물은 재고자산 

으로 간주하여 파악키로 하였음. 단. 육성좋의 동식물의 분-류· 

는 법 인의 경우 해 당법인의 회계처 리에 따료고 농럼어 엽 개인 

기업의 경우 마성숙 동불로 함. 

3 • 수산용 기 계기 구 표준 7}격표 

수산피해 산정 기춘{건정. 쑤 허가) 을 기환으로 하여 작성한 

수산용 기계 기구-의 내용년수와 신품카격 (별첨 4 }을 이번 국 

부조사시 수산용 자산에 척용시키는 품제가 논의 되었으나 이 

는 전수산 가계의 자산을 포팔하지 못하고 있고 'E-}부운파 비 

교하여 볼 때 일광성이 결여 되으혹 법인세법 시 행규칙의 내용 

년수를 따르기로 하였￡며 가격자료는 참고자요로 이용키로 하 

였 음. 

4 • 일본에 서 꽁-구기구- 비 품￡로 분 퓨한 홍L행 용. 푸견용. 애 완용 동 

물 운 우리냐라 세법 규정상 별도 분륜-되지 않은 사항이 며 법 

인의 경우 동자산소유 법인의 펀의에 따라 대동식물로 주혹 

훈류하고 있 음. 따라저 동 자산의 분류는 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르고 개인기엽의 경우 대동식물로분 

류항. 

5. 기 타사항 

71-. 위의 열거한 동씩울 (유형고정자산) 이외에 재고자산으후 칸추 

되는 동식붙은 시가 조사를 원칙￡로 하였읍. 

냐. 30 평이상 캡단 재배하는 식물에 한하여 유형고정자산ξL 혹 따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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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상수나 꽃읍 판매할 목척 ξL 혹 일시적 o 로 소유하고 있는 사 

엽체는 도소매영￡로. 재배 겸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엽체는 농 

엽으로 분류하기효 하였음. 

라. 제 60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개 최 

1 ) 일시 1978.5.16 10:00 

2) 땅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3) 안 건 : 개 인 기 엽 표 본섣- 계 { 안 ) 

첨 부 1 • 농촬평가기춘표 (얀) 

2 • 식 붙 평 가기 준 표 {안 ) 

3 .마성숙 동식붙 재배 및 양식기간 

4. 수산용기계기 구 가격기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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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첨 1 >동물펑카커준표 한 우 퍼 
。 가 

짧k 셔 
-~ - -‘-- ---... ~_.-‘- ’‘’-“--,",--

암 

허/、 

수 

~、

1 세 

2 

3 

4 

5 

6 

7 

8 

9 

1 어l야상 

1 세 

2 

3 

4 

5 

6 

7 

8 

9 

1 0서lþPJ-

산출근기 : 1) 
2) 

3) 

울 + 산 경 71 강 원 ξ。'" 북 

205 178 205 192 207 

319 276 319 275 323 

4 12 347 412 386 397 
. ' 

479 407 479 425 479 

526 448 526 46 1 526 

546 469 546 481 546 

534 481 534 477 546 

522 478 522 47 6 534 

5 11 452 51 1 452 513 

488 447 488 446 498 

205 178 205 192 207 

4' 5 363 415 369 401 

517 488 517 491 508 

587 556 587 528 582 

644 581 644 630 649 

637 595 637 555 672 

615 603 615 539 641 I 

609 594 609 538 635 

577 561 577 524 577 

577 561 577 524 577 

각도 농수산동계출장소( 139 개)어l 셔 시군별 우시장 

서울은 경기도 7r척에써 부산윤 경남의 가격임. 
1 J 000 원 단위에 서 철샤 하였음. 

-470" 



치 

중 'rJ-

207 

323 

412 

479 

526 

546 

54 ,8 

534 

513 

498 

207 

419 

506 

571 

619 

6 >t 5 

64 1 

631 

577 

527 

εz 
\!:" 

천 

표 

북 

185 

277 

378 

434 

464 

456 ‘ 

475 ‘ 

464 

447 

434 

185 

356 

461 

507 

544 

555 

539 

- 501 

514 

473 

의 n.2월중 가격 임. 

천 당 

176 

308 

367 

409 

445 

452 

4Sf 

, 4.39 

• 421 

407 

176 
‘ ‘ , / 

371 

, 438 

491 

543 

553 

539 

539 

472 

472 

"471-

(단위 .' 천원 ) 

경 북 경 냥 l 제 주 -

200 178 1 70 

307 276 264 

397 347 337 

443 407 392 

470 } 448 431 

488 469 447 

494 481 447 

49 , 478 437 

475 452 420 

470 447 ~~----
200 1' 78 170 

290 363 343 

489 488 417 

542 556 500 

587 581 640 

594 595 678 

576 603 659 

. 587 594 659 

564 561 577 

564 561 577 .‘ 



싫: 서 경 。ε ‘ !f- 산 켜。 71 

1 세 3 10 308 310 

。!그L 2 817 718 817 

3 9 19 995 919 

4 1,009 1,043 1, 009 

5 1 ,001 1.032 1.001 

6 974 969 974 
、-

7 893 91 3 893 

8 801 9.00 801 

껴〈 9 763 850 763 

1 0새}상 673 747 673 
r---

1 세 205 178 205 

수 2 470 466 470 

3 572 569 572 

4 639 582 639 

5 655 61 1 655 

6 672 62 1 672 

7 639 623 639 

8 618 600 618 

컷 9 61 3 525 613 

10서þfJ- 586 524 586 

-472'" 

젖 

‘ 

강 

A 

-‘-

원 

354 

737 

980 

1, 020 

1 t 039 

1.005 

874 

794 

736 

611 

192 

424 

486 

534 

561 

591 

576 
r 

565 

525 

. 524 

퍼 
。

_. --

충 북 

287 

730 

857 

1, 007 

988 

969 

874 

794 

736 

6 11 

207 

498 

594-

611 

686 

722 

704 

691 

643 

640 



71 표 

ε。"- 낭 천 북 \J- 경 북 켜。 남 체 주 

• 340 306 297 356 308 350 

827 677 731 792 718 800 

1,020 857 905 969 995: 1 .,04 7 

1.070 952 t ~OQ8 1 .. \.64 1.043 1, 300 

1. 060 ’ 1 . 000 r Þ-lT 1 1 • 197 1. 032 1. 197 

1 .004 969 1 .. 034 l ,. t38 969 l , l84 
‘ 

874 874 963 1, 114“ 913 1 , 1、68

794 794 878 971 900 971 

736 736 833 900 850 '8 00 

611 6 tT 720 747 747 611 

207 185 176 200 178 169 

’ 
411 407 456 407 466 400 

486 533 527 486 569 486 

541 550 631 601 ‘ 582 541 

56 l' 561 628 647 611 ‘ ./600 

5 ?3 591 633 614 621 722 

576. 576 615 609 623 704 

565 565 
. 

615 600 600 691 

525 526 526 525 525 ‘ 642 

524 524 524 524 480 640 --
-473" 



고 기- 고 펑 7r 

싫풍셔 
- -

울 Jf- 산 경 기 강 원 충 1 닙「 

-- .-. -- -- ----

1 세 339 330 3 '39 383 268 
。nL 2 462 481 462 567 654 

3 693 633 693 850 804 
‘ 4 955 732 955 800 912 

5 784 784 784 784 939 

6 759 759 . 759 759 759 

7 739 739 739 739 739 .. -
8 716 ' 716 716 716 716 

커/、 9 684 684 684 684 684 fI 
J , 

10째}싱 649 649 649 649 “ 64 ‘9 
. 

50상‘ r 1 세 506 650 450 28 -ti; 

수’ 2 ‘ 78 8 750 788 633 728 
- ‘ 

3 958 780 958 957 . 842 

4 l.084 790 1.084 ‘894 922 
j 

5 894 894 . 894 894 949 

& 881 88. 1 88 1 8 B:t 881 

7 866 86. 6 866 8.6.6 866 
‘-

8 8.37 837 837 837 837 

컷 9 798 798 798 798 798 

10서iþ}상 
{ 

770 770 770 . 770 770 

산출근기 :1> 각도 농수산통계출장소( \39 개)에서 조사한 시군별 

2) 규격규정없이 연령별로만 조사하고 연령옐 거래까 

상한과 하한으로 조정하였음.따라서 연령별 도별로 

3) 서 울윤 경기도 가격이 며 쑤산운 경 남 7}격 임. 

4 -) 1 t 000-웬 단위에 서 철상하였 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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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훈 표 

단위:천원 

‘~ 남 천 1 님r 전 남 켜Q 묶 켜Q 남 제 주 

250 396 390 383 330 350 

430 476 623 509 481 481 

543 735 719 708 6 :3 3 633 

668 833 760 793 732 732 
r 

728 856 784 830 783 783 

726 840 759 82 .8 759 640 

706 790 739 790 739 61 5 

700 740 716 753 716 600 

680 690 684 735 684 575 

660 650 64 <) 677 649 575 

353 458 380 453 650 350 

527 568 671 630 750 375 

626 874 738 . 8. 85 780 475 
i、

730 \' , 125 814 907 790 725 

783 988 894 951 894 797 

798 988 881 889 88 1 850 . 
864 863 866 887 866 850 

、

84 1 814 837 863 837 830 

881 775 798 805 798 800 

780 750 770 792 770 760 

우시 장의 77. 12 월 당 펑균 가격임 , 
없는 경 우가 많으므로 도별가격올 천국펑균하여 펑균가격의 1'0 %의 

는 10 %이 상 가격차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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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 동
 

pr 

ζ
 

μ 

、

r’-‘r’~_ . “ “’-“ ~ ~ .. r ‘ -、 - -, ’nι‘· 、.- ~ --、-‘-‘ ~‘a‘F‘-‘ ‘ F “ 

돼 ~l 토 끼 

6 개월미 만 6 개1 월 o 개이생월~미만 10개월이상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 

서 1ι- 22 , 750 56 ,850 100, 5.00 450 1 , 990 

-님「 산 23 ,7 60 56 .7 50 101.750 480 1 , 720 

‘ 

켜。 71 22 , 750 56 ,850 1 00 , 500 450 1 J 99 0 

강 원 23 ,800 63.650 108 , 650 520 1 .7 40 

깅oζ 

"* 25 ., 270 64 , 100 114 , 350 550 2.050 

충 남 25 , 000 62 .800 98.100 420 1, 870 

천 북 22.240 54.400 108 ,300 450 1 ,760 

ι 

천 남 22 ,060 54 , 500 102 , 600 450 1 , 970 

경 북 23 ,440 59 ,"900 111.850 450 2 ,020 . 

경 남 23 , 760 56 t7 50 101 ,750 480 1 ,720 

제 주 22 ,300 52 , 500 93 , 600 550 2 ,1 00 

, •-- “‘-‘- - ‘-、---"'--、‘t‘_.’ -"'-.--,.-
‘" 

삐476-



펑 7} 기 순
 

표 

단위:원 
.，~ , -.- • • t‘ ‘ ’ 1 ‘ ’“ 、‘ -‘ 

• 

‘/ι 

4 껴l 산 란 용 닭 염 -ι4‘-
、

3 개월미만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07~ 월 마 만 1 0 개월이상 

1 , 350 1 ,9 00 1,4 00 2, 200 17.000 34 ,000 

1) 01 8 1.838 1 ,447 2 , 215 18 ,474 31 , 05 3 

1 , 3 5 0 1 , 900 1 ,400 2.200 17 ,000 34.000 

1 ,400 2 ,300 " 500 18 ,500 29 , 300 

1.360 1 , 790 1 .418 2, 140. 18 .435 32.629 

1 .247 2 ,019 1 ,547 2 t 205 18 ,067 28 ,734 

1 , 286 2.203 1 ,794 '2, 537 1 8 , 704 29 , 746 

’ 

1 .5 25 2 ,329 1 .862 2 , 685 18.057 29 ,455 I 

1.260 2.028 1,4 63 2.437 1 7 , 1 04 3 1, 043 

1 ,080 1 ,838 1,447 2. 2 15 18 , 474 31.053 

1.500 2 , 200 1 , 500 2 , 500 19.165 32 , 819 

• ‘ -

"'477-



71 타 동 
n t 
i 

r-- -------I-~~ --- ’ “ ---一.

젖 신 양 변 양 

10 개월마만 10 캐월이상 10 개월마만 1 0 개월이상 
’ “ ”••--

서 ~‘- 23 , 000 48 , 000 { 천국) ( 천국) 

.!f- 산 30 , 833 53 , 1 78 21 , 683 59 , 117 

‘ 

‘ 
‘ 

;성 7! 2 3 , 0 00 48 , 000 
、

강 원 25 , 000 43 , 900 

충 * 24 , 138 45 ,975 

중; 낭 25 , 567 44 , 834 

처》 북 24 ,680 44 , 625 

천 남 30 ,050 57 , 250 -

경 북 22.844 54 ,031 

경 남 30 ,833 53 , 178 

제 주 25. 99 -5 53 , 178 

/ 

-478-



31;\ 
。 7 1- 71 춘

 
표 

캡 오 ~l 
------------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 

') 3 50 1 ,..9 00 

58.500 

1 , 018 - 1 1 ,838 72 ,000 

4 89, 500 
1 ,350 1.900 

103 ,500 5 

‘ 
1.400 2 .. 300 6 110 ,000 

7 105 .000 

1 ,360 1 ,.790 | 컷 | 8 1 0 1.500 
‘ 

9 88 , 500 

1,247 2 ,. 0 19, 1 ， 0 셰이λ 78 , 500 

’ 서l 36 , 000 
1 , 286 2 .,2 03 • ’ 

-수 2 7 1. 200 

1 ,525 2.329 
3 88 .. 400 

4 116.500 

1 , 260 2 , 028 5 138 ,500 

6 1 SS J 000 

1.080 1 ,838 7 ~58 ， 500 

8 145.000 
1 , 5001 2 ,.200 

~、 9 128,500 

10세이 L 118 ,500 

-479-



〈별첨 2 ) 식 
pj 

ι
 

형 i l-

‘·‘--‘*•---‘ -‘-…'-'-' 

、연ζ합\좋、좋훈 L갚 파 배 표 도 감 꼭숭아 

천 품 종: 천원 .. 총 천품종 전품종 천풍종 

육4a A 영펀\) 워순」← 천 국 천 극 천 국 천 국- 천 국 
년차별 

1 0 9 s 8 7 

제 1 년 111 ,404 101, 141 134,667 49,405 71,067 

2 257,443 2。이 605 2lt ,s 71 93,637 135 ， 0명 
., 

3 358,533 305,650 298， α18 134,132 204,03 1 

、‘

- 4 56 0,890 433,981 409.032 193.1M 295,382 

5 690,476 560,468 515,414 253,767 291,908 

6 944 ，ω8 725,209 333 ,271 403,861 

7 1,111,853 868，경 7 409,884 520,892 

8 1 ，3이 ,498 1,050,575 4 었，570 

9 1,482, 542 1,229,351 

10 1,667,205 

loa 당주 수 5 0 25 130 33 33 

주당연척 ( 1 oa) 0.20 0.40 0.077 0.3 o • 3 

‘ 480" 



커 ?.::­
ι 

살구-자두앵두 

천품종 

천 국 

6 

41 ,903 

79,157 

114,425 

168,009 

220,531 

28ó.813 

. 

-----

33 

0.30 

표 

〔쫓짧|격) 
천 씀좀 

천 국 

3 

1 3 1 ，∞4 

214,429 

298,86 0 

’ 

‘ 

740 

0.013 

( 몫 .!!I!.캔 1」L{|커 ξ!. (높 뿜이나베기 우 ) 호 효 강 슐 

전품종 전품·종 천 품종 천품종 

전 국 천 국 전 국 .전 국 

4 4 3 8 

111 ,518 101,471 459,844 105 ,490 

194,143 184,096 864,255 197,4 90 

278， 5쩌 268 ,527 1,279,549 29‘280 

360,761 350,714 388,650 

492 ,01 0 

600,700 

714,340 

836,730 

.> 

’ 

1-----

347 154 3 ‘ 00 33 

0.029 0.065 O. 0 1 0.30 

-481-



2 5 2 0 1 0 35 1 2 

정율 8 . 8 1 0 .9 、 20 . 6 6.4 1 7 • 5 

성원육성가 1,667,20 5 1,229,351 515 ,414 494,570 520,892 

-- ------ --
‘! 

• 1,478,978 1,058,348 3에 ,973 454, 015 405,827 

2 1,311,924 . 911,072 283,117 4 16,7.74 31δ ， 18 1 

3 1,163,709 784. 326 209,825 382 ,550 ~6 ， 330 

4 1,03 2, 333 675 ,283 155,500 35 1,194 19 1,897 

Jr 915, 796 581 ,360 ’15,247 322,361 149,496 

& 812,429 SJ 0,469 85,404 295 ,95 1 116,47 1 

7 720,566 430, 888 63,293 2 71 , 6{7 50,139 

8 639,206 37어 895 46， 9떠 249,362 70 ， 6 않 

? 567,016 319,262 34, 790 228,936 ’55, 0$ 

10 5æ ,9% 274, 앉:ß 2 욕 7기 2 10,143 42,922 

11 446, 144 236 ,650 19,1 22 192,882 33,441 
~ ~ 

1 2 395,794 :lJ 3, 703 14, 174 - 1η， 056 26 ,045 

1 3 35 1,11 3 175,428 1 0,514 162,565 2<:\ 315 

14 3 11,43-! 150 ， 9μ 7,783 149,212 15,7 83 

1 5 276,256 129, 었 2 5,n 3 136,996 

1 6 215,079 111, 871 125,720 9,584 

1 7 217 J4 C>> 96,381 11 5,433 7,501 

1 8 1 92,516 82,981 1C6 ,93 7 5,834 

1 9 171,<li 5 71,425 97,282 

2 0 ‘ 1 5 1 ， 7~ 6 1,468 89 ,2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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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1 5 1 5 15 20 35 

14.2 14 ~ 2 14: 2 1 4.2 10.9 6.4 

286,813 298,860 360,761 3!io, 714 1,279,549 836 ,730 

234,900 244,766 295 ,463 287,235 1. 101, 561 768, 118 

192,665 2W,445 2씨 1,962 235,224 948,274 705 ,112 

157 ,S46 164 ,164 198,166 192,647 에 6 ， 352 647,211 

129,008 ’34 ,4 2] 162,270 157,751 7<I2, 856 594,1 (J2 

105,662 110,100 132， 9어 1'0,203 605,099 545， 3어 

86,531 90,166 108,842 105,810 520.904 500,699 

70,871 73 ,848 89,144 86 ， 6헤 448,482 ‘ 459,616 

58.051 60 ,489 73 , 이 8 70 ,985 386,010 421,879 

. 
47,525 49,521 59, 778 58 ,113 332.299 387,322 

3 예 921 40.555 48,955 47,592 286.107 35~ 527 

31 ,894 33,233 40.117 38,999 246,313 326.325 

26,100 27,196 32, 829 31.915 212,021 299,549 

21.368 22,265 26 ，없7 26,128 182,592 275 ,033 

17.5~ 1 ~260 22,042 21,429 157,129 252.441 

14,341 14.943 18,038 17,536 135,248 23-1-, 774 

11,731 12,2‘23 14,. 755 14,344 116,439 212 ,6 97 

9 ,6 08 1 0,012 12,085 11,749 1 CD , 317 195 ， 2였 

7 ,ffi7 8.219 9 ,921 9,6 45 86,3iO 179 ,228 

6,453 6,724 8,117 7,89\ 74 ,342 164,585 

5 ，2η 아499 6.638 6 ,453 63,977 151,030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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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융
 -카
 ) 

년
 

-

-
-
정
 

‘ 

용
 -
-
육
 -

내
 } 
‘
점
 -
원
 -

κ
K
r
 

\ 

성

」
 2 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S 

8.8 

20 

1 O. 9 

10 

2 0.6 

----, 

1 2 

17 • 5 

494,570 ‘ 52:1, 892 

134,543 

1 ， 667，낌쓰L건강션:~ -찬5，414 

32 ,862 81,950 

119,372 

105,868 

94,030 

83 ,3 60 

74 ， 0영 

65, 521 

5&,185 

51.681 

45,848 

40,680 

36,012 

32,010 

28,342 

25,175 

22, 341 

45 ,6 09 75,224 

39 ,216 69 ,042 

33, 807 6 잊404 

29,013 58,211 

25 ,079 53,414 

21 ,5 't1 49,061 

1‘ 8,563 45,006 

15,9æ 4'1,346 

[7 % ’ ’ 
q ‘ ‘ , 

’ - 37,934 

34,818 

3)., 949 

29',328 

26;954 

24,729 

22,701 

20,121 

1 에 140 

17,557 

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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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5 , 5 1 5 20 35 

14.2 14.2 14. 2 1 4.2 10.9 6.4 

286,813 298,860 .360,761 350,714 1,279,549 836.730 

4, 33’ 4,513 5,447 5,296 55,021 138,646 

3， 5~ 3,706 4,473 4, 349 47,47’ 127,2 67 

2,897 ~018 3,644 、 3, 542 4아 8J8 1l6,!D 8 

35,1 B8 107,26 9 

3

‘ 
197 9며483 

26,103 90 ,367 

22,392 83，∞4 

19，~21 76,142 

16,631 69,951 

14 ,33 ’ 61 ,177 

58,906 

54, 053 

‘. 49 ,6\8 

45 ,602 

4\ ,837 

38.406 

35,226 

32.38’ 
i 

29, 704 

Zl, 277 

-485-



〈벤천 3 > 어종별양식기간 

고소스~f 
1 . 

성 장 기 간 고 

폐 1 E「 굴 투 석 씩 2 년후 송패. 종요. 치어 플투업 . 

굴 수 하 식 11 δ써‘ 시장판매가 71승 

반 ~1 싹 ι 함. 

백 ’합 3 년 

'EL. 악 ι 

퍼 - 조 71] 2 - 3 

기 타 패 츄 3 

어 *" 영 어 3 년 

뱅 장 어 2 년 
l 

.:s그- 광 어 3 년 
’,' .. 

’ 비 단 영 어 * 
‘ 

인 상 4 녀‘-

"'486'" 

• 



< 별천 4 > 수산용기 계기 .:.?-

.. ζ:ï‘ 1 Er ‘ :-z 기 71 영 균- 격 단위 격 내 
t---.. -

어 선 

I。t」 련 1 A 나l 선 처l 강 선 $‘ },.o 50 , 000 

--cp1- 선 ι 900, 000 

우동력선 
/ 

11 11 500 , 000 

71 관 다 젠 lP 70.000 

소 구 n 40 , 000 

선외기 11 40.000 
. t 

어.로 장비 

- 88B 송신기 10 W 디| 500 , 000 

8SB ’ 30W ’ 600 , 000 

8GB 11 50 W ι 7Sfr , OOO 

DSB 11 11 1 , 560 , 000 

11 수신기 11 l ,200.000 

밖 땀 기 11 650 , 000 

어 탑 기 11 800, 000 

로 EoL I~ \,400 ,000 

이 다 10Kw // 2~OOOtOOO 

어 망 

청 망 대 풍- 6 J 369 ,000 

11 중 1/ 3 , 644 , 000 
‘ 

* :1:‘- * 625 , 000 

"'<1 87-

단위 :원 

용년수 
j----닉 

0 

6 

6 

5 

5 

5 

r J 

5 

5 

5 

CJ 

CJ 

CJ 

C
닝
 

5 

6 

& 

￠ 



종츄별 71 71 며。 규 격 단 우1 7t 걱 ! 내용4건수 | 

어 망 안 강、 망 대 통 1.478.000 6 

y :1:. 끼Y 451 ,000 6 

삼치 유망 30 반} 구- 1 ,6 35 , 000 6 

죠기 * 45 1/ 1/ 2 ,5 6ï ,000 6 

꽁치 1/ 40 ’ 끼7 2 , 2 89 ,000 6 

상어 * 40 1/ ’ 1 ,476, 000 6 

성어 연송 20 톤- 1/ 365 ,000 6 

범신저인망 총 194 , 000 6 

오징어엘본조 척 138 , 000 & 

71 타 팡이 규· 똥 * 398 ,000 6 

기 타 어 엽 엄선연승 55 ,‘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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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0 차 >

‘ 1978.5 .. 16 

1 • 표본켈계 (안} 검토 

개인기엽부품 탐당기판인 중소기엽은행의 표본설계(안)에 판하 

여 검토하였고 중소기엽 은행은 동 자료릎 조속히 정 려하여 조 

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음r 

카.산업별 모정단수 

1) 모캡만수 

산 업 별 l 협l쳐깜좋171춘 ) 1 각 종 센서 스 자료 
十----- ’ 카 

굉 엽 1 2. 1' 42 h.768(73 년 광꽁엽샌서 스) 

제 조 엽 

진기가스엽 

건 켈 엽 

도 소매 엽 i 
( 음식숙박엽포 힘 i 

쳐! 

2) 자료의 성 철 

91 ,861 

5 

4 .. 109 

606. 164 

704.281 

84 , 725 (73 년 광공엽 센서스 ) 

1.982(76 년 천성- 엽 콩 쳐l 조사 ) 

528.497(76 년 도소매엽 센서 스 ) 

616 , 972 

가) 각향센서스 자료는 종엽원 규모별 자료까지 파악되냐 , 최 

근자료의 경우 4 만이하 사엽체수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시차관계로 유고사엽체 및 뉴-락사엽체가 많음-

나) 국세청 자효-늪 최 근자료 (77.10.31 현재 ) 이 으로 모칩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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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또는 유고를 최소화 하였￡나 종엽원 규모별 ‘ 자료가 

없 음. 

다) 따라서 모정단 수가 청확한 국세청 자료를 직정이용토록하 

고 종;업원 규모별 자효 7r 없는 제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엽세분류까지 분류하여 표본추출하끼로 하였음. 

나， 천수죠사 대’상엽 체 

마음 /ξ 컨뚱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작업 체 [ 약 4 ， 069 

엽 체 ) 릎 천 수조사 대상 엽 처| 로 선 정 하였 뜸. 

1) 외 형 거 래 액 이 3천 만원 이 상 사 엽 처l 

2) 종엽 웬 규모 7r 50 안 이 장 ( 기 타 제 조 영 및 의 복제 조엽 100 

인이상)사엽체 

3 ) 산업 세 분듀좋 좋 요힌- 엽 좀의 70 채 사 엽 체 

4) 전기가스염 사엽체 

L1-‘ 표본-성.계 내용 

.. 

산엽별꽉성에 따따 표-본 추출방 1캡을 2 가지로 규·분하여 .li.본쉴 

계흘 하였읍. 

1) 광엽. 제조엽. 도배악l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1 개시도) • 산엽세푼츄밸혹 충화추출법 

( Strat ified ra ndom Sa mp1ing) 을 사 용-

추 촬 융 1/15 

단， Ce11 이 너우 세 분되묘로 중요 산엽세운류 

사엽 체는 진수조사함 ( 70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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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빈소매 및 음식숙박엽 

표본추촬땅볍:첫해 일반소매.음식정.소매엽으로 구분하고 지 

역 벌 ( 1 ’개시 도 ) • 사엽체동을‘ 뽑은마음 층화된 

사엽처l 똥에서 마시 대상사엽체을 추출하는 충화 

01 얀 진 락추출볍 ( St ra tif1ed two stape C1U­

ste r sampllng ) 을 사용 • 

추 출 율 차 : 1/10 ( 표본동 추훤 ) 

라} 표본요차 

2 차 1/1 S ( 각 충옐 로 추출율 올 탈 리 항 } 

(사염체 추출， ) 

산엽대분류별 자산중 분류별 표본오차찰 산한토혹 하되. 산엽 

소분류-면 총자산액에 대한 표본 ..2..차도 병행 산출토록함. 

따. 보완내용 

’) 국세청 자료을 모캡단A로 이용할 경우 가장 합리척으후 생 

각되나 설제 오;십딩:수와 국세청 자료간이l 는 일부 누락 또는 

풍복이 예 상되요로 표본자엽 체 확안 조사시 최 소의 표본. Ãl 

역올 선정하여 사엽체수둡 초 .. q- 하여 국세청자료와 알제 오캡 

단수의 차이정도같 측정함이 국부풍계 이용시 유용할 것임. 

2) 중소기 엽은행의 조사원확보 예 산안원이 300 영 안바 촉사대상사 

엽체가 전국척으로 산재해 있올 겪우 파대한 영우량￡ j응 언 

하여 십사상 어 려움이 있음， 따라서 료본켈. 계쓸 할때 천국울 

대표할 수 있는 사엽체 들 선정히-되 너 무 지 역적으후 연채되 

-491-



지 않도록 표본정껴I 방볍을 강구하기 확 하였읍. 

2. 농림어엽부품의 조사대상 

가. 어엽부문의 조사대상은 어엽사엽체이묘혹 어가중 고용자가구는 

제 외됨. 

냐. 농엽 쑤뭄의 경우 임 금 놓엽 노동 가우는 펀· 조사대상에적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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